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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일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2017년의 연구에 이어 이 연구에서는 

규제재검토에 관련된 기준을 정립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 2017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근거를 분석하고 법령개선방안

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며,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을 분석하고 각각의 법령개

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이어 규제재검토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정립함으

로써 규제재검토가 가지는 사후 평가적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기존의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 심사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효율성 높은 심사기준표 제시

  ○ 기존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수정된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2019년 도래

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준 설정이 적합성을 검증하여 최

종적으로 규제재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심사기준표를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규제재검토 심사의 절차 및 심사결과에 관한 분석

  ○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에 관한 분석은 1차적으로 심사절차 및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개되어 있는 심사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함

  ○ 기존의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과정에 대한 기초 분석과 규제심사의 일반이

론을 살펴보고 온라인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규제재검토 심사결과

를 취합하여 분석함. 심사결과서의 작성 방식 및 기준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제시

함으로써 심사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규제재검토 심사결과 분석 및 규제재검토 심사절차에 기반을 둔 규제재검토 평가기준 분석

  ○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과정에 대한 분석과 기존의 규제재검토 심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적용하여 규제재검토 평가기준 내지 심사기준

에 대한 1차적인 수정안을 제시함 

▶ 2019년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규제재검토 예비심사

  ○ 2019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먼

저, 규제재검토 조항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

  ○ 심사기준 수정안을 기반으로 전문가자문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택된 규제재검

토 조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함으로서 수정된 심사기준안의 효용성을 확인하

고 점검하여 최종적인 심사기준표 개선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세분화된 심사기준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서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 개선에 기여

  ○ 2019년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재검토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규제

재검토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규제재검토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

▶ 주제어 : 규제재검토, 규제일몰제, 심사기준표,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규제재검토 심사결과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reassessment of regulations, 

following a study conducted in 2017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unset 

Clau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 The study in 2017 suggested legal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basis 

of the regulation assessment system and by analyzing regulation reassessment clauses 

in individual laws 

  ○ As a follow-up research, this study aims to enhance post-evaluative functions of 

regulation reassessment by establishing evaluation standards

▶ Measures to improve utilization of evaluation standards were examined, and an 

evaluation standard table was suggested based on an analysis of prior regulation 

reassessment

  ○ Through an analysis of existing regulation reassessment cas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issues of the basic evaluation standards and methods, 

and to verify the revised evaluation standards by examining the regulation reassessment 

clauses coming into force in 2019, which will become the basis for suggesting 

useful evaluation standards



Ⅱ. Major Content 

▶ An analysis of 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 process and results

  ○ The analysis on 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 process and results was first 

conducted by observing the evaluation process, followed by collection and analysis 

of publicly disclosed evaluation results

  ○ Conducted a basic analysis of existing regulation reassessment processes and looked 

at general theories on regulation evaluations. Then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s results that are publicly accessible online.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evaluation criteria by review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organ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standards

▶ An analysis of 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 results and an analysis of evaluation 

standards based on the 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 process

  ○ Proposed a draft for revising 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 standards, which 

applied the suggestions made based on an analysis of 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 process and results

▶ An exhaustive research and preliminary 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 on the 

regulation reassessment clauses coming into force in 2019 



  ○ First, through an exhaustive research of regulation reassessment clauses in the 

upcoming reassessment period in 2019, unnecessary regulation reassessment clauses 

were analyzed

  ○ Based on the drafted revisions, a preliminary evaluation was conducted on selected 

regulation reassessment clauses to check validity of the standards after consulting 

with experts and researchers, and as a result, an improvement measure for the final 

evaluation standard table was given 

Ⅲ. Expected Effects

  ○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evaluation standard table used in periodic 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s through a proposal of specialized improvement measures

  ○ Contributes to ensuring internal stability of the regulation reassessment system 

through a preliminary evaluation that act as a reference for checking directions and 

for establishing regulation reassessment clauses coming into force in 2019 

▶ Key Words : Regulation reassessment, The Sunset Clause, Evaluation standard 

table, 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 process, Regulation 

reassessment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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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2017년 수행된 규제재검토에 관한 전수조사 및 일반이론연구인 ｢규제일몰

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1)의 후속 연구로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규제재검토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심사기준

표 작성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재검토 제도는 규제일몰제의 한 형태로서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따라 규제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주기적인 평가에 의해서 규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목적을 달성한 규제 내지 실효성 없는 규제를 법령에서 제거하여 규제합리화 및 

법령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규제재검토는 해마다 부처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검토되며 적게는 1~2개 

법령에 규정된 규제뿐만 아니라 많게는 40개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

여 규제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규제의 재검토 설정에 관한 관련 근거가 신설된 2013년 이후, 2018년 9월 기준2)으로 

법령상으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총 1121개 조항으로, 구체적으로는 

1) 백옥선,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

2) 2019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재검토”, “일몰”, 

“도래” 등 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정리한 것임.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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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2개, 시행령 583개, 시행규칙 486개이다. 이 중에서 2019년에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대상 법령은 29개 부처 600개에 이른다.3)

규제재검토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규제재검토 조항에 근거하여 재검토를 실

시한 규제가 상당수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와 규제심사를 관리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재검토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규제재검토 도입 때부터 규제의 목적과 규제의 효과성 측정방법에 

대한 충분한 내용 없이 추상적으로 법령상 규제재검토 대상이라는 점만 명시하는 형식으

로 규제재검토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새로이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에 대해 원칙은 존속기한을 설정

하되 예외적으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재검토 시기가 도래한 

때에 규제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일부 

공무원과 전문가를 통한 포괄적인 검토의견을 근거로 규제재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재검토가 그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재검토를 위한 목적규

정과 재검토 방법, 또한 재검토를 위한 행정자료 등에 대한 규정 내지 연구가 필요하다. 

즉,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재검토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 있는 방식과 절차를 거쳐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담보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기나 재검토의 대상(예컨대 

규제의 실효성, 타당성, 적정성 등)도 조항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구분기준이 

일률적이지 못하므로, 이러한 내용에 통일이 필요한 것인지 현행 제도분석을 토대로 규제

재검토 제도의 운영상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4) 

3) 이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는 2018년에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

나, 2018년에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1차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서 최종적인 점검이 2018년 상반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규제재검토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진간 논의를 거쳐 

2019년에 도래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4)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은 백옥선,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

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에서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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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재검토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인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을 정

하는 규제재검토의 기준과 이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표시한 심사기준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규제재검토 심사기준표의 작성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규제법령의 

필수적 요소 및 규제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 작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규제재검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한 

기본적인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2019년에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규제재검토의 설정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기존의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분

석과 규제심사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 개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규제재검토 심사결과 분석 및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등을 기반으로 규제재검

토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의 효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제

시한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사례에 대한 규제재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규제재검토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도출하고 개별 법제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재검토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9년에 도래하는 전체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재검토를 실

시하는 것은 시간․예산․인력상 불가능하다. 각 부처별로 해당하는 규제재검토 조항에 

대한 심사 자료를 작성하고 그것을 전문가 집단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부처

가 다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규제재

검토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2019년에 도래하는 전체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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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예비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심사기준표의 유용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예비심사의 내용은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지는 않기로 한다. 외부에

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수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표의 유용성을 확인하

는 차원에서 예비심사를 활용하고 그 내용은 심사기준표의 개선에 반영하는 형태로만 

보고서에 담기로 한다. 

이 연구 수행에 있어서 실제 규제재검토를 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심사총괄과와  

규제재검토의 운영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회의를 2차례 개최하였

다. 정책실무협의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두 차례 회의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일자 논의내용 참석자

2018.3.28

- 2017년 연구결과 공유

- 연구범위의 적합성

- 연구방향의 적정성

- 연구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국무조정실 심사총괄과 4인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3인

2018.9.4

- 규제재검토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에 대한 실무 자문의견 청취

- 연구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 및 자문

- 실효성 있는 결과도출을 위한 보완사항 자문

- 국무조정실 심사총괄과 2인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4인

이와 같은 회의를 통하여 연구범위의 적합성을 사전적으로 점검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고 실제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청취함으로써 심사기준표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규제재검토의 실제 진행 과정 및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인식을 공유한 다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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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집필과 관련하여 제1장은 공동으로, 제2장은 김형섭, 최유, 권채리가, 제3

장은 최유, 김형섭이, 제4장은 차현숙, 권채리가, 마지막으로 제5장은 차현숙, 최유, 권채

리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Ⅲ. 기대효과

이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는 개선된 심사기준표는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심

사에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재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예비심사를 통하여 2019년에 도래하는 규제에 대한 규제재검토 관련 방향성을 

점검하고 향후 규제일몰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규제재검토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규제재검토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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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규제개혁과 규제재검토

Ⅰ. 규제개혁의 의의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은 경제적 규제의 경우 시장의 규제완화․철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케 

한다. 달리 말해 규제개혁을 통해 신제품․신서비스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선택을 

늘리는 거나 기업의 창의력을 살리는 환경정비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 모든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형태 및 노동이동을 지지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의 완화와 철폐만을 의미하지 않고 좋은 규제로의 규제개선을 의미한다.

규제완화(deregulation)는 원래 규제‘철폐’라는 의미가 강한 용어이나 일본에서 규제철

폐에 반대하는 관료가 의도적으로 의미를 낮추어 번역한 것이 그대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규제가 안전기준, 기술표준, 소유, 사업범위 등 기업 활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

루어지듯이 규제완화의 형태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규

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규제완화

만이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 가령 규제완화정책의 결과 보편적 서비스가 붕괴되고 소비자

와 생산성이 낮은 산업부문의 노동자 등에 대한 다양한 보호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

생하는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화에 시작된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 주도적 경제정책

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은 늘 상존하고 있다.

제2장 규제재검토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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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개혁의 원칙 

1.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우선 적용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정비할 경우 민간의 자율과 창의,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익 보호가 중요한 분야의 경우에도 금지사항이 명확하고,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네거티브 규제 방

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2. 규제사항과 요건의 합목적적 검토

기존 규제를 단순히 문언적 표현만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는 그 규제요건

이 타당한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3. 금지되는 규제사항의 최소 규정(국제적 최소 수준)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금지사항은 최소한도로 열거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한 주요 국가의 규제 입법례를 고려하여 규제항목과 그 내용을 최저의 수준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 규제금지사항의 구체성 및 명확성 확보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열거된 금지사항은 피규제자 및 시민이 인식 가능하고 통상적으

로 그 개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해당 법령과 조문에서 금지행위가 객관적으로 도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규제행위의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5) 

5) 가령 ‘공익을 해치는 경우’를 허가의 제한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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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법령상에서 규제금지 사항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확보된다면, 국민들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별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규제개혁으로 인한 국민 편익의 실효적 향상

해당되는 규제 혹은 관련 규제의 폐지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민적 이익(편익)이 그 규

제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클 경우 규제개혁의 의미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도 최소한 포지티브 규제방식 보다는 실제적으로 국

민적 이익(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 

Ⅲ. 규제개혁으로서 규제재검토 제도 

규제재검토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일몰제는 1998년부터 도입되었지만, 

한동안 존속기한을 갖는 효력상실형 또는 일몰형으로만 유지되어 오다가, 2009년이 되어

서야 재검토형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전통적인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규제재검토제

도를 도입한 것은 재검토기한 설정방식이 존속기한 설정방식의 한계나 문제점을 대체하

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었다.6) 즉, 지금의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는 2009년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09년에 재검토형에 대한 평가

요소와 평가기준이 마련되었다. 즉 재검토형은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주기적

으로 특정에 규제에 대해서 규제실적을 살펴서 규제목적과 규제개혁 원칙들의 달성여부

를 확인하여 여건 변동에 따라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가 바로 재검토형 규제일

몰제라 할 수 있다. 

6) 백옥선, 앞의 보고서, 2017, 40면. 다만, 2009년 당시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2013년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를 개정하여 규제재검토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백옥선, 같은 보고서, 52~53면 [표-3] ｢행정

규제기본법｣ 제8조 개정연혁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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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 자료7)로 제출된 ‘선진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논의’에서는 규제일몰제 적용 사례를 5가지로 범주화하

고 있다. 

첫 번째, 시장의 특정 문제 - 과제 해결을 위해 일정기한 도입된 규제를 규제일몰제 

대상 규제로 보았다. 그 예로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도입한 경우, 영화발전기금을 부과

하는 경우,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공급 목적으로 도입된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 우선공급제도’ 등을 들고 있다.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절차에 의해서 정보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영화산업발전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발전기금

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제 그리고 투기과열 억제를 위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일몰제 대상

으로 본 것이다. 

첫 번째 분류는 존속기한을 갖게 되는 규제들은 모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친 분류라 할 수 있다. 모든 규제는 시장의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특정한 상황이 이 분류의 특징적 요건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기간, 즉, 존속

기한을 갖고 있는 규제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요구로 서둘러 도입된 규제를 규제일몰제 대상으로 

보았다. 그 예로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정상화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존속기한을 10년을 설정한 것이 그것

이다.  

두 번째 분류도 본질상 첫 번째와 다르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IMF위기상

황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7)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선진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200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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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현재의 정보부족을 이유로 추후 검증하기로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먼저 도

입한 규제를 규제일몰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예로서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

향평가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항목도 검토․평가하도록 하면서 존속기한 3년을 설

정한 ｢환경보건법｣ 제13조가 그 예시이다. 각종 영향평가제도는 모두 사전에 미래의 결

과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분류에 해당될 수 있다. 영향평가제도 도입시 존속기

한을 두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당해 조항은 존속기한이 부칙8)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3년에 존속기한 한정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네 번째는 신기술, 각종 표준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규제일몰제 대상으로 보았다. 그 예로서 신규 공동주택 각 세대 간 경계벽 설치기준 및 

층간소음 규제 등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대해서 3년의 규제일

몰제가 적용9)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일단 시행이후 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평가해 보겠다는 점에서 일몰제 

사유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도입된, 선진국에 없는 우

리 고유 규제를 일몰대상 규제로 보고 있다. 그 예로서 복수노조 금지를 들고 있다. 

8) 법률 제8946호(2008.3.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였다.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세대간의 경계벽 등: 2014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승강기 등: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진입도로: 2014년 1월 1일

     7.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8.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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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009년 당시에는 규제재검토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기적

인 재검토가 필요한 대상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는 규제로서의 특징을 갖고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들이 일몰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2009년 당시에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규제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분석을 하였다고 한다.10) 특히 당시 ｢행정규제기

본법｣의 일몰관련 적용범위가 신설․강화규제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현실적․획일적 제도를 유지하여 실질적 제도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

적하여 규제재검토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미등록 규제가 너무 많다는 

점, 세부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일몰규제에 대한 분석 및 검증 절차 및 

기준 그리고 역할분담체계가 미정립 되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일몰형 뿐만 아니라 재검토형의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마련

하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을 일괄 개선하여 기존규제 및 미등록규제에도 존

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등록된 규제는 약 1500개의 ‘중요 규제’를 중심으로 ‘경제적 규제’에서부터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등록 규제로 지적된 규제에도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

며, 행정규칙상의 규제에도 모두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신설강화규제에도 일몰형과 재검토형으로 나누어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일몰규제의 평가항목은 신설․강화 규제와 동일한 항목들로 구성하였으며, 신설․강화 

규제가 일종의 사전평가로서 미래 예측적 분석이라면 일몰규제는 사후평가로서 객관적 

과거 운용실적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10) 박영도,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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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규제일몰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11)

신설․강화 규제 일몰규제

문제정의(배경, 원인, 심각성) 문제정의(그간 변화여부)

규제의 신설․강화필요성(시장실패 요인, 

비규제 대안 등 검토)
규제 존치 필요성

복수의 규제대안 검토 좌동

비용․편익 분석(미래 예측적) 미래 예측적 분석 + 과거 운용실적 검증

규제의 적정성(비례성 원칙, 국제기준 등과 

비교)
좌동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조치사항 좌동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빙고) 좌동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여부

내용․용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발생 

여부 

규제재검토는 그 본질상 사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전평가라 할 수 있는 

신설 강화 규제의 평가요소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사전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 

규제재검토의 평가 형식도 ‘규제영향분석서’로서 각 부처가 작성하여 기한도래 3개월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규제재검토는 그 본질상 사

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전평가라 할 수 있는 신설 강화 규제의 평가요소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사전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규제재검토 제도의 도입은 규제개혁의 성과를 위한 규제재검

토의 확대 시행을 통해 거의 모든 규제에 재검토가 설정되게 되었다. 초기에 논의되었던 

효율적인 규제관리제도로서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도입목적은 현재에는 규제의 일상적인 

11)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선진규

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2009. 1. 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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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로 변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규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폐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

의 규제 및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관리라는 규제개혁 원칙에 따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는 반면에 거의 모든 규제에 규제재검토를 붙여 놓음으로서 발생하는 행정부담 및 비용 

그리고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즉, 거의 모든 규제에 대한 재검토라는 점에서 업무부담 발생, 그에 따른 질적 관리 

소홀의 문제, 가령 허가제에 규제재검토를 설정하게 되면 허가제의 연장을 고려하면서, 

신고제 등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규제연장만 고려

하게 될 경우에는 규제재검토의 의의가 반감될 수 있다.  

특별히 법 개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검토 기간인 3년 내지 5년의 존속기

한 동안에는 규제가 존치될 수밖에 없다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요약컨대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매년 수백 개가 넘는 규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심사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규제재검토는 규제개혁을 형식화시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제2절 규제재검토 제도의 개관

Ⅰ. 규제일몰제 개관

1. 규제일몰제의 의의와 종류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제재검토 제도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규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

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규제일몰제란 행정규제에 설정된 일몰제12)로서 

12) 정부조직, 예산, 사업, 법령 등을 시행한 후 일정 기간의 경과로 폐지하거나 재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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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그 규제를 폐지

하거나 개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일몰제는 해당 기한이 도래할 때에 규제를 폐

지하거나 개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

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13)

규제일몰제에는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으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효력상실형

은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의 경과 후 해당 규제가 폐지되게 하는 것을 말하

고, 재검토형은 규제에 설정된 존속기한의 경과로 재차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14) 이러한 면에

서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경우 “일몰” 보다는 오히려 “재검토” 즉, “평가”에 가까이 놓

여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2.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 및 원칙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존속시

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과 같은 일몰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제1항). 또한 기존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목적이 한시적이거

나 규제시행 상황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폐지․완화 등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

제 등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

몰을 설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9조의2). 가령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피규제

자의 준수비용부담이 큰 규제와 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제에 일몰을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 매뉴얼｣에 따르면 규제에는 원칙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지만, 그 일몰로 인

한 규제공백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일몰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13) 국무조정실, 위의 보고서, 27면.

14) 이종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를 위한 대상판단 기준, 한국행정연구원, 2017, 

24면.



34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9가지 항목(유형)이 정해져 있다. 그 유형에 해당될 경우 규제일몰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제외 사유가 있음에도 규제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규제는 부록에서 보듯이 

상당한 수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규제재검토 시행을 위해서는 적용제외요건이 엄격하

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첫째,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둘째, 적용제외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예로서 여섯 번째 기

준인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제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셋째, 일부 기준의 운

용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행정제재처분 기준도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적용제외가 잘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표 Ⅱ-2> 규제일몰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15)

①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②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③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등 일몰 설정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④ 외환․금융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

쟁을 촉진하는 규범

⑤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

⑥ 국민과 기업에 규제비용 부담이 적어 규제순비용의 검증과정에서 간편심사가 적용되는  

규제

⑦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⑧ 당해 제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규제

  *예 : 대기오염총량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6조에서 매 5년마다 사

업장별 오염물질 재할당, 매 10년마다 할당기준 재설정 규정)

⑨ 기타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규제재검토의 여지가 없어 일몰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등

1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28~29면의 4.9를 표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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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제에 일몰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상실형 규제의 일몰을 원칙으

로 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형 일몰을 부과할 수 있다.  

개별규제의 목적․내용 등에 따라 효력상실형 또는 재검토형 일몰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①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제, ② 특정한 시장상

황을 전제로 만들어져 추후 폐지필요성이 높은 규제, ③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 특수성

에 의한 고유규제, ④ 행정여건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준수도가 저조한 규제에는 효력상

실형 일몰이 설정되고, ⑤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에 의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둘러 도입된 규제, ⑥ 정보 등이 불완전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 ⑦ 신기

술과 관련된 규제 또는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규제, ⑧ 통계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 ⑨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에는 재검토형 

일몰이 설정된다.16) 

3. 규제일몰제의 적용절차의 유형에 따른 적용 및 재검토의 절차

(1) 신설․강화 규제의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일몰을 설정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규제일몰제의 적용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 규제가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않는다면 시장진입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하는 규제인지,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이 크거나(예, 10억 이상), 상당한 간접적인 규제부담(예, 

규제영향비용 100억 이상)을 지우는 규제인지, 융복합․신산업, 신기술 각종 표준 등 급

격한 환경변화와 관련된 규제인지를 검토하여 그 경우에 속한다면 일몰의 설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목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몰의 설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17)

1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29면.

17)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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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몰의 설정을 결정한 경우 그 규제에 적합한 일몰의 유형을 선

택하는데, 그 경우 효력상실형 일몰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규제는 

해당 규제가 한시적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거나 규제효과를 일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급격한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경

우와 함께 규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규제의 내용 및 수준의 적정성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몰의 유형을 선택한 후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원칙적으로 5년의 

기한 내에서 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18) 

각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규제 조문과 일몰 

조문에 대해 자체 규제심사를 진행한 후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 의견, 행정기관․이해

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등을 첨부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

여야 한다.19) 모든 규제심사 후에 법제처장의 법령안 심사20) 등 일반적 법개정 절차에 

따라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2) 기존규제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나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게 되면 위원회는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

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실명으로 답변하여야 하다. 또한 

동법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

18)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19)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20) ｢행정규제기본법｣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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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절차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7조21),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22) 이와 관련하여 기존 

규제의 정비요청에 절차적 명확화를 위해 동법 시행령에서 제12조23)를 개정하였고, 새로

이 제12조의224)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졌다. 

또한 동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21)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손희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77면.

2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모사전송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

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4)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

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

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

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

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 시행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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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17조의225)를 신설하였다. 

그 절차적 과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규제를 폐지하

고, 그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일몰설

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규제에 대하여 일몰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신설․강화 규제

와 마찬가지의 일몰적용을 위한 절차적 적용단계(일몰유형과 기한의 선택과 효력상실형 

일몰을 설정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의 존재 여부 검토)를 거치지만, 별도의 규제심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 법 개정 절차에 따라 법령을 개정한다.26)

Ⅱ. 규제의 일몰과 규제재검토

1.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규제재검토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에 있어 그 존속기한의 도래로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지만 존

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부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그 규제의 존속필요성과 규제대안 여부, 규제수준 및 규제비

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27) 이 경우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영

향분석서는 일반 신설․강화 규제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항목 및 기준을 따르

되, 일몰규제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8)

25)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 시행 2018. 10. 18.]

2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31면.

27) 국무조정실, 위의 보고서, 34면.

2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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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일반 규제영향분석서와 일몰규제의 경우 작성항목의 비교29)

공통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Ⅰ.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3. 관계법령․고시 등

4.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5. 규제존속기한

6. 구분 (신설/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8. 규제체계도 및 법령위계 정보

다른 항목

일반 규제영향분석서 일몰규제 영향분석서

Ⅱ.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2. 정부개입의 필요성 2. 규제의 존속 필요성

3.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3. 규제의 적정성

Ⅲ.대안의 

발굴․검토

1. 고려된 대안 X

2. 대안의 분석 X

Ⅳ.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1. 대안별 분석 비교표 1. 규제집행 성과분석

2.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분석 결과 2.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Ⅴ.대안분석의 

종합결론

1.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1. 집행자원 및 능력

2.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X

3. 대안선택 및 근거 X

4.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2. 기대효과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9) 위의 규제개혁 매뉴얼, 16면 이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항목 및 요소와 35면의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의 

규제영향분석 작성 항목>표를 재조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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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형 일몰은 통상적으로 해당 규제에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어 그 기한이 도래

할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존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행정규

제기본법｣제8조제3항, 제24조),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경우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제5항).30) 

2. 재검토형 일몰규제와 규제재검토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규제에 대해 법령상 재검토기한이 도래할 경우 그 규제의 시행성

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규제의 폐지여부와 개선방향 등을 결정한다(제

8조제3항 및 제5항, 제24조). 구체적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있어서는 개별 부처는 기

한이 도래되면 해당 규제의 운영성과 분석을 하고, 이를 기초로 재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

한다. 작성된 재검토결과보고서는 부처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규제 및 일몰조항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재검토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재

검토를 시행한 결과 규제를 존속하되 일몰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효력상실형 일몰규

제에서 기한도래 후 예외적으로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기에 

일몰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케 하여 규제가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효력상실형의 경우 규제문제의 지속여부 등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반면, 재검토형의 경우 규제문제의 지속여부와 집

30)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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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과 등을 토대로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결정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규제집행

과정상 문제점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하고, 일몰기한을 재설정

을 위해 규제내용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31)

<표 Ⅱ-4>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경우 재검토결과보고서의 항목32)

항 목 작성내용

규제환경 변화 - 규제설정 당시와 달리진 규제환경의 파악

규제집행 

성과분석

- 정책성과평가 관점에서의 규제집행실절 제시

- 효력상실형 일몰의 경우에 비해 완화된 성과분석 적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규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부처 검토의견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친 이후 부처 검토의견을 최종작성

- 규제폐지, 규제완화, 규제존속 중 선택

3. 규제 재검토제도와 규제 사후평가의 차이점

규제 재검토제도와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는 별개의 제도로서 일몰이 설정되어 있는 

규제라도 규제 사후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33) 규제 재검토 제도와 규제 사후평가는 차이

점과 유사성을 동시에 갖는다. 규제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제도화가 가능하지

만 현재 법률에 대한 총체적 사후평가는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 매뉴얼에

서의 사후평가는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함을 목적으로 규제개

혁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34) 이러한 경제적 분석이외에도 규범적 

사후평가를 통하여 법체계나 규범의 효과성이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3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34~36면.

32) 위의 규제개혁 매뉴얼, 36면의 <일몰규제 재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항목>의 인용. 

33) 이종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를 위한 대상판단 기준, 한국행정연구원, 2017, 30면.

3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하여 도입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규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 시행으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 또는 효과 분석․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규제

개혁 매뉴얼,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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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효력상실형이건 재검토형이건 존속기한만료시에 규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점

은 사후평가와 동일하다.35) 또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법률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규제재검토 제도와 법률에 대한 사후평가가 동일하다. 

다만, 규제재검토는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36) 

심사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효력상실형 일몰규제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

유가 없는 규제’에 한정된다. 그에 비해서 규제 사후평가는 ‘규제 효과성의 분석 및 효과

성 제고방안의 모색’이라는 목적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7) 

법학에서는 규범목적의 실현이나 부작용, 법체계 등 제도적인 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반면에 경제학이나 행정학에서의 규제 사후평가는 규제시행으로 인한 비용편익분석 또

는 효과분석,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개혁이 

실제로 작동하는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규제가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38) 

행정학에서의 규제 사후평가의 유형으로는 경제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 과정평가, 

약식검토로 나뉜다.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의 결과 그 규제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안을 재설계하거나 다른 대안을 통해 정책 목표를 추구해야 하고,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라도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규제부담 경감 및 집행개선 등)을 모

색하여야 한다.39) 따라서 규제 사후평가의 결과는 당해 규제의 폐지, 유지 또는 개선 여

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됨40)으로써 이전에 비해 규제 사후평가의 구속성이 강화되었다. 

35) 백옥선,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 48면.

36) 국무조정실, 위의 보고서, 68면.

37) 영국의 경우에는 일몰 및 재검토규정과 규제 사후평가를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일몰 및 

재검토조항이 규정되면 규제 사후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민호,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12, 413~414면.

38) 이종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를 위한 대상판단 기준, 한국행정연구원, 2017, 

30~31면.

39)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69면.

40) 이종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를 위한 대상판단 기준, 한국행정연구원, 20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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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규제 사후평가와 관련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의 부재로 적극적 평가제도로서 

운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규제 재검토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 재검토가 설정된 규제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법률 

사후평가에 비해서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다.41) 그에 비해서 법률 사후평가는 아직 제도

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률에 대한 학술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

로는 모든 법률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중요규제를 선별하는 기준이 필

요하다. 따라서 양 제도를 결합하여 중요한 법률 내지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일몰 내지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후평가요소를 가미한 규

제재검토 제도는 현재의 규제일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Ⅲ. 현행 규제일몰제와 규제재검토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1. 과도한 일몰부여로 인한 규제 품질관리의 문제

규제일몰제의 도입으로 개별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함에 있어 존속기한을 설

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이 도래한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법제는 이외에도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형식을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추

후에도 따져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형식은 규제의 설계단계에서는 효력

상실형 일몰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그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최근에

는 행정부처가 행정환경의 급변이나 정보의 미비 등을 이유로 면밀한 검토나 큰 고민이 

없이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와는 달리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의 적용은 향후 행

정기관과 규제개혁위원회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재검토형 일몰규제 형식의 

선택은 그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재검토주기에 따라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가령 

예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권의 교체와 같은 특정 시기에 국민의 자유의 확보, 

41) 백옥선, 앞의 보고서,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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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의 기반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기존규제에 대해 일몰제가 한꺼번

에 추진됨으로써 그 규제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도래할 경우 규제개혁 관련 업무

가 폭증하게 되고 이로써 규제의 타당성의 검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필요 규제에 대한 정비와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42)

｢행정규제기본법｣은 기존규제에 대해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

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제19조의2),43) 그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게

끔 되어 있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국무조정실의 종래의 매뉴얼이 3년 이내로 재검토시

한을 권고하고 있어44) 대부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시기에 

일몰제가 한꺼번에 도입되면서 그 재검토시한도 함께 만료되고, 이로써 부처와 행정기관 

등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검토의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45) 

결론적으로 재검토형 일몰제의 우선 적용 유형을 정하거나 규제의 유형에 따라 그 주

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경우에 따라 동일한 재검토주기를 설정하는 규제의 수를 제한

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대한 재검토결과 및 규제분석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46) 이를 위해서는 규제재검토의 내용이 관련 전문가와 국민에게 투명하

게 공개되고, 재검토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구비하여야 한다.

42) 원소연,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안전규제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7. 12., 70~71면 참조.

43)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44) 효력상실형은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는 반면, 재검토기한의 경우 일반 재검토형은 2년 이내 

또는 복합형 일몰은 3년 이내로 권고한 바 있다.

45) 2016년 기준, 1년 동안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규제건수가 4,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되며, 이들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과정에는 상당한 관리비용과 인적 요소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민호, 규제사

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12., 414면.

46) 원소연,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안전규제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7. 12,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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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몰규제에서의 과학적 규제분석의 미흡과 안전규제의 적용제외

경제적 규제가 경제적 활동과 관련한 국민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사

회적 규제는47) 예방적이고 투입기준 중심의 명령 지식적 규제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국민

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규제로서 안전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규제는 과학적 분석과정을 거쳐 타당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타당성이 주기적으로 검증되어야 비로소 보다 실효성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일몰제의 예외 적용항목에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

는 규제를 포함으로써 그 제도적 취지가 다소 희석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

된 규제는 존속기한을 정할 수 없기에 단지 효력상실형에 부합되지 않을 뿐이다.48) 아마

도 이는 과학적 분석의 어려움과 현실적 행정능력을 감안하여 실제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 듯하다. 

따라서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규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어서 이는 안전규제에 있어 외국의 사

후 입법평가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49) 또한 좋은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규제품질관리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선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규제의 존속여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취지라고 할 때 사후 평가적 측면에서의 규제검토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47) 이종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를 위한 대상판단 기준, 한국행정연구원, 2017, 

34~35면.

48) 원소연, 위의 보고서, 71~72면 참조.

49) 원소연,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안전규제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7. 12,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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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몰규제 관련 규제정보 공개 및 절차적 투명성의 미흡 

규제일몰제는 규제 사후평가와 규제비용관리제(규제비용총량제)50)와 함께 기존의 규

제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제도로서 운영된다. 규제일몰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

금 최대 5년의 기한으로 모든 규제에 일몰을 설정하거나 재검토의무를 부과하고, 당해 

규제에 대해 사후적 재검토를 통해 원래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를 적극적으

로 개정, 개선 또는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연간 실시해야 하는 규제

재검토 일정이나 사후평가의 일정조차도 대내적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51) 또한 그 과정에서 규제의 내용과 영향분석서, 

재검토결과보고서가 전문가집단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일부 정보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피규제자인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내용이 생략되거나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규제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명분이 되고 있다. 그나

마 등록된 규제의 경우에도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많다.

이해관계자들이 입법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고 협의과정에서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법안 설계에 참여하고, 규제설계

와 집행 시에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명성 제고

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개별규제가 아닌 

규제 전반에 대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규제정책의 전달체계의 합리성이 

향상되고 피규제자의 순응성도 확보되며, 그 정책의 효과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52) 

50) 규제비용관리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규제비용총

량제와 그 내용을 같이한다. 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2017, 3면; 

규제총량관리제는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하여 규제비용이 증가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규제를 폐

지․완화하도록 유도함으로서 피규제자의 규제비용증가를 억제하자는 것으로,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6년 7월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전면 시행되었다. 규제개혁 매뉴얼, 20면;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영향분

석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현철, 규제개혁의 현황과 전망-규제일몰제 확대방안과 규제총량

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29호, 2014, 91~92면.

51) OECD, 한국 규제정책 :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 OECD규제개혁보고서, 2017, 40면.

52) OECD, 한국 규제정책 :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 OECD규제개혁보고서, 2017, 3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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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설정의 사후 평가적 성격과 관련해서도 정보의 공개와 축적은 매우 중요하

다. 일몰규제가 설정되고 이후 기한이 도래하여 규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평가 결과 자체가 축적된 데이터로 남아 있어야, 2차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1차 때의 자

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검

토의 결과로 해당 규제에 취해진 조치에 관한 이력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질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정되었던 일몰기한을 해제하도록 하는 평가결과가 

나온 경우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해제된 규제의 유형, 해제 사유 등을 관리하여 차후 규제

재검토시 활용하는 경우 재검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축적, 관리는 규제재검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

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4. 재검토형 일몰규제와 형식적 규제재검토 

재검토형 일몰제는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

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을 목적으로 규제개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효력상실형 일몰제의 변형으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제도의 원칙적 

지향점은 언젠가는 당해 행정규제가 폐지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검토형 일

몰제의 중심에는 ‘타당성에 대한 주기적 검토’ 보다는 ‘규제를 폐지할지 여부를 주기적으

로 검토’하는데 있고,53) 제도적 운영도 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규제폐지 여부를 일회

적 판단에 그치는 효력상실형 일몰과는 다른 독자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

한 면에서 재검토형 일몰제의 경우 규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해당 규제에 일몰기한이 도래할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

게 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규제일몰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행정부처는 규제일몰의 선택에 있어 존속기한이 도래됨과 동시에 

53) 원소연,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안전규제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7. 12., 1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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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예외적으로 다루고 있고, 오히려 대부분의 규제일

몰을 재검토형 일몰제로 선택하고 있다.54) 이는 규제상황이 변화되거나 규제타당성이 없

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고, 그 규제의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일몰을 연장하게 되며, 존속과 함께 그 기한의 불필요성이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일몰을 해제하겠다는 지극히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 규제개선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가변적 상황 등을 

이유로 다소 애매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바로 폐지나 개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으로부터 정기적 심사를 통하여 그 위험성의 판단을 추후로 유예하자는 판단으로 

재검토형 규제일몰을 선택하게 되는 등 적극적 행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서 

탈피하자는 인식하에 재검토형 규제일몰을 선호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그 결과가 여러 

번의 재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걸러지지 못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규제는 

계속 남게 되는 악순환이 있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규제재검토의 건수가 수백 건에서 많은 경우 수천 건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별 

규제마다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규제재검토의 설정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Ⅳ. 규제재검토의 심사기준의 분석

1. 좋은 규제의 일반적 기준

각 국의 규제개혁의 우수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총량적 관점의 규제완화의 단계를 넘

어 개별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여 전반적인 규제관리체계가 확보되어 가는 규제개혁의 

발전과정이 확인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제개혁의 공통적인 방향과 특성은 ① 

전통적 명령․지시적 규제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 확대 적용한다는 점, ② 규제품질관

리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규제영향분석 등을 실시하고 개별규제의 품질향상을 

54) 원소연, 위의 보고서,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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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제원칙과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③ 기존의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를 실시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 ④ 그 규제품질

관리를 기획하고 모니터링 할 중앙규제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55)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OECD와 영국 BRTF(Better Regulation 

Task Force) 및 미국의 규제품질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6)

<표 Ⅱ-5> OECD 규제품질의 제고기준57)

55) 최유성, 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6. 12., 24~25면.

56) 김대건/김세훈, 사회적 규제의 품질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식품위생영역의 규제품질 인식도 조사를 중

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2호, 2006, 7면; 

57) 최유성, 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6, 25면 도표인용.

OECD 규제품질의 제고기준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정부의 조치가 정당화되는가?

규제가 정부 조치 중 최상의 형태인가?

규제에 대한 법적 기초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정부기관은 어디인가?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하는가?

전 사회에 걸친 효과의 분배가 투명한가?

규제에 대한 순응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가졌는가?

이용자들이 볼 때 규제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해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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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영국 BRTF 규제품질의 제고기준58)

영국 BRTF 규제품질의 제고기준

비례성
규제는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며, 개선방향은 처해진 위험에 적절할 것. 규제수용

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화할 것

책임성 규제자는 국민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

일관성 정부 규정과 규제표준은 반드시 합치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실행 될 것

투명성 규제는 열린(open)체제를 가져야 하며, 단순함과 소비자 친화적 성격을 가질 것

목표성 규제의 핵심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며, 부작용과 주변효과를 최소화 시킬 것

<표 Ⅱ-7> 미국 규제품질 제고기준59)

미국 규제품질 제고기준

해결하려는 문제의 확인 및 심각성을 평가할 것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은 기존 규제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지 확인 할 것

직접적 규제(단속 등) 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

위험의 본질과 정도를 고려하여 규제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

목적달성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규제방법을 선택하여 생성할 것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여,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경우에 규제를 채택할 것

규제의 필요성과 그 결과와 관련하여 최선의 정보에 바탕을 둔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룰 것

다른 규제와의 중복 혼선을 제거할 것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획일적 순응을 강요하는 전통적 규제기법을 지양하고 성과기준을 명시하여 피규제자가 스스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

피규제자의 규모에 따라 그들의 규제비용 최소화를 위한 배려를 이룰 것

규제안을 단순화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

58) 최유성, 위의 보고서, 25면 도표인용.

59) 최유성, 위의 보고서, 25면 도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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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우수한 규제기준의 핵심적 요소를 정리하자면, ① 투명성(OECD 기준의  

‘문제의 명확한 정의’, ‘정부조치의 정당화가능성’, ‘최적대안으로서의 규제’, ‘규제이해

도, 일관성, 명확성 접근가능성의 척도’, ‘이해당사자의 참여가능성’, ‘순응 유인수단의 존

재’ 등 7개와 연관), ② 책임성(OECD 기준의 ‘정부조치의 정당화가능성’, ‘최적대안으로

서의 규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능성’, ‘순응 유인수단의 존재’ 등 4개와 연관), ③ 비례

성(OECD 기준의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정당성’, ‘정부조치의 정당화가능성’ 등 2개와 

연관), ④ 일관성(국내외 규제 간 일관성과 목표의 합치), ⑤ 목표성(규제목적과 그 집행

기관 및 규제수단과의 합치의 정도로 판단가능한데, OECD 기준의 ‘규제에 대한 법적 기

초의 존재 여부’, ‘규제 시행 정부기관의 적절성’ 등과 연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60)

2. 일몰규제 사유와 관련 심사기준 

(1) 영국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상의 일몰제 심사기준

영국의 경우에는 규제영향평가(RIA) 가이드라인(Better Policy Making : A Guide to Re-

gulatory Impact Assessment)에서의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61) 

<표 Ⅱ-8> 규제영향평가(RIA) 가이드라인에서의 일몰제규정62) 

60) 김대건/김세훈, 사회적 규제의 품질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식품위생영역의 규제품질 인식도 조사를 중

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2호, 2006, 8~9면; 최유성, 앞의 보고서, 27~28면.

61)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 2011-01, 한국법제연구원, 2011, 151면.

62) 위의 보고서, <표 30> 규제영향평가(RIA) 가이드라인에서의 일몰제규정 인용. 

일몰제는 법령이 재검토되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목적을 달성한 법령은 법령집

에 남겨두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식 하에 어떠한 존속조치가 없는 한 법령은 

소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규제 전체에 적용해도 무방하고, 특정조항이

나 법규에 적용할 수도 있다. 정책결정의 조기단계에서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한다. 



52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위의 사례들을 보면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경우, 정보가 증대함에 따라 별

도의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위기 또는 정치적 및 공공적인 압력에 

상응한 경우, 특정한 시장의 상황 및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적 규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

여 폐지하더라도 무방한 경우, 상황과 기술이 급속히 변동되는 경우,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포함한 조치, 커다란 반대에 대응한 경우, 국가의 권한을 확장하거나 시민의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 일몰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유형들은 

현재 우리의 규제재검토 설정 사유사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례라 할 수 있다.63)

영국의 경우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바뀔 수 있는 규제를 여러 유형

으로 분류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단순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일몰제를 규정하기 보다는 정보가 증대함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63) 백옥선,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 , 한국법제연구원, 

2017, 44~45면.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학적으로 볼 때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 정보가 증대함에 따라 별도의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

∙특정한 위기 또는 정치적 및 공공적인 압력에 상응한 규제

∙특정한 시장의 상황에 의거한 조치 또는 시장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규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하더라도 무방한 조치

∙상황과 기술이 급속히 변동되는 분야의 조치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포함한 조치

∙커다란 반대에 직면하여 도입된 조치

∙국가의 권한을 확장하거나 시민의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은 유보권한, 설치되었으나 집행권한이 부여되고 있지 않은 기관

일몰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 후 심사수단을 고려한다. 규제영향평가에는 그것이 

법령의 실시 후 심사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수 년 이내에 실시 후 심사를 하도록 정치적으

로 언급한 것인지에 관해 상세정보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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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예측에서 일몰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외부적 또는 정치적 위기나 반대, 시대적 

상황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폐지가 무방한 규제, 국가권한의 확장이나 시민의 자유축소 

등 부정적 규제 등을 일몰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스위스의 일몰제 심사기준

스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적 관점에서도 일몰제가 권

고되고 있다. 즉, 체계적인 효과통제로서 정기적으로 심사되어야 하는 규제와 고도의 재

정적 부담을 수반하여 재정 관리기관에서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규제

도 일몰제 대상 규제로 보고 있다.64)

<표 Ⅱ-9> 스위스의 일몰 심사 항목65)

∙ 단지 시간적인 이유로 발생되는 문제 

∙ 문제에 대해 특정 시간이 경과되면 다른 적합한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

∙ 고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 체계적인 효과통제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심사되어야 하는 규제 

∙ 고도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재정관리기관에서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행사

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 

(3) 미국의 일몰제 심사기준

미국의 경우에는 주단위에서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다. Arizona주는 일몰법에서 “공동

입법감독위원회(Joint Legislative Audit Committee : JLAC)의 감독 하에 조사위원회

(Committee Of Reference : COR)가 일몰 심사(Sunset review)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6)

64)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 2011-01, 한국법제연구원, 2011, 209면. 고인석, 

규제입법의 개선 및 합리화 방안, 유럽헌법연구 제18호, 유럽헌법학회, 2015. 438면.  

65) 위의 박영도 보고서, 209면. 

66)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 2011-01, 한국법제연구원, 2011,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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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조사위원회의 일몰 심사 항목67) 

위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서의 일몰 심사는 규제단위 또는 법조문 

단위가 아니라 기관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1> Texas주의 일몰심사기준과 기관에 대한 평가항목68)

67) 박영도, 위의 보고서, 105면. <표 17> 조사위원회(COR)의 일몰심사항목. 

68)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 2011-01, 한국법제연구원, 2011, 113면. <표 18> 

Texas주의 일몰심사기준.

∙ 기관의 설립목적 및 목표

∙ 기관이 설정한 목적 및 목표의 효과성과 그 운용의 효율성

∙ 기관이 공공이익을 위해 수행한 정도 

∙ 기관이 채용한 규칙이 입법적 위임과 부합하는 정도

∙ 기관이 규칙을 채용하기 전에 공중에 대한 투입을 장려한 정도 및 그 행위에 대해 공중에

게 주지한 정도와 공중에게 예상된 영향을 주지한 정도  

∙ 기관이 그 소관범위 내에서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한 정도

∙ 법무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해당 기관이 유효하게 법률 하에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 

∙ 기관이 그 제정법상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의 미비에 유효하게 대처한 정도 

∙ 이 조에 열거된 요소를 정확히 준수하기 위해 기관의 법률을 변경할 필요성의 정도 

∙ 기관의 폐지 시 공중보건, 안전 또는 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정도

∙ 기관이 행사하는 규제 수준의 적절성 정도 및 규제의 강약조절이 필요한 정도 

∙ 기관이 그 의무이행을 위해 수행한 사적 계약의 정도 및 그 계약의 효율적 사용으로 무엇

이 달성되는지의 정도 

(1) 해당 기관 또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2) (A) 해당 기관 또는 자문위원회가 계획한 임무, 목표 및 목적확인 및 해당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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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일몰제는 규제 개혁적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기관평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회가 대처하기로 의도한 문제 또는 필요성  

   (B) 임무, 목표 및 목적의 달성 정도와 문제 또는 필요성의 대처정도 

(3) (A) 법령에 의해 부여된 해당 기관의 활동 및 그 활동을 위한 권한 등을 포함한 기타 

활동의 확인 

   (B) 필요로 한 활동의 정도 

(4) 요금, 검사, 집행 및 제재와 관련한 해당 기관의 권한평가 

(5)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이 공중을 보호하거나 공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덜 제약적이거나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부  

(6) 해당 기관의 관할권 및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것과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정도, 해당 기관이 이들 기관과 조정하는 정도 및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다

른 주의 기관의 프로그램과 조화되고 있는 정도

(7) 해당 기관의 고충처리절차의 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8) 해당 기관의 규칙제정절차에 대한 평가 및 해당 기관이 그 규칙 및 의사결정에서 공중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정도와 그 공중의 참여로 제정된 규칙이 공중에게 편익을 부여하

고 있는 정도 

(9) 해당 기관이 다음 사항에 부합한 정도   

  (A) 균등한 고용기회의 보장,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 등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 

및 적용 가능한 규칙의 요건을 충족한 정도

  (B) 전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구매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주 기관의 주법 및 적용가능한 규칙 

(10) 해당 기관의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한 현안 및 중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칙의 

정도

(11) 해당 기관이 제551장 및 제552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 및 공공정보의 요구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기록 관리의 실행 현황 

(12) 해당 기관의 폐지가 연방의 관여에 따른 결과 또는 연방자금의 손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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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단위의 기준들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규제

영향분석을 통하여 연방위임입법이나 주의 법률하위규정에 대한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

다. 그 수단은 규제영향분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69) 

<표 Ⅱ-12> 호주 규제영향분석-일몰제

69)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 2011-01, 한국법제연구원, 2011, 136면. <표 25> 

규제영향분석(RIS) 항목. 

1. 문제(Problem)

 RIS는 대책이 요구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의 규모와 크기에 관한 증거 제시

 ∙문제에 대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부의 모든 차원에서의 현존하는 규제에 관련된 자료

 ∙문제가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왜 정부가 행동하여 그것을 저감하기에 적합한가

에 대한 관련되는 리스크의 설명

 ∙현존하는 규제 및 다른 리스크 문제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정부의 조치

에 명확한 사례의 제시  

2. 목적(Objectives)

 정부의 조치의 목적, 성과, 목표와 대상을 설명한다. 

3. 대안(Options)

 RIS는 비규제, 자율규제(self regulatory) 및 공동규제(co-regulatory) 등 일련의 실행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특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여건을 제외하고 하나의 대안만이 실현가능한 것

으로 고려하는 경우, RIS는 단지 두 개의 대안을 고려하는 것보다 정당화되어야 한다. 

4. 영향분석(Impact analysis)

 RIS는 실현가능한 대안의 비용 및 편익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대안에 의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의 집단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미

치는 현저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특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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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가능한 차원의 증거, 적합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모든 대안에 

대해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 

 ∙비즈니스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각 대안에 대한 비즈니스준수비용

의 효과를 정량화한다(BCC를 사용하거나 OBPR이 승인한 것과 상응하는 것).

 ∙제안의 심각성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현저한 비용 

및 편익을 정량화한다. 

 ∙규제의 목적이 리스크를 저감하는 것이라면 각 대안에 대해 비용과 편익이 포함된 관련 

리스크를 저감하는 정도를 분석한다. 

 ∙대안들의 개인 및 기업의 누적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다. 

 ∙관련된 국제기준에 관한 자료, 제안된 규제가 관련된 국제기준과 다를 경우 그 시사점 

확인 및 변동의 정당화

 ∙제안된 규제가 경쟁의 제한의 신설 또는 지속일 경우, 단지 경쟁제한에 의해 달성하려는 

정부의 목표의 제시 

 ∙핵심적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및 데이터에서 명확히 확인된 차이의 제시 

5. 협의(Consultation)

 ∙협의목적의 개요를 제시 

 ∙어떻게 협의가 행해졌는지를 서술한다(정책개발절차의 단계에서 협의가 행해진 것, 일

정, 협의방법을 포함).

 ∙실질적 불일치를 포함 협의된 관점의 표현

 ∙위의 관점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관한 개요 

 ∙완전한 협의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그 합리적인 설명의 제시

6. 결론 및 권장안(Conclusion and recommended option)

 RIS는 선정된 대안에 관해 명확한 의견표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이유도 제시되어야 한다. 

 RIS에는 제안이 비용보다 큰 공동체에 대한 편익 및 선정된 대안이 모든 영향을 고려할 

경우 공동체에 최고의 순편익에 관해 제시해야 한다.  

7. 이행 및 심사(Implementation and review)

 RIS는 선정된 대안이 어떻게 실행되었고, 관찰되었으며 검토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야 한다. 부문별로 선호된 대안과 현재의 규제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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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에 대해서 문제제기 및 대안검토와 영향분석 그리고 협의에 이르는 순서에 

따르게 된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주법률 하위법령에 대한 일몰 심사에서는 일몰제라는 

특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표 Ⅱ-13> 빅토리아주의 “규제영향평가 입문서(Guide to Regulation)”70)

70)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 2011-01, 한국법제연구원, 2011, 142면. <표 27>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시 유의사항.

4.3.3 다른 유형의 규제에 관한 특별한 규제영향분석(RIS) 요구

예외 또는 면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상황에서 제안된 하위법령(statutory rules)에 

관해서는 영향평가의 준비가 필요하다.  

∙신설규제의 확정

∙일몰규제의 대체

∙현존규제의 개정 

∙요금과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제

이들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에서 적용되는 규제영향분석의 요구와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이들 규제에 관해서는 그 효용성 및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중점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일몰규제의 대체(replacement 

of sunsetting regulations)를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부과하는 각 제한이 여전히 존속이 요

구되는지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몰규제를 대체하는 때

에는 유사하거나 수정된 형태로 현재의 일몰규제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의 

준비에 있어서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현재 요구되는 규제의 반응에 관한 문제의 본질과 범위가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규제체계의 정확한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최선의 해결책으로 남아있는 특별한 규제반응을 입증하여야 한다. 

∙비규제된 상황(unregulated situation)을 토대로 이와 비교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규제재검토 일반론 59

그 내용을 보면 일몰규제의 대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규제의 존속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요구되는 규제의 반응에 관한 문제의 본질과 범위가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규제의 정확한 효과성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한국의 규제 재검토 설정기준과 심사기준

(1) 일몰 설정기준

해당 규제에 일몰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규제의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규제된 상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은 불가결하다. 규제제안 및 다른 실행 가능

한 대안이 정책전개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의 사회에 대한 완전한 영향을 고

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초점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규제영향분석은 

단순히 현존규제를 지지하는 문제의 재언급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전

개 예컨대, 시장구조, 기술발전 및 공동체의 기대요소 등과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

책전개과정은 단순히 종전의 규제를 다시 제정하기 보다는 사회에 순편익을 최대화하

는 규제제안이 전개되도록 초점을 두어야 한다. 비규제된 상황의 문제의 본질묘사는 가

능한 이 입문서 3.2.1에서 제시한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제의 부재로 인한 문제의 

범위의 정량화는 매우 어렵지만, 규제의 부재로 인한 문제의 범주를 정량화하는데 있는 

다음의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현존규제의 평가 : 이것은 먼저 규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자료의 베이스라인 

뿐 아니라 현존규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효과성 심사가 요구된다. 

∙이해관계자와의 협의(consultation) : 예컨대, 규제가 부재인 경우에 정상적 기업 활동

이나 다른 규제요구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다른 규제체계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험  

∙학술조사 : 기관 상호간의 비교가 포함된 규제효과의 평가

일몰규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안된 개정이 전달하려는 의도 등에 대한 특별

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고, 제안되어 개정된 규제가 다시 일몰규제의 재설정하려는 

경우 다른 접근방식의 분석과 비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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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유 및 기준으로 효력상실형이나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하고 있다. 

일몰설정 기준의 유형에 따른 구분도 변화되어 ｢규제개혁 매뉴얼｣에 따르면 효력상실형 

일몰유형에 4개, 재검토형 일몰유형에 5개로 분류된다.71) 

<표 Ⅱ-14> 효력상실형 및 재검토형 일몰 설정기준

2014년72) 2016년73)

효력상실형

일몰

①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

로 도입된 규제

② 특정한 시장상황을 전제로 만들어

져 추후 폐지필요성이 높은 규제

③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 특수성에 

의한 고유규제

④ 행정여건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준수도가 저조한 규제

⑤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에 의

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

둘러 도입된 규제

⑥ 정보 등이 불완전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

①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

로 도입된 규제

② 특정한 시장상황을 전제로 만들어

져 추후 폐지필요성이 높은 규제

③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 특수성에 

의한 고유규제

④ 행정여건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준수도가 저조한 규제

재검토형

일몰

⑦ 신기술과 관련된 규제 또는 행정

환경이 급변하는 규제

⑧ 통계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

⑨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

적 규제 

⑤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에 의

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

둘러 도입된 규제

⑥ 정보 등이 불완전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

⑦ 신기술과 관련된 규제 또는 행정

환경이 급변하는 규제

⑧ 통계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

⑨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

적 규제 

71) 앞의 규제개혁 매뉴얼, 29면 <효력상실형 및 재검토형 일몰 설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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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형 일몰에서 재검토형 일몰로 일몰의 주된 형식이 이동하면서 과거에는 효력

상실형으로 보았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유가 지금은 재검토형 일몰 사유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효력상실형 일몰과 재검토형 일몰의 설정사유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제1항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라

는 요건이 유일한 구별사항으로 볼 수 있다.74)  

(2) 일몰 심사절차와 규제재검토 보고서의 작성기준

개별 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와 재검토결과보고서는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확

정한 후 그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를 요청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제8조제3항). 그러므로 개별 부처의 자체규제심사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재검토결과보고서를 기초로 규제개혁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위에서 표로 작성된 ‘일몰규제의 심사기

준’ 등을 참고하여 규제의 폐지․개선 여부․일몰조항의 연장 여부 등이 결정하게 된다.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만 경우에 

따라 규제존속․존속기한 재설정 또는 규제존속․일몰해제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재검

토형 일몰규제의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폐지, 규제개선․일몰연장, 규제개선․

일몰해제, 규제존속․일몰연장, 규제존속․일몰해제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경우 관할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일몰 기한 도래 전에 해당 법령에 대한 후

속입법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75) 

그러나 개별 규제의 영구적인 존속이 필요한 경우 등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

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일

72) 규제일몰 설정기준에 대한 이전 분류는 다음과 같았다. 산업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4. 4. 16, 4면. 

73) 앞의 규제개혁 매뉴얼, 29면 <효력상실형 및 재검토형 일몰 설정 기준>

74) 백옥선,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 69면.

7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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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조항을 해제할 수 있다.

규제재검토는 규제의 지속여부와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형 일몰

규제에 더욱 적합해 보인다. 그렇지만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인 경우에도 설정된 존속기한

이 도래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달리 말하자면 규제의 존속

기한의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요청에 의해 규제재검토

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일몰규제의 경우 해당 유형에 따른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

하고 양자 모두에게 규제재검토는 실재하게 된다. 

<표 Ⅱ-15> 심사 및 재검토 절차 흐름도76)

7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34면 도표 인용.



제2장 규제재검토 일반론 63

구체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에서 불가피한 규제의 존속 필요성으로 인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일반 규제심사와 마찬가지의 절차를 통해 위원회의 규제심사(규제검토)를 거

쳐 해당 규제의 존속여부 또는 연장여부가 결정할 수 있다. 재검토형 일몰규제에서 재검

토기한이 도래할 경우 규제의 시행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재검토하여 위원회에

서 규제의 폐지 여부와 개선방향 등을 결정한다.77)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결과보고서 양식을 살펴보자면,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한 재검

토결과보고서는 총괄표와 과제별 검토서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표에는 분기별 심사대상

인 일몰규제의 현황, 일몰규제의 검토결과와 개별 검토목록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과제

별 검토서에는 재검토 규제사무별로 일몰 근거 법령, 일몰 설정 사유(유형과 사유), 일몰

규제의 운영성과 분석(정책문제 완화 정도, 정책 환경 변화, 규제운용 실적, 규제운용의 

성과 및 문제점, 이해관계자 의견, 규제집행기관 의견), 부처 검토의견(규제 존속 여부, 

일몰 존속 여부), 법령 개정방안(법령 개정 여부, 법령 개정안)이 서술되어 있다.

<표 Ⅱ-16> 과제별 검토서: 규제사무별 검토보고서의 항목과 내용78)

77)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32면.

78) 앞의 규제개혁 매뉴얼 40면의 <과제별 검토서> 형식을 수정하여 본 보고서의 연구진이 검토보고서의 항목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함.   

재검토대상 규제사무명

항 목 세부항목

1. 일몰 근거법령
법령제목 및 조항

일몰 규정의 명시 여부와 명시되지 않을 경우 정비계획을 제시

2. 일몰 설정사유
① 일몰 설정유형: 규제조항에 대한 일몰설정 유형 선택

② 일몰 설정사유: 선택한 유형의 특성에 맞춰 규제내용에 따른 사유

3. 일몰 규제의     

 운영성과 분석

① 정책문제 완화 정도: 당초 규제도입의 배경이 된 정책문제의 달성여부 

및 규제문제의 존속 여부 기술

② 정책 환경 변화: 규제와 관련한 기술발전, 국민의식, 각종 제도․인프

라 등 정책 환경의 변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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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분석에 주력하는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로 인한 사후의 

비용․편익 분석 또는 효과분석․성과평가를 다루는 규제 사후평가는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규제재검토제도와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

우에는 일반적인 규제영향평가의 과정에서 규제 사후영향평가를 적용하기 보다는 일몰

(sunset) 조항이나 재검토(review) 조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이 더 일

재검토대상 규제사무명

항 목 세부항목

③ 규제운용 실적: 

해당 규제의 실제 운용사례 및 집행실적을 작성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집행 여부, 규제준수율 등)

통계 등 계량지표 중심의 실적자료 기술

④ 규제운용의 성과 및 문제점: 

당초 의도한 목적 달성 여부, 규제영향 사후 분석(규제집행에 따른 비

용 및 편익 사후 분석) 등 규제운용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정성적 

측면의 자체 평가 및 의견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역진적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⑤ 이해관계자 의견: 피규제자집단 등 이해관계자 개선의견 및 내용

⑥ 규제집행기관 의견: 규제의 성과․효용성 등에 대한 규제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선의견 및 의견내용 기술

4. 부처 검토의견

① 규제 존속 여부: 

규제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중 선택하여 결정의 사유 작성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술

② 일몰 존속 여부:

일몰연장(재검토기한 명시), 일몰해제, 일몰변경(변경유형 표시) 중

선택하여 결정의 사유 작성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술

5. 법령 개정방안

① 법령 개정 여부:

부처 검토의견에 따른 법령개정의 필요성 확인, 일몰연장시에도 기한

형․주기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필요성 확인

법령 개정의 향후 일정계획 및 최종 법령 개정완료 예상일자

② 법령 개정안: 해당 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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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이다.79) 그러므로 실제 운용에 있어서 재검토를 통해서 규제의 사후평가의 결과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어서 재검토와 규제의 사후평가가 사실상 통합적으로 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규제재검토에 있어서 규제운용의 성과

에 대한 부분에서 규제집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등을 사후 분석하게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 경제적 편익분석이 담겨있는 규제영향분석서는 효력상실형 일몰규

제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규제재검토의 주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일몰이 설정된 효력상실형 규제는 존속기한이 만료로 해당 규제는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존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혁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존속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존속필요

성이 인정되어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신설․강화와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을 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연장신청에 따른 심사를 

규제영향분석서의 형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80)). 

79) 실제로 DECC(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의 경우 2016년 1월 기준으로, 2016년에만 8건의 규제 

사후평가 계획을 포함해 2023년까지 27건의 규제사후평가가 재검토 규정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

다. 이민호,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12., 61면.

80) ｢행정규제기본법｣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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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운용이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일반적 규제재검토 심사에는 적용

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사견으로는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경우에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후 규제존속․일몰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가 예외적으로 필요성

에 의해 존속하게 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면밀한 규제검토를 위해서도 규

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영향분석과 그 규제의 시행으

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 또는 효과분석․성과평가를 중심으로81) 하는 사후평가는 규제

재검토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규제를 평가함으로써 원래 당해 규제가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거나 규제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목적에 대하여 규제의 

합리성 및 적절성과 타당성이 결여한 경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정, 개선 또는 폐지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지향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된 분석 항목 및 내용과 규제 사후평가의 평가 기준 및 내용은 

실효성 있는 규제재검토제도의 구축과 그 심사기준을 정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려

하여야 할 요소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항목과 규제 사후평가의 평가요소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상 규제심사단위를 기준으로 실무적으로는 규제정보화시스템

(RIS)상의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e-규제영향분석)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

다. 다만 규제의 파급효과가 경미하거나 관련 쟁점 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면 그 규제영향

분석의 내용을 간편 작성할 수 있다.82)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경우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관련 국제적 기준

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내법적으로 상위법령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

81) 이종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를 위한 대상판단 기준, 한국행정연구원, 2017, 

30면.

82) 간편작성의 경우 피규제자의 간접비용․편익 분석 및 일반국민․피규제자 이외의 민간부분에 대한 비용․편

익분석은 그 영향이 큰 경우에만 작성되고 규제영향분석서의 규제대안2(부처가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대안1과 

다른 방식으로서의 대안)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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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백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비용분석이 불가능하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계량화된 비용․편익 분석 수치를 제시하고 경제적․사

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심층적인 분석자료 및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서 현행유지안, 2개 이

상의 규제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중소기업

영향평가(중소벤처기업부), 경쟁영향평가(공정거래위원회), 기술영향평가(산업통상자원

부) 분야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및 규제부담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검토요청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기술영향평가와 관련된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

가 원칙적으로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규제인 경우 또는 규제 기준 및 규제범위의 설정이 

대단히 어렵고 관련 통계 등이 전무하여 비용분석 추계가 불가능한 규제의 경우에는 정

식절차가 아닌 심사처리제를 적용하여 규제부담을 분석할 수 있다(｢국민부담 경감을 위

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제2조제3항).

<표 Ⅱ-17>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와 항목83)

8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16면 이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항목 및 요소와 35면의 <효력상실

형 일몰규제의 규제영향분석 작성 항목>표를 재조합하여 작성함.  

일반 규제영향분석서 일몰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요소 세부항목

Ⅰ.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3. 관계법령․고시 등

4.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5. 규제존속기한

6. 구분(신설/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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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제영향분석서와 비교해 보면 우리 일몰규제영향분석의 심사기준은 몇 가지 특

징을 보인다.

첫째, 일몰규제 평가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대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몰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규제의 존속이냐 아니냐 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갖는다. 

일반 규제영향분석서 일몰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요소 세부항목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8. 규제체계도 및 법령위계 정보

Ⅱ.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2. 정부개입의 필요성

3.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1. 현황 및 문제점

2. 규제의 존속 필요성

 *해당 규제로 규제완화됨을 입증

3. 규제의 적정성

 *해외사례 비교

Ⅲ.대안의 발굴․

검토

1. 고려된 대안

2. 대안의 분석
X (추가대안 검토불요)

Ⅳ.대안별 비용․

편익  분석

1. 대안별 분석 비교표

2.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분

석 결과

1. 규제집행 성과분석

2.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성과평가측면의 집행실적 제시

Ⅴ.대안분석의 

종합결론

1.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2. 분야별 규제영향 평가

1. 집행자원 및 능력

X (규제영향평가 불요)

3. 대안선택 및 근거

4.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조치

X (대안 및 근거 불요)

2. 기대효과(사전․사후비교)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집행의 성과 및 부작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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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규제재검토 설정사유와의 단절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 사유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 규제재검토 설정 사유와 세부심사기준이 연

계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규제목적 달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규제유형별 심사기준이 없다. 가령, 허가, 등록, 인가 등 사업진입 규제는 

시장 환경 변화나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규제이며, 신

고, 보고, 조사 등 기업업무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한 심사기준과 강도는 달라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기준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이 없다. 이 밖에도 지정관련 

기준 및 작위와 부작위 의무에 따른 기준 등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3) 규제재검토 일몰설정 사유와 심사기준의 분석 

1) 규제재검토 일몰설정 사유

규제재검토 사유는 2009년 확대시행 전까지는 신기술 관련 규제, 특정한 위기상황, 정

치적 사회적 압력에 의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둘러 도입된 규제, 규제가 근거하

는 정보, 과학지식이 불완전한 규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만, 소비자 보호 등이 필요

한 규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논란이 심한 규제, 규제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금전적 제재수단 및 행정제재 등의 6가지 사유를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보았다.84) 

그 이외에는 한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한 문제나 과제 해결 또는 시장

의 특별한 상황을 위해 도입된 경우, 제․개정 된지 오래되어 변화한 국민의식이나 행정

여건이 맞지 않는 규제, 외국의 일반적인 규제수준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규제 등에 관해

서는 효력상실형으로 분류하고 있었다.85) 

84) 이종한․김신․최유성, 규제개념 재정립 및 규제법령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9. 7, 98~99면의 재검토형 

적용 규제유형(예시)에서 인용. 

85) 위의 보고서, 97~98면의 효력상실형 적용 규제유형(예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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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 재검토설정 사유86)

1.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2. 피규제자의 준수비용 등 부담이 큰 규제 

3. 융복합․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등 신기술 관련 규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규제 

4.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에 의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둘러 도입된 규제

5. 정보 등이 불완전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

6. 통계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

7.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

8. 기타

※ 3번의 신기술 관련 규제를 하나의 일몰설정 사유로 보기도 함, 이 경우에는 총 9가지

다만 현재에는 효력상실 사유 중에서 행정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일부 내용은 

의미상 재검토형에 포함되었다. 위에서 보듯이 현재 재검토형 설정사유에 관해서는 대체

로 8가지 내지 9가지의 일몰설정 사유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재검토 사유의 설정

은 특정한 상황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적 요건이 심사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현재 규제재검토 제도가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 

규제재검토 목적에 맞는 규제재검토 설정과 심사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의 재검토 사유를 보면 법체계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내용상의 중복이 발생한다. 세번째 융복합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규제와 여섯번째 신기술 관련 규제는 구분되어 있으나 중복

적인 면이 없지 아니하다. 융복합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

요가 있는 규제는 큰 범주에서 보자면 신기술 관련 규제에 포섭될 수 있는 규제라고 할 

것이다. 8가지 사유에서 9가지 사유로 바뀌게 된 계기가 3번과 6번의 분리였다는 면에서 

8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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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중복에 대한 논의는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나누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5번 사유인 정보 등이 불완전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와 7번의 통계

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 또한 일부 유사성을 갖는 분류의 

사례이다.

둘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유가 존재한다. 4번인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에 의

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둘러 도입된 규제는 충분한 비용편익분석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규제일몰제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규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규제재검토를 설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런데, 충분한 비용편익분석이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며, 규제재검토 심사에서는 비용

편익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규제

재검토를 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8번째인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를 위해서 규제재검토를 설정한다는 

것은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불가피하게 

이러한 유형의 규제를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제재검토를 통하여 규제를 철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마련하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이유에서의 사유는 기타사유로 분류하

고 재검토 이유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규제재검토 사유와 규제 평가기준이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실무상 규제

재검토 사유별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관심도 적다고 볼 수 있다. 

규제재검토 사유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규제에 규제재검토가 설정되었고, 규제재검토 

보고서 형식대로 평가항목이 결정되면서 규제재검토 사유에 따른 구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규제재검토 사유는 설정단계에서만 의미를 갖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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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재검토의 심사기준

규제재검토는 사후평가로서의 성격과 일몰 규제라는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두 

가지의 심사기준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규제 매뉴얼에는 사후평가로서의 규제재검토의 심사기준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하여 규제시행으

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

래의 규제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규제가 계속 

필요한지, 기업에 부담을 덜기 위한 방향으로의 개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있

다.87) 따라서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표 Ⅱ-19>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시 고려사항88)

∙정책의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가? 

∙규제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가?

∙사후 및 향후 비용과 편익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의 개입이 여전히 필요한가? 또는 시장이 정책결과로 변화하였는가?

∙규제의 간소화․개선 또는 완화가 가능한가?

∙규제에 대한 순응 수준은 어떠한가?

규제개혁 매뉴얼은 일몰규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후평가 기준보다 상세한 심사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개혁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일몰규제로서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사후평가 기준을 확장하고 있다. 

87)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68면.

88) 위의 규제개혁 매뉴얼, 69면. 



제2장 규제재검토 일반론 73

<표 Ⅱ-20> 일몰규제의 심사기준89)

일반

기준

해당 규제를 도입하게 된 정책목적은 여전히 타당하며 적절한가?

정책목적이 타당하다면 해당 규제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규제수단이 여전히 정당하다면 현재의 규제수단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가?

상세

기준

해당 규제는 원래 의도한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해당 규제는 원래 의도한 성과기준을 얼마나 충족하였는가?

의도치 않은 규제영향이나 효과는 얼마나 존재하는가?

집행 이후 실현된 규제비용․편익과 향후 예상되는 규제비용․편익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 개입이 여전히 필요한가? 또는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어떠한가?

규제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 규제완화의 여지는 어느 정도인가?

규제집행 수단의 적절성은 충분한 규제준수율을 보장하고 있는가?

위의 고려사항은 일반적이면서 최소한의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

은 이러한 심사기준 내지 고려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정비가 필

요하다. 규제인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의 

크기와 변화 등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의 변화가 고려사항이 된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설문과 법위반에 대한 처분 실적, 처분에 대한 수용률과 소송건수 등이 고려사항이 된다. 

즉, 각 사항별로 심사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자료와 통계가 있는지가 규제재검토 

설정 단계에서부터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정책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와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정보, 처분 및 소송에 대한 행정자료, 규제부담자와 

규제수익자 및 규제집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89) 위의 규제개혁 매뉴얼,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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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규제재검토의 운용과 성과 

Ⅰ. 재검토형 일몰규제 도입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일몰설정의 추진  

앞서 언급하였듯이 규제일몰제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래 초기

에는 재검토형 일몰에 대한 근거부재로 말미암아 효력상실형 또는 일몰형으로만 유지되었고 

적지 않은 규제가 일몰제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법령이 영속을 전제로 만들어져 전속기한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

가 많아 다른 방안이 없는 한 일몰제를 확대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9

년과 2010년에 등록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1,602건(재검토형 1,522건, 효력상실형 80

건)의 규제에 일몰이 설정되었으며90), 기한도래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2010년 이후 규제일몰제 적용건수와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Ⅱ-21> 2010-2012년 규제일몰제 적용 현황91)

연도 심사규제건수(A)
일몰제 

적용건수(B)

재검토형

적용건수

효력상실형

적용건수

비율(%)

(B/A)*100

2010년 1,086 128 112 16 8.34

2011년 1,304 134 128 6 9.73

2012년 1,662 157 143 14 10.59

90) 2009년 11월, 2010년 6월 2단계에 걸쳐 규제일몰제 적용 검토를 통하여 전체 규제에 대한 일몰설정을 완료하였

으며 그 결과 7,000여건의 전체 규제 중에서 1,600여건(23%)에 대한 일몰설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 11월 1차적

으로 전체 7,000여건의 전체 규제 중에서 2,148건의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 규제일몰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검토대상 총 2,200여건 중에서 14건(2.5%)은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고, 544건(97.5%)에 대

해서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였다. 2010년 6월 2차 검토대상으로는 사회․행정적 규제 등 4,700여건

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83건에 대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고, 990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형 일몰제

를 적용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2011 규제개혁백서, 2011, 759-760면. 2010년의 2단계 규제일몰 적용 수치에 

있어 2010-2012년 백서 간에 일치하지 않으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2011년 수치를 인용하였다. 

91) 규제개혁위원회, 2012 규제개혁백서, 2012, 7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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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3년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재검토형 일몰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

었는바, 그동안 관보게재를 통해 고시형태로 운영되어온 재검토형 일몰규제 총 1,814건

의 기한 및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는 법령정비가 추진되기에 이르렀다.92)

일몰규제 근거법령의 정비는 법령 수준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부처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법률의 개정은 국회심의를 고려하여 

각 부처별로 2014년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개벌 법률개정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였으

며, 시행령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4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일괄개정을 추진하였

다. 시행규칙 이하에 대해서는 각 부처 주관으로 추진하되 시행령 개정 일정과 같이 2013

년 말까지 일괄개정을 완료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

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는 일몰제 도입초기부터 당해 법령에 일몰기한을 명시하여 운

영해 왔기 때문에 정비대상에서 제외되었다.93) 

<표 Ⅱ-22> 일몰규제 근거법령 정비 추진방식94) 

법령 추진방식 주체

법률 개별 법률개정 절차에 따라 추진 각 부처

시행령 관련 시행령 일괄 개정 국무조정실

시행규칙․고시 관련 시행규칙 등 일괄 개정 각 부처

총 28개 부처의 259개 시행령에 근거한 687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가 정비되었는데, 

국토부 167건, 환경부 74건, 산업부 54건, 미래부 53건, 금융위 44건, 중기청 33건, 교육부 

27건 해수부 27건, 기재부 25건 순이다. 일몰주기는 3년이 668건으로 97.2%를 차지하며, 

5년은 19건이다. 일몰주기는 3년이 668건으로 97.2%를 차지하며 5년 주기는 19건이다.95)

92) 규제개혁위원회, 2014 규제개혁백서, 2014, 116-117면. 

93) 규제개혁위원회, 2013 규제개혁백서, 2013, 691-692면. 

94) 2013 규제개혁백서, 692면. 

95) 위의 자료, 6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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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법령정비를 통해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실효성을 확보

를 위한 전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일몰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

기 위해서는 일몰 규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법령정비와 일몰규제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처별 홈페이지에서도 각 법령에서 관리하는 일몰 규제 대상

이나 심사주기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제처 종합법

령정보센터에서 법령단위별로 등록규제여부와 일몰부여여부만이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일몰 정보는 비단 규제집행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요

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수범자인 국민이 일몰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일몰규제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

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정책별 또는 법령단위별로 종합적인 규제상황과 

등록규제 및 일몰설정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까지의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정부는 가급적 많은 규제에 일몰을 설정하여 시한

부 규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2014년 모든 등록규제에 대하여 연

내 30%, 2017년까지 50%를 일몰 목표로 정하였다. 경제․사회․질서안보 등 그룹별 특

수성을 감안한 권장목표율을 제시하였는데, 경제부처 33%, 사회부처 27%, 질서․안보부

처 20%이며, 경제활동 관련 등록규제가 15건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96)는 이

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일몰설정 목표를 설정하여 부처별 설정목표와 현재 설정 수준과

의 차이만큼 일몰을 추가 설정하였다.97) 

2014년 말 기준 부처 그룹별 일몰규제 권장목표율 및 실제 일몰설정률을 보면 세 개의 

그룹 모두 권장목표율을 초과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일몰설정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부처는 이를 초과 달성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96) 국세청, 농진청, 외교부가 이에 해당함. 

97) 2014 규제개혁백서,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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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규제의 효율성 내지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설정한 규제재검토가 짧

은 기간 동안 대폭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규제의 관리 업무부담은 상당부분 늘어났다고 

해석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법적근거가 마련 된지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규제재검토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Ⅱ-23> 2014년 말 기준 부처 그룹별 일몰권장목표율 및 실제일몰설정률98)

2013년 말을 기준으로 등록규제 15,265건의 약 15.2%(2,316건)에 대하여 일몰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중 효력상실형 일몰은 57건, 재검토형 일몰은 2,259건이었다. 이후 

2014년 정부는 기존규제 일몰설정 추진을 통해 12월말 기준 2,451건(효력상실형 일몰 13

건, 재검토형 일몰 2,438건)의 등록규제에 대하여 추가로 일몰을 설정함100)에 따라 2014년 

일몰 목표인 30%를 넘긴 31.2%를 달성하였다.101) 이와 같이 재검토형의 도입 이후 효력상

실형 일몰규제는 전체 일몰규제 가운데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8) 위의 자료, 118면.

99) 안전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재청과 해경청 과제 인수함. 

100) 일몰설정의 완료여부는 법률의 경우 정부 내 조치가 완료된 시점인 국회제출을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 이하 

법령은 공포․시행을 기준으로 하였다. 

101) 2014 규제개혁백서, 118면. 

분 류 해당 부처 권장목표율 실제 일몰 설정률

경제 부처

(11개) 

기재부,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관세청

33% 34.0%

사회 부처

(11개)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 방통위, 산림청, 

문화재청

27% 29.2%

질서․안보 

부처

(7개)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원안위, 보훈처, 

안전처99), 경찰청
2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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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2014년 백서에서 2015년부터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부처별 자율목표

를 설정하여 일몰설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 심사 

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노후된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02)

일몰규제 관련한 정보공개는 개별 부처 및 국무조정실 단계에서 모두 극히 제한적인 

관계로 그간의 규제재검토의 운용과 성과를 검토함에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백서와 회

의록 등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규제개혁백서에 나와 있는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통계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Ⅱ.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통계

<표 Ⅱ-24> 2015년~2018년 기한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연도 총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기타
소계

일몰

유지

일몰

해제
소계

일몰

유지

일몰

해제

2018년 858 25 114 97 27 621 431 190 98103)

2017년 816 23 208 168 40 561 363 198 24104)

2016년 4,251 201 1,399 1,194 205 2,640 2,269 331 11105)

2015년 93 2 17 16 1 74 52 22

※ 규제개혁위원회, 2017 규제개혁백서, 99면 ; 2016 규제개혁백서, 73면 ; 2015 규제개혁백서, 126면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2018년도 통계는 제41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013년에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816건의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102) 위의 자료, 같은 면. 

103) 총 858건 가운데 98건은 비규제로 분류. 

104) 심사대상 816건 중 24건은 행정내부절차 등에 해당되어 비규제로 분류. 

105) 효력상실형 일몰규제로 1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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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을 폐지하였으며 재검토 실익이 적은 223건은 일몰을 삭제하고, 567건은 일몰을 연

장하였다. 

201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는 규제개혁백서 내에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지 못하였다.  

2015년에는 총 93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되

었고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 여부를 심사한 결과, 2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106)

2016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31개 부처의 4,240건의 재검토형 규제

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 여부를 심사하였는바, 그간의 운영성과 및 피규제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필요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107), 부처 자체 규제개

혁위원회 및 민관합동 일몰규제 TF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그 결

과, 201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399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2017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28개 부처의 816건의 재검토형 일몰

규제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유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23건의 규제를 폐지하

고 208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108)

2018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29개 부처의 858건의 재검토형 일몰

규제에 대해 심사결과 25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14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와 같이 2013년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에서는 규제폐지/일몰삭제/일몰연장으로 분

류하였으나, 2015년부터는(2014년 자료가 없으므로 2014년부터일 수도 있음) 폐지되는 

규제 외의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는 규제와 존속되는 규제로 대분류 후 각각 일몰유지와 

106) 행정안전부, 2016년 국민안전처 규제정비 전략방안, 2016, 24면.

107) 백옥선,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 , 한국법제연구원, 

2017, 135면.

108) 2017 규제개혁백서,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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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해제로 나누어 심사결과를 내리고 있다. 

한편, 일몰기한이 도래한 재검토형 일몰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6년 이후 규제개

혁백서에서는 주요 정비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

사를 받은 재검토형 일몰규제가 총 4,251건 인만큼 정비사례의 유형 또한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1) 경제․영업활동 제약 규제 개선, 2) 각종 검사 및 교육의무 등 국민부담 

경감, 3) 국민 편익 증진, 4)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제거, 5) 일자리 진입을 막는 자격기

준 완화, 6)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개선 7)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합리화.109)

816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대상으로 심사한 2017년은 규제개혁 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정비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1)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제거, 2) 기업의 영업활

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개선, 3)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합리화로 

나눌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17년도 규제개혁백서에서 2018년의 규제정비 방향에 대하여, 특

히 신산업, 기술발전 등 재검토 필요성이 높은 규제 중심으로 일몰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신산업․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기존 

일몰규제 중 서류제출, 과태료 등 재검토 실익이 낮은 규제 정비(일몰해제)도 병행해 나

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110) 이전의 백서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동어반복111)을 

하던 이전의 백서와는 달리 다음년도 일몰규제 정비에 대하여 나름의 구체적 방향을 제

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112)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109) 백옥선, 앞의 보고서, 2017, 155면.

110) 위의 자료, 103면. 

111)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폐

지․개선 등 규제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소관 일몰규제 법령 정비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는 한편,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일몰을 설정하는 등 규제품질의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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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만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기능이 실질화되게 끔 

규제정비에 관한 중요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백서에도 차년도 일몰규제의 정비 방향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Ⅲ.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재검토 심사

규제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일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안건인 ‘2018년 재검토기한 도

래 일몰규제 심사계획’(국조실 2018-175)을 보면 2018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29개 

부처의 총 860건 규제 중 재검토형은 858건, 효력상실형은 2건이다. 심사는 재검토형과 

효력상실형 일몰을 구분하여 검토하는데 재검토형은 운용실적,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기

초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폐지․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효력상

실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 도래시 폐지된다. 

심의절차는 민관합동 일몰규제 검토 TF113)(총 12개)가 구성 및 운영되고, 부처 자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일몰규제 TF 및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의 검토가 끝나면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맡는다. 심의결과가 나오면 각 소관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

사결과를 반영하여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규제재검토에 관한 심사과정을 공개한 회의록은 거의 전무하며 간략하게 결과만 제시

112)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

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

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3) 총 12개로 규제개혁위원(팀장), 분야별 전문가(KDI, 행정연 등 22명), 규제실 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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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회의록 조차 지극히 드물었다. 

2018년 7월 27일 개최된 제418회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에서는 2018년 기한 도래 일

몰규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결안건(국조실 2018-339)으로 상정되었는바, ‘일몰규제에 

대한 TF 검토결과를 규개위원들에게 공유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 대하

여 정부 측은 ‘일몰TF 심사결과 중요규제로 검토된 일몰규제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금년도는 TF 심사결

과 규개위에 상정할 중요규제가 없었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본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면 이는 비단 2018년

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정할 만큼의 중요규제가 없었다기 보다는, 규제재검토 심사의 

운용 자체가 민관합동 TF 단계에서 대부분 정해지고 그 이후에는 다분히 형식적인 절차

로 기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제514회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회의록을 보면 상정안건으로 2016년도 재검

토형 일몰 도래 관련하여 4개 기관의 심의․의결사항이 올라 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소

관 108건의 일몰규제, 국토교통부 소관 29건, 금융위원회 소관 296건, 특허청 소관 13건

에 대하여 모두 ‘본 규제사무는 재검토형 일몰 TF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안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규제존속 여부 및 일몰연장 여부에 대한 TF검토 

결과를 준수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리고 있다.   



제1절 규제재검토 사례연구 개요 

제2절 개별 규제재검토 보고서 분석 

제3절 시사점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제3장





제1절 규제재검토 사례연구 개요 

Ⅰ. 사례 선정 방법

매년 도래하는 존속형 일몰 및 규제재검토 대상 규제에 대한 분석서는 1차적으로 법령 

담당 소관 부처에서 작성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부처의 1차 재

검토 분석서 및 최종분석서는 부처홈페이지 내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게시되는 경우도 있

지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종적인 규제재검토 사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지만, 현재 해마다 이루어지는 재검토 사례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부처별 1차 

검토 사례도 일부 부처에서는 공개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처는 공개하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었던 재검토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일부 부처에서 검토하고 공개한 규제재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 규제재

검토 설정 및 재검토 분석의 실례를 살펴보아 어떤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이 이루어

졌는지를 다시 분석하여 적실한 규제재검토 기준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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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대상 사례 목록 

분석 대상 사례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 부처 대상 법령 내용 재검토주기

2010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3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지원센터장 자격기준 3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종사자 자격기준 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

강사의 자격기준 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파산선고 등 자격기준 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보호시설 설치기준 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상담원의 자격기준 3년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별표5]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

담사의 급수 및 최소인원
3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동법 시행규칙 15조의2,

동법 제38조 및 제72조

인증 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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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부처 대상 법령 내용 재검토주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 유해약물의 결정기준 3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 유해업소 범위기준 5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7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8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기준 5년 

2013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납부자 보상 및 심의위원회 

사실 확인 등 협조 의무
3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3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북한이탈주민 주소․직업․

근무지 변동신고
3년

2015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알

선조사
5년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2 비밀 엄수의 의무 5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방법 

및 내용
5년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4조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3년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3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별 처리단가

3년

20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3년

※ 관련 부처의 사례들을 필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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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별 규제재검토 보고서 분석 

Ⅰ. 2010년 여성가족부 일몰제 선정 검토보고서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몰설정검토 사례 

(1) 검토보고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규제명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규제 유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기존등록규제 ○

추가등록규제

관련법령

및 조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 
담당자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생략) 

규제의

주요내용

ㅇ (주규제)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

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갖춰야 함

ㅇ (부수규제) 경력단절지원센터의 지정기준(별표1)

구 분 지 정 기 준

조  직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직업교육훈련․취업 및 복지지원 서

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  력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센터의 장 1명

 나. 경력단절여성 구인․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훈련 등 상담 전담자 3명 이상

 다. 직업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센터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해당 훈련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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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2010년에 실시한 이 검토보고서는 부처가 갖고 있는 규제를 검토하여 일몰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위의 부분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인 경력지원센터 지정기준에 대해서 3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를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특징 및 분석 

이 보고서는 규제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9년 이후에 각 부처별 등록규제를 대

상으로 효력상실형(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형(일몰주기)을 부여하기 위한 검토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등록규제에 일몰을 부여하는 초기 일몰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재검토 사유가 유형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몰주기를 부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특

시설 및 

장비

1. 경력단절여성 구인․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편의시설(임시보

육공간 등)을 확보하고 기타 여성취업지원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직업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센터에서는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직업교육훈련 강의실 및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0㎡ 이상

 나. 해당 훈련직종의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일몰설정

여부

효력상실형(존속기한) 재검토형(일몰주기) 일몰 미설정

○(3년형)

 ㅇ 판단사유 및 근거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취업정보, 직업교육훈련, 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규제 존속 필요함

  - 다만, 지정기준 중 인력 사항(지원센터장의 자격기준) 등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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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설명이 없다. 즉, 지속적인 규제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지정기준 중

에서 인력 사항(지원센터장의 자격기준)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만 도출하고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는 부처 소관 법령 중 등록규제 60건을 검토하여, 효력상실형 존속

기한과 재검토형 기한을 부여하였다. 60건 중에서 일몰제 기한을 부여한 수는 총 12건이

었는데, 모두 재검토형이었으며, 효력상실형은 1건도 없었다. 재검토형으로 분류된 12건

의 규제들은 ‘자격기준’이 5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밖에 ‘시설설치기준’이 2건이었으

며, 시설에 대한 ‘최소인원’ 기준, ‘인증유효기간’ 그리고, ‘유해약물기준’, ‘유해업소기

준’, ‘유해매체물기준’ 등이 1건이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규제명 관련 법령 및 조문 재검토 규제내용 주기

1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법 시행령 제5조 
지원센터장 자격기준 3년 

2

성매매 지원시설 상담소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

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종사자 자격기준 3년 

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

강사의 자격기준 3년 

4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파산선고 등 자격기준 3년 

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신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보호시설 설치기준 3년 

6 성폭력상담원의 자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상담원의 자격기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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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이라는 규제의 내용측면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다른 법률과 비교해 보면 재검토 

설정의 일관성이 없다. 즉, 2010년 당시 검토대상이었던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이미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이름을 바꾸기 전의 법률인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1989년부터 있었던 

시설이라는 점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상의 지원센터는 2008년 법제

정 당시에 비로소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검토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자격기준’에 대한 규제재검토 사유부여에 대한 차

이를 설명할 방법은 ‘시기’이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센

규제명 관련 법령 및 조문 재검토 규제내용 주기

7 (성폭력)상담소의 설치신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상담소의 설치기준 3년

8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배치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별표5]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급수 및 최소

인원

3년

9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사후절차관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 및 

제36조의 2,

동법 시행규칙 15조의 2,

동법 제38조 및 제72조

인증 유효기간 3년 

10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범위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 유해약물의 결정

기준
5년

11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 유해업소 

범위기준
5년 

1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생산 및 유통관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7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8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기준
5년

※ ‘2010년 여성가족부 일몰제 선정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필자가 검토 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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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2008년에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또 다른 규제재검토 부여 대상

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시설은 2004년에 설치되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교유훈련시설은 2008년 등에 설치되

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2010년과 가까운 연도에 설치근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3년 주기로 분석하고 정비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는 볼 수 있겠다. 

다만, 자격기준에 관해서 재검토하는 것은 기관설치 초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되어

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재검토대상 설정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부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부족은 자격기준만이 아니라 다른 규제재검토 대상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형식의 다른 규제와는 달리 이 규제만이 규제재검토가 되어야 하

는지에 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규제재검토 대상이 되는 자격기준과 그

렇지 않은 자격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은 위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Ⅱ. 2013년 통일부 규제재검토 사례 

1. 납부자 보상 및 심의위원회 사실확인 등 협조 의무 재검토 사례

(1) 검토보고서

납북자 보상 및 심의위원회 사실확인 등 협조 의무

연번

*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규제

유지 

여부

규제

내용 

개선

여부

재검

토

일몰 

설정 

유지

여부

57 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규제



제3장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93

사실

확인 등 협조

의무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의 보상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유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 자료를 제출한 자

※ 참고 제23조제2항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23조제6항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

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참고 제23조제6항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

청한 본인이나,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1. 동 규제에 대해 당초 재검토 일몰을 설정한 이유

 ㅇ 납북 이후 많은 기간이 경과되었고, 대부분 해상에서 어로 작업중 납북되어 현재 납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납북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행정기관, 관계기관 등이 ｢납북자 보상 및 지원 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사실 확인에 협조해 주어야 납북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 행정기관, 관계기관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ㅇ 기존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의 신청기간(법 시행 후 3년, ’07.10월~’10.10월)으로, 동 

기간에 신청한 피해위로금 지급 등이 종료되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규제 일몰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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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결과 : 규제 유지

 ① 당초 규제를 도입하게 된 상황의 변화 여부

  ㅇ 기존 납북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으로 사업이 종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규제 일몰을 설정하였으나, 

  ㅇ 새로운 납북피해자 발생시 행정기관, 관계기관 등의 협조가 있어야 사실 확인을 할 수 있

다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음.

    - 새로운 납북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시 행정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효과적으로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

 ② 규제의 적절성 

  ㅇ 납북 관련 사실조사시 이에 대한 자료가 있는 행정기관, 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기초적 요소임.

    - 통일부(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 위원회)가 행정기관,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 사실조

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③ 그간 규제 운용실적

  ㅇ ’12년 및 ’13년(1~4월) : 실적 없음.

    * 납북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요가 발생하지 않음.

 ④ 일몰 설정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 여부

  ㅇ 재검토 기한 3년을 재설정하고 이후 상황변화에 맞추어 개선

 ⑤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ㅇ 최근 운용실적이 없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곤란

   - 다만 기존에 행정기관, 관계기관 등은 자료 제공에 대부분 협조적이었으나, 일부의 경우 과

태료 부과 등을 언급하며 자료 협조를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⑥ 해외 유사규제 사례

  ㅇ 납북자 관련 업무는 남북분단에 따른 특수한 상황으로 해외에 유사 사례를 알 수 없음. 

3. 검토 의견

  ㅇ (규제유지) 납북 관련 사실 조사시 관계 확인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행정기관, 관계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임으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 규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 관계기관 등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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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순수한 민간규제라기보다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게 ‘납북관련 사실자료’를 요청

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규제재검

토를 설정한 사례이다. 

규제재검토 설정 초기에는 납북피해자 지원금 사업의 종료로 이러한 규제가 더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납북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하는 등 정

책적 환경변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3) 분 석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규제재검토 제도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법령문헌상으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 규제재검토 대상인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등록규제로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

료 부과’가 규제재검토대상이다.114) 그런데, 법령상의 규제재검토 근거법령은 동법 시행

령 제23조의3이며, 이 규정은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전

체에 규제재검토가 부가되어 있다. 

즉, 등록규제와 법령상의 규제재검토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물론 등록규제의 내

용인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 규제

의 취지는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규제 자체로 파악된다. 

참고로 동법 제23조에 대한 규제는 위의 검토보고서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

용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114) 법률조문에 대한 등록규제 설정. 규제정보포탈 내 규제등록카드(규제사무명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

회의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

https://www.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s_ref_no=0000031326&s_ref_renew_no=00

(최종접속일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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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태료 규정에 대한 규제재검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주기로 설정되어 

있었다.115) 이후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주기로 설정되어 올해가 

재검토 시기가 된다. 올해 재검토 보고서에서 과태료규정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지 

아니면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 규제만을 검토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등록규제로는 법률 제23조의 ‘자료제출 불응’과 법률 제31조의 ‘과태료’ 기준이 따로 등

록되어 있다. 

둘째, 이 검토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규제유지를 결정하는데, 그 논거는 규제의 계속적인 

필요성이다. 다만, 검토기간 사이 납북피해자 조사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규제 운용실

적’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비록 검토기간 사이에는 실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조사사례에 비추어 보면 

자료제출 기관에 대한 의견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규제재검토 제도는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그 규제가 상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도 세부기준에 관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기적 재검

토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납북사실에 대한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대상기관 및 자료의 유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없는 성격의 기준이며, 과태료 

처분을 할지 안 할지만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재검토의 적당한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재검토 대상의 필요성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115) https://www.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mode=view&s_ref_no=0000031349&s_ref_renew_no=00

규제정보포탈 내 규제등록카드(규제사무명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

(최종접속일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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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변경 

(1) 검토보고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변경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규제

유지 

여부

규제

내용 

개선

여부

재검토

일몰 

설정 

유지

여부

58

북한이탈

주민

보호의 

변경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변경 가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호의 변경)

규제

유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나 제5

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보호대상자에

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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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1. 동 규제에 대해 당초 재검토 일몰을 설정한 이유

 ㅇ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사 후 ‘보호처분’을 통해, 각종 정착지원금 등 

국내정착을 위한 유무형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다만, 보호처분을 받은 탈북민 중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형벌처분자, 재입북 

기도자 등)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중지 또는 보호종료 처분을 함으로써, 탈북민에 대한 

계도적 역할 등을 하고 있음.

 ㅇ 효력상실형 일몰설정을 할 경우, 자동 폐지에 따른 법적 안정성 문제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

2. 재검토 결과 : 규제 유지

 ① 당초 규제를 도입하게 된 상황의 변화 여부

  ㅇ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를 취소하거나 중지시켜야할 사유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탈북민의 

위법행위․재입북 사건 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동 규정의 필요성이 커짐.

 ② 규제의 적절성

  ㅇ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적용했고, ‘1년 이상의 징역․금고

형, 재입국 기도 등’의 사유로 한정하여 규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③ 그간 규제 운용실적 

년도 보호취소 보호중지 보호종료

2011 4 14 -

2012 3 12 -

2013 1 3 7

계 8 29 7

 ④ 일몰 설정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 여부

  ㅇ 재검토 기한 3년을 재설정하고 이후 상황변화에 맞추어 개선

 ⑤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ㅇ 최근 3년간 각종 정책용역 및 탈북단체,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정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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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에 일정한 조사 이후 ‘보호처분’을 통해, 각종 정착

지원금 등 국내정착을 위한 유무형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인, 형벌처분자, 재입북 기도자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중지 또는 보호종

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의 변경에 관해서 규제등록을 하고, 재검토대상

으로 한 것이다. 

통일부는 규제유지를 재검토결과로 판단하였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통일부는 보호중

지나 보호종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의 종류나 범위에 비추어 규제의 적절성을 판단하

였으며, 보호취소를 포함한 보호중지와 보호종료 처분 건수를 규제운용실적자료를 사용

하여 검토하였다. 

(3) 분석

당해보고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원제도의 문제 중 보호 종료․취소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음.

 ⑥ 해외 유사규제 사례

  ㅇ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32조(추방)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

하고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엔난민기구의 난민규약 상에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이유는 난민에 대해 제재 사

유로 규정되어 있음. 

3. 검토 의견 : 규제 유지

  ㅇ 효력상실형 일몰설정을 할 경우, 자동 폐지에 따른 법적 안정성 문제와 함께

  ㅇ 보호중지․종료 처분이 폐지될 경우 탈북민의 국내 정착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어 제도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고,

  ㅇ 국가 재원의 낭비,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의 문제 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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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근거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할 경우에

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또는 거주지에서 보호할 경우에는 5년의 기간으로 보호하고 있

는데, 이 기간 안에 동법 제27조가 정하고 있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호의 

정지 내지 종료를 할 수 있는 규제의 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

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 또는 이 영

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보호목적의 필요성이 없거나 보호할 사정의 변화가 생기는 등 객관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 즉, 사망선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가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규제재검토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호종료에 해당하는 객관

적인 사유들은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안

별로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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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사유별로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이에 해당하는 사건과 처분 등의 성과는 없었다고 보여 진다. 다만, 실제 사례가 

없더라도 예방적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유사 사례를 

통해서 사유의 추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실제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보고서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실제 

효과보다는 계도적 성격을 갖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규제재검토를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

다. 다만, 이러한 계도적 측면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규제재검토 설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 주소․직업․근무지 변동신고

(1) 검토보고서

북한이탈주민 주소 ․직업 ․근무지 변동신고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규제

유지 

여부

규제

내용 

개선

여부

재검토

일몰 

설정 

유지

여부

60

북한이탈

주민 

주소․직업

․근무지 

변동신고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전입일부

터 5년간 주소, 직업, 근무지의 변

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관할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의무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제

폐지

제28조(신고의무 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

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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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규제에 대해 당초 재검토 일몰을 설정한 이유

 ㅇ 효과적인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탈북민에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 정부기관 간 정보시스템 공유 등을 통해 신고에 의한 기초자료를 파악할 수가 있어,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폐지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일몰 설정

2. 재검토 결과 : 규제 개선

 ① 당초 규제를 도입하게 된 상황의 변화 여부

  ㅇ 안행부․고용부 등 관계기관이 정보시스템 공유가 가능하여 동 규정에 대한 폐지를 검토할 

수 있음

 ② 규제의 적절성

  ㅇ 북한이탈주민이 주소, 직업, 근무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

고는 과다한 제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고의무’의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③ 그간 규제 운용실적 

  ㅇ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주소, 직업, 근무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서면으

로 신고하지 않는 상황

  ㅇ 별도의 제재근거가 없는 것이 그 주요 원인

 ④ 일몰 설정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 여부

  ㅇ 따라서, 동 규정 폐지방안 추진

 ⑤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ㅇ 동 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별로 찬반 이견이 있음.

    - 법무부의 경우, 동 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 제출

<법무부 의견>

 - 실태 조사 실시 및 부처간 자료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도, 주소, 직업, 근무지 변경은 당사

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지 않고서는 즉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울 수 있음.

 ⑥ 해외 유사규제 사례 : 해외에 유사사례 없음.



제3장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103

(2) 주요내용

이 규제는 북한이탈주민이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

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설정한 사례이다. 

3. 검토의견 : 규제 개선

 ㅇ 최근 정부기관간 정보시스템의 공유로 인해 주소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별도의 신고를 하

지 않더라도 파악 가능

 ㅇ 또한 직업 또는 근무지의 변동 등은 각종 설문조사, 서베이 등으로 개략적으로 파악 가능

 ㅇ 따라서, 동 규정 폐지 추진

   ＊이와 관련하여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13.4.23)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개정안에 동규정의 폐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일부는 이에 동의한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 외통위에 제출(’13.5.16)함.

  <참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명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통일부 검토의견 >

현      행 개   정   안 검토 의견

제28조(신고의무 등) 보호대상

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

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

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삭  제>

◉ 수용

 - 다만, 보호대상자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파

악하기 위해서 신고의

무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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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의 목적은 지원 등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는

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다른 대안의 발생으

로 규제목적이 달성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고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이 조항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규제의 폐지로 결론내린 사

례이다.

(3) 분석

규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규제의 집행 가능성 즉,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토대상으로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그

럴 의도에서 규제가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신고의무는 제재조항이 없

었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신고 이외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은 규제 실시의 

초기부터 예상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분석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규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도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신고제도가 효과를 갖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안

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성과는 없더라도 예방적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규제부담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증거 없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규제 재검토를 형식화시킬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규제자체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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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5년도 고용노동부 규제재검토 사례

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알선조사 

(1) 검토보고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알선조사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규제

유지 

여부

규제

내용 

개선

여부

재검토

일몰 

설정 

유지

여부

1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및 

알선 조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

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위해 사업주의 사업

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

규제

유지

일몰

폐지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무부장관등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기관

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

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

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에 관한 자료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등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

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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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규제에 대해 당초 재검토 일몰을 설정한 이유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사업주들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금지를 위해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

해 조사 필요

2. 규제 ․ 일몰설정 필요성 재검토 내용

 ① 당초 규제 도입 후 상황의 변화 여부

  ㅇ 자격증 대여행위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③ 그간 운용실적 참조)

  ㅇ 자격대여자 신고포상금제 도입(’14.5.20.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부정행위 신고건 수 증

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불법대여 유무 확인을 위한 사업장 조사는 필연 

 ② 규제의 적절성(과잉여부)

  ㅇ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확인 및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 조사는 

    - 자격의 신뢰도,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수

준이며, 오히려 단속을 강화․확대 하여 불법대여를 근절할 필요 

 ③ 그간 규제 운용실적(사문화된 규제인지 여부) 

  ㅇ 언론제보 및 민원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시로 조사

<최근 5년간 대여행위에 의한 행정처분 실적>

(단위: 건)

          연도

처분기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격취소 21 23 21 21 68

자격정지 172 111 51 95 230

계 193 134 72 116 298

 ④ 일몰 설정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 여부

  ㅇ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 및 자격 미취득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

방 등을 위해서는 취득 자격의 불법대여 등을 근절할 필요가 있고 

    - 제도적으로 해당사업이 유지되는 한 위법행위 조사, 사업자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

보여주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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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은 사업주들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금지를 위해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

인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만약

에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재검토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는 존속하되 이러한 자료제출 요청은 규제를 

운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규제일몰을 해제하였다. 

(3) 분석

위법한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규정은 위법사

실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환경적 요건 즉, 자격증 대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운용하기 위한 

하여 조사는 필수적이므로 일몰 설정은 부적절

 ⑤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ㅇ 그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 

 ⑥ 집행의 용이성

  ㅇ 공사 시행 시 현장 게시가 필요한 다른 사항들과 함께 게시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 및 

노력이 매우 적으므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⑦ 해외 사례(해외의 흐름)

3. 소관부서 검토의견: 규제유지, 일몰폐지

 ㅇ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통해 부실 공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위법행위를 적

시에 적발할 수 있으며, 자격증 불법 대여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해 동 규정은 유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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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제도라는 측면에서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설정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의 관계에서 부수적 규제를 필수적인 경우와 임의적 규제로 

나누어 보아 주된 규제의 정책적 변화가 없는 한, 필수적인 부수적 규제도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검토보고서에 비추어 본다면 일반적으로 위법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요청은 대표적인 필수적 부수적 규제라 할 수 있다. 

2. 비밀 엄수의 의무 

(1) 검토보고서 

비밀 엄수의 의무

연

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규제

유지 

여부

규제

내용 

개선

여부

재검

토

일몰 

설정 

유지

여부

2

비밀 

엄수의

의무

시험문제의 출제 및 검토․인쇄를 담당한 

사람, 면접시험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관리 및 시험 감독을 담당한 사람에 대하

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2

규제

유지

일몰

폐지

◈ 국가기술자격법법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 및 

검토․인쇄를 담당한 사람, 면접시험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관리 및 시험감독을 담당

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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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규제에 대해 당초 재검토 일몰을 설정한 이유

 ㅇ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출제, 검정의 시행 관리 및 채점 등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직

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는 국가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당연 필요  

2. 규제․일몰설정 필요성 재검토 내용

 ① 당초 규제를 도입하게 된 상황의 변화 여부

  ㅇ 국가자격 시험 부정 방지 및 시험업무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

수함이 필수

 ② 규제의 적절성(과잉여부)

  ㅇ 시험업무에 있어서 지신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함은 시험 부정 방지 및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 더구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엄정하게 수행하여야할 필

요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임

 ③ 그간 규제 운용실적

  ㅇ ’13년 현재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응시자 수 3,272,090명(필기 1,978,693명, 실기 1,293,397명)

 ④ 일몰 설정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 여부: 일몰 폐지 

  ㅇ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 엄수의 유지는 

필수적이므로, 동 규정의 계속 유지가 필요함

 ⑤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ㅇ 수탁기관 임직원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바 없음 

 ⑥ 집행의 용이성

  ㅇ 시험업무 등 비밀엄수가 필요한 종사자에게 자율 서약서 등을 제출 받아 추가적인 비용 및 

노력이 매우 적으므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⑦ 해외 사례(해외의 흐름)

3. 소관부서 검토의견: 규제유지, 일몰폐지

 ㅇ 국가기술 자격검정업무의 비밀 엄수 의무화가 되지 않을 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므로 

현행 규제 유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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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출제, 검정의 시행 관

리 및 채점 등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제로 등록하고 있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규제재검토를 설정한 

사례이다. 

검토보고서는 국가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규제유

지와 함께 일몰해제를 판단하였다. 

(3) 분석

분석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출제자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는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재검토 설정 당시부터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도 규제재검토 설정 당시에 이 규제에 대해서 왜 규제재검토를 설정하였는

지에 관한 이유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출제자 이외에도 

국가시험수탁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수탁기관의 위촉을 받아 문제 출제, 

검토, 인쇄, 면접시험, 실기시험, 시험감독을 담당하는 자 등 비밀준수 의무자 범위 및 

비밀준수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한다면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 규제재검토 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111

3.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방법 및 내용 

(1) 검토보고서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방법 및 내용

연

번

등록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규제

유지 

여부

규제

내용 

개선

여부

재검

토

일몰 

설정 

유지

여부

3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방법 및 

내용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의 

수, 업무내용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근로자파견계

약을 체결하여야 함 

파 견 근 로 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제

유지
-

일몰

폐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내용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112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1. 동 규제에 대해 당초 재검토 일몰을 설정한 이유

  ○ 파견근로자 보호와 입증자료를 통한 파견․사용사업주간 분쟁해결을 위해 파견계약을 서면

으로 체결토록 하는 규제는 필수적

    - 다만, 파견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재검토하도록 설정

2. 규제 ․ 일몰설정 필요성 재검토 내용

 ① 당초 규제 도입 후 상황의 변화 여부

  ○ 근로자파견제도는 법에서 금지한 근로자공급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법에서 그 허용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이 필요

  ○ 현행법이 규정한 파견계약 내용의 세부항목*을 삭제․축소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열악해지거나 파견․사용사업주간 권리․의무관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 파견대가, 파견근로자 업무․장소, 파견대가, 징계 및 계약해지 사유 등

 ② 규제의 적절성(과잉여부)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의 수, 업무의 내용, 근로 장소, 안전 및 보건사항, 파견대가 등 계약

의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을 명시

    - 이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파견계약 당사자 간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민법 등에 따라서 적용될 기

본사항으로 판단됨

 ③ 그간 규제 운용실적(사문화된 규제인지 여부)

  ○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건수 역시 

함께 증가

<연도별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단위: 개소, 명, %,  천원)

연도별 파견허가업체수 사용업체수 파견 근로자수

2014 2,467 15,009 132,148

2013 2,314 15,587 132,108

2012 2,087 13,917 120,347

2011 1,813 12,811 106,601

2010 1,595 11,333 99,418

2009 1,419 11,018 83,775

* 파견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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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일몰 설정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 여부: 일몰 폐지

  ○ 근로제공의 대가는 당연히 근로자가 향유해야 하고, 근로자의 취약한 지위나 고용시장의 

불완전성을 이용한 중간착취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과 인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중간착취를 금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률(직업안정법, 파견법 등)이 

정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개입행위를 허용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

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등 필수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함이 필요

    - 현행법의 파견계약 세부항목 규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파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일몰설정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함

 ⑤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 노동계․경영계 또는 파견사업주 등으로부터 근로자파견계약 내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에 

반대하거나 규제완화를 요구한 사례 없음

 ⑥ 집행의 용이성

  ○ 현행법의 파견계약 내용규정은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

항으로 그 집행이 용이함

 ⑦ 해외 사례(해외의 흐름)

  ○ 독일 및 일본 등 주요국가의 파견 관련법*에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대해 유사 규정

을 두고 있음

     * 독일 ｢근로자파견법｣에서는 중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 일본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

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의 내

용, 취업장소 등 근로자 파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

3. 소관부서 검토의견: 규제유지, 일몰폐지

  ○ 현행법이 규정한 파견근로계약의 세부항목은 직업안정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

로부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신의 자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므로 현행 규

제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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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파견근로자 제도를 시행하면서 파견 근로자의 보호와 입증자료를 통한 파견․사용사

업주간 분쟁해결을 위해 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는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

만, ‘파견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재검토하도

록 설정하였다. 

검토보고서에서는 파견근로는 예외적 근로형태로서 노사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적시하여야 할 세부항목들인 파견대가, 파견근로자 업무․장소, 파견대가, 징계 및 

계약해지 사유 등에 대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운영성과로서 파견근로계약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파견근로계약에서 세부항목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신의 자유 보

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므로 현행 규제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몰폐지, 즉 세부내용의 범주에 대한 주기적 검토는 폐지하는 것

으로 판단 내렸다. 

(3) 분석

이 보고서에서도 파견근로자 제도의 필요성과 세부계약 내용 항목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구분하지 않고 파견근로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만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사이의 규제완화에 관해서 이견이 없었다는 것으로 계약의 세부사항에 대

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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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2015년도 고용노동부 규제재검토 사례 중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방법 및 내용’을 검토하여 재구성함

파견근로자의 계약서는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지적 때문에 법률에서 기재해야 할 중

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었다. 전체 파견근로자 중에서 이러한 계약서를 잘 

지키고 있는 경우와 지키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 본다던지 아니면 계약 세부사항에 대해

서 항목별로 적정성과 준수여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수 있었다. 

검토보고서의 결론은 파견근로제도 관련 규제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

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몰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규제재검토는 규제 자체에 대한 

심사이기도 하지만 규제의 내용에 대한 세부기준 조정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위의 계약 사항별로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른 견해가 없었는지 또는 위의 계약내용과 관

련한 중요한 분쟁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없었는지를 통해서 세부내용의 조정이 필요한지

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이러한 검토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행 규제 재검토가 온전

한 사후평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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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5년도 식약처 규제재검토 사례

1.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1) 검토보고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법령

現일몰

설정

형태

검토의견

現

일몰

주기

규제개선

여부

일몰유지

여부
일몰

주기

113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4조
시스템 시스템 규제존속 일몰해제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4조

  ① 법 제23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사

항을 적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1. 동 규제에 대해 당초 재검토 일몰을 설정한 이유

 ○ 동 고시는 ’12.11.23. 제정된 고시로 법제처 훈령에 따른 행정규칙 재검토기한(’15.11.25.까

지)을 설정 

2. 재검토 결과 : 규제유지, 일몰해제 

① 규제의 적절성

  ○ 사용자가 의료기기의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제20조부터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기 용기(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

문서에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품목명, 제조연월, 의료기기라는 표시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 표시기재 사항의 기재요령, 글자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고시에서 정

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정확하고 쉽게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고, 소비자

들은 일관성 있는 의료기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바 동 고시의 규제는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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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시행규칙상의 규제에 관해서 법제처 훈령으로 규제재검토를 설정한 사례이다. 

사용자가 의료기기의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3조에 따라 의료

기기 용기(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 문서에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품목명, 제조연월, 

의료기기라는 표시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표시기재 사항의 기재요령, 글자크기, 줄간

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여 의료

기기 제조(수입)업체에게도 정확하고 쉽게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게 하여 소비자들

② 그간 규제 운용실적

  ○ ’14년 연간 12,612건의 의료기기가 신규 허가(신고) 되었고, 제품들이 제조(수입)되어 시장

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동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기재 하여야 하므로 사문화된 

규정이 아님

③ 해외 유사규제 사례

  ○ 미국 FDA는 표시기재(Label)의 정의, 표시기재 요건, 표시 기재방법(심벌, 글자체, 글자 크

기, 문서 정렬방법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연방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정

하고 있음

    * 유럽도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표시기재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3. 부처 검토의견

① 규제유지

  ○ 의료기기 표시기재 방법 등은 제조자가 의도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 사용의 기대효과

를 얻고 잠재적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용법 등을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고시 유지 필요

 ② 일몰해제

  ○ 동 고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표시기재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

인 규정을 최소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법령 운용을 위해 재검토형 일몰제로 

유지하기보다 일몰 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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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관성 있는 의료기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등록규제가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에 설정되어 있다.116) 

(3) 분석

의료기기 표시․기재와 관련한 규제는 현재 ｢의료기기법｣ 제23조,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제44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일

반적 기재 요령), 제4조(글자 크기 및 줄 간격), 제5조(쉬운 용어), 제6조(용기나 외장의 

기재 방법), 제7조(첨부 문서의 기재방법)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체계에서 규제재검토의 대상은 규제자체라기 보다는 고시상의 내용들에 

대한 적정성 및 대안여부라고 볼 수 있다. 

규제재검토 기간 사이에 의료기기 제조자 및 판매자와 수입자와 소비자 등에게서 이러

한 규제가 실효성 있게 의료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규제 내지 

과도한 규제를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규제재검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 즉, 이의신청과 소송 및 거래관

행 등의 자료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보고서는 규제존속과 일몰해제를 결론으로 내기고 

있다. 표시기준에 대한 형식규제는 상시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규제재검토 해제를 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소비자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규제의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일정주기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규제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본

다면 규제재검토에 대한 일몰해제가 타당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6) 규제정보포탈 내 규제등록카드(규제사무명 : 의료기기 기재사항의 표시방법),

https://www.better.go.kr/ba.rgst.RegulCardSlPopup.laf?s_ref_no=0000080214&s_ref_renew_no=00&r_ref_no=00000

80214&r_ref_renew_no=00&s_law_basis=03&targetRow=1&smode=view

(최종접속일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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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5년도 환경부 규제재검토 사례

1.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1) 검토보고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법령

現일몰

설정

형태

(재검토

기한)

검토의견

現

일몰

주기

규제개선

여부

일몰유지

여부
일몰

주기

48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시스템

(2013.

6.30)

3년 규제존속 일몰해제

1. 동 규제에 대해 당초 재검토 일몰을 설정한 이유

 ○ 동 규제는 당초 폐기물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운반 중에 휴대하여야 할 서

류) 상 ‘폐기물 운반자의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휴대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 폐기물관리법 제19조 개정(’10.7.2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삭제(’11.9.27.)

    ＊이후 규제정보화시스템 미정비(일몰 ‘해제’로 정보 미수정)로 인하여 재검토기한(’13.6.30.)

이 시스템 상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

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20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2) 주요 내용

동 규제는 당초 폐기물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운반 중에 휴대하여야 

할 서류) 상 ‘폐기물 운반자의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휴대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

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폐지로 인해서 ‘확인증명서 휴대의무’가 동시에 삭제되었

는데, 법률에 규제재검토가 남아 있어서 재검토된 사례이다. 

(3) 분석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은 폐기물운반자에게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숙지하

    ＊전자정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리 등에 대해 상세한 관리가 가능

해짐에 따라 관련 서류 휴대의무는 규제개선 차원에서 폐지

2. 재검토 결과 : 규제유지, 일몰해제

 ① 당초 규제를 도입하게 된 상황의 변화 여부

  ○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인계번호 숙지, ’10.7. 도입) 및 제2항(사업장폐기물 처리 불가사

실 통보, ’07.8. 도입) 등은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현재 두 조항 

관련 상황변화는 없음

 ② 규제의 적절성

  ○ 폐기물의 불법투기 예방, 안전한 처리 및 자원화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

류별, 발생원별 발생․처리현황 및 처리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

 ③ 일몰설정 유지여부 : 일몰해제 필요

  ○ 동 규제는 사업장폐기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인 바, 

조문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보다 조문내용의 지속적인 집행보장이 필요하고 일몰설정은 

불필요함

〈 부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 심사결과 : 동의(규제유지 및 일몰해제)

◇ 주요의견 : 정보기술변화에 따라 확인증명 형태는 변하더라도 처리자의 의무는 필요하며, 사

업장폐기물 불법유통방지와 적정처리를 위하여 본 규제에 대한 일몰설정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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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 시행규칙에서 ‘확인증명서 

휴대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례는 우리 규제재검토 관리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정한 행위의무가 규제재검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법률도 함

께 중복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규제재검토가 특정한 

의무위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조문에 설정되어 있다

는 점에서 관리의 단위를 ‘정책’으로 할지 아니만 ‘조문’으로 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피규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규제란 구체적인 행위의무 내지 수인의무 등이라는 관

점에서 정책 내지 구체적인 의무 단위로 규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률조문단위로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령 ‘휴대의무’는 시행규칙에만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만 규제재검토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리방안이라

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규제에 대한 관리가 통합적으로 필요하다.

2.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 검토보고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법령

現일몰

설정

형태

(재검토

기한)

검토의견

現

일몰

주기

규제개선

여부

일몰유지

여부
일몰

주기

49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고시)

시스템

(2015.

12.31)

3년 규제존속 일몰연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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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동 규제에 대해 당초 재검토 일몰을 설정한 이유

 ㅇ 사업현장에 적합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대한 주기적인 산정․조정이 필요

2. 재검토 결과 : 규제유지, 일몰유지

 ① 당초 규제를 도입하게 된 상황의 변화 여부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현재상황과 규제도입 

당시 상황의 변화는 없음

 ② 규제의 적절성

  ○ 동 규제를 통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원인자(배출자)가 폐기물 적정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배출자처리 책임원칙을 구현할 수 있으며, 적정한 처리단가 산정*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정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음

    ＊적정처리단가 미 산정 시 관련 공제조합들의 자의적 단가 산정으로 시장 혼란 우려

  ○ 방치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98～’14년 간 49개 업소의 방치폐기물(609,794톤)을 처리(행정대집행)하기 위하여 

12,472백만원의 국고 지원

 ③ 일몰설정 유지여부 : 일몰유지 필요

  ○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업 등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방치폐기물은 침출수, 악취 및 미관상의 문제 등 국민

건강상 위해 및 주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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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사업현장에 적합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에 대한 주기적인 산정과 조정을 위해서 단가결정을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한다. 

분석보고서는 이러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제도는 재검토 기간이 지난 지금에

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의 존속 및 계속적인 재검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으로 결론을 내렸다. 

(3) 분석

이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였을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가 적정한지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즉, 재검토 사유로 내세운 이유가 바로 폐기물 처리단가의 조정 내지 재산정이었지만, 

실제 재검토를 한 내용은 규제의 필요성이 계속 존재하는지 만을 본 것이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이 실제로 사업현장에 있는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어떠

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업운용 성과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가의 

적정성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포함되어있지 않은 형편이다. 

  ○ 이러한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제도｣가 도입된 

바,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실제 처리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비

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

〈 부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 심사결과 : 동의(규제유지 및 일몰유지)

◇ 주요의견 : 처리업체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 규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처리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비용의 현실화

가 필요하므로 주기적인 처리단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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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방치폐기물 처리단가를 위한 연구용역도 다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결과의 인용 없이 규제의 필요성만 지적한 것은 규제재검토 제도의 활용을 

축소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규제의 관리 단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다. 단가자체가 아니라 단가산정 과정이나 절차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술적이거나 다른 이유에서 단가에 대한 재산정이나 조정이 어렵다면 규제

재검토를 해제하고 다른 제도적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Ⅵ. 2016년도 환경부 규제재검토 사례 

1.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례

(1) 검토분석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규제사무명 근거 법령
일몰

주기

일몰

설정형태

검토의견

재검토

회차

규제개선

여부

일몰유지

여부
일몰

주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3년 주기형 - 현행유지 일몰해제 -

1. 일몰 근거 법령

  ○ 규제정보화시스템상 일몰 설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

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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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몰 설정 사유 

  ① 일몰 설정 유형 : ( ⑧ )

  ② 일몰 설정 사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하는 규제로 존치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3. 일몰 규제의 운영성과 분석

  ① 정책문제 완화 정도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천연골재를 순환골재로 대체함으

로써 천연골재 생산을 위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순환골재 생산기술의 향상 및 양질

의 순환골재 공급을 위해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 순환골재의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58%가 천연골재를 

대체하지 못하고 성토용․복토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 순환골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환골재

의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존치․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② 정책 환경 변화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순환골재의 사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

고,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 확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순환골재의 사용용도

를 다양화 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 필요

  ③ 규제운용 실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재활용용

도는 ‘도로공사용’ 등 총 8가지이며, 동 용도에 따라 ‘도로 기층용’ 등 총 13가지의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01년 85.8% 수준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후 97%(’05년) 수준까지 증가하여 현재까지 안정수준을 유지

  ④ 규제운용의 성과 및 문제점

    - 건설폐기물의 경우 발생량의 97.7%(’14년 기준)가 재활용되고 있으나, 생산되는 순환골재

의 58%가 자원순환성이 낮은 성토용․복토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고품질 용도의 재활용 활성화 필요

    - 천연골재를 대신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함으로 인해 천연골재 생산을 위한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매립장 수명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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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골재 공급량 중에서 순환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골재 중 약 11%(22,378

천㎥) 수준으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순환골재의 공급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⑤ 이해관계자 의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의 경우 상위 업체는 품질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 신규 또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품질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등의 부담으

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순환골재의 사용에 품질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

  ⑥ 규제집행기관 의견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순환골재의 사용에 따른 건설사업의 성

과품에 대한 품질을 담보할 수가 없어 사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토목구조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양 및 지하수 

수질 등의 환경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지속적으로 유지하

여야 한다고 사료됨

4. 부처 검토 의견

  ① 규제 존속 여부 : 규제존속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오히려 순환골재의 사용을 기피하는 사

례가 발생할 수 있고,

    - 품질기준 없이 순환골재를 사용함으로 인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

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현행 규

제는 존치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 자체규제심사의견: 순환골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품질기준을 다양화화여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가 필요

  ② 일몰 존속 여부 : 일몰해제

    - 동 규정에는 단순히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위임하고 있으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없이 자율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축물․구조물 등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토양․지하수 등의 환

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동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규제, 건설자재에 품질기준은 대부분 설정되어 있는 보편적인 규제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법 규정에 일몰설정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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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해당 규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천연골재를 순환골재로 대체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와 함께 순환골재 생산기술을 향상 및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하는 규제로 순환골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원순환성을 강화에 기여한다. 본 규제의 근거는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이고 규제정보화시스템 상에 일몰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규제를 통해 동법 시행령에서 당시 용도에 따라 13가지의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

였고 이로써 실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은 97.7%까지 증가하여 안정적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원순환성이 낮은 성토용․복토용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

여 품질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품질기준을 높임으로써 용도를 더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의 상위 업체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안 신규 또는 영세사업장의 

의견대립은 있으나 대체로 품질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편이다.

      ※ 천연골재는 현재 ｢골재채취법｣(국토교통부 소관) 제22조의4(골재의품질기준)에 따라 품

질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임에 따라 일몰

제 적용을 받지 않음

      * 자체규제심사의견: 순환골재의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요건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순환골재 기준을 일몰대상으로 볼 수 없음

5. 법령 개정 방안

  ① 법령 개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② 법령 개정안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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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설정에 대해 부처의 검토의견은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안전담보를 위하여 ‘규제존속’과 함께 이 규정의 구체적 사항은 고시(국토교통부 ｢순환골

재 품질기준｣)로 위임되어 있고 사용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담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 규제로서 일몰설정이 불필요하다는 ‘일몰해제’ 의견을 제

시하였다.

(3) 분석

규제재검토의 판단기준의 기준표의 항목과 관련하여, 이미 규제운용 실적, 규제운용의 

성과, 규제운영의 문제점, 이해관계자 의견, 규제집행기관은 의견은 제시되어 있고, 아울

러 규제환경의 변화의 내용도 부족하나마 간략히 기술되어 있어서 이하에서는 규제유형

을 확인한 다음, 일몰규제의 합리성 검토(규제 존속의 필요성,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비

례성, 규제의 명확성 및 일관성, 대안의 검토)의 항목에서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확인하

고, 최종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일몰규제 유형 검토

재검토분석서에는 ‘2. 일몰의 설정 사유’에는 유형과 사유가 기재되게끔 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몰설정의 유형은 규제의 특성에 따른 법적으로 유의미한 분류가 

되지 못하고 그 성격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유형 및 형식’으로 바꾸

어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르면 품질기준은 경제적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② 일몰규제의 합리성(적정성․비례성 등) 검토

해당 규제는 자원재활용을 확대하고 천연골재를 순환골재로 대체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규제의 적정

성이 인정되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의 비례성 및 편익에 대한 비용의 비례성이 긍정되며, 

그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몰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일몰 존속의 검토와 관련하여 정책 및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규제의 존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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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주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환골재의 용도

별 품질기준의 설정은 안정적 품질관리와 통일된 기준을 통해 그 품질기준을 높임으로써 

용도가 확대되고,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순환골재

를 사용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안전에 대

한 우려가 남아있고, 그 적극적 활용의 전제조건인 건축물 철거단계에서부터 폐자재의 

분별․해체의무화 등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질로 인한 안전우려117)에 

대해서도 일응 수긍이 간다. 또한 정부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점118)에서 용도별 품질기준을 고정화시켜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안전에 대해 

지나친 제한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의 규제는 그 필요성

에 대한 주기적 검토의 요청된다고 하겠다.

③ 규제 존속 및 일몰 존속 여부와 법제화

해당 규제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함으로써 품질을 제고하고 자원재활용

과 함께 궁극적으로 자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책 및 기술적 여건에 따라 품질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

로 보여 부처의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것과는 달리 3년의 재검토기한으로 ‘일몰을 연장’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본 규제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35조에 대해 별도의 

규제재검토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한 바 없이 단지 위임행정

규칙인 국토교통부고시 ｢순환골재 품질기준｣으로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고시에

서 매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법 제35조는 과거 규제정보화시스

117) “건설업계, 순환골재 용도 확대에 ‘난색’”, 중앙일보, 2018년7월10일 수정, 2018년10월20일 접속,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36271&ref=naver ; 

“순환골재 쓰임새 커지지만... 안전은 뒷전”, 조선일보, 2018년7월10일 수정, 2018년10월20일 접속,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6/2018070602052.html ; 

“폐자재로 집기둥 세운다?” 순환골재 용도 확대 논란, 머니투데이, 2018년7월5일 수정, 2018년10월20일 접속,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216353199751.

118) “폐기물처리시설 정비․현대화로 수명 연장…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40%→50% 확대”, 건설경제, 2018년9

월4일 수정, 2018년10월20일 접속,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90414490609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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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상으로만 주기형인 3년이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제설정방식에 동

의하지 않으며 당해 법령상 규제재검토 조항임을 표시함이 바람직하다.

제3절 시사점

Ⅰ. 검토보고서 구성 체계의 변화로 본 평가지표의 개선방향 

1. 규제심사 검토서 구성체계의 변화 

규제심사 검토서 구성체계의 변화119)

2015년까지 2016년 이후 

규제명

연번 등 기초자료(규제사무명 등)

법조문

1. 동 규제에 대해 당초 재검토 일몰을 설정한 

이유

2. 재검토 결과 

 ① 규제의 적절성

 ② 그간 규제운용 실적

 ③ 해외 유사규제 사례

3. 부처 검토의견

 ① 규제유지

 ② 일몰해제

 

규제명

기초자료(규제사무명 등)

1. 일몰 관련 법령

2. 일몰 설정 사유

 ① 일몰 설정 유형

 ② 일몰 설정 사유

3. 일몰 규제의 운영성과 분석

 ① 정책문제 완화 정도

 ② 정책환경 변화

 ③ 규제운용 실적

 ④ 규제운용의 성과 및 문제점

 ⑤ 이해관계자 의견

 ⑥ 규제집행기관 의견

4. 부처 검토 의견 

 ① 규제 개선 여부 

 ② 일몰 존속 여부

5. 법령 개정 방안 

 ① 법령 개정 여부

 ② 법령 개정안 

119) 분석한 내용을 필자가 반영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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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규제 재검토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당시에는 재검토형에 대한 심사보고

서 목차는 비교적 간략하게 정해졌다.120) 2016년부터 사용한 구성 체계는 이전 구성 체계

에 비해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규제재검토 및 일몰을 설정한 이유, 즉 규제재검토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규제의 적정성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동안의 규제운용 실적과 해외 

유사규제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 규제유지의 여부와 일몰해제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세부항목이 추가되어 구성이 더욱 자세하게 변하였다. 일몰설정 이유

부분에 세부항목이 추가되어서 일몰설정 유형과 사유를 서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몰규

제의 운영과 분석에서 정책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즉, 

정책문제의 완화정도를 먼저 언급한 후, 연혁적으로 기존 정책의 변화점을 서술한 후, 

규제운용 실정을 보도록 하여 정책의 변화를 먼저 확인한 후, 규제실적을 확인하도록 서

술체계가 바뀌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규제집행기관,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이 포함되

도록 구성되었으며, 규제개선여부와 일몰 존속 여부를 나누어서 살펴 본 후, 최종적으로 

법령개정 여부와 개정안을 서술할 수 있도록 구성체계가 변화하였다. 

이렇게 구성체계가 세분화되어 가는 것은 규제재검토의 기준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제재검토 설정당시의 사유는 아직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규제재검토 설정의 8가지 사유는 내용적으로 중복되기도 하며, 설정 이후에는 큰 차별

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규제재검토는 설정 당시의 사유로 인해서 재검

토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 문제의 

120) 현재 문헌으로는 추적할 수 없지만,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지침의 형태로 규제재검토 심사서의 형식을 정해주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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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및 정책 환경의 변화를 판단할 때, 규제 재검토 설정 사유별 판단이 필요하다.

규제재검토 검토보고서의 목차구성은 재검토 기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아래에서는 구성체계 정비를 통하여 재검토 기준의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해 본다. 

Ⅱ. 검토보고서 평가기준 정립을 위한 재검토 심사기준표 정비

규제재검토보고서의 평가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재검토 심사기준표 정비의 초안을 아

래 표와 같이 제언한다. 이러한 심사기준표는 다음 장에서 2019년 사례에의 적용을 거쳐

서 그 효용성을 확인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Ⅲ-1> 재검토 기준표121)

12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40~43면의 Ⅱ.과제별 검토서 내용의 검토사항에서 ‘1. 일몰규제 개요’

의 ② 규제의 유형 및 형식, ③ 일몰 설정사유, ④ 피규제대상: 해당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규제집단, 

‘3. 일몰규제의 존속 필요성’의 ① 규제환경의 변화, ② 규제 존속의 필요성: 정책달성 여부와 규제 존속의 

이유, ‘4. 일몰규제의 합리성’의 ① 규제의 적정성, ② 규제의 비례성, ③ 규제의 명확성 및 일관성, ④ 대안 

또는 일몰 존속의 검토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여 구성하였음.

재검토대상 규제사무명

항 목 세부항목

1. 일몰규제 개요

① 근거 법령

∙규제정보화시스템에 일몰설정 명시여부 기재

② 규제의 유형 및 형식: 

∙경제적 규제(진입, 제조, 거래, 가격, 품질)

∙사회적 규제(입지, 구역, 환경기준․평가, 의무․제한, 부담금․비용)

∙행정적 규제(행정, 기타)         

∙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지정/추천/동의/시험/검사/인정/확인/지도/단속

/행정질서법/신고․보고의무/등록의무/통지의무/제출의무/기준설정 등

③ 일몰 설정사유

규제재검토 설정 사유를 서술

④ 피규제대상: 해당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규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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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대상 규제사무명

항 목 세부항목

2. 일몰규제의    

운영성과 분석

① 규제운용 실적: 

∙해당 규제의 실제 운용사례 및 집행 실적을 작성

∙현장에서의 규제집행 여부, 규제준수율 등 계량화된 실적자료

② 규제운용의 성과: 

∙당초 의도한 목적 달성 여부

∙사후 규제영향분석(규제집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사후 분석) 결과 서술

③ 규제운영의 문제점: 

∙규제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부작용

④ 이해관계자 의견: 피규제자집단 등 이해관계자 개선의견

⑤ 규제집행기관 의견(위임․위탁사무의 경우에만 기재):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의견

3. 일몰규제의 

존속 필요성

① 규제환경의 변화: 

∙사회적 변화 - 기술발전, 인프라 등 정책 환경, 국민의식 등의 변화를 서술

∙제도적 변화 - 규제가 법령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서술

∙규제재검토 사유의 변화 - 규제재검토 사유별로 규제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서술 

② 규제 존속의 필요성: 정책달성 여부와 규제 존속의 이유

4. 일몰규제의 

합리성

① 규제의 적정성: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관련 규제를 통해 규제 적정성(적절성) 검토 

∙해외 사례 등을 근거자료를 통해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시

② 규제의 비례성: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비례성 

∙규제수용에 필요한 비용 서술

③ 규제의 명확성 및 일관성

∙명확성 및 단순화를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

∙국내외 규제와의 일관성 확보

④ 대안 또는 일몰 존속의 검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및 비규제대안이 있을 경우에 검토

∙정책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주기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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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판단기준으로서 총괄적 검토기준은 

먼저 일몰규제 개요를 적시하고, 일몰규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다음,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몰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제시한 후, 일몰규제의 합리성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부처의 검토의견과 법령 개정방향을 기재하는 순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규제에 대한 관리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현재 규제관리에 대한 일관성

이 없는 실정이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별로 되어 있는 등록규제를 하나의 규제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일 규제를 구성하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등록규제 단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일몰규제의 개요에서는 규제의 유형 및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주요 검

토기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일몰규제 유형의 검토 

일몰, 즉 규제재검토가 설정된 규제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재검토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재검토대상 규제사무명

항 목 세부항목

5. 부처 검토의견

① 규제 존속 여부: 

∙규제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중 선택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술

② 일몰 존속 여부:

∙일몰연장(재검토기한), 일몰해제, 일몰변경(변경유형 표시) 중 선택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술

6. 법령 개정방안

(필요시 기재)

① 법령 개정 여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

② 법령 개정안: 

∙해당 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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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현재 등록규제는 경제적 규제(진입, 제조, 거래, 가격, 품질), 사회적 규제(입지, 

구역, 환경기준․평가, 의무․제한, 부담금․비용), 행정적 규제(행정, 기타) 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분류에 따른 성격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적 규제
진입, 제조, 거래, 가격, 

품질에 대한 규제 

- 시장적 측면 

- 허가제 완화 등 대안적 규제

- 시장이 부담하는 규제 비용

- 규제를 통한 공익적 효과

- 규제의 방식 (직접규제, 간접규제)의 적절성

사회적 규제 

입지, 구역, 환경기준 

평가, 의무․제한, 

부담금, 비용

- 환경적 측면

- 소비자 보호

- 노동자 보호

- 사회적 차별해소 등의 관점에 대한 평가  

행정적 규제 행정, 기타

- 행정비용

- 행정수단의 효과성

- 행정집행의 효율성

- 규제전달체계의 개선 (중앙-지방-민간)

※ 필자가 제시하는 검토기준표에 추가된 내용을 정리함. 

규제의 목적 및 규제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검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목적과 특성을 먼저 확인하여 심사대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제적 규제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규제효과 확인이 주요한 심사대상이 된다. 허가제 

등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제 등 규제완화를 위한 대안적 규제와의 비교가 필요

하다. 또한  시장이 부담하는 규제 비용과 규제를 통한 공익적 효과가 규제설정 초기 내

지 이전 재검토시와 다르게 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또한 시장에서의 규

제방식(직접규제, 간접규제)의 적절성도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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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는 경제적 규제이외의 규범적 보호가치가 있는 요소들에 대한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소비자, 노동자 그리고 차별 등의 요소는 없는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새롭게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행정적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의 홍보 및 집행을 위한 행정비용이나 전달체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후적 요인으로 인해서 규제가 가능하지 않게 되었거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대안이 발생해서 규제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일몰규제의 운영성과 분석

사전 평가는 예측에 기반을 둔 평가인데 비해서, 사후 평가는 증거 및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평가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사후평가는 증거기반 행정을 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된다. 특히 규제 재검토는 규제 설정 사유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먼저 8가지의 규제설정 사유별로 재검토에서 확인해야 할 지표와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소 중복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 현재

에도 그대로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설계되어야 한다. 

규제설정사유
규제 성과 확인 자료 

(공통적 요소 : 규제실적, 규제준수율)

1.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양적 측면 : 사업자 수, 시장규모 등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질적 측면 : 경쟁제한 효과분석

2. 피규제자의 준수비용 등 부담이 큰 규제 

양적 측면 : 피규제자 규제비용, 행정집행비용 등 

규제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질적 측면 : 피규제자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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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운용성과 분석은 여러 행정자료 및 통계 등을 통해서 규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을 측정해 보는 분석이다. 기본적으로는 규제실적 자료의 마련과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해당 규제의 실제 운용사례 및 집행실적을 작성하거나, 현장에서의 규제집행 여부, 규제

준수율 등 계량화된 실적자료와 관련 국가승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규제운용

의 성과를 분석하여, 당초 의도한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규제영향분석(규제집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사후 분석) 등에서 예상한 성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성과나 부작용에 대한 분석

을 할 수 있다. 

규제설정사유
규제 성과 확인 자료 

(공통적 요소 : 규제실적, 규제준수율)

3. 융복합․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등 신기술 

관련 규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

가 있는 규제

양적 측면 : 융복합 사업 건 수, 특허 등 출원 건

수 등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질적 측면 : 신기술 활용도, 신산업 발전 정도  

4.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에 의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둘러 도입된 규제

양적 측면 : 규제 관련 처분 및 소송 건 수 

질적 측면 : 비용편익분석, 특정 상황 관련 현황

통계 및 분석

5. 정보 등이 불완전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

입된 규제

양적 측면 : 법정통계 및 행정자료, 법위반 건수 등 

질적 측면 : 규제 관련 최근 연구현황, 예방효과

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설문조사 

6. 통계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

을 근거로 한 규제

양적 측면 : 법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구비 여부 

질적 측면 :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

7.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

양적 측면 : 규제의 건수, 이의제기나 소송 등 건수  

질적 측면 : 제도나 절차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8. 기타 기타 사유 특성에 따른 지표설정 

※ 필자가 제시하는 검토기준표에 추가된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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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민원 및 법령해석 요청, 사건과 판례 등을 통해서 주기별로 규제운영으

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부작용을 파악한다. 

피규제자집단 등 이해관계자의 개선의견이 규제재검토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규제부담자와 수익자뿐만 아니라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3자의 의견도 받아야 한다. 또한 규제 집행 

공무원의 의견도 받아야 하며, 이 때 유사 및 중복 규제 관련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처분건수나 준수율, 이의신청이나 법령해석, 민원 등에 대한 자료가 작성

되어야 한다. 규제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특히 규제집행기관 의견(위임․위탁사무의 경우

에만 기재),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의견을 받아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적 성과
행정자료 

- 전체 처분 건수

- 준수율 내지 위반율

- 사안별 준수율 내지 위반율

- 법제처 유권해석 

- 부처별 민원 

전달체계 - 집행기관 의견청취

사법적 성과 법원/헌재 - 판례/결정례 

사회적 성과 시장, 언론, 이해관계자 

- 신산업 창출, 기술발전

- 사건 사고 등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필자가 제시하는 검토기준표에 추가된 내용을 정리함. 

(3) 규제환경의 변화와 일몰규제의 존속 필요성 검토 

규제 자체의 존속여부와 규제재검토 등 일몰제의 필요성은 분리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존속 즉, 규제의 필요성 부분은 규제자체에 대한 사후평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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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환경의 변화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규제환경은 

사회적 변화 및 제도적 변화, 그리고 규제재검토 사유의 변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변화는 기술발전, 인프라 등 정책 환경, 국민의식 등에 관한 변화를 서술할 수 

있으며, 제도적 변화는 규제가 법령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규제재검토 사유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규제재검토 설정 당시의 

사유별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일몰규제의 합리성 검토

1) 규제의 적정성

현재의 규제재검토 분석서는 규제의 적정성만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개혁이라

는 측면에서 적정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비례성과 명확성 및 일관성에 대한 평가도 동시

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규제의 적정성은 필요최소한의 적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현재의 

규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규제의무자의 부담이 적은 

대안적 규제수단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이 되어야 한다. 

허가제의 경우에 신고제나 등록제로, 직접규제에서 자율규제로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규제의 비례성

규제의 비례성은 규제가 목적하는 공익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익 사이의 형량 및 규제

수단과 규제효과 사이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검토보고서는 아직 볼 수가 없었다. 

기존의 검토보고서에서는 규제성과적 자료에서 처분을 한 적이 있는 경우이면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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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규제처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예방적 또는 계도적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있다고 본 사례들이 있었다.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례성 원칙에 따른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모든 규제

재검토에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힘들다면, 경제통계 등 비교적 분석이 용이한 경제

적 분석에 한해서 비례성 분석을 시도하는 것도 단계적 추진방향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즉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수범자인 국민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비례성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3) 규제의 명확성 및 일관성

규제재검토 대상 규제가 어떤 것인지 수범자인 국민이 명확하게 알거나 집행기관인 

공무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도 재검토 확인의 대상이 된다. 

유사 규제가 존재하거나 규제가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회색지대가 발생하였는지를 확

인하는 것도 재검토평가에서 중요한 평가대상이 된다. 

또한 규제가 하나의 법령체계 또는 관련된 다른 법령체계와 비교하여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4) 대안 또는 일몰 존속의 검토

현행 규제의 존속 및 주기별 평가의 결과로 대안에 대한 분석과 일몰설정을 계속할지

를 평가하는 것이 규제재검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하고, 정책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비추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규제자체를 주기적으로 사후 평가한다는 점은 규제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높이 평

가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규제재검토 제도가 너무 많은 규제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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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자체가 필요한 경우와 규제재검토 설정 즉, 일몰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규제자체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규제자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몇몇 

경우에만 - 임시규제 -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재검토를 계속 설정할 수 있을 것

이다. 

주된 규제가 아닌 부수적인 규제 - 위법성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등 - 인 경우에도  

필수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재검토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재검토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모두 해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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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규정 현황

제3장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재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심사기준표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장에서는 2017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19년에 도래하

는 규제일몰 규정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2019년에 도래하는 

규제일몰 규정의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에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대상 법령은 29개 부처 600개이다122). 부처별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Ⅳ-1> 부처별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수123)

(부처명: 가나다순)

122) 2019년에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에 대해서는 그 전체를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123) 관련 내용은 연구진이 정리하여 표로 만든 것임.

제4장 2019년 도래 규제일몰 규정 분석

부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계

경찰청 1 6 5 12

고용노동부 2 18 21 41

공정거래위원회 0 7 1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6 8 25

교육부 0 18 1 19



146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2019년 도래하는 가장 많은 수의 규제재검토 대상 법령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로 

법률 3건, 시행령 43건, 시행규칙 39건으로 총 85건에 이른다. 가장 적은 곳은 외교부와 

부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계

국가보훈처 0 7 3 10

국방부 0 2 0 2

국토교통부 3 43 39 85

금융위원회 0 8 1 9

기획재정부 1 8 3 12

농림축산식품부 1 25 37 63

문화재청 1 3 3 7

문화체육관광부 4 19 12 35

방송통신위원회 0 2 0 2

법무부 0 3 1 4

보건복지부 0 19 24 43

산림청 0 10 11 21

산업통상자원부 1 21 14 36

소방청 0 3 1 4

식품의약품안전처 0 2 8 10

여성가족부 0 5 5 10

외교부 0 1 0 1

조달청 0 1 0 1

중소벤처기업부 0 10 3 13

특허청 2 2 0 4

해양경찰청 0 1 1 2

해양수산부 0 22 33 55

행정안전부 1 14 5 21

환경부 1 20 25 46

합계 19 316 265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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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으로 각각 시행령 1건씩 총 1건이 대상 법령이다. 규제재검토 대상 법률이 가장 

많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4개의 법률이 2019년 규제재검토 대상이 된다. 

연구인력 및 연구기간의 한계를 감안하여 2019년 규제재검토 대상 규정에 대해서 일괄

적으로 규제재검토 설정을 해제하여야 할 과태료․과징금 관련 사항, 재검토 주기와 관

련된 제언을 하였고, 2개 부처를 선정하여 규제재검토 대상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고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간단히 분석을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이 되는 부처는 규제재검

토 대상 법령의 수가 전체 평균인 20개를 넘는 곳인 11개 부처(고용노동부 41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25건, 국토교통부 85건, 농림축산식품부 63건, 문화체육관광부 35건, 보건

복지부 43건, 산림청 21건, 산업통상자원부 36건, 해양수산부 55건, 행정안전부 21건, 환

경부 46건) 중 연구진의 전공, 공통된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의 2곳을 선정하였다. 

제2절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개관

Ⅰ.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조항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여야 할 조항은 2017. 11. 28.에 법률 제15037

호로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제2의2호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에서 제외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이다. 아래에서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항들은 과태료 부과기준 또는 과징금 징수에 대하여 검토하도

록 하고 있어서 비규제로 분류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총 71건이다. 해당되는 

부처, 법령명, 근거조문 및 검토대상 조문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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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1 경찰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2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2항

제34조 및 

별표7

3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1항

제53조 및 

별표5

4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2조 및 

별표3

5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제32조, 

별표

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83조, 

별표2

7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18조

8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및 

별표2

9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74조

10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17조

1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3

제2항

제103조 및 

별표11

1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40조의4 

및 별표4

1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

제35조 및 

별표3

14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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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15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

제67조 및 

별표3

16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3

제2항

제105조 및 

별표13

17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

1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6조 및 

별표3

1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표2

20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 및 

별표2

21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제10조 및 

별표2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8조 및 

별표

23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3조 및 

별표3

24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제23조 및 

별표3

2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97조 및 

별표4

2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23조 및 

별표3

2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의3
제52조 및 

별표5

28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제9조 및 

별표

29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5조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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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30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20조, 

별표4

31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32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0조 및 

별표

33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령 제5조의3
제6조 및 

별표2

34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 

별표2

35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0조 및 

별표6

3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4조, 별표

3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 

별표2

38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제6조, 별표

39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별표

4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5조

4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5
제47조 및 

별표

4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4
제5조, 

별표2

4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제23조 및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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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44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5조

제3항 및 

별표2

45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항

제11조 및 

별표2

46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25조, 

별표4

47 보건복지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제8조, 

별표3

48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39조1항, 

별표3

49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7조, 

별표2

50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5조 및 

별표 2

51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제30조, 

별표6

5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별표5

5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제3

항, 별표

5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1조, 

별표

5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53조, 

별표5

56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제29조 및 

별표10

57 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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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58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6조 및 

별표4

59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5조 및 

별표6

60 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8조 및 

별표2

61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27조 및 

별표2

62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20조, 

별표5

63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제86조 및 

별표 6

6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53조 및 

별표 17

65 해양수산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6조 및 

별표

66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9조

제1항, 

별표제2호

나목

67 해양수산부 항만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93조 및 

별표6

6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

제40조의2 

및 

별표1의2

6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70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법률 제35조의2 제38조

71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 규제재검토 조항을 기준으로 전수조사한 자료 중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법령을 표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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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 11건이다. 해당되는 부처, 법령명, 근거조문, 검토대상조

문은 다음 표와 같다. 

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1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50조

2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5조

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별표4의2

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제57조,별

표7

5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

제1항, 

별표1

6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3조, 

제45조, 

별표1의2, 

별표2

7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38조 및 

별표6

8 해양수산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5조 및 

별표2

9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제40조, 

제41조, 

별표1

10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제18조

제1항

11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3조 및 

별표5

※ 규제재검토 조항을 기준으로 전수조사한 자료 중 과징금 징수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법령을 표로 정리함.

이상에서 제시한 과태료․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2019년도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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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관
리

, 
노

인
 및

 장
애

인
 

보
호

구
역

의
 지

정
 및

 관
리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경

찰
청

도
로

교
통

법
시

행
령

제
8
7
조

의
4

제
4
0
조

교
통

안
전

교
육

강
사

에
 대

한
 

자
격

교
육

 등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3
경

찰
청

도
로

교
통

법
시

행

규
칙

제
1
4
1
조

의
2

제
1
9
조

, 

제
9
9
조

, 

제
1
0
0
조

, 

자
동

차
등

의
 운

행
속

도
, 

자
동

차
운

전
학

원
의

 등
록

신
청

에
 

관
한

 첨
부

서
류

, 

2
0
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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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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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1
0
1
조

, 

제
1
0
7
조

, 

제
1
2
8
조

자
동

차
운

전
학

원
의

 

변
경

등
록

신
청

에
 관

한
 첨

부
서

류
, 

자
동

차
운

전
학

원
의

 조
건

부
 

등
록

신
청

에
 관

한
 첨

부
서

류
, 

자
동

차
운

전
학

원
 교

육
과

정
의

 

운
영

기
준

 등
, 

자
동

차
운

전
학

원
의

 

휴
원
․

폐
원

 신
고

에
 관

한
 

첨
부

서
류

4
경

찰
청

사
격

 및
 사

격
장

 

안
전

관
리

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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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률

시
행

령
제

1
3
조

제
9
조

, 

제
1
0
조

사
격

장
관

리
자

의
 자

격
기

준
, 

사
격

장
관

리
자

의
 직

무
2
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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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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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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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사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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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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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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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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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제
9
조

의
2

제
4
조

사
격

장
의

 폐
업
․

휴
업

 신
고

에
 

관
한

 첨
부

서
류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6
경

찰
청

사
행

행
위

 등
 

규
제

 및
 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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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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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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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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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
, 

제
2
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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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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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
조

사
행

행
위

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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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행

기
구

 검
사

, 

사
행

기
구

 제
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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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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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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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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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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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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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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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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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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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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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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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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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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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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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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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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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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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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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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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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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7
조

의
4

제
1
항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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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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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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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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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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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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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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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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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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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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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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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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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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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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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 

제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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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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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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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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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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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대
상

규
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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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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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1
5

고
용

노
동

부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령
제

8
2
조

의
3

제
8
0
조

, 

제
8
3
조

, 

별
표

2

장
애

인
직

업
생

활
상

담
원

의
 선

임
에

 

관
한

 사
항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6

고
용

노
동

부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규
칙

제
2
3
조

제
1
1
조

, 

제
1
3
조

장
애

인
 고

용
계

획
 등

의
 제

출
, 

부
당

이
득

금
에

 대
한

 반
환

 및
 

추
가

징
수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7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소
비

자
생

활
협

동

조
합

법
 

시
행

령
제

1
8
조

의
3

제
1
항

제
1
1
조

법
정

적
립

금
의

 최
저

금
액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8

공
정

거
래

위
원

회

표
시
ㆍ

광
고

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6
조

의
4

제
7
조

사
업

자
단

체
의

 표
시
․

광
고

 

제
한

행
위

의
 인

정
 절

차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9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과
학

관
의

 

설
립
ㆍ

운
영

 및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7
조

제
4
조

과
학

관
 사

업
의

 범
위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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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2
0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과
학

관
의

 

설
립
ㆍ

운
영

 및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1
조

제
2
조

, 
제

3
조

, 

제
5
조

, 

제
1
0
조

과
학

관
 등

록
신

청
, 

등
록

과
학

관
의

 

변
경

등
록

, 
사

립
과

학
관

 설
립

계
획

 

승
인

신
청

 및
 사

립
과

학
관

 

설
립

계
획

 변
경

승
인

신
청

, 

등
록

과
학

관
 및

 국
립

과
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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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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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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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마
다

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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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59

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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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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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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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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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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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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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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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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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방
송

법
시

행

규
칙

제
2
2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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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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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방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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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승

인
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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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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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방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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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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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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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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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방
송

통
신

설
비

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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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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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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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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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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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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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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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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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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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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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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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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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래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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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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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부

공
연

법
시

행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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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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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
의

 시
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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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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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마
다

2
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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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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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문
화

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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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부

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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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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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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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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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
업

계
획

 변
경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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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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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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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모

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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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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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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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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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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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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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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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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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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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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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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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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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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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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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사

항
, 

음
반
․
음
악

영
상

물
제
작

업
 및

 

노
래

연
습

장
의

 행
정

처
분

의
 기

준
 등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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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잡
지

 등
 

정
기

간
행

물
의

 

진
흥

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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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시
행

령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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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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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정
기

간
행

물
의

등
록

및
신

고
의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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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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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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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

의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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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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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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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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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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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체
육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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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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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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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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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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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규
칙

제
3
1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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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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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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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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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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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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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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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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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시
설

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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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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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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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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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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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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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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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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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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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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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신
청

서
 

및
 승

인
 신

청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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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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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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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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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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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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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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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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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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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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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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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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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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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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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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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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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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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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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자
가

 준
수

하
여

야
 

하
는

 위
생

관
리

기
준

 등
, 

영
업

소
 

외
에

서
의

 이
용

 및
 미

용
 업

무
, 

행
정

처
분

기
준

1
2
2

보
건

복
지

부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규
칙

제
6
6
조

제
1
항

제
2
조

피
부

양
자

 자
격

의
 인

정
기

준
 등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2
3

보
건

복
지

부
국

민
건

강
증

진
법

시
행

규
칙

제
2
3
조

제
4
조

제
2
항

 

및
 별

표
1

과
음

에
 대

한
 경

고
문

구
의

 

표
시

방
법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2
4

보
건

복
지

부
국

민
연

금
법

시
행

규
칙

제
5
9
조

제
1
항

제
2
6
조

소
득

이
 있

는
 업

무
 종

사
 등

의
 

신
고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2
5

보
건

복
지

부
노

인
복

지
법

시
행

규
칙

제
3
6
조

의
2

제
1
항

별
표

4
제

6
호

의

비
고

(7
),

 

별
표

9
제

4
호

가

목
1
)

노
인

의
료

복
지

시
설

이
 갖

추
어

야
 

하
는

 직
원

의
 배

치
기

준
 중

 

노
인

의
료

복
지

시
설

의
 모
든

 

종
사

자
는

 시
설

의
 장

과
 

근
로

계
약

이
 체

결
된

 사
람

이
도

록
 

한
 별

표
 4

 
제

6
호

의
 비

고
(7

),
 

방
문

요
양

서
비

스
를

 제
공

하
는

 

재
가

노
인

복
지

시
설

이
 갖

추
어

야
 

하
는

 인
력

기
준

 중
 요

양
보

호
사

를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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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1
5
명

 이
상

(농
어
촌

지
역

의
 경

우
 

5
명

 이
상

) 
두

도
록

 한
 별

표
 9

 

제
4
호

가
목

1
)과

 요
양

보
호

사
의

 

2
0
퍼

센
트

 이
상

을
 상

근
하

는
 자

로
 

두
도

록
 한

 같
은

 표
 제

4
호

다
목

1
2
6

보
건

복
지

부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시

행
령

제
2
8
조

의
3

제
8
조

장
기

요
양

인
정

 유
효

기
간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2
7

보
건

복
지

부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시
행

규
칙

제
4
4
조

제
1
항

제
8
조

장
기

요
양

인
정

 갱
신

절
차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2
8

보
건

복
지

부
모

자
보

건
법

시
행

규
칙

제
2
1
조

제
1
4
조

 및
 

별
표

3
산
후

조
리

원
의

 인
력

 및
 시

설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2
9

보
건

복
지

부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시
행

령
제

2
5
조

의
3

제
2
조

제
1
항

, 

별
표

1
사

회
복

지
사

의
 등

급
별

 자
격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3
0

보
건

복
지

부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3
4
조

제
1
항

제
5
조

사
회

복
지

사
 보

수
교

육
 등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3
1

보
건

복
지

부

생
명
윤

리
및

안
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4
조

의
2

제
2
5
조

, 

별
표

4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3
2

보
건

복
지

부

생
명
윤

리
및

안
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5
9
조

제
1
항

제
5
6
조

, 

제
5
7
조

, 

제
5
8
조

1
항

, 

행
정

처
분

 기
준

, 
과

징
금

 산
정

기
준

, 

수
수

료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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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별
표

6
, 

별
표

7
, 

별
표

8

1
3
3

보
건

복
지

부

식
품

등
기

부
활

성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7
조

의
4

제
8
조

, 
별

표
3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3
4

보
건

복
지

부
아

동
복

지
법

 
시

행

규
칙

제
3
0
조

제
1
항

제
2
3
조

제
1
항

 

및
 제

5
항

아
동

복
지

시
설

 설
치

 및
 변

경
 

신
고

서
 첨

부
 서

류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3
5

보
건

복
지

부
약

사
법

 
시

행
령

제
3
8
조

의
3

제
2
2
조

의
2
, 

제
3
1
조

의
2
, 

제
3
9
조

1
항

, 

별
표

3

약
국

의
 시

설
 기

준
, 

한
약

업
사

 및
 

의
약

품
 도

매
상

 등
의

 시
설

기
준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3
6

보
건

복
지

부
약

사
법

 
시

행

규
칙

제
6
0
조

제
1
항

제
2
1
조

, 

제
4
4
조

제
1
항

~

제
4
항

, 

제
4
5
조

, 

제
4
6
조

, 

제
5
0
조

, 

제
2
조

의
2

제
1
항

, 
제

4
조

, 

제
7
조

, 

제
1
2
조

, 

제
1
5
조

, 

안
전

상
비

의
약

품
 판

매
자

의
 

등
록

기
준

, 
의

약
품

 유
통

관
리

 및
 

판
매

질
서

 유
지

를
 위

한
 준

수
사

항
, 

허
용

되
는

 경
제

적
 이

익
등

의
 범

위
, 

의
약

품
의

 공
급

내
역

 보
고

 등
, 

의
약

품
의

 개
봉

 판
매

, 
행

정
처

분
의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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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2
0
조

, 

제
2
1
조

, 

제
3
1
조

, 

제
4
1
조

제
5
항

, 

제
5
0
조

, 

제
4
4
조

제
1
항

제
1
호

마
목

, 

별
표

2
, 

별
표

3

1
3
7

보
건

복
지

부
영

유
아

보
육

법
 

시
행

령
제

2
6
조

의
4

제
2
7
조

, 

별
표

2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3
8

보
건

복
지

부
영

유
아

보
육

법
 

시
행

규
칙

제
4
2
조

제
9
조

제
1
항

, 

제
1
4
조

, 

제
3
8
조

제
1
항

, 

별
표

1
, 

별
표

9

어
린

이
집

 및
 그

 놀
이

터
의

 

설
치

기
준

, 
교

육
훈

련
시

설
의

 

설
치

기
준

 등
, 

어
린

이
집

에
 대

한
 

행
정

처
분

의
 세

부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3
9

보
건

복
지

부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8
조

의
2

제
2
8
조

제
1
항

, 

별
표

1
과

징
금

 산
정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4
0

보
건

복
지

부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4
7
조

제
1
항

제
1
3
조

제
2
항

, 

제
2
3
조

제
1
항

, 

제
3
7
조

, 

제
3
8
조

제
3
항

, 

제
3
8
조

제
5
항

,

별
표

5
, 

별
표

9
, 

권
역

응
급

의
료

센
터

의
 지

정
기

준
, 

응
급

의
료

시
설

의
 설

치
기

준
, 

구
급

차
등

의
 용

도
, 

구
급

차
에

 

갖
추

어
야

 하
는

 

의
료

장
비
․

구
급

의
약

품
 및

 

통
신

장
비

의
 기

준
, 

구
급

차
등

의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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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별
표

1
6
, 

별
표

1
7

세
부

관
리

기
준

1
4
1

보
건

복
지

부
의

료
급

여
법

 
시

행

규
칙

제
3
6
조

제
1
항

제
2
조

의
3
제

1

항
, 

제
3
조

, 

제
8
조

의
3
, 

제
1
7
조

의
료

급
여

 관
리

사
의

 자
격

, 

의
료

급
여

의
 절

차
, 

의
료

급
여

일
수

의
 상

한
, 

제
3
차

의
료

급
여

기
관

의
 지

정
 등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4
2

보
건

복
지

부

의
료

기
관

세
탁

물

관
리

규
칙

 

시
행

규
칙

제
1
2
조

제
1
항

제
8
조

감
염

 예
방

 교
육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4
3

보
건

복
지

부
의

료
법

 
시

행
령

제
4
4
조

의
2

제
1
항

제
4
3
조

, 

제
4
5
조

, 

별
표

1
의

2
, 

별
표

2

과
징

금
 산

정
 기

준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4
4

보
건

복
지

부
의

료
법

 
시

행

규
칙

제
7
9
조

의
2

제
1
항

제
1
6
조

의
3
, 

제
2
9
조

, 

제
3
2
조

, 

제
6
0
조

, 

제
7
5
조

, 

별
표

2
의

3

허
용

되
는

 경
제

적
 이

익
등

의
 범

위
, 

원
격

의
료

의
 시

설
 및

 장
비

, 
부

속
 

의
료

기
관

의
 개

설
 특

례
, 

부
대

사
업

, 

한
지

 의
료

인
의

 허
가

지
역

 변
경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4
5

보
건

복
지

부
입

양
특

례
법

시
행

규
칙

제
3
2
조

제
3
1
조

제
1
항

, 

별
표

2
행

정
처

분
의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4
6

보
건

복
지

부

장
기

등
 이

식
에

 

관
한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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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0
7

여
성

가
족

부

청
소

년
활

동
 

진
흥

법
시

행
령

제
3
3
조

의
3

제
7
조

, 

제
1
0
조

, 

별
표

1
, 

제
1
4
조

수
련

시
설

의
 등

록
에

 관
한

 사
항

, 

수
련

시
설

 안
전

기
준

, 
수

련
시

설
의

 

휴
지
․

폐
지

 제
한

에
 관

한
 사

항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0
8

여
성

가
족

부

청
소

년
활

동
 

진
흥

법

시
행

규
칙

제
2
1
조

제
1
항

제
8
조

, 
별

표
3
, 

제
9
조

, 
별

표
5

수
련

시
설

의
 시

설
기

준
, 

수
련

시
설

의
 운

영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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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2
0
9

외
교

부
해

외
이

주
법

시
행

령
제

2
0
조

제
1
6
조

해
외

이
주
알

선
업

 등
록

요
건

 등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1
0

중
소

벤
처

기
업

부

1
인

 창
조

기
업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2
조

제
2조

 및
 

별
표

 1
1
인
창

조
기

업
 범

위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1
1

중
소

벤
처

기
업

부

대
ㆍ

중
소

기
업

 

상
생

협
력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7
조

의
2

제
2
3
조

사
업

조
정

 신
청

절
차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1
2

중
소

벤
처

기
업

부

대
ㆍ

중
소

기
업

 

상
생

협
력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2
조

제
7
조

교
육

명
령

에
 관

한
 벌
점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1
3

중
소

벤
처

기
업

부

벤
처

기
업

육
성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시
행

령
제

2
0
조

의
3

제
2
조

의
3
,

제
3
조

의
6
, 

제
4
조

의
2
, 

제
5
조

, 

제
7
조

제
1
항

, 

제
7
조

제
2
항

, 

제
1
1
조

의
8
, 

제
1
1
조

의
1
0
, 

별
표

2

벤
처

기
업

의
요

건
,한

국
벤

처
투

자
조

합
의

결
성

절
차

,신
고

요
건

및
절

차
,신

기
술
창

업
전

문
회

사
의

설
립

대
상

,등

록
요

건
및

절
차

,개
인
투

자
조

합
의

등

록
요

건
과

절
차

,중
소
벤

처
기

업
인

수

합
병

지
원

센
터

지
정

기
준

및
절

차
, 

벤
처

기
업

집
적

시
설

의
 지

정
 요

건
, 

실
험

실
공

장
을

 설
치

할
 수

 있
는

 

기
관

의
 범

위
, 

실
험

실
공

장
 설

치
 

승
인

 신
청

 절
차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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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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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2
1
4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애

인
기

업
활

동
 

촉
진

법
시

행
령

제
1
2
조

의
2

제
8
조

제
1
항
․

제
2
항

 

한
국

장
애

경
제

인
협

회
의

 설
립

허
가

 

신
청

 절
차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1
5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전
통

시
장

 및
 

상
점

가
 육

성
을

 

위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3
4
조

의
3

제
6
조

, 

제
1
1
조

임
시

시
장

의
 면

적
, 

시
장

정
비

사
업

의
 제

외
 대

상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1
6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전
통

시
장

 및
 

상
점

가
 육

성
을

 

위
한

 특
별

법

시
행

규
칙

제
1
6
조

제
1
3
조

제
1
항

연
합

회
의

 설
립

 허
가

 신
청

 절
차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1
7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중
소

기
업

 

사
업

전
환

 

촉
진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1
8
조

제
1
5
조

휴
업

의
 사

업
전

환
 계

획
 승

인
 취

소
 

사
유

에
 해

당
하

는
 기

간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1
8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중
소

기
업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8
1
조

의
2

제
3
0
조

협
동

화
실
천

계
획

의
 승

인
신

청
 절

차
 

및
 승

인
신

청
 대

상
 면

적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1
9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중
소

기
업
창

업
 

지
원

법
시

행
령

제
3
2
조

의
3

제
6
조

, 
별

표
1
, 

제
9
조

, 

제
1
0
조

, 

창
업

보
육

센
터

사
업

자
의

지
정

요
건

및

지
정

신
청

절
차

,중
소

기
업
창

업
투

자

회
사

의
등

록
요

건
,중

소
기

업
창

업
투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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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1
1
조

, 

제
1
4
조

, 

제
1
6
조

, 

제
2
0
조

, 

제
2
7
조

자
회

사
의

제
한

되
는

행
위

및
예

외
,중

소
기

업
창

업
투

자
회

사
의
투

자
의

무
비

율
및

산
정

기
준

,중
소

기
업
창

업
투

자

조
합

의
등

록
요

건
및

절
차

,중
소

기
업

창
업
투

자
조

합
의
투

자
의

무
비

율
및

계

산
방

법
, 

중
소

기
업

상
담

회
사

의
 

등
록

요
건

, 
사

업
계

획
 승

인
취

소
 

사
유

에
 해

당
하

는
 기

간
 및

 

승
인

취
소

 절
차

2
2
0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지
역

신
용

보
증

재

단
법

시
행

령
제

2
6
조

제
5
조

의
3

제
1
항

~
제

4
항

, 

별
표

, 

제
5
조

의
3

제
5
항

, 

제
1
6
조

금
융

회
사

등
이

 재
단

 및
 중
앙

회
에

 

출
연

해
야

 하
는

 금
액

의
 비

율
, 

출
연

시
기

 및
 방

법
, 

농
업

협
동

조
합

의
 출

연
기

간
, 

재
단

 

및
 중
앙

회
의

 신
용

보
증

 총
액

의
 

한
도

 및
 같

은
 소

기
업

등
에

 대
하

여
 

신
용

보
증

할
 수

 있
는

 금
액

의
 

최
고

한
도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2
1

특
허

청
발

명
진

흥
법

시
행

령
제

2
9
조

의
2

제
1
항

제
9
조

,

제
1
9
조

의
9
,

제
1
9
조

의
1
0
, 

지
역

지
식

재
산

센
터

의
 등

록
요

건
 및

 

신
청

 절
차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2
2

특
허

청
변

리
사

법
시

행
령

제
2
2
조

의
3

제
1
항

제
1
0
조

변
리

사
의

 등
록

신
청

 절
차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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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2
2
3

특
허

청

부
정

경
쟁

방
지

 

및
 

영
업

비
밀

보
호

에
 

관
한

 법
률

법
률

제
5
조

의
2

제
1
항

제
6
조

 및
 

별
표

4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2
4

해
양

경

찰
청

수
상
레

저
안

전
법

 
시

행

규
칙

제
4
6
조

제
1
3
조

, 

제
1
5
조

, 

제
1
7
조

, 

제
1
8
조

, 

제
1
9
조

, 

제
2
1
조

~
제

2
3

조
, 

제
2
6
조

, 

제
2
6
조

의
2
, 

제
2
7
~
제

2
9
조

, 

제
3
2
조

, 

별
표

1
0

시
험

업
무

 종
사

자
에

 대
한

 교
육

, 

원
거

리
 수

상
레

저
활

동
의

 신
고

, 

무
면

허
조

종
이

 허
용

되
는

 경
우

, 

야
간

운
항

장
비

 및
 야

간
 

수
상
레

저
활

동
 시

간
의

 조
정

, 

수
상
레

저
기

구
 등

록
변

경
 및

 말
소

, 

수
상
레

저
기

구
 안

전
검

사
, 

수
상
레

저
사

업
의

 휴
업

, 
폐

업
 또

는
 

재
개

업
 신

고
, 

수
상
레

저
사

업
등

록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2
5

해
양

수
산

부

공
유

수
면

 관
리

 

및
 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7
4
조

의
2

제
2
0
조

, 

제
5
1
조

점
용
․

사
용

 실
시

계
획

의
 승

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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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립

지
의

 소
유

권
취

득
 및

 

총
사

업
비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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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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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
면

어
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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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규
칙

제
2
5
조

제
2
조

, 
제

6
조

어
업

면
허

신
청

서
, 

어
업

허
가

신
청

서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2
7

해
양

마
리
나

항
만

의
 

시
행

령
제

3
5
조

의
2

제
1
0
조

, 
사

업
시

행
자

의
 지

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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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위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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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소
관

부
처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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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수
산

부
조

성
 및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제
1
항

제
1
3
조

등
의

 제
한

2
2
8

해
양

수
산

부
선
박

직
원

법
 

시
행

령
제

2
5
조

의
2

제
1
4
조

, 

제
1
6
조

해
기

사
이
었
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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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2
조

제
1
항

, 

별
표

5
, 

제
3
3
조

, 

설
치

기
준

등
,공

공
하

도
관

리
청

이
아

닌
자

의
공

사
시

행
등

,기
술

진
단

전
문

기
관

의
등

록
요

건
등

,배
수

설
비

의
설

치
등

,개
인

하
수

처
리

시
설

의
설

치
,분

뇨
수

집
․

운
반

업
의

허
가

기
준

, 

개
인

하
수

처
리

시
설

설
계
․

시
공

업
의

 

등
록

기
준

, 

개
인

하
수

처
리

시
설

관
리

업
의

 

등
록

기
준

, 
원

인
자

부
담

금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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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별
표

7
, 

제
3
5
조

2
8
5

환
경

부
환

경
개

선
비

용
 

부
담

법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7
조

개
선

부
담

금
의

 조
정

 신
청

 서
식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8
6

환
경

부

환
경

관
리

 

대
행

기
관

의
 

지
정

 등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7
조

제
2
조

, 
제

3
조

, 

별
표

1
, 

별
표

1
의

2
, 

제
4
조

제
1
항

 

및
 제

4
항

, 

제
6
조

제
1
항

 

및
 별

표
2

유
독

물
관

리
대

행
기

관
의

 지
정

요
건

, 

대
기

환
경

관
리

대
행

기
관

 및
 

수
질

환
경

관
리

대
행

기
관

의
 

지
정

요
건

, 
환

경
관

리
대

행
기

관
의

 

지
정

신
청
․

변
경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행

정
처

분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8
7

환
경

부
환

경
교

육
진

흥
법

시
행

령
제

1
5
조

의
2

제
1
3
조

제
1
항

, 

별
표

1
, 

제
1
4
조

사
회

환
경

교
육

지
도

사
 자

격
 요

건
, 

양
성

기
관

의
 지

정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8
8

환
경

부

환
경

기
술

 및
 

환
경

산
업

 

지
원

법

시
행

령
제

3
4
조

의
2

제
1
6
조

, 

제
2
2
조

의
4
, 

제
2
2
조

의
8
, 

별
표

1

기
술

료
의

 징
수

 및
 사

용
, 

환
경

전
문

공
사

업
의

 등
록

기
준

, 

환
경
컨

설
팅

회
사

의
 등

록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8
9

환
경

부
환

경
기

술
 및

 

환
경

산
업

 

시
행

규
칙

제
5
5
조

제
3
7
조

제
1
항

,

제
2
항

, 

환
경

성
적

표
지

 인
증

기
관

의
 

지
정

신
청
․

변
경

신
고

 시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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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지
원

법
제

4
6
조

제
출

서
류

, 
환

경
기

술
인

력
 교

육
의

 

실
시

기
관

 및
 내

용
 등

2
9
0

환
경

부

환
경

분
야

 

시
험
ㆍ

검
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7
조

의
3

제
1
4
조

, 

별
표

1

환
경
측

정
분
석

사
검

정
의

 응
시

자
격

 

및
 검

정
 분

야
2
0
1
4
.1

.1
2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9
1

환
경

부

환
경

분
야

 

시
험
ㆍ

검
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3
1
조

제
5
조

제
2
항

, 

제
7
조

제
1
항

,

제
2
항

, 
별

표
2
, 

제
8
조

제
1
항

 

및
 제

3
항

, 

제
1
0
조

제
2
항

, 

별
표

6
, 

제
1
4
조

제
1
항

, 

별
표

9
, 

제
1
8
조

제
4
항

형
식

승
인
․

변
경

승
인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정

도
검

사
의

 기
준

 및
 

주
기

, 
정

도
검

사
 신

청
 시

 

제
출

서
류

 및
 정

도
검

사
 증

명
서

 

발
급

기
한

, 
검

사
기

관
이

 갖
추

어
야

 

하
는

 기
술

능
력
․

시
설

 및
 장

비
의

 

세
부

기
준

, 
측

정
대

행
업

자
가

 

갖
추

어
야

 하
는

 기
술

능
력

, 
실

험
실

, 

장
비

 및
 실

험
기

기
의

 세
부

기
준

, 

실
기

시
험

 응
시

 시
 제

출
서

류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9
2

환
경

부
환

경
영
향

평
가

법
시

행
령

제
7
7
조

의
2

제
3
1
조

, 

별
표

3
, 

제
4
7
조

, 

제
6
8
조

환
경

영
향

평
가

의
 대

상
사

업
 및

 

범
위

,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의

 

제
출

방
법

 및
 협

의
 요

청
시

기
, 

환
경

영
향

평
가

업
의

 등
록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9
3

환
경

부
환

경
영
향

평
가

법
시

행

규
칙

제
3
8
조

제
1
항

제
1
7
조

제
1
항

관
리

책
임

자
의

 자
격

기
준

2
0
1
4
.1

.1
3
년

마
다

2
0
1
9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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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규
제

재
검

토
 기

준
 시

기
: 

2
0

1
5
년

 3
월

 1
일

(2
년

 마
다

)

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1
금

융

위
원

회
신

용
보

증
기

금
법

 
시

행

규
칙

제
4
조

별
표

2
기

준
금

액
에

 가
산
․

감
액

되
는

 금
액

2
0
1
5
.3

.1
2
년

마
다

2
0
1
9
.2

.2
8

2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기
술

보
증

기
금

법
시

행

규
칙

제
6
조

별
표

2
기

준
금

액
에

 가
산
․

감
액

되
는

 금
액

2
0
1
5
.3

.1
2
년

마
다

2
0
1
9
.2

.2
8

4
. 

규
제

재
검

토
 기

준
 시

기
: 

2
0

1
5
년

 3
월

 1
일

(2
년

 마
다

)

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1
행

정

안
전

부
행

정
사

법
법

률
제

3
5
조

의
2

제
3
8
조

과
태

료
 부

과
기

준
2
0
1
5
.6

.1
2
년

마
다

2
0
1
9
.5

.3
1

2
환

경
부

물
환

경
보

전
법
　

시
행

규
칙
　

제
1
0
7
조

의
2

제
2
항

제
2
6
조

의
2

토
사

 기
준

2
0
1
5
.6

.1
2
년

마
다

2
0
1
9
.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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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규
제

재
검

토
 기

준
 시

기
: 

2
0

1
6
년

 1
월

 1
일

(2
년

 마
다

)

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1
고

용

노
동

부
근

로
복

지
기

본
법

법
률

제
8
0
조

의
2

제
1
항

제
5
3
조

, 

제
5
6
조

제
1
항

, 

제
5
8
조

, 

제
7
5
조

, 

제
7
6
조

정
관

변
경

의
 인

가
, 

복
지

기
금

협
의

회
의

 협
의
․

결
정

 

사
항

, 
이

사
 및

 감
사

, 
기

금
법

인
의

 

분
할
․

분
할

합
병

, 
분

할
등

에
 의

한
 

기
금

법
인

의
 설

립
 및

 등
기

2
0
1
6
.1

.1
2
년

마
다

2
0
1
9
.1

2
.3

1

2
고

용

노
동

부

근
로

자
직

업
능

력
 

개
발

법
법

률
제

6
2
조

의
2

제
9
조

훈
련

계
약

과
 권

리
․

의
무

2
0
1
6
.1

.1
2
년

마
다

2
0
1
9
.1

2
.3

1

3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우
주

손
해

배
상

법
 

법
률

제
9
조

제
8
조

손
해

배
상

청
구

권
의

 권
리

행
사

 기
간

2
0
1
6
.1

.1
2
년

마
다

2
0
1
9
.1

2
.3

1

4
교

육
부

폐
교

재
산

의
 

활
용

촉
진

을
 

위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6
조

제
2
항

제
3
조

의
3

폐
교

재
산

을
 무

상
으

로
 대

부
받

을
 

수
 있

는
 지

역
주

민
의

 범
위

2
0
1
6
.1

.1
2
년

마
다

2
0
1
9
.1

2
.3

1

5
국

토

교
통

부

민
간

임
대

주
택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규
칙

제
2
9
조

제
2
항

제
2
0
조

표
준

임
대

차
계

약
서

에
 포

함
되

어
야

 

하
는

 사
항

2
0
1
6
.1

.1
2
년

마
다

2
0
1
9
.1

2
.3

1

6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경
륜
ㆍ

경
정

법
　

시
행

규
칙

제
1
9
조

의
2
제

2
항

제
1
8
조

, 

제
1
9
조

발
매

수
득

율
의

 통
지

, 
경

주
사

업
 

위
탁

승
인

 신
청

2
0
1
6
.1

.1
2
년

마
다

2
0
1
9
.1

2
.3

1

7
문

화
관

광
진

흥
법
　

시
행

제
7
3
조

제
6
2
조

조
성

사
업

의
 허

가
신

청
 등

2
0
1
6
.1

.1
2
년

마
다

2
0
1
9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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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령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체
육

관
광

부
규

칙
제

3
항

8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도
서

관
법

법
률

제
4
6
조

의
2

제
5
조

도
서

관
의

 시
설

 및
 도

서
관

자
료

의
 

기
준

2
0
1
6
.1

.1
2
년

마
다

2
0
1
9
.1

2
.3

1

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박
물

관
 및

 

미
술

관
 진

흥
법
　

시
행

규

칙

제
1
1
조

제
2
항

제
8
조

개
방

일
수

2
0
1
6
.1

.1
2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신
문

등
의

진
흥

에

관
한

법
률

 
법

률
제

3
8
조

의
3

제
1
3
조

제
1
항

결
격

사
유

2
0
1
6
.1

.1
2
년

마
다

2
0
1
9
.1

2
.3

1

1
1

문
화

체
육

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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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및 검토

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의 현황은 법률 4건, 시행령 19건, 시행규칙 

12건의 총 35건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실제 규제의 건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검토대상조문을 기준, 즉 규제별로 살펴보면 이보다 건수가 훨씬 늘어 

80건에 이른다. 실제 규제재검토는 각 규제별로 설정하고 검토도 이루어진다. 

2019년에 재검토가 도래하는 80건125)의 규제 중 8건은 2년을 재검토주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72건의 규제는 모두 3년으로 검토주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0건의 규제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어서 이미 한번 규제

재검토를 받은 규제라고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규제재검토 결과는 외부로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먼저 이루어진 규제재검토의 내용을 외부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중 2019년에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에 관한 

개관표이다. 법령상 근거는 규제재검토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고, 검토대상 조문

은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기준 시

기는 재검토의 기준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재검토 도래 시기는 규제재검토 근거 규정에서 

기산하여 규제재검토를 하여야 하는 최종적 기준 일을 표기한 것이다. 

125) 이는 법령 기준이 아니라 해당 규제를 기준으로 한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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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분석

1. 비규제화 필요 조항 

80건 중 4건은 2017. 11. 28.에 법률 제15037호로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

항제2의2호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에서 제외된 ‘과징금․과태료

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서 비규제로 분류하여 정비가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분류되

어 있는 동 시행령 제45조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산

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5에 따라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

령｣ 제4조의4에서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2조의3에 따라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것이다. 

해당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법령
규제재검토 

근거 규정

재검토 대상 

조문
내용

국민체육진

흥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제45조 및 

별표 5

①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

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

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에도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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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규제로 보아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규제재검토 기준시점 및 주기 설정 필요 조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에서 규제의 재검토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경우 규제의 재검토에 관하여 검토대상 규제만을 규정하고 재검토주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재검토의 기준시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령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규정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 시 

재검토의 기준시기가 규정 내용에 포함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에 재검토의 기준시기를 포함하여 정비하

는 개정안을 제시한 표이다. 

법령
규제재검토 

근거 규정

재검토 대상 

조문
내용

문화산업진

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5
제47조 및 

별표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와 같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6
제5조 및 

별표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제23조 및 

별표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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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 개정안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

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

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0000

년 0월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3. 재검토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규제의 내용을 적고 

있는 별표를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80건의 검토대상 조문 중에서 10건은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명시되고 있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서 재검토의 내용이 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별표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검토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검토대상 조문의 괄호 안에 표기된 사항이 검토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별표의 번호이다. 

연번
소관

부처
법령 근거 검토대상 조문 검토대상 규제

1

문화

체육

관광부

관광

진흥법

시행

규칙

제73조

제2항

제7조(별표1의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과 허가신청 절차 등

제18조(별표3)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

제39조의2

(별표10의2)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

제64조(별표21)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20조(별표4)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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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재검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규제재검토의 설정 단계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규제재검토가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

이다. 

4. 재검토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7조제2호-하나의 조항에 세 개조의 내용을 함께 규정한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7조제2호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른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 작품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연번
소관

부처
법령 근거 검토대상 조문 검토대상 규제

2

문화

체육

관광부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

규칙
제45조 제23조(별표4)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

3

문화

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의3

제23조의2

(별표2의2)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4

문화

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0조 제8조(별표1)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5

문화

체육

관광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7조

제8조(별표1)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제15조(별표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

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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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해당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7조제2호의 내용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

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

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

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

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

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6., 2011. 11. 25., 2014. 3. 24., 2015. 12. 28.>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

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

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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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해당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7조제2호의 내용

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

액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

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

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

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

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

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

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

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

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5.>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5.>

[제목개정 2011. 11. 25.]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와 

방법”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

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

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

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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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그밖의 사항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13조

의2는 기금의 출연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37조제2호에서의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이 위의 세 조항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13조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동 시행령 제37조제2호의 규제의 재검

토 규정을 명확하게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5. 재검토 설정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1조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제

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에 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6. 12. 

28.에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해당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7조제2호의 내용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

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

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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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2015. 12. 30, 

타법개정]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2016. 12. 28, 

타법개정]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제7조에 따른 선수․심판등록신청서 등: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

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5.12.30>

1.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주시

행허가 신청서: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2015년 1월 1일

3. 제4조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주개

최계획서: 2015년 1월 1일

4.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주장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8>

1. 삭제  <2016.12.28.>

2. 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

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 제13조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

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5.12.30>

1. 삭제  <2016.12.28.>

2. 삭제  <2016.12.28.>

3. 삭제  <2016.12.28.>

4. 삭제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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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동 시행

규칙 제11조는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

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② 진흥공단이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

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③ 진흥공단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고, ④ 진흥공단은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로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실제의 검사기준은 진흥공단에서 규정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규제재검토시 법령상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을 

재검토 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면에서 규제재검토 설정 자체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2015. 12. 30, 

타법개정]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2016. 12. 28, 

타법개정]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6. 제13조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등: 2015년 

1월 1일

7.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

시 내용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8. 제18조에 따른 발매수득율의 통지: 2016년

1월 1일

9. 제19조에 따른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5. 삭제  <2016.12.28.>

6. 삭제  <2016.12.28.>

7. 삭제  <2016.12.28.>

8. 제18조에 따른 발매수득율의 통지: 2016년 

1월 1일

9. 제19조에 따른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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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검토 설정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제8호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발매수득율의 통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동 시행

규칙 제18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수득률(發賣收得率)

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70호, 2007. 9. 19, 전부개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타법개정]  

제18조(발매수득률의 통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수득률(發賣收得率)

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발매수득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수득률(發賣收

得率)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6>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발매수득률”의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재검토할 내용이 되는가 의문이다. 발매수득률을 알릴 것인지 

알리지 아니할 것인지 자체에 대한 재검토인지, 아니면 통지 방법 자체를 변경할 것인지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조항은 

2007.9.19. 동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된 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이외에 내용

의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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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검토 설정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정: ｢공연법 시행규칙｣ 제5조

｢공연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5조에 따른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한 규제재검토 대상

규제는 이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 제5조는 공연장의 시설기준

에 대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2년 9월 11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변화 없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

다.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제내용이 매우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

에 그 이외에 규제내용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방식, 세부적인 규제의 기준의 변화를 감지하고 판단하여 이를 

반영하여 최적의 규제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재검토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동 시

행규칙 제5조는 규제재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재검토 설정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정: ｢도서관법｣ 제5조

｢도서관법｣ 제46조의2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

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46조의2에 근거한 규제재검

토 대상인 이 법 제5조는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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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로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설정

하고 있는데, 이 법 제5조에 따르면 세부적인 기준은 이 법이 아니라 ｢도서관법 시행령｣

으로 위임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별표 

1과 별표 1의2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재검토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은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시행령은 규제의 재검토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도서관법｣에 설정되어 있는 규제는 삭제하

고 동 시행령의 해당 규정인 제3조에 대해서 규제재검토를 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9. 재검토 설정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연구경력의 인정기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

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③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

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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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한 규제재검토 대상규제는 동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

고 있다. 2007년 4월 전부개정 된 이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외에 연구경력

의 인정기관에 대한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아래는 세부규정이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61호, 2007. 4. 4, 전부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호, 2009. 9. 25, 일부개정] 

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

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

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

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

정 2009.9.25>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조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외에 별도로 추가가 가

능한 기관이 예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재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유지하는 것

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10. 재검토 설정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2014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근거한 규제재검토 대상규제는 동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다. 동 규정의 세부내

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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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8. 8. 27., 2014. 8. 28.>

1. 삭제  <2008. 8. 27.>

2. 삭제  <2008. 8. 27.>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8. 28.>

③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3. 1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동 시행규칙 제3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응시원서 제출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

율하고 있는 것이고, 수수료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동 시행규칙 제3조). 실질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의 내용이 있는지 의문

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재검토의 설정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재검토 설정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

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방법에 대

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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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령 제20조의3에 근거한 규제재검토 대상 규제는 동 시행령 제2조이며, 고충처

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방법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2조의 

세부내용과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74호, 

2005. 7. 27, 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63호, 

2009. 8. 5, 일부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86호, 

2012. 11. 20, 일부개정]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의 공표) ｢언론중재 및 피해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

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

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의 공표) 법 제6조제4항 및 제

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

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

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의 공표) 법 제6조제4항 및 제

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

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

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2.11.20.]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사 발행 신문 또는 자사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 방법은 제정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현재 공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외에 

규제재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재검토 설정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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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검토 설정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의3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38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6. 12. 30.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97호, 2014. 11. 4, 일부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7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38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

록되는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7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38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

록되는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의 개정은 규제재검토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126)하면서 기준시점

과 재검토주기를 개정한 것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근거한 규제재검토 대상 규제는 이 시행령 제38조에

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126)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등 일부개정령｣에서 함께 개정되었다. 



256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35호, 2007. 6. 

29, 전부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타법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21호, 2012. 4. 

12, 일부개정] 

내용

제38조(복제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

3항에 따른 복제권

자의 표지에 수록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신문 등의 자

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복제권

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

일 경우에는 복

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

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

의 저작물일 경

제38조(복제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

3항에 따른 복제

권자의 표지에 수

록되는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

록된 신문 및 ｢잡

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

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

우에는 복제권자

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

일 경우에는 복

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

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

의 저작물일 경

제38조(복제권자의 

표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복

제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라 등록 또

는 신고된 정기간

행물의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표지

를 하지 아니한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

일 경우에는 복

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

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

의 저작물일 경

제38조(저작재산권자

의 표지) 법 제58

조제3항에 따른 

저작 재 산 권 자 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

잡지 등 정기간행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

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

우에는 저작재산

권자의 표지를 하

지 아니한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

일 경우에는 저

작재산권자의 성

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

의 저작물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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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저작권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2007년 이후 그 표시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다. “복제권

자”에서 “저작재산권자”로의 개정 그리고 “출판권자”에서 “배타적발행권자”로의 개

정은 표지에 수록되어야 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권리의 

범위127)에 관한 개정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면에서 동 규정에 대한 규제재검토 

설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127) ｢저작권법｣ [시행 2013. 8. 1.]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에서는 “배타적 발행권”과 관련된 개정

이유로 다음의 사항을 들고 있다. 

     다. 배타적 발행권의 도입[안 제7절(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7절의2(제63조 

및 제63조의2) 신설]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의 발행 및 복제․전

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 발행권에서 출판권을 제외하여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

히 함.

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35호, 2007. 6. 

29, 전부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타법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21호, 2012. 4. 

12, 일부개정] 

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복

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

제권의 양도를 받

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복

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

제권의 양도를 받

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복

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

제권의 양도를 받

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저작재산권자의 

검인

3. 배타적발행권자

가 복제권의 양

도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취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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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검토 설정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0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에서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에 관해서 2017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재검토의 대상의 되는 사항은 먼저 동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제1항은 ‘법 제12조 전

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규제재

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내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규정 자체로 검토해야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서 재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을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대해서 규제

재검토를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에 대하여 규제재검토를 하도록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동 시행령의 제10조제1항에 대한 규제재검토 설정은 해제

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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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행정안전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및 검토

Ⅰ. 행정안전부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현황

행정안전부의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의 현황은 법률 1건, 시행령 14건, 시행규칙 5건의 

총 20건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실제 규제의 건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검토대상조문을 기준, 즉 규제별로 살펴보면 이보다 건수가 훨씬 늘어 53건에 

이른다. 실제 규제재검토는 각 규제별로 설정하고 검토도 이루어진다. 

2019년에 재검토가 도래하는 53건의 규제 중 1건의 규제는 2년으로 검토주기를 설정하

고 있으며, 나머지 52건의 규제는 3년으로 검토주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에서 14건의 규제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건의 규제는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어서 이미 한번 규제재검토를 받은 규제라

고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규제재검토 결과는 외부로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먼저 이루

어진 규제재검토의 내용을 외부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래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중 2019년에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에 관한 개

관표이다. 법령상 근거는 규제재검토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고, 검토대상 조

문은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기

준 시기는 재검토의 기준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재검토 도래 시기는 규제재검토 근거 

규정에서 기산하여 규제재검토를 하여야 하는 최종적 기준일을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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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검토

1. 비규제화 필요 조항 

재검토심사 대상 규제 55건128) 중 3건은 2017. 11. 28.에 법률 제15037호로 개정된 ｢행

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제2의2호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에서 

제외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서 비규제로 분류하

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사법｣ 제35조의2에 따라 규제재검토의 대상으

로 분류되어 있는 동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것이다.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28) 이는 법령 기준이 아니라 해당 규제를 기준으로 한 숫자이다.

법령
규제재검토 근거 

규정
재검토 대상 조문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3제1항 제63조 및 별표2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

내：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

내：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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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제재검토 근거 

규정
재검토 대상 조문 내용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

만：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

상：10만원

②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

내：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

내：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

만：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

상：5만원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

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

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

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

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

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

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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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제재검토 근거 

규정
재검토 대상 조문 내용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행정사법 제35조의2 제3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

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

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한 행정사

2.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실시

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

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

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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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규제의 내용을 적고 있는 

별표를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55건의 검토대상 조문 중에서 2건은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명시되고 있는 조문이 아

니라 별표에서 재검토의 내용이 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별표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검토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검토대상 조문의 괄호 안에 표기된 사항이 검토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되어야 하는 별표의 번호이다. 

연번
소관

부처
법령 근거 검토대상 조문 검토대상 규제

1
행정

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제21조

제1항

제18조제1항

(별표5)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내용․기간 또는 주기

2
행정

안전부
온천법

시행

규칙

제20조

제1항
제11조(별표3)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규제재검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규제의 타당성,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

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별표를 포함하도록 규제재검토 대상을 설정하도록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재검토 설정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2항 제10호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해

서 ‘제25조에 따른 유ㆍ도선의 운항규칙: 2017년 1월 1일’로 규정하면서,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3

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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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72호, 1993. 

12. 31, 전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97호, 2012. 

6. 29, 일부개정] 

내용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도선은 주위의 상

황 및 다른 선박(유․도

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

록 시각․청각 및 당시

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

용할 수 있는 모든 수

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

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유․도선은 다른 선박

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

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

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

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유․도선은 시계를 제

한받는 때나 교량, 유․

도선장등의 부근 및 하

폭이 협소한 구역에서

는 감속운항하여야 하

며, 특히 추진기관이 설

치되지 아니한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소형 

유․도선의 운항에 지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

에 따른 유․도선의 운항규

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도선은 주위의 상

황 및 다른 선박(유․도

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

록 시각․청각 및 당시

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

용할 수 있는 모든 수

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

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유․도선은 다른 선박

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

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

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

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유․도선은 시계를 제

한받는 때나 교량, 유․

도선장등의 부근 및 하

폭이 협소한 구역에서

는 감속운항하여야 하

며, 특히 추진기관이 설

치되지 아니한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소형 

유․도선의 운항에 지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유․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도선은 주위의 상

황 및 다른 선박(유․도

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

록 시각․청각 및 당시

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

용할 수 있는 모든 수

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

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유․도선은 다른 선박

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

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

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

에서 정선(停船)할 수 있

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

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유․도선은 시계(視界)

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유․도선장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

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도선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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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72호, 1993. 

12. 31, 전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97호, 2012. 

6. 29, 일부개정] 

장이 없도록 그 운항구

역에 접근하지 말거나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4. 유․도선은 시계가 제

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진로를 변

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유․도선이 다른 선박

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

를 우측으로 변경하여

야 한다.

6. 유․도선이 다른 선박

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

하는 경우에는 근접하

거나 경쟁적으로 운항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유․도선이 다른 선박

을 추월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추월당하고 있

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

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

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8. 유․도선과 다른 선박

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

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

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장이 없도록 그 운항구

역에 접근하지 말거나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4. 유․도선은 시계가 제

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진로를 변

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유․도선이 다른 선박

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

를 우측으로 변경하여

야 한다.

6. 유․도선이 다른 선박

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

하는 경우에는 근접하

거나 경쟁적으로 운항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유․도선이 다른 선박

을 추월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추월당하고 있

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

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

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8. 유․도선과 다른 선박

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

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

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운항구역에 접근하지 

아니하거나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4. 유․도선은 시계가 제

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

해서는 아니 된다.

5. 유․도선이 다른 선박

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

를 오른쪽으로 변경하

여야 한다.

6. 유․도선이 다른 선박

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

하는 경우에는 근접하

거나 경쟁적으로 운항

해서는 아니 된다.

7. 유․도선이 다른 선박

을 추월하려는 경우에

는 추월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

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

니 된다.

8. 유․도선과 다른 선박

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

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

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제4장 2019년 도래 규제일몰 규정 분석 271

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72호, 1993. 

12. 31, 전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97호, 2012. 

6. 29, 일부개정]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야 한다.

9.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유․도선이 하천 또

는 호소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대형선

박의 진로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10. 유․도선장 또는 선

착장으로 들어오는 유․

도선은 유․도선장 또

는 선착장 밖으로 나가

는 유․도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유․도선은 사업의 면

허 또는 신고시에 정하

여진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외의 장소에 정

박하거나 승객을 승․

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

12. 야간운항을 하는 유․

도선은 운항 및 승객의 

승․하선에 필요한 등

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3. 길이 12미터이상이거

나 시․도지사 또는 해

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유․도선은 기적 또는 

호종등 음향신호를 설

치하여 다음의 방법으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야 한다.

9.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유․도선이 하천 또

는 호소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대형선

박의 진로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10. 유․도선장 또는 선

착장으로 들어오는 유․

도선은 유․도선장 또

는 선착장 밖으로 나가

는 유․도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유․도선은 사업의 면

허 또는 신고시에 정하

여진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외의 장소에 정

박하거나 승객을 승․

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

12. 야간운항을 하는 유․

도선은 운항 및 승객의 

승․하선에 필요한 등

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3. 길이 12미터 이상이

거나 관할관청의 장이 

지정한 유․도선은 기

적 또는 호종등 음향신

호를 설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야 한다.

9.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도선이 내수면을 횡

단할 때에는 다른 대형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

서는 아니 된다.

10. 유․도선장 또는 선

착장으로 들어오는 유․

도선은 유․도선장 또

는 선착장 밖으로 나가

는 유․도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1. 유․도선은 사업의 면

허 또는 신고 시에 정해

진 유․도선장 또는 선

착장 외의 장소에 정박

하거나 승객을 승선․

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12. 야간운항을 하는 유․

도선은 운항 및 승객의 

승선․하선에 필요한 불

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13. 선박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한 유․도선은 기

적(汽笛) 또는 호종(號

鐘) 등 음향신호를 설치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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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운항규칙 관련 개정은 2012년에 6월 29일에 마지막으

로 개정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로

서 법령 용어를 수범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72호, 1993. 

12. 31, 전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97호, 2012. 

6. 29, 일부개정] 

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가. 다른 선박과 서로 

시계내에 있는 경우에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

하는 때에는 단음 1

회,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때에는 단음 

2회, 후진하는 때에는 

단음 3회

나. 다른 선박의 우측을 

추월하고자 하는 때에

는 장음 2회후 단음 1

회, 좌측을 추월하고

자 하는 때에는 장음

2회후 단음 2회

다.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단음 5회

이상

14. 유․도선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국제해사

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가. 다른 선박과 서로 

시계내에 있는 경우에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

하는 때에는 단음 1

회,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때에는 단음 

2회, 후진하는 때에는 

단음 3회

나. 다른 선박의 우측을 

추월하고자 하는 때에

는 장음 2회후 단음 1

회, 좌측을 추월하고

자 하는 때에는 장음

2회후 단음 2회

다.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단음 5회

이상

14. 유․도선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국제해사

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에 따른 방법으로 음향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가. 다른 선박과 서로 

시계 내에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

경할 때에는 단음 1

회,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단음 

2회, 후진할 때에는 

단음 3회

나. 다른 선박을 오른쪽

으로 추월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1

회, 왼쪽으로 추월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2회

다.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

할 때 단음 5회 이상

14. 유․도선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국제해사

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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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의 운항규칙은 국제표준을 따르는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분야

에 대해서 규제재검토 설정을 하는 경우 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국제표준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규정에 대해서 유․도선의 운항규칙에 대한 규제재검토 설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

는지는 의문이다. 

3. 재검토 설정 적합성 검토 필요 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3에서는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3에 근거하여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동 

시행령 제26조는 “법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ㆍ도선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26조는 ‘신고서와 운항약관

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주된 내용으로 규제의 타당

성을 평가할 요소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규제재검토 설정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제5장





이 연구는 2017년에 수행된 과제인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에 이어

서 계속 수행되는 과제이다. 올해는 규제재검토 심사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심사기

준과 관련된 규제재검토 일반론을 살펴보고, 기존에 수행된 규제재검토 사례를 분석하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재

검토 조항 중 일부를 분석하여 심사기준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심

사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먼저, 규제재검토 설정시 활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다. 

제5장 결  론

규제재검토 설정 기준129) 체크

해당 규제는 규제재검토 설정이 필요한 규제인가 예 □  아니오 □

- 규제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가 예 □  아니오 □

- 규제기준에 대하여 정기적 재검토가 필요한가 예 □  아니오 □

- 규제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기존의 규제로 대체하기 어려운가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는 규제일몰제 설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가 예 □  아니오 □

-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예 □  아니오 □

-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예 □  아니오 □

-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등 일몰 설정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

으로 예상되는 규제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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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재검토 설정시 최소한 위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규제로 설정하는 경우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이러

한 심사기준표 형식의 기록을 남기고, 심사기준표의 각 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게 된다면 실제 규제재검토 설정단계에서 재검토 대상 규제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규제재검토 조항에 포함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규제제검토 대상 규제 설정단계에서의 사전적․1차적 점검을 통해서 규제재검토 조항

의 무분별한 확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체점검을 통하여 

1차적인 자기심사를 거치는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29) 분석한 내용을 필자가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규제재검토 설정 기준129) 체크

- 외환․금융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예 □  아니오 □

-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 예 □  아니오 □

- 국민과 기업에 규제비용 부담이 적어 규제순비용의 검증과정에서 간

편심사가 적용되는 규제
예 □  아니오 □

-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예 □  아니오 □

- 당해 제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규제 예 □  아니오 □

- 기타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규제 재검토의 여지가 없어 

일몰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예 □  아니오 □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하는가 예 □  아니오 □

규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규제가 기존의 규제와 비교하여 일관성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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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규제재검토시 활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이다.

규제재검토 심사기준130) 체크

해당 규제의 규제재검토 설정 사유가 있는가

- 규제재검토 설정 사유 유무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의 실제 운용 사례가 있는가

- 운용 사례 유무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의 집행 실적이 있는가

- 집행 실적 유무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가 규제설정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 규제의 목적달성도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로 인한 정책적 효과가 달성되고 있는가

- 규제의 정책 효과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규제유지 필요성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를 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있는가

- 규제 운용의 문제점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유무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의 규제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는가(위임․위탁사무의 경우)

- 위임․위탁 사무인 경우 규제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유무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에 관한 환경변화가 있는가

- 규제관련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변화 유무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 설정시 예측한 편익과 비용의 정당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 비용․편익의 정당성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의 명확성은 있는가

- 규제의 명확성 유지 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 규제의 일관성 유지 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해당 규제는 여전히 최선의 대안인가

- 규제의 최적 대안 여부 확인
예 □  아니오 □



280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위의 표에서 살펴본 것은 규제재검토 심사시에 부처에서 규제재검토 영향분석서 작성 

전에 최소한의 체크를 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라고 할 것이다.131) 위와 같은 심사기준표에 

대한 사전적 체크를 통해서 규제재검토 영향분석서 작성시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

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규제재검토 영향분석

서의 작성이 보다 내실있고 효과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소화된 심사기준표의 활용을 통해서 향후 심사기준표 자체에 대한 보완

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심사기준표 및 연구 내용 중에서 정비안을 제시하

였던 규제재검토 영향분석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규제재검토 영향분석서의 결과물이 공

표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규제별로 영향분석서의 이력사항이 관리되고 

이러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야 재검토 기한 도래시 기존의 재검토 사유 등을 기초로 

하여 최신의 자료가 누적되게 되고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재검토 자체가 각 부처에서 작성된 1차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취합된 규제재검토 영향분석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향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자료의 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1차 규제재검토 이후 두 번째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시기에 기존의 자료와

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규제재검토 영향분석서에 담긴 검토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이 가능할 것이며, 부처에서도 기존의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규제재검토 영향

분석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깊이 있는 분석서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규제재검토제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규제재검토제도의 실효성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30) 앞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필자가 정리하였다.

131) 이 연구는 본래 규제재검토 제도와 사후적 입법(영향)평가의 결합을 통한 규제재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

여 제안된 것이며, 그에 따라 사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의 작성․제시가 이 연구의 결과에 포함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사후적 평가는 그 결과의 반영과 관련하여 사전적 예측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사전적 숙고와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사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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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
1
1조

의
3

제
1
2조

 및
 별

표
3

과
태

료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
8

고
용

노
동

부

사
회

적
기

업
 

육
성

법

시
행

규
칙

제
1
8조

제
16

조
사

업
보

고
서

 기
재

 사
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
9

고
용

노
동

부

산
업

안
전

보
건

기

준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67

1
조

제
1
4
2조

타
워

크
레

인
의

 지
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
0

고
용

노
동

부

산
업

안
전

보
건

법
시

행
령

제
4
7조

의
4

제
1
항

제
33

조

자
격
․

면
허

 
취

득
자

의
 

양
성

 
또

는
 

근
로

자
의

 

기
능

 습
득

을
 위

한
 교

육
기

관
의

 지
정

 취
소

 등

의
 사

유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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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4
7조

의
4

제
2
항

제
2
3조

, 

제
2
5조

의
5
, 

제
3
2조

의
4
, 

제
32

조
의

6

안
전

보
건

총
괄

책
임

자
 

지
정

 
대

상
사

업
, 

의
결

되

지
 
아

니
한

 
사

항
 
등

의
 
처

리
, 

지
정

측
정

기
관

의
 

지
정

 
요

건
, 

지
정

측
정

기
관

의
 
지

정
 
취

소
 
등

의
 

사
유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
1

고
용

노
동

부
산

업
안

전
보

건
법

 
시

행

규
칙

제
14

6
조

제
6
조

, 
제

7조
, 

제
8
조

, 
제

9조
, 

제
1
0
조

, 
제

15
조

, 

제
1
7조

, 

제
3
1조

의
2
, 

제
4
9
조

, 
제

50
조

, 

제
5
1
조

, 
제

52
조

, 

제
5
5
조

, 
제

56
조

, 

제
9
2조

의
8
, 

제
9
8조

의
3
, 

제
10

7
조

, 

제
11

6
조

, 

제
12

7
조

, 

제
13

6
조

의
2
, 

제
13

6
조

의
8
, 

제
1
4
4조

, 
별

표
5,

 

별
표

1
6
, 

별
표

1
6
의

2
, 

별
표

1
7

안
전
․

보
건

표
지

의
 

종
류
․

형
태
․

용
도
․

설
치
․

색
채
․

제
작
․

재
료

 
등

, 
안

전
관

리
자

 
등

의
 

증

원
․

교
체

임
명

 
명

령
, 

안
전

관
리

전
문

기
관

의
 

인

력
․

시
설

 및
 장

비
기

준
, 

설
계

변
경

의
 요

청
 방

법
 

등
, 

기
계

등
 
대

여
자

의
 
조

치
, 

기
계

등
을

 
대

여
 
받

는
 
자

의
 
조

치
, 

기
계

등
을

 
조

작
하

는
 
자

의
 
의

무
, 

기
계

등
 
대

여
사

항
의

 
기

록
․

보
존

, 
대

여
 
공

장
건

축
물

의
 
공

동
사

용
, 

편
의

 
제

공
,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
의

 
제

출
․

변
경

, 
건

강
진

단
의

 
실

시
기

관
 

등
, 

건
강

진
단

 
결

과
의

 
보

존
, 

질
병

자
의

 
근

로
금

지
, 

안
전
․

보
건

진
단

기
관

의
 
인

력
․

시
설

 
및

 
장

비
기

준
, 

시
험

의
 

일
부

 
면

제
, 

등
록

신
청

 
등

, 
서

류
의

 

보
존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
2

고
용

노
동

부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법
 

시
행

령

제
1
27

조
의

3제
1항

제
3
4조

, 
제

1
2
5조

, 

별
표

3
업

무
상

 질
병

의
 인

정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1
27

조
의

3제
2항

제
1
2
5조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의

 범
위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
3

고
용

노
동

부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법
 

시
행

규
칙

제
8
0조

제
3
9
조

제
1
항

, 

제
2항

, 
별

표
2의

2
진

폐
요

양
 의

료
기

관
의

 범
위

 및
 등

급
 기

준
요

건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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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4
4

고
용

노
동

부

외
국

인
근

로
자

의
 

고
용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1조

의
3

제
32

조
, 

별
표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
5

고
용

노
동

부

외
국

인
근

로
자

의
 

고
용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2
0조

제
2
항

제
1
0
조

, 
제

11
조

, 

제
14

조

외
국

인
 

취
업

교
육

 
이

수
기

한
, 

외
국

인
 

취
업

교

육
의

 시
간
․

내
용

 등
, 

고
용

변
동

 등
의

 신
고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
6

고
용

노
동

부
임

금
채

권
보

장
법

시
행

령
제

2
5조

의
3

제
9
조

제
1항

체
당

금
의

 청
구

기
간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
7

고
용

노
동

부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령
제

8
2조

의
3

제
8
0
조

, 
제

83
조

, 

별
표

2

장
애

인
직

업
생

활
상

담
원

의
 

선
임

에
 

관
한

 
사

항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
8

고
용

노
동

부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규
칙

제
2
3조

제
1
1조

, 
제

1
3
조

장
애

인
 

고
용

계
획

 
등

의
 

제
출

, 
부

당
이

득
금

에
 

대
한

 반
환

 및
 추

가
징

수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
9

고
용

노
동

부
직

업
안

정
법

시
행

령
제

3
7조

의
5

제
17

조
직

업
소

개
사

업
의

 타
목

적
 이

용
금

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
0

고
용

노
동

부
직

업
안

정
법

시
행

규
칙

제
4
8조

제
1
0조

, 

제
1
0조

의
2
, 

제
1
7
조

, 
제

18
조

, 

제
3
4
조

, 
제

39
조

, 

제
46

조

무
료

직
업

소
개

사
업

의
 

신
고

, 
무

료
직

업
소

개
사

업
의

 
변

경
신

고
, 

유
료

직
업

소
개

사
업

의
 

등
록

, 

유
로

직
업

소
개

사
업

의
 

시
설

기
준

, 
국

외
 
취

업
자

 

모
집

신
고

서
 
등

, 
근

로
자

공
급

사
업

 
연

장
허

가
의

 

신
청

, 
사

업
자

협
회

의
 
설

립
인

가
 
신

청
 
및

 
정

관
 

기
재

 사
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
1

고
용

노
동

부

진
폐

의
 예

방
과

 

진
폐

근
로

자
의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4
5조

제
1
4
조

, 
제

24
조

, 

별
표

4
, 

제
3
7
조

, 

제
38

조

정
기
․

임
시

 및
 이

직
자

 건
강

진
단

의
 절

차
․

방

법
 

등
, 

건
강

진
단

기
관

의
 

지
정

취
소

 
또

는
 

 
업

무
정

지
의

 
기

준
, 

진
페

전
문

기
관

의
 

지
정

요
건

, 

진
폐

전
문

기
관

의
 지

정
절

차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
2

고
용

노
동

부
최

저
임

금
법

시
행

규
칙

제
7
조

제
4
조

사
용

자
단

체
의

 지
정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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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5
3

고
용

노
동

부

파
견

근
로

자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2
1조

제
9조

, 
제

1
5
조

, 

제
17

조

사
업

보
고

, 
파

견
사

업
관

리
대

장
의

 
작

성
․

보
존

, 

사
용

사
업

관
리

대
장

의
 작

성
․

보
존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
4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가
맹

사
업

거
래

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6조

의
3

제
2
항

제
5
조

, 

제
5
조

의
2제

1항

제
2
항

, 
제

5조
의

7
, 

제
5
조

의
8,

 

제
6조

제
1
항

, 

제
9
조

제
1
항

제
3항

,

제
4항

, 
제

1
0
조

, 

제
1
1조

, 

제
1
3조

의
2
제

2
항

제
3항

, 
제

2
8
조

, 

제
2
9조

, 

제
3
0조

제
1
항

법
 
적

용
배

제
 
기

준
, 

정
보

공
개

서
의

 
등

록
 
시

 
제

출
서

류
, 

가
맹

금
의

 
예

치
 

및
 

예
치

가
맹

금
의

 
지

급
반

환
, 

정
보

공
개

서
의

 제
공

방
법

, 
현

재
수

익
 또

는
 

예
상

수
익

에
 

관
한

 
자

료
, 

예
상

매
출

액
의

 
범

위
, 

가
맹

금
 반

환
의

 요
구

, 
가

맹
사

업
의

 중
단

일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
5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대
규

모
유

통
업

에

서
의

 거
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9조

제
2
조

, 
제

3조
, 

제
4조

, 
제

5
조

서
면

 
기

재
사

항
, 

계
약

내
용

의
 
확

인
 
및

 
통

지
ㆍ

회
신

의
 

방
법

, 
대

규
모

유
통

업
자

가
 

보
존

하
여

야
 

하
는

 서
류

의
 범

위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
6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독
점

규
제

 및
 

공
정

거
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6
4조

의
8

제
3
조

의
2,

 

제
1
5조

, 

제
1
7조

의
8
, 

제
17

조
의

10
, 

제
17

조
의

11
, 

제
1
8
조

, 
제

20
조

, 

제
3
0
조

, 
제

35
조

, 

제
3
8
조

제
2
항

, 

제
4
0조

, 

별
표

1의
3제

1호
 

각
 목

 외
의

 

기
업

집
단

의
 
범

위
에

서
 
제

외
할

 
수

 
있

는
 
회

사

의
 

범
위

, 
지

주
회

사
의

 
설

립
․

전
환

 
신

고
 

등
, 

대
규

모
내

부
거

래
의

 
이

사
회

 
의

결
 
및

 
공

시
, 

비

상
장

회
사

 
등

의
 

중
요

사
항

 
공

시
, 

기
업

집
단

현

황
 등

에
 관

한
 공

시
, 

기
업

결
합

의
 신

고
 등

, 
주

식
소

유
현

황
 

등
의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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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행
위

의
 

인
가

절

차
 
등

, 
자

진
신

고
자

 
등

에
 
대

한
 
감

경
 
또

는
 
면

제
의

 
기

준
 
등

, 
계

열
회

사
에

 
대

한
 
특

수
관

계
인

의
 

보
유

주
식

비
율

, 
사

업
자

단
체

의
 

경
쟁

제
한

행

위
 

인
가

절
차

, 
상

당
히

 
유

리
한

 
조

건
 

또
는

 
같

은
 
표

 
제

4
호

 
단

서
에

 
따

른
 
상

당
한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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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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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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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20
19

.1
2.

31



297

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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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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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부
분

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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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
은

표
제

3
호

 

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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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의

4

제
2
3
조

의
2
제

1
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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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
용

하
지

 
아

니
하

는
 

거
래

5
7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방
문

판
매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6
2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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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제
1
3
조

, 
제

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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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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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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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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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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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 

제
4
6
조

, 
제

4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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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9조

, 
제

5
3
조

지
연

배
상

금
의

 
이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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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계
판

매
원

 
또

는
 

후

원
방

문
판

매
원

에
 

대
한

 
부

담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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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상

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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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가
격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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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거
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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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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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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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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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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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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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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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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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거
래

업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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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기

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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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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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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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업
자

가
 

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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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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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기

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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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조
합

의
 출

자
금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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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조

합
의

 정

관
 

기
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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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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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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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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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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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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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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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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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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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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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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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업
자

등
의

 

신
고

사
항

 
변

경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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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문

판
매

업
자

등
의

 
휴

업
․

폐
업

 
등

의
 

신
고

, 
방

문
판

매
원

등
의

 
명

부
 

작
성

 
방

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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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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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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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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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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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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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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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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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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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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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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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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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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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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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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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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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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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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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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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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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

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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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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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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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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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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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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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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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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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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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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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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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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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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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제
2조

제
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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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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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5조

제
조

위
탁

이
 
적

용
되

는
 
물

품
 
및

 
지

역
의

 
범

위
, 

서
면

 
기

재
사

항
, 

건
설

하
도

급
 
계

약
이

행
 
및

 
대

금
지

급
 

보
증

 
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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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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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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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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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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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1

6
2

과
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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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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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

관
의

 

설
립
ㆍ

운
영

 및
 

육
성

에
 관

한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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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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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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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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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의

 범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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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6
3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과
학

관
의

 

설
립
ㆍ

운
영

 및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1조

제
2
조

, 
제

3조
, 

제
5
조

, 
제

1
0조

과
학

관
 

등
록

신
청

, 
등

록
과

학
관

의
 

변
경

등
록

, 

사
립

과
학

관
 
설

립
계

획
 
승

인
신

청
 
및

 
사

립
과

학

관
 

설
립

계
획

 
변

경
승

인
신

청
, 

등
록

과
학

관
 

및
 

국
립

과
학

관
법

인
의

 
수

익
사

업
의

 
범

위
 
및

 
수

익

사
업

을
 위

한
 시

설
의

 설
치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6
4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방
사

선
 및

 

방
사

성
동

위
원

소
 

이
용

진
흥

법

시
행

령
제

1
5조

제
6
조

, 
제

7조
, 

제
8
조

조
합

의
 
출

자
 
등

, 
조

합
원

 
지

분
의

 
양

도
․

취
득

 

등
, 

보
증

 등
의

 한
도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6
5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방
송

법
시

행

규
칙

제
2
2조

제
1
7조

, 
제

1
9
조

유
료

방
송

의
 
약

관
 
승

인
에

 
관

한
 
사

항
, 

외
국

방

송
사

업
자

의
 국

내
 재
송

신
 승

인
에

 관
한

 사
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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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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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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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방
송

통
신

발
전

 

기
본

법
시

행
령

제
3
0조

의
2

제
19

조
방
송

통
신

설
비

의
 시

험
 및

 기
록
․

관
리

 의
무

가
 

면
제

되
는

 방
송

통
신

사
업

자
의

 범
위

2
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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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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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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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별
정

우
체

국
법

시
행

규
칙

제
2
0조

제
2조

, 
제

3
조

별
정

우
체

국
의

 
지

정
신

청
, 

별
정

우
체

국
 
신

청
인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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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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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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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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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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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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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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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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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
항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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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 
제

2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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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진
흥

시
설

의
 
지

정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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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흥

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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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요

건
, 

공
제

규
정

의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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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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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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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정
보

통
신

부

여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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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인

육
성

 및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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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한

 법
률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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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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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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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의
 대

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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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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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연
구

개
발

특
구

의
 

육
성

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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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법
 

시
행

령
제

4
2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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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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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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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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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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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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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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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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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7
6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이
동

통
신

단
말

장
치

 

유
통

구
조

개
선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6조

제
1항

,

제
2
항

제
3
조

, 

제
4
조

제
1항

부
당

한
 

차
별

적
 

지
원

금
 

지
급

기
준

, 
위

반
행

위

의
 중

지
에

 필
요

한
 명

령
2
01

5
.1

.1
1년

마
다

20
19

.1
2.

31

7
7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전
기

통
신

사
업

법
시

행
령

제
6
5조

의
3

제
4조

, 
제

1
8
조

, 

제
2
0
조

, 
제

28
조

, 

제
2
9
조

, 
제

31
조

, 

제
3
4조

, 

제
5
1조

의
2
, 

제
5
1조

의
6
, 

제
58

조

보
편

적
 

역
무

제
공

 
실

적
보

고
서

 
제

출
, 

이
행

강

제
금

의
 

부
과

 
및

 
납

부
, 

양
수

 
및

 
합

병
 

등
의

 

인
가

신
청

에
 
관

한
 

첨
부

서
류

, 
별

정
통

신
사

업
의

 

등
록

 
요

건
, 

부
가

통
신

사
업

의
 

신
고

서
류

, 
특

수

한
 
유

형
의

 
부

가
통

신
사

업
자

의
 
등

록
대

장
 
기

재

사
항

 
및

 
특

수
한

 
유

형
의

 
부

가
통

신
사

업
자

의
 

등
록

 
요

건
, 

부
가

통
신

사
업

의
 
등

록
 
또

는
 
신

고
 

사
항

, 
이

용
약

관
의

 
인

가
대

상
 

서
비
스

의
 

범
위

, 

전
기

통
신

설
비

 설
치

의
 신

고
․

승
인

에
 관

한
 첨

부
서

류
 

및
 

전
기

통
신

설
비

의
 
심

사
사

항
, 

자
가

전
기

통
신

설
비

 
신

고
서

의
 
기

재
사

항
 
및

 
설

치
신

고
․

설
치

변
경

신
고

의
 
심

사
사

항
, 

통
계

 
보

고
의

 

종
류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7
8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전
자

문
서

 및
 

전
자

거
래

 

기
본

법

시
행

령
제

2
2조

의
4

제
1
5조

의
4
, 

제
1
5
조

의
1
4

공
인

전
자

문
서
센
터

의
 

지
정

기
준

, 
공

인
전

자
문

서
중

계
자

의
 지

정
요

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7
9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전
자

문
서

 및
 

전
자

거
래

 

기
본

법

시
행

규
칙

제
1
7조

제
1
항

제
11

조
공

인
전

자
문

서
센
터

의
 

지
정

취
소

 
및

 
업

무
정

지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8
0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전
자

서
명

법
시

행
령

제
4
조

의
4

제
1
항

제
2
조

공
인

인
증

기
관

의
 지

정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4
조

의
4

제
2
항

제
3
조

, 
제

3조
의

2
, 

제
3
조

의
3

공
인

인
증

기
관

 
지

정
의

 
절

차
, 

공
인

인
증

기
관

 

지
정

의
 유
효

기
간

, 
공

인
인

증
기

관
의

 갱
신

지
정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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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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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8
1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전
자

서
명

법
시

행

규
칙

제
1
5조

제
5
조

, 
제

6조
, 

제
1
3조

의
2
, 

제
1
3조

의
3
, 

제
1
3조

의
4
, 

제
13

조
의

5

공
인

인
증

업
무

준
칙

의
 

변
경

신
고

기
간

, 
인

증
업

무
의

 
양

수
 
및

 
합

병
 
신

고
 
등

, 
신

원
확

인
 
기

준
 

및
 

방
법

, 
신

원
확

인
증

표
, 

공
인

인
증

기
관

의
 

안

전
성

 
확

보
를

 
위

한
 
보

호
조

치
, 

인
증

업
무

에
 
관

한
 시

설
 및

 장
비

의
 정

기
점

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8
2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전
파

법
시

행
령

제
1
23

조
의

2제
1항

제
1
6
조

, 
제

24
조

, 

제
2
7
조

, 
제

95
조

, 

제
9
6조

, 
제

1
0
3조

, 

제
1
1
7조

주
파

수
이

용
권

의
 
양

도
․

임
대

의
 
승

인
, 

신
고

하

고
 

개
설

할
 

수
 

있
는

 
무

선
국

의
 

범
위

, 
무

선
국

의
 
개

설
조

건
, 

무
선

국
 
허

가
 
등

의
 
신

청
수

수
료

, 

무
선

국
 
등

의
 
검

사
수

수
료

, 
무

선
통

신
사

 
및

 
아

마
추

어
무

선
기

사
의

 
자

격
별

 
검

정
과

목
 
및

 
검

검
과

목
별

 출
제

내
용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8
3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정
보

통
신

 진
흥

 
및

 융
합

 활
성

화
 

등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4
3조

의
2

제
2
0
조

제
1
항

, 

제
4
2
조

, 
제

44
조

, 

별
표

2

인
증

기
관

의
 

지
정

기
준

, 
임

시
허

가
에

 
따

른
 

보

증
보

험
 가

입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8
4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정
보

통
신

공
사

업
법

시
행

령
제

5
7조

의
2

제
1
항

제
4
조

, 
제

6조
, 

제
8조

, 
제

1
0
조

, 

제
1
1
조

, 
제

15
조

, 

제
1
6
조

, 
제

21
조

, 

제
2
5
조

, 
제

27
조

, 

제
3
4
조

, 
제

35
조

, 

제
3
6조

, 
제

5
0
조

공
사

제
한

의
 

예
외

, 
설

계
대

상
인

 
공

사
의

 
범

위
, 

감
리

대
상

인
 

공
사

의
 

범
위

, 
감

리
원

의
 

자
격

기
준

, 
감

리
원

의
 

배
치

기
준

, 
발

주
자

의
 

승
인

 
등

, 

공
사

업
자

의
 
감

리
가

 
제

한
되

는
 
기

업
집

단
의

 
범

위
, 

공
사

업
 
등

록
의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등
록

기
준

, 
도

급
게

약
 분

리
의

 예
외

, 
시

공
능

력
의

 평

가
, 

정
보

통
신

기
술

자
의

 
현

장
배

치
기

준
 

등
, 

사

용
전

검
사

의
 
대

상
공

사
, 

사
용

전
검

사
, 

행
정

처
분

의
 기

준
 및

 과
징

금
의

 부
과

기
준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8
5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7
1조

제
1
항

제
74

조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7
1조

제
2
항

제
4
9조

, 

제
6
6조

의
2
, 

제
66

조
의

8

정
보

보
호

관
리

체
계

인
증

대
상

자
의

범
위

,통
신

과

금
서

비
스

제
공

자
등

록
요

건
, 

 
거

래
기

록
의

 
보

존

기
간

 및
 방

법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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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3
7
조

, 
제

38
조

, 

제
5
1
조

, 
제

53
조

, 

제
53

조
의

2

집
적

정
보

통
신

시
설

사
업

자
의

 
보

호
조

치
, 

보
험

가
입

 
의

무
와

 
최

저
보

험
금

액
, 

인
증

의
 

사
후

관

리
, 

정
보

보
호

 
관

리
체

계
 
인

증
기

관
 
및

 
정

보
보

호
 

관
리

체
계

 
심

사
기

관
의

 
지

정
기

준
, 

정
보

보

호
 
관

리
체

계
 
인

증
기

관
 
및

 
정

보
보

호
 
관

리
체

계
 심

사
기

관
의

 지
정

절
차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8
6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통
신

비
밀

보
호

법
시

행
령

제
4
1조

의
3

제
3
0조

, 
제

3
6
조

불
법

감
청

설
비
탐

지
업

의
 

등
록

요
건

, 
행

정
처

분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8
7

교
육

부

경
제

자
유

구
역

 및
 

제
주

국
제

자
유

도

시
의

 

외
국

교
육

기
관

 

설
립
ㆍ

운
영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1
5조

제
7조

, 
제

9
조

학
생

의
 정

원
, 

학
력

인
정

 외
국

교
육

기
관

의
 

지
정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8
8

교
육

부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제

7
4조

제
2
항

제
1
1
조

, 
제

15
조

, 

제
5
8조

의
2
, 

제
7
1
조

의
2
 
및

 

별
표

4

수
업

일
수

, 
학

점
인

정
의

 범
위

 및
 기

준
, 

학
사

학

위
 

수
여

 
전

공
심

화
과

정
의

 
설

치
인

가
, 

학
생

정

원
 감

축
 등

 행
정

처
분

의
 세

부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8
9

교
육

부

고
등

학
교

 이
하

 

각
급

 학
교

 

설
립
ㆍ

운
영

 

규
정

시
행

령
제

2
0조

제
3
조

, 
제

3조
의

2
, 

제
4
조

, 
제

5조
, 

제
6
조

, 
제

7조
, 

제
8
조

, 
제

9조
, 

제
1
0
조

, 
제

12
조

, 

제
17

조

교
사

의
 기

준
, 

복
합

시
설

의
 설

치
, 

교
사

용
 대

지

의
 
기

준
, 

체
육

장
의

 
기

준
, 

교
지

의
 
기

준
, 

사
립

학
교

 
교

지
․

교
사

 
및

 
그

 
밖

의
 

건
축

물
의

 
소

유
에

 
관

한
 
사

항
, 

교
구

에
 
관

한
 
기

준
,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등

의
 
실

험
․

실
습

실
 
등

의
 

기
준

, 
급

수
․
온

수
공

급
시

설
의

 
기

준
, 

각
종

학
교

 
등

의
 
시

설
기

준
, 

학
생

정
원

의
 
증

원
에

 
따

른
 시

설
기

준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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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마
다

20
19

.1
2.

31

11
1

국
가

보
훈

처

제
대
군

인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4조

의
3

제
1
항

제
1
8
조

, 
제

15
조

, 

제
3
5
조

, 
별

표
3

특
수

직
종

의
 범

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3
4조

의
3

제
2
항

제
1
8
조

, 
제

15
조

, 

제
3
5
조

, 
별

표
3

취
업

기
준

, 
과

태
료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1
2

국
가

보
훈

처

참
전

유
공

자
 

예
우

 및
 

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0조

제
21

조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1
3

국
가

보
훈

처

참
전

유
공

자
 

예
우

 및
 

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2
0조

제
6
조

신
상

변
동

의
 신

고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1
4

국
가

보
훈

처

특
수

임
무

유
공

자
 

예
우

 및
 

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6
6조

의
3

제
2
7
조

, 
제

67
조

, 

별
표

3
취

업
지

원
의

 제
한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1
5

국
가

보
훈

처

특
수

임
무

유
공

자
 

예
우

 및
 

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3
8조

제
5
조

신
상

 변
동

신
고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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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11
6

국
방

부

국
방

정
보

화
 

기
반

조
성

 및
 

국
방

정
보

자
원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3조

제
14

조
시

설
 및

 장
비

의
 이

용
허

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1
7

국
방

부

주
한
미
군

기
지

 

이
전

에
 따

른
 

평
택

시
 등

의
 

지
원

 등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2
6조

의
2

제
9조

, 
제

1
3
조

, 

별
표

1

평
택

시
개

발
사

업
의

 
시

행
승

인
, 

공
장

신
설

 
허

용

업
종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1
8

국
토

교
통

부

감
정

평
가

 및
 

감
정

평
가

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5
1조

제
24

조
감

정
평

가
법

인
의

 
사

무
소

에
 
두

는
 
최

소
 
감

정
평

가
사

의
 수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1
9

국
토

교
통

부

감
정

평
가

 및
 

감
정

평
가

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2
7조

제
12

조
실

무
수

습
의

 방
법

, 
절

차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2
0

국
토

교
통

부

개
발

이
익

 

환
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8조

의
2

제
21

조
부

담
금

의
 추

징
 사

유
 및

 절
차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2
1

국
토

교
통

부

개
발

이
익

 

환
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2
4조

제
24

조
개

발
비

용
 산

출
명
세

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2
2

국
토

교
통

부

개
발

제
한

구
역

의
 

지
정

 및
 관

리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시
행

령
제

4
1조

의
5

제
1
3
조

, 
제

21
조

, 

제
2
5조

, 
제

3
6
조

허
가

 
대

상
 

건
축

물
 

또
는

 
공

작
물

의
 

종
류

 
등

, 

시
행

 
중

인
 

공
사

에
 

관
한

 
특

례
 

기
준

, 
취
락

지

구
의

 지
정

기
준

, 
부

담
금

의
 산

정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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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12
3

국
토

교
통

부

건
설

기
계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9
7조

제
15

조
제

2항
 및

 

별
표

5,
 

제
57

조
~
제

59
조

 

및
 별

표
14

, 

제
6
0
조

제
6
1
조

 및
 

별
표

1
5
, 

제
6
2
조

제
6
3
조

 및
 

별
표

16
, 

제
65

조
, 

제
6
5
조

의
3
 
및

 

별
표

1
6
의

2
, 

제
7
0조

의
6
, 

제
7
0조

의
7
, 

제
74

조
제

2항
 및

 

별
표

2
0

등
록
번

호
표

 
제

작
자

지
정

기
준

, 
건

설
기

계
대

여

업
의

 
등

록
등

, 
일

반
건

설
기

계
대

여
업

 
및

 
건

설

기
계

대
여

업
의

 
등

록
기

준
, 

건
설

기
계

 
정

비
업

의
 

등
록

 
및

 
등

록
기

준
, 

건
설

기
계

매
매

업
의

 
등

록
 

및
 

등
록

기
준

, 
보

증
금

의
 

지
급

, 
건

설
기

계
해

체
 

재
활

용
업

의
 

등
록

 
및

 
등

록
기

준
, 

건
설

기
계

정

비
업

자
의

 
의

무
, 

건
설

기
계

 
매

매
업

자
의

 
의

무
, 

소
형

건
설

기
계

 조
종

교
육

의
 내

용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2
4

국
토

교
통

부

건
설

기
술

 

진
흥

법
시

행
령

제
1
19

조
제

1항
제

4
조

 및
 별

표
1

건
설

기
술

자
의

 범
위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2
5

국
토

교
통

부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제
8
7조

의
3

제
1
3
조

 및
 별

표
2,

 

제
3
0
조

 및
 별

표
4,

 

제
3
0조

의
2
, 

제
3
1
조

, 
제

34
조

, 

제
3
6
조

, 
제

37
조

, 

제
38

조

건
설

업
의

 
등

록
기

준
, 

공
사

의
 

종
류

별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 

건
설

공
사

의
 
직
접

시
공

, 
일

괄
하

도

급
의

 
범

위
, 

하
도

급
계

약
의

 
적

정
성

 
심

사
 

등
, 

시
공

자
의

 
제

한
을

 
받

는
 
건

축
물

, 
시

공
자

의
 
제

한
을

 
받

지
 

아
니

하
는

 
건

축
물

, 
많

은
 

사
람

이
 

이
용

하
는

 시
설

물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2
6

국
토

교
통

부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규
칙

제
3
8조

의
2

제
2
3
조

제
2
항

, 

별
표

1
, 

별
표

2

종
합

공
사

를
 
시

공
하

는
 
업

종
을

 
등

록
한

 
건

설
업

자
, 

전
문

공
사

를
 
시

공
하

는
 
업

종
을

 
등

록
한

 
건

설
업

자
의

 시
공

능
력

평
가

방
법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2
7

국
토

교
통

부

건
축

물
의

 

분
양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2조

의
2

제
2
조

, 
제

5조
, 

제
8조

제
1
항

, 

제
8조

제
4
항

, 

적
용

 
범

위
, 

연
대

보
증

을
 

할
 

수
 

있
는

 
건

설
업

자
의

 
요

건
 

등
, 

분
양

 
광

고
에

 
포

함
하

여
야

 
하

는
 
사

항
, 

청
약

 
자

격
을

 
제

한
하

여
 
우

선
적
으

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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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8조

제
5
항

, 

제
9조

제
1
항

, 

제
9
조

의
2,

 

제
9
조

의
3,

 

제
1
1조

, 

제
12

조
제

3항
 및

 

제
4
항

공
개

모
집

할
 
수

 
있

는
 
구

분
소

유
권

의
 
범

위
, 

분

양
사

업
장

의
 
설

치
 
기

준
 
등

, 
분

양
계

약
서

에
 
포

함
하

여
야

 
하

는
 

사
항

, 
거

주
자

 
우

선
 

분
양

 
기

준
, 

전
매

행
위

의
 제

한
기

간
 등

, 
분

양
대

금
 납

입

방
법

, 
시

정
명

령
을

 
받

은
 
내

용
과

 
정

정
사

항
 
등

의
 공

표
 방

법
 등

12
8

국
토

교
통

부

건
축

물
의

 

설
비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2
4조

제
2
3조

제
2
항

중
앙

집
중
냉

방
설

비
의

 설
치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2
9

국
토

교
통

부
건

축
법

시
행

령
제

1
20

조
제

1항

제
5
조

의
5제

1항

제
1호

, 
제

8
조

제
1
항

, 
제

1
2조

제
1항

제
3
호

, 

제
1
4
조

, 
제

27
조

, 

제
2
7조

의
2
, 

제
2
8
조

, 
제

31
조

, 

제
3
2
조

제
2
항

, 

제
8
0조

, 

제
8
0
조

의
2
 
및

 

별
표

2
, 

제
8
2
조

, 

제
8
6조

, 

제
9
1조

의
3
, 

제
11

0
조

의
4
, 

제
11

4
조

, 

제
1
15

조
의

2제
1항

, 

제
11

5
조

의
2
제

2
항

 

및
 별

표
15

, 

제
11

8
조

제
1
항

지
방

건
축

위
원

회
의

 
심

의
사

항
, 

특
별

시
장

이
나

 

광
역

시
장

의
 

허
가

를
 

받
아

야
 

하
는

 
건

축
물

의
 

건
축

 및
 도

지
사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하

는
 건

축

물
의

 
건

축
, 

신
고

 
대

상
의

 
적

절
성

, 
용

도
변

경
, 

대
지

의
 
조

경
, 

공
개

 
공

지
 
등

의
 
확

보
, 

대
지

와
 

도
로

의
 관

계
, 

건
축

선
, 

구
조

안
전

의
 확

인
 서

류
 

제
출

 
대

상
 

건
축

물
, 

건
축

물
이

 
있

는
 

대
지

의
 

분
할

제
한

 
규

모
, 

건
축

선
 
및

 
인
접

 
대

지
경

계
선

으
로

부
터

 
건

축
물
까

지
 
띄

어
야

 
하

는
 
거

리
, 

건

축
물

의
 
높

이
 

제
한

, 
일

조
 

등
의

 
확

보
를

 
위

한
 

건
축

물
의

 
높

이
 

제
한

, 
관

계
전

문
기

술
자

와
의

 

협
력

, 
건

축
협

정
의

 
폐

지
 
제

한
 
기

간
, 

위
반

 
건

축
물

에
 

대
한

 
사

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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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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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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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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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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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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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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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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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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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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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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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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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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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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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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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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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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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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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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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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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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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골
재

채
취

능
력

의
 

평
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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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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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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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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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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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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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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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령

제
1
04

조
의

3제
1항

제
3
5
조

, 
제

41
조

, 

제
83

조

측
량

업
의

 등
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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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해

배
상

책
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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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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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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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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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부

공
간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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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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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4
8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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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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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0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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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02

조
 및

 

별
표

9
, 

제
10

3
조

측
량

업
 

등
록

사
항

 
변

경
신

고
 

시
 

첨
부

하
여

야
 

하
는

 
서

류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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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량

업
자

 
지

위
승

계
 
신

고
 

시
 
첨

부
하

여
야

 
하

는
 
서

류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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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의
 방

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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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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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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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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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관
리

법
시

행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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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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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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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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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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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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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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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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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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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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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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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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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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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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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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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8
조

 

및
 제

8
9조

주
택

관
리

업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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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의

무
관

리
대

상
 
공

동

주
택

의
 

범
위

, 
자

치
관

리
기

구
의

 
기

술
인

력
 

및
 

장
비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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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주
택

 
관

리
업

무
의

 
인

계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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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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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현

황
의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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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

수
선

충
당

금

의
 적

립
 등

, 
안

전
진

단
, 

주
택

관
리

업
 등

록
말

소
 

등
의

 
기

준
, 

손
해

배
상

책
임

의
 

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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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관
리

사
 

자
격

증
의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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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
업

의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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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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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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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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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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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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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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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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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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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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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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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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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행
위

허
가

신
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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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사
무

소
장

 
배

치
 

및
 

직

인
신

고
시

 
첨

부
하

여
야

 
하

는
 

서
류

의
 

종
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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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관
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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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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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부

공
익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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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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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등
의

 

취
득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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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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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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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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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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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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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부
공

인
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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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

행
령

제
3
7조

의
3

제
1
7
조

, 
제

28
조

, 

제
3
2조

, 
제

3
8
조

중
개

업
에

 
부

수
되

는
 

업
무

, 
개

업
공

인
중

개
사

 

등
의

 
교

육
 

등
, 

협
회

의
 

보
고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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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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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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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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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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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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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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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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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0
조

, 

제
1
0조

의
2
, 

제
1
8
조

, 
제

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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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
조

 및
 별

표
1,

 

별
표

2
제

1
3
호

의
2

중
개

사
무

소
 

개
설

등
록

의
 

신
청

, 
개

업
공

인
중

개

사
의

 
고

용
인

의
 

신
고

, 
개

업
공

인
중

개
사

 
및

 
소

속
공

인
중

개
사

의
 

인
장

등
록

 
등

, 
개

업
공

인
중

개

사
가

 
게

시
하

여
야

 
하

는
 

사
항

, 
성

명
의

 
표

기
방

법
 등

, 
보

증
의

 설
정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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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보

수
 및

 실
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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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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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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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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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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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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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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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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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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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규
칙

제
3
3조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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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교
통

안
전

관
리

규
정

의
 

제
출

시
기

, 
교

통
안

전
관

리
규

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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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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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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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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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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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부

국
토

의
 계

획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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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33

조
의

2

제
3
8
조

, 
제

56
조

, 

제
5
9
조

제
1
항

, 

제
6
0
조

, 
제

62
조

, 

제
6
3
조

, 
제

86
조

, 

제
1
0
5조

공
동

구
의

 
설

치
비

용
, 

개
발

행
위

허
가

의
 

기
준

, 

개
발

행
위

허
가

의
 

이
행

담
보

 
대

상
, 

개
발

행
위

허

가
의

 제
한

, 
개

발
밀

도
의

 강
화

범
위

 등
, 

개
발
밀

도
관

리
구

역
의

 
지

정
기

준
 

및
 

관
리

방
법

, 
용

도

지
역

 
미
세

분
지

역
에

서
의

 
행

위
제

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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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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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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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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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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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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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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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시
설

사
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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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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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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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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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의
 
절

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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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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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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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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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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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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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 

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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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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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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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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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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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3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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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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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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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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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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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0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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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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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개
발

구
역

 
지

정
의

 
요

건
 
등

, 
개

발
구

역
의

 
최

소

면
적

, 
허

가
를

 받
아

야
 하

는
 행

위
, 

개
발

사
업

의
 

시
행

자
 
지

정
기

준
 
등

, 
개

발
계

획
의

 
경
미

한
 
변

경
, 
토

지
상

환
채

권
의

 
발

행
규

모
, 
토

지
의

 
직
접

 

사
용

 
비

율
, 
｢체

육
시

설
의

 
설

치
ㆍ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에

 
따

른
 

등
록

체
육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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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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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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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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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교
통

부

기
업

도
시

개
발

 

특
별

법

시
행

규
칙

제
1
6조

제
13

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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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또
는

 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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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방
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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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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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
토

교
통

부

녹
색

건
축

물
 

조
성

 지
원

법

시
행

규
칙

제
2
0조

제
7
조

제
7
항

 및
 

별
표

1
에
너

지
 절

약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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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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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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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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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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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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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법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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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2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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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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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4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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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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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5항
 및

 

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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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아
목

, 

제
5
5
조

제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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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6
조

제
6
항

, 

제
6
1조

, 

제
69

조
제

1항
 및

 

별
표

3제
10

호
, 

제
6
9조

제
3
항

행
위

허
가

의
 

대
상

, 
도

로
의

 
점

용
허

가
 

신
청

에
 

관
한

 
사

항
, 

사
설

안
내

표
지

판
에

 
대

한
 

도
로

점

용
허

가
의

 
기

준
, 

고
가

도
로

의
 
노

면
 
밑

에
 
설

치

하
는

 
점

용
허

가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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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ㆍ

확
장

 
또

는
 
개

량

한
 도

로
로

서
 포

장
된

 도
로

의
 노

면
에

 대
한

 점

용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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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

사
의

 
등

록
 

요
건

, 
부

동
산

의
 

처
분

에
 

대
한

 
제

한
 

등
, 

일
시

적
인

 
인

가
 요

건
 미
달

, 
내

부
통

제
기

준
, 

준
법

감
시

인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6
6

국
토

교
통

부

산
업

단
지

 

인
ㆍ

허
가

 절
차

 

간
소

화
를

 위
한

 

특
례

법

시
행

령
제

1
3조

제
10

조
산

업
단

지
계

획
의

 경
미

한
 사

항
의

 변
경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6
7

국
토

교
통

부

산
업

입
지

 및
 

개
발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4
9조

의
2

제
7조

, 
제

10
조

의
2,

 

제
15

조
제

1항
제

2항

, 
제

15
조

의
4,

 

제
19

조
, 

제
30

조
, 

제
40

조
2항

, 

제
40

조
의

3제
2항

, 

산
업

단
지

개
발

계
획

 
등

, 
산

업
단

지
지

정
의

 
제

한
, 

산
업

단
지

지
정

 
해

제
 

요
건

, 
준

공
된

 
산

업
단

지

의
 

개
발

행
위

에
 

관
한

 
특

례
 

적
용

대
상

 
행

위
, 

사
업

시
행

자
, 

선
수

금
, 

산
업

단
지

개
발

사
업

 
적

정

이
윤

의
 

범
위

, 
건

축
사

업
 

적
정

이
윤

의
 

범
위

,지

식
산

업
센
터

를
 

건
설

하
는

 
경

우
 

의
무

임
대

비
율

,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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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41

조
제

6항
, 

제
44

조
의

13
개

발
이

익
의

 재
투

자

16
8

국
토

교
통

부

새
만

금
사

업
추

진
 

및
 지

원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5
4조

제
1
0
조

제
1
항

, 

제
1
2
조

제
4
항

, 

제
2
1조

, 

제
3
4
조

제
1
항

, 

제
4
4
조

제
1
항

, 

제
4
5
조

, 
제

46
조

, 

제
49

조

개
발

계
획

 
수

립
 

시
 

포
함

할
 

사
항

, 
행

위
신

고
 

시
 
제

출
자

료
, 

선
수

금
을

 
받

을
 
수

 
있

는
 
요

건
, 

지
역

기
업

을
 

우
대

할
 

수
 

있
는

 
계

약
의

 
종

류
, 

외
국

인
 

교
원

의
 

임
용

자
격

, 
의

료
업

을
 

목
적
으

로
 

하
는

 
｢상

법
｣상

 
법

인
의

 
자

본
금

 
규

모
 

등
, 

외
국

인
투

자
자

에
 

대
한

 
카

지
노

업
의

 
허

가
요

건
, 

외
국

방
송

의
 재
송

신
 채
널

 수
의

 비
율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6
9

국
토

교
통

부

순
환
골

재
품

질
인

증
 및

 관
리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1
9조

제
1
2조

, 
제

1
6
조

품
질

인
증

서
의

 
재

교
부

 
및

 
품

질
인

증
의

 
재
심

사
, 

품
질

인
증

 관
련

 조
사

결
과

 시
정

조
치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7
0

국
토

교
통

부

시
설

물
의

 안
전

 

및
 유

지
관

리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4
6조

제
4
조

,제
1
6
조

,제
2

2
조

제
1항

,별
표

1
,

별
표

9
,별

표
10

 

제
1
종

시
설

물
 

및
 

제
2
종

시
설

물
의

 
범

위
, 

안
전

점
검

등
의

 
실

시
범

위
, 

하
도

급
이

 
가

능
한

 
전

문

기
술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7
1

국
토

교
통

부

여
객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법
률

제
8
9조

의
2

제
4
조

, 
제

6조
, 

제
1
0
조

제
5
항

, 

제
1
6
조

제
1
항

, 

제
1
6
조

제
5
항

, 

제
2
4
조

제
1
항

, 

제
3
6조

, 

제
4
9조

의
2
, 

제
5
3
조

, 
제

59
조

, 

제
6
0
조

, 
제

61
조

, 

제
84

조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의
 
면

허
, 

결
격

사
유

, 
사

업

계
획

의
 

변
경

 
제

한
,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의
 

휴
업
ㆍ

폐
업

의
 

허
가

,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의
 

휴
업

 
기

간
, 

운
수

종
사

자
의

 
자

격
, 

운
전

자
격

의
 

취
득

 
제

한
, 

여
객

자
동

차
터
미
널

사
업

의
 

면
허

, 

여
객

자
동

차
운
송

가
맹

사
업

의
 

면
허

, 
조

합
의

 
설

립
 인

가
, 

연
합

회
의

 설
립

 인
가

, 
조

합
 및

 연
합

회
의

 공
제

사
업

 
허

가
, 

공
제

조
합

의
 
설

립
 
인

가
, 

자
동

차
의

 차
령

 제
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7
2

국
토

교
통

부

여
객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시
행

령
제

4
8조

의
2

제
9조

, 
제

1
8
조

, 

제
4
3조

, 

제
4
3조

의
2
, 

별
표

3
, 

별
표

4

공
동

운
수

협
정

, 
운

전
자

 
알

선
이

 
가

능
한

 
임

차

인
의

 
범

위
, 

명
의

이
용

 
금

지
 

위
반

에
 

관
한

 
사

업
면

허
ㆍ

등
록

 
취

소
 
등

의
 
처

분
기

준
, 

벌
점

 
부

과
기

준
 및

 사
업

면
허

취
소

 등
의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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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17
3

국
토

교
통

부

여
객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1
08

조
의

2

제
7
조

,제
8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7

조
,

제
1
8조

,제
2
0조

,제

21
조

,제
22

조
,제

28

조
,제

30
조

,제
38

조
,

제
4
1조

,제
4
3조

,제

50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54
조

,제
55

조
,

제
5
6조

,제
5
8조

,제

59
조

,제
60

조
,제

63

조
,제

65
조

,제
67

조
,

제
7
3조

,제
7
9조

,제

80
조

,제
81

조
,제

84

조
,제

9
3
조

의
6
,제

9

3 조
의

8
,제

9
5조

,제

96
조

,제
10

3
조

,제
1

0
7
조

,별
표

6의
2
 

자
동

차
의

 
종

류
, 

시
내
버
스

운
송

사
업

 
등

의
 

노

선
구

역
 

등
, 

영
업

소
의

 
설

치
, 

사
업

면
허

신
청

, 

한
정

면
허

,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의
 
면

허
신

청
,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면

허
의

 
특

례
,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의
 

대
리

운
전

 
허

용
기

준
,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의

 
대

리
운

전
이

 
가

능
한

 
조

합
 
상

근
직

 
임

원

의
 

기
준

,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등

록
신

청
, 

운

임
․

요
금

의
 

신
고

, 
운
송

약
관

의
 

기
재

사
항

, 
사

업
의

 
휴

업
․

폐
업

 
허

가
신

청
 

등
, 

사
고

 
시

의
 

조
치

 
등

, 
경

영
 
및

 
서

비
스

 
평

가
, 

운
전

자
격

제

도
의

 운
영

, 
운

수
종

사
자

의
 교

육
 등

, 
운

전
자

격

의
 
취

소
 
등

,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의
 등

록
신

청
 등

,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의

 
영

업
구

역
 

등
, 

자
동

차
대

여

사
업

계
획

의
 
변

경
등

록
, 

대
여

사
업

용
 

자
동

차
의

 

종
류

, 
여
객

자
동

차
터
미
널

사
업

의
 
면

허
신

청
, 

사

용
약

관
의

 
신

고
, 

시
설

사
용

료
의

 
인

가
신

청
 

등
, 

여
객

자
동

차
터
미
널

 
기

능
의

 
유

지
 

등
, 

여
객

의
 

혼
잡

방
지

 
등

, 
여
객

자
동

차
운
송

가
맹

사
업

의
 

면

허
기

준
, 

운
송

가
맹

약
관

의
 
신

고
, 

조
합

의
 
설

립
, 

연
합

회
의

 
설

립
, 

자
가

용
자

동
차

 
유

상
운
송

 
등

의
 허

가
요

건
, 

차
령

 연
장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7
4

국
토

교
통

부

역
세

권
의

 개
발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4
5조

의
2

제
2조

, 
제

1
4
조

, 

제
16

조

개
발

구
역

의
 

지
정

 
등

, 
행

위
허

가
의

 
대

상
 

등
, 

사
업

시
행

자
의

 범
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7
5

국
토

교
통

부

용
산

공
원

조
성

 

특
별

법
 

시
행

령
제

2
6조

의
3

제
18

조
용

산
공

원
에

서
의

 금
지

행
위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7
6

국
토

교
통

부
유

료
도

로
법

 
시

행
령

제
1
7조

제
8
조

, 
제

1
4조

통
행

료
의

 
감

면
대

상
 
차

량
 
및

 
감

면
비

율
, 

부
가

통
행

료
의

 부
과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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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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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17
7

국
토

교
통

부
유

료
도

로
법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5조

, 
제

7
조

통
행

료
 
납

부
의

 
대

상
 
등

, 
통

행
료

의
 
통

합
수

납

의
 

승
인

 
신

청
 

시
 

첨
부

하
여

야
 

하
는

 
서

류
의

 

종
류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7
8

국
토

교
통

부
자

동
차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1
57

조
의

2

제
2
5
조

, 
제

26
조

, 

제
3
2
조

, 
제

34
조

, 

제
3
9조

, 

제
4
9조

의
3
, 

제
5
7조

의
9
, 

제
5
7조

의
1
3~

제
57

조
의

17
, 

제
63

조
, 

제
6
8
조

, 
제

73
조

, 

제
7
4
조

, 
제

75
조

, 

제
9
0조

~
제

9
3조

, 

제
10

6
조

, 

제
11

1
조

, 

제
1
20

조
제

2항
, 

제
12

1
조

, 

제
12

4
조

, 

제
1
4
1조

, 
제

1
4
3조

방
치

자
동

차
의

 
매

각
, 

임
시

운
행

허
가

의
 

신
청

, 

제
작

자
등

의
 

등
록

신
청

, 
자

기
인

증
 

능
력

의
 

기

준
, 

제
작

자
등

의
 제

원
의

 통
보

, 
자

동
차

의
 무

상

수
리

기
간

 
및

 
부

품
의

 
공

급
기

간
 
등

, 
내
압

용
기

의
 

파
기

 
및

 
각

인
 

등
, 

내
압

용
기

재
검

사
 

기

준
․

절
차

 
등

, 
점

검
․

정
비
․

검
사

 
또

는
 

원
상

복
구

의
 

명
령

, 
정
밀

도
검

사
의

 
대

상
․

기
준

 
등

, 

자
동

차
의

 
검

사
기

준
 

및
 

방
법

, 
그

 
밖

의
 

자
동

차
로

서
 

차
령

이
 

5년
을

 
초

과
하

여
 

검
사

유
효

기

간
이

 6
개
월

인
 사

업
용

 중
형

승
합

자
동

차
 및

 사

업
용

 
대

형
승

합
자

동
차

에
 

대
한

 
검

사
유
효

기
간

의
 

적
절

성
 

여
부

, 
검

사
유
효

기
간

의
 

연
장

 
등

, 

기
술

인
력

의
 

구
분
․

자
격

 
및

 
직

무
, 

확
보

보
고

, 

교
육

, 
해

임
명

령
 

등
, 

이
륜

자
동

차
의

 
자

기
인

증

표
시

 
등

, 
자

동
차

관
리

사
업

의
 

등
록

신
청

등
, 

성

능
․

상
태

점
검

자
가

 
갖

추
어

야
 

하
는

 
시

설
․

장

비
 
및

 
성

능
점

검
자

의
 
자

격
기

준
, 

제
시
된

 
자

동

차
의

 
앞

면
 

등
록
번

호
판

 
보

관
, 

자
동

차
경

매
장

의
 

시
설

기
준

 
및

 
인

력
기

준
, 

자
동

차
폐

차
요

청

서
의

 첨
부

서
류

, 
폐

차
인

수
증

명
서

 발
급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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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
토

교
통

부
자

동
차

등
록

규
칙

 
시

행

규
칙

제
5
1조

제
39

조
제

1항
제

2호

가
목

자
동

차
를

 
매

수
한

 
때

에
 
양

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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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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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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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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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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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부

자
동

차
손

해
배

상

보
장

법
 

시
행

규
칙

제
1
2조

의
2

제
3
조

, 
별

표
, 

제
10

조

의
무

보
험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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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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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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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
금

액
2
01

4
.1

.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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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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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차
손

해
배

상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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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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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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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책
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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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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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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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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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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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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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교
통

부
보

장
법

 
시

행
령

제
1
0
조

, 
제

12
조

, 

제
2
5조

, 

제
30

조
~
제

32
조

성
․

운
영

 등
, 

가
불

금
액

, 
입

원
환

자
의

 외
출

 또

는
 
외
박

에
 
관

한
 
기

록
 
관

리
, 

재
활

시
설

운
영

자

의
 요

건
, 

분
담

금
의

 납
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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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부

재
건

축
초

과
이

익
 

환
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7조

의
2

제
4
조

조
합

원
별

 재
건

축
부

담
금

 분
담

의
 기

준
2
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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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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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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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18
3

국
토

교
통

부
주

차
장

법
시

행

규
칙

제
1
9조

제
6
조

, 
제

7조
, 

제
1
1조

, 

제
1
6조

의
5
, 

제
1
6
조

의
1
2

노
외

주
차

장
의

구
조
ㆍ

설
비

기
준

,노
외

주
차

장
의

설
치

통
보

등
, 

부
설

주
차

장
의

 
 
구

조
ㆍ

설
비

기
준

, 

기
계

주
차

장
치

의
 

안
전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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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업

의
 
등

록
신

청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8
4

국
토

교
통

부

주
택

건
설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시
행

령
제

6
6조

제
6
조

, 
제

9조
, 

제
9
조

의
2,

 

제
1
0
조

제
2
항

, 

제
1
4
조

, 
제

15
조

, 

제
25

조

단
지

 
안

의
 

시
설

, 
소
음

방
지

대
책

의
 

수
립

 
및

 

소
음

 
등
으

로
부
터

의
 
보

호
, 

도
로

 
및

 
주

차
장

과

의
 

이
격

거
리

, 
세

대
간

의
 

경
계
벽

 
등

, 
승

강
기

 

등
, 

진
입

도
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8
5

국
토

교
통

부

주
택

공
급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6
3조

제
4
조

, 
제

9조
, 

제
1
0
조

, 
제

13
조

, 

제
1
9
조

, 
제

21
조

, 

제
2
2
조

, 
제

27
조

, 

제
2
8조

, 

제
3
5조

~
제

4
9조

, 

제
5
4
조

, 
제

60
조

, 

제
5
9
조

, 
제

61
조

, 

별
표

2

주
택

의
 

공
급

대
상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의
 
월

납

입
금

액
 
등

, 
월

납
입

금
을

 
연

체
한

 
경

우
의

 
회

차

별
납

입
인

정
일

, 
입

주
자

모
집

 
방

법
과

 
공

고
, 

견

본
주
택

의
 

건
축

기
준

 
등

, 
국
민

주
택

의
 

일
반

공

급
, 
민

영
주
택

의
 
일

반
공

급
, 

주
택

의
 
특

별
공

급
, 

재
당

첨
 제

한
, 

입
주

금
의

 납
부

, 
주
택

의
 공

급
계

약
, 

예
치

기
준

금
액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8
6

국
토

교
통

부
주
택

법
시

행
령

제
9
6조

제
1
항

제
1
7
조

, 
제

44
조

, 

제
4
7
조

, 
제

71
조

, 

제
7
2조

, 

등
록

사
업

자
의

 
주
택

건
설

공
사

 
시

공
기

준
, 

주
택

건
설

공
사

의
 

시
공

 
제

한
 

등
, 

감
리

자
의

 
지

정
 

및
 

감
리

원
의

 
배

치
 

등
, 

입
주

자
의

 
동

의
 
없

이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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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83

조
~
제

85
조

저
당

권
 
설

정
 
등

을
 
할

 
수

 
있

는
 
경

우
 
등

, 
부

기
등

기
 등

, 
주
택

상
환

사
채

의
 발

행
 등

18
7

국
토

교
통

부
주
택

법
시

행

규
칙

제
4
0조

제
6조

, 
제

1
3
조

, 

제
1
8조

, 
제

2
7
조

영
업

실
적

 
등

의
 

제
출

 
및

 
확

인
, 

사
업

계
획

의
 

변
경

승
인

신
청

 등
, 

감
리

원
의

 배
치

기
준

 등
, 

분

양
가

상
한

제
 

적
용

주
택

 
등

의
 

부
기

등
기

 
말

소
 

신
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8
8

국
토

교
통

부
철

도
사

업
법

법
률

제
4
8조

의
2

제
9
조

, 

제
10

조
제

1항
 및

 

제
2항

, 
제

2
1
조

, 

제
39

조

여
객

 
운

임
․

요
금

의
 

신
고

 
등

, 
부

가
 

운
임

의
 

상
한

, 
사

업
의

 개
선

명
령

, 
전

용
철

도
 운

영
의

 개

선
명

령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8
9

국
토

교
통

부
철

도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3
1조

의
2

제
1
항

제
1
4
조

, 
제

15
조

, 

별
표

3
, 

제
1
6
조

, 

별
표

4
, 

제
1
7
조

, 

제
1
8조

, 
제

2
3
조

철
도

차
량

표
시

, 
철

도
사

업
자

의
 
준

수
사

항
, 
철

도

운
수

종
사

자
의

 
준

수
사

항
, 
철

도
차

량
의

 
점

검
․

정
비

에
 

대
한

 
기

록
․

관
리

 
등

, 
점

검
․

정
비

책

임
자

의
 자

격
, 

전
용
철

도
 운

영
의

 등
록

절
차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9
0

국
토

교
통

부
철

도
안

전
법

시
행

령
제

6
3조

의
3

제
4
4조

, 
제

6
0
조

탁
송

 
및

 
운
송

 
금

지
 
위

험
물

 
등

, 
철

도
안

전
 
전

문
인

력
의

 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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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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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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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토

교
통

부
철

도
안

전
법

시
행

규
칙

제
9
6조

제
1
2
조

, 
제

16
조

, 

제
7
7
조

, 
제

78
조

, 

제
9
2조

의
3
, 

별
표

2
5

신
체

검
사

 
방

법
․

절
차
․

합
격

기
준

 
등

, 
적

성
검

사
 

방
법
․

절
차

 
및

 
합

격
기

준
 

등
, 

위
해

물
품

 

휴
대

금
지

 예
외

, 
위

해
물

품
의

 종
류

 등
, 

안
전

전

문
기

관
의

 세
부

 지
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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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
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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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
다

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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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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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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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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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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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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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의
2

제
6
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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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

의
3

공
공
․
민

간
 
공

동
 
택

지
개

발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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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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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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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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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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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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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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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부
하
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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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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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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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

제
3
항

, 

제
5
1조

제
1
항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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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구
역

 
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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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
미

한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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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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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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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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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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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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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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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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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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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31

19
6

국
토

교
통

부
항

공
보

안
법

시
행

규
칙

제
2
0조

제
7조

제
1
항

, 

제
7조

제
2
항

, 

제
15

조

조
종

실
 

출
입

문
에

 
대

한
 

보
안

조
치

, 
항

공
기

의
 

보
안

을
 

위
한

 
매

 
비

행
 

전
 

보
안

점
검

, 
보

안
검

색
교

육
기

관
의

 지
정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19
7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사

업
법

시
행

령
제

3
4조

제
12

조
, 

별
표

1
, 

제
13

조
, 

별
표

2
, 

제
1
5
조

, 
제

19
조

, 

별
표

3
, 

별
표

5
, 

제
18

조
, 

별
표

4
, 

제
20

조
, 

별
표

6
, 

 

제
21

조
, 

별
표

7
, 

제
22

조
, 

별
표

8
, 

제
23

조
, 

별
표

9
, 

제
2
4조

, 
별

표
10

국
내

항
공

운
송

사
업

 
및

 
국

제
항

공
운
송

사
업

의
 

면
허

기
준

, 
소

형
항

공
운
송

사
업

의
 
등

록
요

건
, 

과

징
금

을
 
부

과
하

는
 
위

반
행

위
의

 
종

류
와

 
과

징
금

의
 

금
액

, 
항

공
기

사
용

사
업

의
 

등
록

요
건

, 
항

공

기
정

비
업

의
 
등

록
요

건
, 

항
공

기
취

급
업

의
 

등
록

요
건

, 
항

공
기

대
여

업
의

 
등

록
요

건
, 
초

경
량

비
행

장
치

사
용

사
업

의
 

등
록

요
건

, 
항

공
레

저
스

포
츠

사
업

의
 등

록
요

건

20
1
7.

3
.3

0
2년

마
다

20
19

.3
.2

9

19
8

국
토

교
통

부

항
공

우
주

산
업

개

발
 촉

진
법

시
행

규
칙

제
7
2조

제
2
1
조

, 
제

23
조

, 

제
2
5
조

, 
제

27
조

, 

제
2
8
조

, 
제

55
조

, 

제
6
4조

, 
제

6
8
조

운
임

 
및

 
요

금
의

 
인

가
 
신

청
 
등

, 
운

수
에

 
관

한
 

협
정

 등
, 

양
도
․

양
수

의
 인

가
 신

청
, 

상
속

인
의

 

지
위

승
게

 
신

고
, 

휴
업

허
가

 
또

는
 
노

선
의

 
휴

지
 

신
청

, 
외

국
인

 
국

제
항

공
운
송

사
업

의
 

허
가

 
신

청
 등

, 
항

공
교

통
이

용
자

의
 피

해
유

형
 등

, 
항

공

교
통

서
비
스

 평
가

기
준

 등

20
1
7.

3
.3

0
2년

마
다

20
19

.3
.2

9

19
9

국
토

교
통

부

해
외

건
설

 

촉
진

법
시

행
령

제
3
5조

의
2

제
6조

, 
제

1
3
조

, 

제
17

조

해
외

건
설

업
의

 
신

고
, 

현
지

법
인

현
황

의
 

신
고

, 

해
외

공
사

상
황

보
고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0
0

국
토

교
통

부

혁
신

도
시

 조
성

 

및
 발

전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4
8조

제
8조

, 
제

1
8
조

, 

제
19

조

행
위

 등
의

 제
한

, 
선

수
금

, 
토

지
상

환
채

권
의

 발

행
규

모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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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20
1

국
토

교
통

부

화
물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법

률
제

6
5조

의
2

제
3
조

제
1
항

 및
 

제
3
항

, 
제

8조
, 

제
1
3조

, 

제
24

조
제

1항
 및

 

제
6
항

, 

제
2
9조

제
1
항

~

제
3항

, 
제

3
1
조

, 

제
57

조

화
물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의
허

가
ㆍ

변
경

허
가

및
기

준
,화

물
자

동
차

운
수

사
업

의
운

전
업

무
종

사
자

격
,

운
송

사
업

자
에

대
한

개
선

명
령

(제
2

8
조

에
따
라

운

송
주

선
사

업
자

에
대

하
여

준
용

하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
),

화
물

자
동

차
운
송

주
선

사
업

의
허

가
및

허
가

기

준
,화

물
자

동
차

운
송

가
맹

사
업

의
허

가
ㆍ

변
경

허

가
및

기
준

,운
송

가
맹

사
업

자
에

대
한

개
선

명
령

,차

량
충

당
조

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0
2

국
토

교
통

부

화
물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6
2조

제
2
1조

의
5
, 

제
2
1조

의
6
, 

제
44

조
의

2

운
송

사
업

자
의

 
직
접

운
송

의
무

 
등

, 
위

탁
화

물
의

 

관
리

책
임

, 
운
송

 
또

는
 

주
선

실
적

의
 

신
고

 
및

 

관
리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0
3

금
융

위
원

회

금
융

회
사

의
 

지
배

구
조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3조

제
8
조

제
3
항

제
1호

, 

제
17

조
제

2항
 및

 

제
3
항

사
외

이
사

 
자

격
요

건
의

 
범

위
, 

성
과

보
수

 
대

상
 

및
 지

급
 기

준
2
01

6
.8

.1
3년

마
다

20
19

.7
.3

1

20
4

금
융

위
원

회
보

험
업

법
시

행
령

제
10

3
조

제
4
0조

, 
제

5
9
조

금
융

기
관

보
험

대
리

점
등

의
 
영

업
기

준
 

등
, 

보
험

회
사

의
 자

회
사

 소
유

 범
위

 및
 승

인
요

건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0
5

금
융

위
원

회
상

호
저

축
은

행
법

 
시

행
령

제
3
1조

제
7조

의
4
제

2
항

, 

제
8
조

의
2
, 

제
9조

, 

별
표

2

금
융

사
고

 
방

지
를

 
위

한
 

요
건

, 
상

호
저

축
은

행

의
 

업
무

 
수

행
 

시
 

준
수

사
항

, 
개

별
차

주
 

등
에

 

대
한

 신
용

공
여

의
 한

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0
6

금
융

위
원

회

신
용

보
증

기
금

법
 

시
행

규
칙

제
4
조

별
표

2
기

준
금

액
에

 가
산
․

감
액

되
는

 금
액

2
01

5
.3

.1
2년

마
다

20
19

.2
.2

8

20
7

금
융

위
원

회
신

용
협

동
조

합
법

 
시

행
령

제
2
4조

의
3

제
1
2
조

, 
제

13
조

, 

제
1
6조

의
3
, 

제
1
8조

, 

제
1
8조

의
3
, 

제
19

조

조
합

의
 
종

류
별

 
공

동
유

대
의

 
범

위
 
등

, 
조

합
원

의
 
자

격
, 

조
합

이
 
차

입
할

 
수

 
있

는
 
자

금
의

 
한

도
, 

조
합

 
또

는
 
중
앙

회
가

 
취

득
할

 
수

 
있

는
 
업

무
용

 
부

동
산

의
 
범

위
 
등

, 
외

부
감

사
의

 
대

상
이

 

되
는

 
조

합
의

 
자

산
총

액
 
기

준
, 

중
앙

회
의

 
자

금
 

운
용

의
 방

법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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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20
8

금
융

위
원

회

여
신

전
문

금
융

업

법
  

시
행

령
제

2
5조

제
6
조

의
5,

 

제
6
조

의
8제

1항

제
8
호

, 

제
6조

의
9
제

1
항

, 

제
7
조

의
2,

 

제
1
7
조

, 
제

18
조

, 

제
1
9조

, 

제
19

조
의

9

신
용
카
드

업
자

의
 

부
대

업
무

 
경

영
기

준
 

등
, 

모

집
자

의
 

준
수

사
항

, 
신

용
카
드

업
자

의
 

신
용
카
드

회
원

에
 
대

한
 
책

임
이

 
적

용
되

는
 
기

간
의

 
범

위
, 

선
불
카
드

의
 

발
행

권
면

금
액

의
 

최
고

한
도

 
등

, 

여
신

전
문

금
융

회
사

의
 

대
출

업
무

 
영

위
기

준
, 

여

신
전

문
금

융
회

사
의

 
자

금
조
달

방
법

, 
여

신
전

문

금
융

회
사

의
 

사
채
․

어
음

 
발

행
이
나

 
유

가
증

권
 

매
출

의
 제

한
, 

감
사

위
원

회
의

 위
원

구
성

 요
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0
9

금
융

위
원

회
은

행
법

 
시

행
령

제
3
0조

제
2
0조

의
4
, 

제
21

조
의

2

신
용

위
험

을
 
공

유
하

는
 
자

의
 
범

위
, 

은
행

의
 
증

권
에

 대
한

 투
자

한
도

 및
 업

무
용

 부
동

산
의

 범

위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1
0

금
융

위
원

회

자
본

시
장

과
 

금
융
투

자
업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88

조
의

2제
1항

제
3
7
조

, 
제

80
조

, 

제
8
3조

, 

제
8
4조

~
제

8
6조

, 

제
8
8조

, 
제

1
0
4조

, 

제
10

6
조

제
5
항

제
1

호
라

목
, 

제
1
0
7조

, 

제
12

0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1
30

조
, 

제
1
5
3조

~
제

1
55

조
, 

제
18

7
조

, 

제
18

9
조

, 

제
20

1
조

, 

제
24

1
조

, 

제
25

5
조

, 

제
2
7
1조

의
1
5,

 

제
30

1
조

, 

제
3
20

조
,제

37
0
조

금
융
투

자
업

자
의

 
대

주
주

와
의

 
거

래
 

등
의

 
제

한
, 

집
합
투

자
업

자
의

 
집

합
투

자
재

산
 

자
산

운
용

한
도

 
제

한
의

 
예

외
 
등

, 
집

합
투

자
업

자
의

 
금

전

차
입

 
등

의
 

제
한

, 
집

합
투

자
업

자
의

 
거

래
행

위
 

제
한

의
 
대

상
이

 
되

는
 
이

해
관

계
인

의
 
범

위
, 

거

래
제

한
의

 
예

외
 
및

 
계

열
회

사
 
증

권
의

 
취

득
제

한
 
등

, 
집

합
투

자
업

자
가

 
성

과
보

수
를

 
받

을
 
수

 

있
는

 
요

건
 

등
, 

신
탁

업
자

의
 

신
탁

업
무

 
방

법
 

등
, 

신
탁

업
자

의
 

자
기

주
식

 
취

득
․

처
분

 
제

한
, 

신
탁

업
자

의
 
여

유
자

금
 
운

용
 
등

, 
증

권
의

 
모

집
 

또
는

 
매

출
의

 
신

고
대

상
, 

증
권

신
고

서
 

기
재

사

항
의

 
정

정
 

등
, 

규
정

에
 

따
른

 
주

식
등

의
 

대
량

보
유

 
등

의
 

보
고

, 
대

량
보

유
 

등
의

 
보

고
에

 
대

한
 

특
례

 
및

 
중

요
한

 
사

항
의

 
변

경
보

고
, 

외
국

인
의

 
증

권
 

또
는

 
장

내
파

생
상

품
의

 
취

득
한

도
 

등
, 

회
계

감
사

의
 

대
상

법
인

 
등

, 
정

보
의

 
공

개
 

등
, 

단
기

금
융

집
합
투

자
기

구
의

 
투

자
대

상
 

상
품

 

및
 

운
용

방
법

, 
집

합
투

자
증

권
의

 
환

매
가

격
 

및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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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수
수

료
, 

경
영

참
여

형
 

사
모

집
합
투

자
기

구
의

 
집

합
투

자
재

산
의

 
운

용
방

법
, 

외
국

 
집

합
투

자
업

자

의
 적

격
 요

건
 및

 외
국

 집
합
투

자
증

권
의

 판
매

적
격

 요
건

 등
, 

증
권

금
융

회
사

의
 업

무
범

위
, 

종

합
금

융
회

사
의

 
영

업
행

위
 

규
칙

,종
합

금
융

회
사

의
 

채
권

 
발

행
방

법
, 

종
합

금
융

회
사

의
 

동
일

차

주
 
등

에
 
대

한
 
신

용
공

여
한

도
 
등

, 
종

합
금

융
회

사
의

 
증

권
에

 
대

한
 
투

자
한

도
, 

금
융
투

자
업

자

에
 
대

한
 
금

융
위

원
회

의
 
승

인
사

항
 
및

 
승

인
절

차
 등

21
1

금
융

위
원

회

주
식

회
사

의
 

외
부

감
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7
조

의

1
0
제

1
항

제
2
조

외
부

감
사

의
 대

상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1
7
조

의

1
0
제

2
항

제
4
조

제
7항

재
무

기
준

에
 해

당
하

는
 회

사
의

 범
위

2
01

5
.1

.1
1년

마
다

20
19

.1
2.

31

21
2

기
획

재
정

부
관
세

법
시

행
령

제
29

0
조

제
19

2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상
호

출
자

제
한

기
업

집
단

에
 
속

한
 

기
업

, 
중

소
기

업
 및

 중
견

기
업

에
 적

용
할

 특
허

 비
율

2
0
13

.1
0.

3
1

3년
마

다
20

19
.1

0.
30

21
3

기
획

재
정

부
관
세

사
법

시
행

령
제

3
7조

제
1
9
조

, 
제

22
조

, 

제
25

조

합
동

사
무

소
 

설
치

의
 

등
록

, 
손

해
배

상
책

임
의

 

보
장

, 
통

관
취

급
법

인
등

의
 등

록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1
4

기
획

재
정

부
관
세

사
법

시
행

규
칙

제
8
조

제
5조

, 
제

7
조

관
세

법
인

의
 등

록
신

청
, 

등
록

요
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1
5

기
획

재
정

부

국
가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1
7
조

제
2
1조

제
1
항

제
6
호

, 
제

7
6조

지
역

제
한

경
쟁

입
찰

, 
부

정
당

업
자

의
 

입
찰

참
가

자
격

 제
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1
6

기
획

재
정

부
담

배
사

업
법

시
행

령
제

1
2조

제
4조

, 
제

5
조

담
배

제
조

업
허

가
의

 
기

준
, 

담
배

판
매

업
의

 
등

록

요
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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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21
7

기
획

재
정

부
담

배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1
9조

의
2

제
1
항

제
1
2조

, 
제

1
4
조

판
매

가
격

의
 

공
고

, 
담

배
판

매
업

 
등

의
 

휴
업
ㆍ

폐
업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1
8

기
획

재
정

부

복
권

 및
 

복
권

기
금

법
시

행
령

제
2
2조

의
3

제
3
조

, 
제

3조
의

2
, 

제
5
조

복
권

의
 

판
매

제
한

 
등

, 
복

권
에

 
관

한
 

광
고

의
 

제
한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1
9

기
획

재
정

부

사
회

기
반

시
설

에
 

대
한

 

민
간
투

자
법

시
행

령
제

4
1조

제
7조

, 
제

3
4
조

, 

제
35

조
의

2

민
간

부
문

 
제

안
사

업
의

 
추

진
 

절
차

, 
사

회
기

반

시
설

 
투

융
자

회
사

의
 

자
본

금
 

등
, 

부
정

당
업

자

의
 민

간
투

자
사

업
 참

가
자

격
 제

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2
0

기
획

재
정

부
세

무
사

법
 

시
행

규
칙

제
2
0조

제
12

조
세

무
사

의
 실

무
교

육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2
1

기
획

재
정

부

수
입

인
지

에
 

관
한

 법
률

 
법

률
제

1
0조

제
4
조

의
2

수
입

인
지

 판
매

자
의

 준
수

사
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2
2

기
획

재
정

부

엽
연
초

 

생
산

협
동

조
합

법
시

행
령

제
1
3조

제
8
조

연
초

경
작

지
도

사
의

 자
격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2
3

기
획

재
정

부
외

국
환

거
래

법
 

시
행

령
제

3
9조

의
3

제
1
3조

, 
제

1
8
조

외
국

환
업

무
의

 등
록

, 
외

국
환

중
개

업
무

의
 인

가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2
4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2
9조

제
1
항

제
8
조

, 

제
1
8
조

제
4
항

, 

제
1
9조

제
2
항

귀
표

등
의

 
부
착

기
한

, 
거

래
․

포
장

처
리

 
및

 
판

매
 신

고
의

 기
한

, 
묶
음
번

호
의

 표
시

방
법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2
5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가
축

분
뇨

의
 

자
원

화
 및

 

이
용

촉
진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1
2조

제
7
조

환
경
친

화
축

산
농

장
의

 지
정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2
6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가
축

전
염

병
 

예
방

법
시

행
령

제
1
5조

의
3

제
1
6조

 및
 별

표
3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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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22
7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가
축

전
염

병
 

예
방

법

시
행

규
칙

제
5
0조

제
1
0조

제
1
항

제
2항

, 
제

1
3
조

, 

제
1
4
조

의
2
 
및

 

별
표

1의
2,

 

제
1
9조

, 

제
20

조
제

1항
 및

 

별
표

1의
4,

 

제
20

조
제

2항
 및

 

별
표

2,
 

제
2
0조

제
3
항

제
4
항

, 

제
2
0
조

제
5
항

, 

제
2
0조

의
2
, 

제
2
0
조

의
3
 
및

 

별
표

2의
2,

 

제
2
0조

의
4
, 

제
2
0조

의
5
, 

제
2
0
조

의
6
제

1
항

, 

제
2
2조

, 

제
2
2조

의
2
, 

제
2
2조

의
5
, 

제
2
5
조

 및
 별

표
5,

 

제
2
7조

제
3
항

가
축

방
역

사
의

 
자

격
요

건
, 
죽

거
나

 
병
든

 
가

축

의
 

신
고

 
내

용
 

및
 

절
차

 
등

, 
가

축
병

성
감

정
실

시
기

관
의

 
지

중
기

준
 

및
 

지
정

 
절

차
 

등
, 

검
사

증
명

서
, 

예
방
접

종
증

명
서

 
또

는
 
이

동
승

인
서

의
 

휴
대

 
명

령
 

등
, 

소
독

설
비

 
및

 
방

역
시

설
의

 
설

치
기

준
, 

소
독

 방
법

, 
소

독
 실

시
 의

무
자

 및
 대

상
 

가
축

전
염

병
, 

소
독

실
시

기
준

, 
출

입
기

록
의

 

작
성

 및
 보

존
 방

법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2
8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간
척

지
의

 

농
어

업
적

 이
용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4조

제
7조

, 
제

1
0
조

, 

제
12

조

조
성
토

지
 
등

의
 
매

각
 
대

금
 
납

부
방

법
, 

변
경

계

약
 
체

결
 
대

상
 
임

대
차

계
약

의
 
항

목
, 

임
대

차
계

약
의

 해
지

 사
유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2
9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곤
충

산
업

의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8
조

제
4
조

, 
제

6조
, 

제
7
조

위
해

성
 

평
가

의
 

대
상
․

기
준
․

방
법

 
및

 
시

기
 

등
, 
곤

충
의

 사
육

 등
의

 신
고
․

변
경

신
고

 절
차

, 

예
방

조
치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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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23
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낙
농

진
흥

법
시

행
규

칙
제

1
1조

의
2

제
1
0조

, 
제

1
1
조

원
유

공
급

 
계

약
보

증
금

의
 

납
부

 
방

법
, 

보
고

사

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3
1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림

수
산

식
품
투

자
조

합
 결

성
 및

 

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8조

의
3

제
1
9조

 및
 별

표
2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3
2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림

수
산

식
품
투

자
조

합
 결

성
 및

 

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8
조

제
4조

, 
제

6
조

농
식

품
투

자
조

합
 
등

록
 
및

 
변

경
등

록
 
절

차
, 

청

산
결

과
의

 보
고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3
3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소
관

 

식
품

산
업

진
흥

법

시
행

규
칙

제
3
0조

제
5조

 및
 별

표
1
, 

제
16

조
제

2항
 및

 

별
표

2,
 

제
1
8조

의
2
, 

제
2
5
조

, 
제

26
조

, 

제
27

조
제

1항
 및

 

별
표

8

식
품

명
인

의
 
지

정
기

준
, 

공
장
심

사
의

 
심

사
항

목
 

및
 
심

사
기

준
, 

전
통

식
품

 
품

질
인

증
의

 
정

기
심

사
, 

우
수

식
품

등
인

증
기

관
 

지
정

요
건

 
등

, 
관

련
 

문
서

의
 비

치
․

보
존

 기
간

, 
수

수
료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3
4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수

산
물

 유
통

 

및
 가

격
안

정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7조

의
3

제
3
8조

 및
 별

표
2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3
5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수

산
물

 유
통

 

및
 가

격
안

정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5
7조

제
9조

, 
제

1
1
조

, 

제
1
1조

의
2
, 

제
1
8
조

의
2
제

1
항

, 

제
1
9조

의
2
, 

제
2
0
조

, 
제

26
조

, 

제
2
7조

의
2
, 

제
2
8조

, 

가
격

예
시

 
대

상
 
품

목
, 

유
통

명
령

의
 
요

청
자

 
및

 

절
차

, 
유

통
명

령
의

 
발

령
기

준
, 

도
매

시
장

법
인

을
 

두
어

야
 

하
는

 
부

류
, 

법
인

인
 

중
도

매
인

의
 

인

수
․

합
병

 
절

차
, 

경
매

사
의

 
임

면
, 

도
매

시
장

법

인
의

 
수

탁
판

매
 
예

외
사

항
 
및

 
보

고
, 

중
도

매
인

 

간
 

거
래

규
모

의
 

상
한

 
및

 
거

래
 

내
역

의
 

통
보

, 

도
매

시
장

법
인

 
매

매
방

법
의

 
예

외
, 

전
자

거
래

방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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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3
3조

의
3
, 

제
3
4
조

, 
제

35
조

, 

제
3
5
조

의
2
 
및

 

별
표

1
, 

제
3
6
조

, 

제
3
7조

의
3
, 

제
3
8
조

, 
제

39
조

, 

제
4
1조

, 
제

4
4
조

 

및
 별

표
2
, 

제
5
0조

, 

제
5
2조

의
2
, 

제
5
6조

 및
 별

표
4

식
에

 
의

한
 

거
래

의
 

방
법

 
및

 
절

차
, 

도
매

시
장

법
인

의
 
겸

영
 

요
건

 
및

 
절

차
, 

도
매

시
장

법
인

 

등
의

 
공

시
 

내
용

 
및

 
방

법
, 

시
장

도
매

인
의

 
인

수
․

합
병

 
절

차
, 

시
장

도
매

인
의

 
영

업
 
방

법
 
및

 

영
업

의
 
제

한
․

금
지

, 
안

전
성

 
검

사
의

 
실

시
 
기

준
 
및

 
방

법
 
등

, 
대

금
결

제
의

 
절

차
, 

판
매

원
표

의
 
관

리
 
방

법
 
등

, 
표

준
정

산
서

의
 
내

용
, 

사
용

료
 
및

 
수

수
료

 
등

, 
민

영
도

매
시

장
의

 
개

설
허

가
 

절
차

, 
도

매
시

장
 등

의
 시

설
기

준
, 

교
육

훈
련

 대

상
자

 
및

 
방

법
 
등

, 
지

정
취

소
 
요

건
 
및

 
승

인
취

소
 요

건
, 

위
반

행
위

별
 처

분
기

준

23
6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수

산
물

 

품
질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14

0
조

제
1
항

제
5
조

, 
제

18
조

 및
 

별
표

2
, 

제
22

조
 및

 

별
표

4
, 

제
23

조
 및

 

별
표

5
, 

제
26

조
 및

 

별
표

6
, 

제
36

조
 및

 

별
표

8
, 

제
3
7
조

, 

제
3
8조

, 
제

5
2
조

 

및
 별

표
14

, 

제
56

조
, 

제
1
06

조
 

및
 별

표
21

, 

제
1
2
5조

, 
제

1
2
9조

 

빛
 별

표
31

, 

제
1
3
0조

표
준

규
격

의
 

제
정

기
준

, 
우

수
관

리
인

증
 

취
소

 

등
의

 
처

분
기

준
, 

우
수

관
리

인
증

기
관

의
 

지
정

 

취
소

 
등

의
 

처
분

기
준

, 
농

산
물

우
수

관
리

시
설

의
 

지
정

기
준

 
및

 
지

정
절

차
, 

우
수

관
리

시
설

의
 

지

정
 
취

소
 
등

의
 
처

분
기

준
, 

품
질

인
증

기
관

의
 
지

정
기

준
, 

 
품

질
인

증
기

관
의

 
지

정
절

차
, 

품
질

인

증
기

관
의

 
지

정
내

용
 

변
경

신
고

, 
이

력
추

적
관

리

의
 
등

록
취

소
 
등

의
 
기

준
, 

지
리

적
표

시
의

 
등

록
 

및
 

변
경

 
절

차
, 

 
농

수
산

물
검

사
관

의
 

자
격

 
취

소
 등

의
 세

부
기

준
, 

검
정

절
차

, 
검

정
기

관
의

 지

정
기

준
 

및
 

평
가

기
준

, 
검

정
기

관
의

 
지

정
 

및
 

변
경

지
정

 절
차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3
7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수

산
물

의
 

원
산

지
 표

시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9
조

의
4

제
1
0조

 및
 별

표
2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3
8

농
림

축
산

농
수

산
물

의
 

원
산

지
 표

시
에

 

시
행

규
칙

제
8
조

제
3조

, 
제

4
조

원
산

지
의

 
표

시
방

법
, 

원
산

지
를

 
혼

동
하
게

 
할

 

우
려

가
 있

는
 표

시
 등

의
 범

위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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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식
품

부
관

한
 법

률

23
9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수

산
자

조
금

의
 

조
성

 및
 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7
조

의
2

제
3
조

, 
제

8
조

 및
 

별
표

대
의

원
 후

보
자

의
 자

격
, 

등
록

 및
 공

고
 등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4
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수

산
자

조
금

의
 

조
성

 및
 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3
1조

제
4
조

, 
제

5조
, 

제
9조

, 
제

1
1
조

, 

제
1
2조

, 

제
1
6
조

제
2
항

, 

제
2
1조

, 

제
2
4
조

제
1
항

, 

제
2
7
조

, 
제

28
조

, 

제
29

조

공
동

준
비

위
원

회
의

 
구

성
 

및
 

운
영

, 
의

무
자

조

금
 

설
치

계
획

서
의

 
내

용
, 

의
무

거
출

금
 

산
정

기

준
 

또
는

 
거

출
한

도
의

 
변

경
 

절
차

, 
총

회
 

의
장

의
 

선
출

방
법

 
등

, 
총

회
 

부
의

장
의

 
선

출
방

법
, 

대
의

원
회

의
 

의
장

, 
부

의
장

 
및

 
감

사
의

 
자

격
, 

수
납

기
관

에
 

지
급

하
는

 
수

수
료

의
 

산
정

방
법

, 

의
무

자
조

금
단

체
에

 
대

한
 

출
연
․

지
원

의
 

중
단

기
준

, 
임

의
자

조
금

 운
용

에
 드

는
 비

용
의

 
한

도
, 

과
오

납
금

의
 

환
급

 
절

차
, 

외
부

전
문

기
관

의
 

지

정
기

준
 및

 평
가

절
차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4
1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약

관
리

법
시

행
령

제
2
2조

의
3

제
2
1조

, 
제

2
3
조

 

및
 별

표
3

농
약

등
의

 
안

전
사

용
기

준
 

등
에

 
대

한
 

교
육

의
 

주
기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4
2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약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3
2조

제
3
조

, 
제

3조
의

2
, 

제
4
조

, 
제

5조
, 

제
6조

 및
 별

표
1
, 

제
6조

의
2
 
및

 

별
표

1의
2,

 
제

1
1조

 

및
 별

표
2
, 

제
1
8
조

, 
제

23
조

, 

제
2
4조

, 

제
2
4조

의
3
, 

제
2
7조

, 
제

2
8
조

 

및
 별

표
5

제
조

업
․

원
제

업
 

또
는

 
수

입
업

의
 

등
록

 
절

차
, 

제
조

업
․

원
제

업
 또

는
 수

입
업

의
 변

경
등

록
 대

상
 
및

 
절

차
, 

판
매

업
의

 
등

록
 
절

차
, 

수
출

입
식

물
방

제
업

의
 

신
고

 
절

차
, 

제
조

업
등

의
 

인
력
․

시
설

 
및

 
장

비
 
등

의
 
기

준
, 

수
출

입
식

물
방

제
업

의
 

인
력
․

시
설
․

장
비

 
등

의
 

기
준

, 
행

정
처

분

의
 
기

준
, 
농

약
등

 
및

 
원

제
의

 
표

시
사

항
, 

광
고

의
 

방
법

 
및

 
과

대
광

고
의

 
범

위
, 

구
매

자
 

정
보

의
 

기
록

, 
유

통
 
농

약
등

 
또

는
 

원
제

의
 

검
사

계

획
 

수
립

 
및

 
검

사
 

등
, 
농

약
등

 
또

는
 

원
제

의
 

검
사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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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24
3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어

업
경

영
체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2
7조

제
2
조

, 
제

1
5조

등
록

대
상

 
농

어
업

경
영

정
보

의
 

범
위

, 
전

문
농

어

업
경

영
인

의
 지

정
요

건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4
4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어

업
재

해

보
험

법
시

행
령

제
2
2조

의
4

제
2
항

제
2
3조

 및
 별

표
3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4
5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어
촌

정
비

법
시

행
령

제
9
6조

의
3

제
9
7조

 및
 별

표
4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4
6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어
촌

정
비

법
시

행

규
칙

제
6
5조

제
6
조

, 
제

8조
, 

제
1
2
조

, 
제

16
조

, 

제
2
4
조

, 
제

25
조

, 

제
2
6조

, 
제

2
7
조

 

및
 별

표
2
, 

제
2
8
조

, 
제

40
조

, 

제
4
4
조

, 
제

48
조

, 

제
4
9
조

, 
제

50
조

, 

제
5
5조

, 
제

6
1
조

 

및
 별

표
6

매
립

지
등

의
 임

대
기

간
 및

 임
대

료
, 

매
립

지
등

의
 

매
각

 
대

금
 

납
부

 
방

법
,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의

 

등
록
․

변
경

등
록

 
절

차
, 
농

업
기

반
시

설
의

 
폐

지
 

절
차

, 
환

지
사

 
시

험
의

 
합

격
자

 
결

정
과

 
자

격
증

의
 
발

급
 
등

, 
환

지
 
업

무
 
대

행
법

인
의

 
등

록
 
절

차
, 

환
지

 
업

무
 

대
행

법
인

의
 

등
록

사
항

 
변

경
 

및
 

폐
지

 
절

차
, 

환
지

 
업

무
 

대
행

법
인

의
 

등
록

 

취
소

 
등

의
 
기

준
, 

권
리

 
변

동
의

 
신

고
 
절

차
, 

추

진
위

원
회

의
 
설

립
승

인
 
신

청
 
절

차
, 
농

어
촌

 
주

택
의

 임
대

보
증

금
과

 임
대

료
 등

, 
농

어
촌

관
광

휴

양
지

사
업

자
의

 
신

고
․

변
경

신
고
․

폐
업

신
고

 
절

차
, 
농

어
촌
민
박

사
업

자
의

 신
고
․

변
경

신
고
․

폐

업
신

고
 

절
차

, 
농

어
촌

관
광

휴
양

지
사

업
 

승
계

신

고
 절

차
, 

한
계
농

지
등

의
 정

비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대

상
, 

허
가

 취
소

 등
의

 세
부

기
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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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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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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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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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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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기
계

화
 

촉
진

법

시
행

규
칙

제
2
0조

제
3조

, 
제

3
조

의
2

제
1항

 및
 별

표
4
, 

제
6조

 및
 별

표
8
, 

제
1
5
조

 및
 별

표
9,

 

농
업

기
계

의
 

검
정

신
청

 
절

차
, 

검
정

대
상

 
농

업

기
계

, 
검

정
 

결
과

의
 

처
리

, 
사

후
검

정
 

결
과

의
 

행
정

처
분

기
준

, 
사

후
관

리
, 

사
후

관
리

업
자

의
 
시

설
 

및
 

기
술

인
력

 
기

준
, 

안
전

교
육

 
대

상
자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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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3년

마
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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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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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1
6조

, 
제

1
7
조

 

및
 별

표
10

, 

제
19

조

범
위

 등

24
8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업

생
명

자
원

의
 

보
존
ㆍ

관
리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2조

의
2

제
2
3조

 및
 별

표
3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4
9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업

생
명

자
원

의
 

보
존
ㆍ

관
리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2조

제
8
조

, 
제

10
조

 및
 

별
표

1

농
업

생
명

자
원

 
국

외
반

출
승

인
의

 
기

준
, 

국
외

반

출
승

인
대

상
목

록
의

 작
성

 대
상

 및
 방

법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5
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업

협
동

조
합

법
시

행
령

제
5
1조

의
3

제
2
조

, 
제

4조
, 

제
4
조

의
4,

 

제
4
조

의
5,

 

제
5조

제
1
항

, 

제
5
조

의
2
, 

제
7조

, 

제
8
조

의
2
, 

제
9조

, 

제
1
1조

의
2
, 

제
1
1조

의
3
, 

제
1
1조

의
4
, 

제
1
1조

의
7
, 

제
1
2
조

, 
제

13
조

, 

제
1
5조

, 

제
1
5조

의
2
, 

제
2
2조

, 

제
3
1
조

의
2
제

3
항

, 

제
3
2
조

, 
제

46
조

, 

제
4
7조

, 
제

5
2
조

 

및
 별

표
5

조
합

의
 
설

립
인

가
 
기

준
, 

지
역
농

협
의

 
조

합
원

의

자
격

, 
조

합
원

이
 

아
닌

 
이

사
를

 
두

어
야

 
하

는
 

조
합

의
 
기

준
, 

상
임

이
사

를
 
두

어
야

 
하

는
 
조

합

의
 기

준
, 

조
합

의
 상

임
이

사
의

 자
격

요
건

, 
채

무
 

상
환

의
 
연

체
 
여

부
 
확

인
대

상
 
금

융
기

관
의

 
범

위
, 

상
환

준
비

금
의

 
예

치
 

비
율

 
및

 
예

금
 

등
에

 

대
한

 
이

자
율

의
 

최
고

한
도

, 
외

부
감

사
인

에
 

의

한
 

회
계

감
사

를
 

받
아

야
 

하
는

 
조

합
의

 
기

준
, 

조
합

의
 

여
유

자
금

의
 

예
치

대
상

 
금

융
기

관
 

및
 

매
입

대
상

 
유

가
증

권
, 

조
합

공
동

사
업

법
인

의
 

설

립
인

가
 

기
준

 
및

 
절

차
, 

중
앙

회
의

 
회

원
가

입
 

거
절

기
준

, 
중
앙

회
 

총
회

의
 

의
결

권
 

행
사

기
준

, 

중
앙

회
 

감
사

위
원

의
 

자
격

요
건

, 
중
앙

회
 
농

업

경
제

대
표

이
사

, 
축

산
경

제
대

표
이

사
, 

상
호

금
융

대
표

이
사

 
및

 
전

무
이

사
의

 
자

격
요

건
, 

중
앙

회

장
 등

의
 대

리
인

의
 선

임
등

기
 및

 변
경

등
기

 사

항
, 

회
원

의
 여

유
자

금
의

 운
용
․

관
리

 방
법

, 
회

원
의

 
상

환
준

비
금

의
 

운
용
․

관
리

 
방

법
, 

조
합

2
01

7
.1

.1
3년

마
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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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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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감
사

위
원

회
의

 
위

원
장

 
및

 
위

원
의

 
자

격
요

건
, 

조
합

등
 
및

 
중
앙

회
의

 
우

선
출

자
 
제

한
, 
농

업
금

융
채

권
의

 
형

식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등
의

 

감
독

, 
경

영
지

도
의

 
방

법
 

및
 

내
용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5
1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지

법
시

행
령

제
7
7조

제
1
항

제
1
9
조

 및
 

제
2
1
조

, 
제

24
조

, 

제
2
8
조

, 
제

36
조

, 

제
4
4조

, 
제

5
2
조

 

및
 별

표
2
, 

제
5
9
조

대
리

경
작

자
의

 
지

정
요

건
 

및
 

지
정

해
지

사
유

, 

농
지

의
 

임
대

차
 

또
는

 
사

용
대

차
, 
농

업
진
흥

지

역
 

등
의

 
변

경
․

해
제

 
요

건
 
및

 
절

차
, 
농

지
전

용
신

고
대

상
시

설
의

 
범

위
․

규
모
․
농

업
진
흥

지

역
에

서
의

 
설

치
제

한
 
또

는
 
설

치
자

의
 
범

위
 
등

, 

농
지

전
용

허
가

의
 

제
한

대
상

시
설

, 
농

지
보

전
부

담
금

의
 

감
면

대
상

 
및

 
감

면
비

율
, 

용
도

변
경

의
 

승
인

 요
건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5
2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지

법
시

행

규
칙

제
6
5조

제
3
조

, 
제

5
조

 및
 

별
표

2
, 

제
6조

, 

제
2
9조

, 
제

3
9
조

축
사
․
곤

충
사

육
사

의
 
부

속
시

설
의

 
범

위
, 

시
험

지
․

연
구

지
․

실
습

지
 등

의
 용

도
로

 농
지

를
 소

유
할

 
수

 
있

는
 

공
공

단
체

 
등

의
 

범
위

, 
시

험

지
․

연
구

지
․

실
습

지
 등
으

로
 쓰

일
 농

지
의

 취

득
인

정
 

절
차

, 
농

지
전

용
허

가
 

절
차

, 
농

지
보

전

부
담

금
의

 부
과

기
준

일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5
3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도
시
농

업
의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8
조

의
3

제
9조

 및
 별

표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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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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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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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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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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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도
시
농

업
의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1조

제
3조

 및
 별

표
1
, 

제
4
조

, 
제

5
조

 및
 

별
표

2
, 

제
6
조

도
시
농

업
지

원
센
터

의
 

지
정

기
준

 
및

 
지

정
절

차
, 

도
시
농

업
지

원
센
터

의
 

지
정

취
소

 
사

유
 

및
 

절

차
, 

전
문

인
력

 
양

성
기

관
의

 
지

정
기

준
 
및

 
지

정

절
차

, 
전

문
인

력
 

양
성

기
관

의
 

지
정

취
소

 
사

유
 

및
 절

차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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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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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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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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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25
5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도
시

와
 농

어
촌

 

간
의

 

교
류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4조

의
2

제
1
5조

 및
 별

표
2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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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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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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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축
산

식
품

부

도
시

와
 농

어
촌

 

간
의

 

교
류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9조

제
3
조

, 
제

7조
, 

제
17

조

농
어
촌

체
험
․

휴
양

마
을

사
업

자
의

 
변

경
지

정
 
대

상
 

및
 

절
차

, 
농

어
촌

체
험
․

휴
양

마
을

사
업

의
 

평
가

기
준
․

평
가

방
법

 
및

 
평

가
절

차
 

등
, 

도
농

교
류

지
원

기
구

의
 지

정
․

변
경

지
정

 절
차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5
7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동
물

보
호

법
시

행

규
칙

제
4
9조

제
3조

 및
 별

표
1
, 

제
5
조

, 
제

6조
, 

제
7
조

, 
제

8
조

 및
 

별
표

2
,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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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

 

적
립

기
준

 및
 용

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9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경
륜
ㆍ

경
정

법
시

행

규
칙

제
1
9조

의
2

제
1
항

제
8조

, 
제

9
조

경
주

용
 
자

전
거

 
및

 
모
터

보
트

의
 
종

류
와

 
규

격
, 

경
륜

용
 
자

전
거

 
및

 
경

정
용

 
모
터

보
트

의
 
등

록
 

절
차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1
1
조

, 
제

13
조

, 

제
1
5조

 및
 별

표
2

경
륜

용
자

전
거

 
및

 
경

정
용

모
터

보
트

의
 

검
사

기

준
등

, 
입

장
료

의
 

징
수

등
, 

경
고

문
구

의
 

표
시

내

용
 및

 방
법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1
9조

의
2

제
2
항

제
1
8조

, 
제

1
9
조

발
매

수
득

율
의

 통
지

, 
경

주
사

업
 위

탁
승

인
 신

청
2
01

6
.1

.1
2년

마
다

20
19

.1
2.

31

29
8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공
연

법
시

행
령

제
2
3조

제
4
조

, 
제

6조
, 

별
표

2

외
국

인
의

 
국

내
 

공
연

 
추
천

 
등

 
절

차
, 

외
국

공

연
물

의
 

공
연

 
제

한
 

기
준

, 
무

대
예

술
 

전
문

인
 

자
격

검
정

의
 등

급
별

 응
시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29
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공
연

법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5
조

공
연

장
의

 시
설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7
조

행
정

처
분

의
 기

준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0
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관
광

진
흥

법
시

행
령

제
6
6조

의
3

제
1
항

제
9조

, 
제

2
3
조

, 

별
표

1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대

상
, 

분
양

 
및

 
회

원
모

집
 

대
상

 관
광

사
업

 등
, 

관
광

사
업

의
 등

록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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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30
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관
광

진
흥

법
시

행

규
칙

제
7
3조

제
2
항

제
7조

, 
제

1
4
조

, 

제
1
8
조

, 
제

22
조

, 

제
2
7조

, 

제
3
9조

의
2
, 

제
4
0
조

, 
제

58
조

, 

제
64

조

유
원

시
설

업
의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과

 
허

가
신

청
 

절
차

 등
, 

관
광

 편
의

시
설

업
의

 지
정

기
준

, 
여

행

업
자

의
 

보
험

 
가

입
 

등
, 

국
외

여
행

 
인
솔

자
의

 

자
격

요
건

, 
휴

양
콘

도
미

니
엄

 
분

양
 

또
는

 
회

원

모
집

 
첨

부
서

류
 
등

 
모

집
기

준
, 

물
놀

이
형

 
유

기

시
설
․

유
기

기
구

의
 

안
전
․

위
생

기
준

, 
유

기
시

설
 
또

는
 
유

기
기

구
의

 
안

전
성

검
사

 
등

, 
관

광
지

등
의

 지
정

신
청

 등
, 

관
광

특
구

의
 지

정
신

청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20

조
타

인
 경

영
 금

지
 관

광
시

설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7
3조

제
3
항

제
62

조
조

성
사

업
의

 허
가

신
청

 등
2
01

6
.1

.1
2년

마
다

20
19

.1
2.

31

30
2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국
민

체
육

진
흥

법
시

행
령

제
4
4조

의
2

제
1
항

제
2
5조

, 
제

4
5
조

부
가

금
의

 수
납

방
법

 등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0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국
민

체
육

진
흥

법

시
행

규
칙

제
4
5조

제
23

조
체

육
지

도
자

의
 자

격
 취

소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36

조
체

육
진
흥
투

표
 적

중
자

의
 등

위
별

 비
율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0
4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뉴
스

통
신

 

진
흥

에
 관

한
 

법
률

법
률

제
3
3조

의
2

제
9
조

제
1항

뉴
스

통
신

사
업

자
의

 
대

표
이

사
 

또
는

 
편

집
인

의
 

결
격

사
유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0
5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뉴
스

통
신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6조

제
5
조

뉴
스

통
신

사
업

의
 등

록
요

건
 및

 절
차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0
6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도
서

관
법

법
률

제
4
6조

의
2

제
5
조

도
서

관
의

 시
설

 및
 도

서
관

자
료

의
 기

준
2
01

6
.1

.1
2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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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30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도
서

관
법

시
행

규
칙

제
1
1조

제
4
조

연
구

경
력

의
 인

정
기

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0
8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
화

산
업

진
흥

 

기
본

법
시

행
령

제
4
6조

의
5

제
4
7
조

 및
 별

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0
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
화

예
술

진
흥

법
시

행
령

제
3
7조

제
1
2
조

, 
제

13
조

, 

제
13

조
의

2

건
축

 
비

용
의

 
일

정
 
비

율
에

 
해

당
하

는
 
금

액
을

 

미
술

작
품

에
 
사

용
하

여
야

 
하

는
 
건

축
물

의
 
종

류
 

및
 규

모
, 
그

 설
치

 절
차

와
 방

법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1
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박
물

관
 및

 

미
술

관
 진
흥

법
시

행
령

제
2
2조

제
13

조
설

립
계

획
 
중

 
변

경
승

인
을

 
받

아
야

 
하

는
 
중

요
 

사
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1
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박
물

관
 및

 

미
술

관
 진
흥

법

시
행

규
칙

제
1
1조

제
1
항

제
2조

, 
제

3
조

학
예

사
 자

격
요

건
 심

사
 및

 자
격

증
 발

급
 신

청
서

 

제
출

 등
, 

응
시

원
서

 제
출

 및
 응

시
수

수
료

 납
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1
1조

제
2
항

제
8
조

개
방

일
수

2
01

6
.1

.1
2년

마
다

20
19

.1
2.

31

31
2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사
행

산
업

통
합

감

독
위

원
회

법
시

행
령

제
1
6조

제
9
조

중
독

예
방

치
유

부
담

금
의

 산
정

방
법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1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신
문

등
의

 

진
흥

에
 관

한
 

법
률

 

법
률

제
3
8조

의
3

제
1
3조

제
1
항

결
격

사
유

2
01

6
.1

.1
2년

마
다

20
19

.1
2.

31

31
4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신
문

등
의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3조

의
3

제
7
조

, 
제

9조
, 

제
1
1조

, 
제

2
2
조

등
록

 
제

외
 

대
상

 
신

문
․

인
터
넷

신
문
․

인
터
넷

뉴
스

서
비
스

의
 

범
위

, 
폐

업
신

고
 

및
 

직
권
말

소
 

절
차

, 
사

업
자

 지
위

승
계

 신
고

 절
차

, 
외

국
신

문

의
 지

사
 등

의
 설

치
 절

차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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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31
5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언
론

중
재

 및
 

피
해

구
제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0조

의
3

제
2
조

고
충

처
리

인
에

 관
한

 사
항

의
 공

표
 방

법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1
6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영
화

 및
 

비
디
오

물
의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3조

의
3

제
1
5
조

, 
제

23
조

, 

제
23

조
의

2

제
한

상
영

관
의

 
설

치
가

 
제

한
되

는
 
지

역
이
나

 
시

설
, 

등
급

분
류

가
 
필

요
하

지
 

아
니

한
 

비
디
오

물
, 

비
디
오

물
의

 등
급

 분
류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1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영
화

 및
 

비
디
오

물
의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3
0조

제
4
조

, 
제

8조
, 

제
16

조

영
화

업
자

의
 

신
고

절
차

 
등

, 
영

화
상

영
관

의
 

시

설
기

준
, 

비
디
오

물
제

작
업

 등
의

 신
고

 절
차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1
8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예
술

인
복

지
법

 
시

행
령

제
4
조

의
4

제
5조

, 
별

표
2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1
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음
악

산
업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7조

제
6
조

, 
제

8조
, 

제
1
1
조

, 
제

12
조

, 

제
15

조

음
반
․
음
악

영
상

물
제

작
업

 
등

의
 
신

고
서

 
제

출
, 

노
래

연
습

장
의

 
시

설
기

준
, 
음

반
․
음
악

영
상

물

제
작

업
 
및

 
노

래
연

습
장

의
 
신

고
 
또

는
 
등

록
사

항
의

 
변

경
신

고
 
등

, 
청

소
년

 
출

입
동

의
서

 
기

재

사
항

, 
음

반
․
음
악

영
상

물
제

작
업

 
및

 
노

래
연

습

장
의

 행
정

처
분

의
 기

준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2
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잡
지

 등
 

정
기

간
행

물
의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0조

의
3

제
5
조

정
기

간
행

물
의

등
록

및
신

고
의

절
차

,외
국

정
기

간

행
물

 지
사
․

지
국

의
 등

록
 절

차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2
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저
작

권
법

시
행

령
제

7
6조

의
3

제
38

조
저

작
재

산
권

자
의

 표
지

에
 수

록
되

는
 사

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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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32
2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저
작

권
법

시
행

규
칙

제
3
1조

제
3
조

공
고

의
 내

용
2
01

6
.1

.1
2년

마
다

20
19

.1
2.

31

32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전
통

사
찰

의
 

보
존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5조

제
10

조
전

통
사

찰
 역

사
문

화
보

존
구

역
의

 지
정

 범
위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2
4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체
육

시
설

의
 

설
치
ㆍ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2조

의
3

제
1
0
조

제
1
항

, 

제
1
2
조

, 
제

23
조

, 

별
표

4

사
업

계
획

 
승

인
 

신
청

 
절

차
, 

사
업

계
획

 
승

인
 

제
한

, 
과

태
료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2
5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체
육

시
설

의
 

설
치
ㆍ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3
1조

제
8
조

, 
별

표
4
, 

제
1
9
조

, 
제

21
조

, 

제
2
7
조

, 
별

표
7

체
육

시
설

업
의

 
시

설
 

기
준

, 
체

육
시

설
업

 
등

록

신
청

 
서

류
의

 
범

위
 
등

, 
체

육
시

설
업

의
 
신

고
․

변
경

신
고

 
서

류
의

 
범

위
 
등

, 
행

정
처

분
의

 
세

부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2
6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출
판

문
화

산
업

진

흥
법

법
률

제
2
7조

의
2

제
22

조
간

행
물

의
 

정
가

표
시

 
및

 
판

매
(할

인
율

을
 

포
함

한
다

) 
제

도
없
음

3년
마

다
없
음

32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출
판

문
화

산
업

진

흥
법

시
행

규
칙

제
1
9조

제
2
항

제
3
조

출
판

사
의

 변
경

신
고

 절
차

와
 방

법
2
01

6
.1

.1
2년

마
다

20
19

.1
2.

31

32
8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태
권

도
 진
흥

 및
 

태
권

도
공

원
 

조
성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6
조

제
2조

, 
제

3
조

공
원

조
성

기
본

계
획

 
승

인
 
신

청
서

 
및

 
승

인
 
신

청
 

시
 

구
비

서
류

, 
실

시
계

획
 

승
인

 
신

청
서

 
및

 

승
인

 신
청

 시
 구

비
서

류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2
9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
송

광
고

판
매

대
행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2조

의
3

수
탁

수
수

료
의

 

범
위

수
탁

수
수

료
의

 범
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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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33
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
송

법
시

행
령

제
6
8조

의
2

제
5
9조

, 
제

6
7
조

방
송

광
고

, 
수

수
료

의
 금

액
 및

 납
부

방
법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3
1

법
무

부
범
죄
피

해
자

 

보
호

법
시

행
령

제
5
4조

의
2

제
41

조
범
죄
피

해
자

 지
원

법
인

의
 등

록
요

건
 및

 절
차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3
2

법
무

부

재
외

동
포

의
 

출
입

국
과

 법
적

 

지
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7조

의
3

제
9조

, 
제

1
1
조

, 

제
1
4
조

제
1
항

, 

제
1
6조

제
1
항

국
내

거
소

신
고

 
시

의
 

첨
부

서
류

, 
국

내
거

소
이

전

신
고

 
절

차
, 

국
내

거
소

신
고

증
의

 
반

납
 

시
기

와
 

방
법

, 
체

류
기

간
연

장
허

가
의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3
3

법
무

부
출

입
국

관
리

법
시

행
령

제
10

1조
의

2

제
4
1
조

제
3
항

, 

제
4
2
조

제
2
항

, 

제
4
5조

제
1
항

외
국

인
등

록
증

의
 

발
급

 
신

청
 

절
차

, 
외

국
인

등

록
증

의
 
재

발
급

 
신

청
 
절

차
, 

체
류

지
 
변

경
신

고
 

절
차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3
4

법
무

부
출

입
국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8
4조

의
2

제
9조

의
4
제

2
항

, 

제
9조

의
5
제

1
항

제

3
호

~
제

5
호

, 

제
1
7조

의
3
, 

제
3
9
조

제
1
항

, 

제
7
6
조

제
2
항

, 

별
표

5
의

2

국
제

결
혼

 
안

내
프

로
그
램

 
이

수
 

의
무

, 
결
혼

동

거
 

목
적

의
 

사
증

발
급

 
요

건
, 

사
증

발
급

인
정

서
 

발
급

의
 기

준
, 

외
국

인
의

 출
국
심

사
 절

차
, 

체
류

자
격

외
활

동
허

가
 등

의
 신

청
 시

 첨
부

서
류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3
5

보
건

복
지

부

감
염

병
의

 예
방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4
8조

제
1
항

제
3
5
조

제
1
항

, 

제
3
6
조

제
2
항

, 

제
5
0
조

1
항

 및
 

별
표

5,
 

제
3
5
조

제
2
항

, 

제
3
6
조

제
3
항

, 

제
40

조
제

1항
 및

 

별
표

6,
 

제
37

조
제

1항
 및

 

별
표

8

소
독

의
 대

상
, 

소
독

의
 방

법
, 

소
독

업
의

 시
설
․

장
비

 및
 인

력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46

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33
6

보
건

복
지

부

고
령
친

화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

제
1
4조

의
2

제
7
조

, 
제

8조
, 

제
15

조
제

3항
 및

 

별
표

2

우
수

제
품

의
 
지

정
의

 
기

준
 
및

 
절

차
, 

우
수

사
업

자
 지

정
의

 기
준

 및
 절

차
, 

과
태

료
 부

과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3
7

보
건

복
지

부

공
중

위
생

관
리

법
시

행
령

제
1
0조

의
4

제
1
항

제
1
1조

 및
 별

표
2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3
8

보
건

복
지

부

공
중

위
생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2
5조

제
1
항

제
2조

 및
 별

표
1
, 

제
4조

 및
 별

표
2
, 

제
5조

 및
 별

표
3
, 

제
7조

 및
 별

표
4
, 

제
1
3조

, 
제

1
9
조

 

및
 별

표
7

공
중

위
생

영
업

의
 

종
류

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 

목
욕

장
 
욕

수
의

 
수

질
기

준
과

 
수

질
검

사
방

법
 

등
, 

이
용

기
구

 
및

 
미

용
기

구
의

 
소

독
기

준
 

및
 

방
법

, 
공

중
위

생
영

업
자

가
 

준
수

하
여

야
 

하
는

 

위
생

관
리

기
준

 
등

, 
영

업
소

 
외

에
서

의
 
이

용
 
및

 

미
용

 업
무

, 
행

정
처

분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3
9

보
건

복
지

부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령

제
8
1조

의
2

별
표

4
의

2
약

제
의

 
상

한
금

액
의

 
감

액
, 

요
양

급
여

의
 

적
용

 

정
지

 및
 과

징
금

 부
과

 기
준

2
01

4
.7

.2
5년

마
다

20
19

.7
.1

34
0

보
건

복
지

부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규
칙

제
6
6조

제
1
항

제
2
조

피
부

양
자

 자
격

의
 인

정
기

준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4
1

보
건

복
지

부

국
민

건
강

증
진

법

시
행

규
칙

제
2
3조

제
4
조

제
2
항

 및
 

별
표

1
과
음

에
 대

한
 경

고
문

구
의

 표
시

방
법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4
2

보
건

복
지

부
국
민

연
금

법
시

행

규
칙

제
5
9조

제
1
항

제
26

조
소

득
이

 있
는

 업
무

 종
사

 등
의

 신
고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4
3

보
건

복
지

부
노

인
복

지
법

시
행

규
칙

제
3
6조

의
2

제
1
항

별
표

4
제

6
호

의

비
고

(7
),

 

별
표

9제
4호

가
목

1
)

노
인

의
료

복
지

시
설

이
 
갖

추
어

야
 

하
는

 
직

원
의

 

배
치

기
준

 
중

 
노

인
의

료
복

지
시

설
의

 
모
든

 
종

사

자
는

 
시

설
의

 
장

과
 
근

로
계

약
이

 
체

결
된

 
사

람

이
도

록
 
한

 
별

표
 

4
 
제

6
호

의
 
비

고
(7

),
 
방

문
요

양
서

비
스

를
 

제
공

하
는

 
재

가
노

인
복

지
시

설
이

 

갖
추

어
야

 
하

는
 

인
력

기
준

 
중

 
요

양
보

호
사

를
 

1
5명

 
이

상
(농

어
촌

지
역

의
 
경

우
 

5
명

 
이

상
) 
두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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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도
록

 
한

 
별

표
 

9 
제

4
호

가
목

1)
과

 
요

양
보

호
사

의
 

20
퍼
센
트

 
이

상
을

 
상

근
하

는
 
자

로
 
두

도
록

 

한
 같

은
 표

 제
4호

다
목

제
29

조
의

9
요

양
보

호
사

 자
격

증
 발

급
 및

 재
발

급
 시

 제
출

서
류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4
4

보
건

복
지

부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시

행
령

제
2
8조

의
3

제
8
조

장
기

요
양

인
정

 유
효

기
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4
5

보
건

복
지

부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법

시
행

규
칙

제
4
4조

제
1
항

제
8
조

장
기

요
양

인
정

 갱
신

절
차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11

조
단

기
보

호
 급

여
기

간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4
6

보
건

복
지

부
모

자
보

건
법

시
행

규
칙

제
2
1조

제
1
4조

 및
 별

표
3

산
후

조
리

원
의

 인
력

 및
 시

설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4
7

보
건

복
지

부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시

행
령

제
2
5조

의
3

제
2조

제
1
항

, 

별
표

1
사

회
복

지
사

의
 등

급
별

 자
격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4
8

보
건

복
지

부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3
4조

제
1
항

제
5
조

사
회

복
지

사
 보

수
교

육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4
9

보
건

복
지

부

상
급

종
합

병
원

의
 

지
정

 및
 평

가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7
조

제
1
항

별
표

제
3
호

다
목

신
생

아
중

환
자

실
 전

담
전

문
의

 배
치

2
01

6
.7

.1
3년

마
다

20
19

.6
.3

0

35
0

보
건

복
지

부

생
명
윤

리
 및

 

안
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4조

의
2

제
2
5
조

, 
별

표
4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5
1

보
건

복
지

부

생
명
윤

리
 및

 

안
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5
9조

제
1
항

제
5
6
조

, 
제

57
조

, 

제
5
8조

1항
, 

별
표

6
, 

별
표

7
, 

별
표

8

행
정

처
분

 기
준

, 
과

징
금

 산
정

기
준

, 
수

수
료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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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35
2

보
건

복
지

부

식
품

등
기

부
 

활
성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7
조

의
4

제
8조

, 
별

표
3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5
3

보
건

복
지

부
아

동
복

지
법

 
시

행

규
칙

제
3
0조

제
1
항

제
23

조
제

1항
 및

 

제
5
항

아
동

복
지

시
설

 설
치

 및
 변

경
 신

고
서

 첨
부

 서

류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5
4

보
건

복
지

부
약

사
법

 
시

행
령

제
3
8조

의
3

제
2
2조

의
2
, 

제
3
1조

의
2
, 

제
3
9
조

1
항

, 
별

표
3

약
국

의
 

시
설

 
기

준
, 

한
약

업
사

 
및

 
의

약
품

 
도

매
상

 등
의

 시
설

기
준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5
5

보
건

복
지

부
약

사
법

 
시

행

규
칙

제
6
0조

제
1
항

제
2
1조

, 

제
4
4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4
5
조

, 

제
4
6
조

, 
제

50
조

, 

제
2조

의
2
제

1
항

, 

제
4
조

, 
제

7조
, 

제
1
2
조

, 
제

15
조

, 

제
2
0
조

, 
제

21
조

, 

제
3
1조

, 

제
4
1
조

제
5
항

, 

제
50

조
, 

별
표

2
, 

별
표

3

안
전

상
비

의
약

품
 

판
매

자
의

 
등

록
기

준
, 

의
약

품
 

유
통

관
리

 
및

 
판

매
질

서
 
유

지
를

 
위

한
 
준

수
사

항
, 

허
용

되
는

 경
제

적
 이

익
등

의
 범

위
, 

의
약

품

의
 
공

급
내

역
 
보

고
 
등

, 
의

약
품

의
 
개
봉

 
판

매
, 

행
정

처
분

의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6
0조

제
3
항

제
4
4조

제
1
항

제
1

호
마

목
의

약
품

 판
매

 행
위

 금
지

에
 관

한
 사

항
없
음

없
음

20
19

.1
2.

31

35
6

보
건

복
지

부
영

유
아

보
육

법
 

시
행

령
제

2
6조

의
4

제
2
7
조

, 
별

표
2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5
7

보
건

복
지

부
영

유
아

보
육

법
 

시
행

규
칙

제
4
2조

제
1
항

제
9조

제
1
항

, 

제
1
4조

, 

제
3
8
조

제
1
항

, 

별
표

1
, 

별
표

9

어
린

이
집

 
및

 
그

 
놀

이
터

의
 
설

치
기

준
, 

교
육

훈

련
시

설
의

 
설

치
기

준
 
등

, 
어

린
이

집
에

 
대

한
 
행

정
처

분
의

 세
부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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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35
8

보
건

복
지

부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8조

의
2

제
2
8
조

제
1
항

, 

별
표

1
과

징
금

 산
정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5
9

보
건

복
지

부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4
7조

제
1
항

제
1
3
조

제
2
항

, 

제
2
3
조

제
1
항

, 

제
3
7조

, 

제
3
8
조

제
3
항

, 

별
표

5
, 

별
표

9
, 

별
표

1
6
, 

별
표

17

권
역

응
급

의
료
센
터

의
 

지
정

기
준

, 
응

급
의

료
시

설
의

 
설

치
기

준
, 

구
급

차
등

의
 

용
도

, 
구

급
차

에
 

갖
추

어
야

 하
는

 의
료

장
비
․

구
급

의
약

품
 및

 통

신
장

비
의

 기
준

, 
구

급
차

등
의

 세
부

관
리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6
0

보
건

복
지

부
의

료
급

여
법

 
시

행

규
칙

제
3
6조

제
1
항

제
2조

의
3
제

1
항

, 

제
3
조

, 
제

8조
의

3
, 

제
17

조

의
료

급
여

 
관

리
사

의
 

자
격

, 
의

료
급

여
의

 
절

차
, 

의
료

급
여

일
수

의
 

상
한

, 
제

3
차

의
료

급
여

기
관

의
 

지
정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6
1

보
건

복
지

부

의
료

기
관

 

세
탁

물
 

관
리

규
칙

 

시
행

규
칙

제
1
2조

제
1
항

제
8
조

감
염

 예
방

 교
육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6
2

보
건

복
지

부
의

료
법

 
시

행
령

제
4
4조

의
2

제
1
항

제
4
3
조

, 
제

45
조

, 

별
표

1
의

2
, 

별
표

2
과

징
금

 산
정

 기
준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6
3

보
건

복
지

부
의

료
법

 
시

행

규
칙

제
7
9조

의
2

제
1
항

제
1
6조

의
3
, 

제
2
9
조

, 
제

32
조

, 

제
6
0
조

, 
제

75
조

, 

별
표

2
의

3

허
용

되
는

 
경

제
적

 
이

익
등

의
 

범
위

, 
원

격
의

료

의
 
시

설
 
및

 
장

비
, 

부
속

 
의

료
기

관
의

 
개

설
 
특

례
, 

부
대

사
업

, 
한

지
 의

료
인

의
 허

가
지

역
 변

경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6
4

보
건

복
지

부

의
료

사
고
피

해
구

제
 및

 

의
료

분
쟁

조
정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1조

제
2
1조

제
1
항

보
상

재
원

의
 분

담
비

율
이

 적
절

한
지

없
음

없
음

20
19

.4
.8

36
5

보
건

복
지

부
입

양
특

례
법

시
행

규
칙

제
3
2조

제
3
1
조

제
1
항

, 

별
표

2
행

정
처

분
의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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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36
6

보
건

복
지

부

장
기

등
 이

식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9조

의
3

제
3
0
조

, 
별

표
6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6
7

보
건

복
지

부

장
기

등
 이

식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3
1조

제
1
항

제
30

조
장

기
등

 
이

식
대

기
자

로
 
등

록
하
려

는
 
사

람
이

 
등

록
기

관
의

 장
에
게

 내
야

 하
는

 수
수

료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6
8

보
건

복
지

부

장
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4
0조

의
3

제
1
2
조

, 
제

13
조

, 

제
1
4
조

, 
제

38
조

, 

별
표

6

개
인
묘

지
의

 
변

경
 
신

고
, 

가
족
묘

지
 
등

의
 
변

경
 

허
가

, 
입

목
벌

채
허

가
 

등
의

 
의

제
가

 
제

한
되

는
 

묘
지

, 
과

징
금

 산
정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6
9

보
건

복
지

부

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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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

 
금

액
, 

복

구
장

비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9
2

산
림

청
소
나

무
재

선
충

병
 

방
제

특
별

법
 

시
행

규
칙

제
1
2조

제
2
조

, 
제

3조
, 

제
7
조

, 

제
8
조

제
1항

타
인

의
 
토

지
에

의
 

출
입

, 
방

제
조

치
명

령
의

 
이

행
, 

발
생

지
역

 주
변

 산
림

관
리

, 
소
나

무
류

 취
급

업
체

의
 범

위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9
3

산
림

청
소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시
행

령
제

6
3조

제
4
3조

제
2
항

소
방

간
부

후
보

생
 선

발
시

험
의

 응
시

연
령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9
4

산
림

청
소

방
시

설

공
사

업
법

 
시

행
령

제
2
0조

의
3

제
2조

제
1
항

, 

별
표

1
소

방
시

설
업

의
 업

종
별

 등
록

기
준

 및
 영

업
범

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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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39
5

산
림

청

수
목

원
ㆍ

정
원

의
 

조
성

 및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1조

의
2

제
8조

의
2
제

1
항

제

2
항

, 
별

표
3
, 

별
표

3
의

2

수
목

원
 
전

문
가

 
교

육
기

관
 
지

정
기

준
, 

정
원

 
전

문
가

 교
육

기
관

 지
정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9
6

산
림

청

수
목

원
ㆍ

정
원

의
 

조
성

 및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8조

제
1
항

제
5
조

제
1항

승
인

신
청

 첨
부

서
류

의
 범

위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1
2조

제
1
항

등
록

수
목

원
의

 개
원

일
수

 및
 개

방
시

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9
7

산
림

청

임
업

 및
 산
촌

 

진
흥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6조

의
2

제
3
조

, 

제
1
6
조

제
3
항

, 

제
1
7
조

의
3
제

2
항

, 

제
1
7조

의
4
, 

제
17

조
의

8

독
림

가
의

 
요

건
, 

영
림

단
의

 
필

수
인

력
기

준
, 

생

산
과

정
의

 확
인

, 
품

질
표

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9
8

산
림

청

임
업

 및
 산
촌

 

진
흥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3
2조

제
3
조

, 

제
7조

의
2
제

1
항

, 

제
2
4
조

제
2
항

, 

제
2
5조

의
2
, 

제
2
5조

의
5
, 

제
2
5조

의
6
, 

제
25

조
의

14
제

3
항

 

및
 별

표
 4

임
업

후
계

자
의

 
요

건
, 

전
문

교
육

기
관

의
 
지

정
기

준
, 

임
업

기
계

장
비

에
 

관
한

 
기

술
교

육
의

 
기

간
, 

생
산

적
합

성
조

사
 

신
청

 
첨

부
서

류
의

 
범

위
, 

특

별
관

리
임

산
물

의
 
생

산
과

정
에

서
 
사

용
할

 
수

 
있

는
 

유
기

질
비

료
의

 
범

위
, 

품
질

검
사

신
청

 
첨

부

서
류

의
 범

위
, 

수
수

료
의

 금
액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9
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경
제

자
유

구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3
2조

제
1
항

제
5조

의
2
제

4
항

, 

제
6
조

의
2,

 

제
6
조

의
5,

 

제
1
1조

의
5
, 

제
2
0조

의
2
, 

제
2
0조

의
4
, 

제
21

조
의

2

경
제

자
유

구
역

개
발

계
획

 
중

 
경
미

한
 

사
항

, 
개

발
사

업
구

역
에

서
 
허

가
 
또

는
 
변

경
허

가
를

 
받

아

야
 하

는
 행

위
, 

개
발

사
업

시
행

자
의

 범
위

, 
개

발

이
익

의
 

재
투

자
 

비
율

, 
외

국
의

료
기

관
의

 
개

설

요
건

, 
외

국
인
투

자
자

에
 

대
한

 
카

지
노

업
의

 
허

가
요

건
, 

외
국

인
 
전

용
 
임

대
주
택

에
 
관

한
 
임

차

인
의

 
선

정
방

법
, 

임
대

보
증

금
 
또

는
 
임

대
료

 
산

정
기

준
 및

 우
선

 분
양

전
환

 등
에

 관
한

 사
항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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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40
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6
4조

제
1
항

제
8
조

제
1
항

제
2호

, 

제
2
8조

제
3
항

제
2
호

, 

제
3
0조

제
3
항

제
2
호

, 

제
3
1조

제
3
항

제
2호

 및
 

별
표

5
제

1
호

 및
 

제
2
호

, 

제
16

조
제

3항
 및

 

별
표

1
4
제

5
호
나

목
, 

제
3
9
조

 및
 

별
표

2
2
, 

제
5
3조

제
2
항

제
3호

 및
 

별
표

3
3
제

2
호

수
소

자
동

차
 

충
전

의
 

시
설
․

기
술
․

검
사

기
준

, 

안
전

점
검

 
실

시
기

록
의

 
보

존
기

간
, 

용
기

 
및

 
특

정
설

비
의

 
재

검
사

기
간

, 
후

유
장

해
 

등
급

별
 

보

험
금

액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0
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광
산
피

해
의

 

방
지

 및
 복

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8조

의
3

제
1
항

제
1
7조

 및
 별

표
1

전
문

광
해

방
지

사
업

자
의

 등
록

기
준

 및
 절

차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0
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기
술

의
 이

전
 및

 

사
업

화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4
5조

제
1
항

제
1
6조

, 

제
1
9조

의
2
, 

제
2
1조

, 
제

3
2
조

기
술

거
래

기
관

의
 

지
정

기
준

 
및

 
절

차
, 

사
업

화
 

전
문

회
사

의
 

지
정

기
준

 
및

 
절

차
, 

기
술

거
래

사

의
 등

록
 요

건
, 

기
술

평
가

기
관

의
 지

정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0
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기
술

의
 이

전
 및

 

사
업

화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0조

제
6
조

기
술

신
탁

관
리

업
의

 인
력

 등
의

 요
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0
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대
외

무
역

법
시

행
령

제
9
3조

의
2

제
1
2조

의
2
제

1
항

전
문

무
역

상
사

의
 지

정
 기

준
20

1
4.

7
.2

2
5년

마
다

20
19

.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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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40
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도
시

가
스

사
업

법
시

행
령

제
2
6조

의
3

제
3
조

천
연

가
스

수
출

입
업

의
 등

록
 요

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0
6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도
시

가
스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6
9조

제
1
항

제
5
조

, 

제
35

조
제

1항
 및

 

별
표

1
0

도
시

가
스

사
업

 
허

가
의

 
세

부
기

준
, 

도
시

가
스

 

품
질

검
사

의
 방

법
과

 절
차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0
7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시

행
령

제
5
9조

제
2
항

제
1
4
조

의
4
, 

별
표

3
제

재
부

가
금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0
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산
업

발
전

법
시

행
령

제
3
1조

의
2

제
10

조
최

소
 출

자
금

액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0
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산
업

집
적

활
성

화
 

및
 공

장
설

립
에

 

관
한

 법
률

법
률

제
5
1조

의
4

제
3
1조

제
5
항

관
리

공
단

등
의

 설
립

인
가

 취
소

 사
유

2
01

6
.1

.1
2년

마
다

20
19

.1
2.

31

41
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산
업

집
적

활
성

화
 

및
 공

장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5
9조

의
2

제
1
항

제
6조

, 
제

1
4
조

, 

제
2
7
조

, 
제

34
조

, 

제
3
6조

의
3
, 

제
3
6조

의
4
, 

제
3
8조

, 

제
4
8조

의
4
, 

제
4
9
조

, 
제

54
조

, 

제
5
8조

의
5
, 

별
표

2
, 

별
표

4

산
업

단
지

의
 

입
주

자
격

, 
기

준
공

장
건

축
면

적
의

 

산
출

방
법

, 
성

장
관

리
권

역
에

서
 

허
용

되
는

 
행

위

의
 
범

위
, 

도
시

형
공

장
의

 
구

분
 
및

 
범

위
, 

분
양

공
고

안
 

승
인

의
 

제
외

대
상

, 
지

식
산

업
센
터

에
 

입
주

할
 수

 있
는

 시
설

에
 해

당
하

기
 위

한
 사

업

과
 

입
주

업
체

 
생

산
활

동
지

원
시

설
로

서
 

지
식

산

업
센
터

에
 

입
주

할
 

수
 

있
는

 
시

설
의

 
범

위
, 

관

리
공

단
 
등

의
 
설

립
요

건
, 

산
업

용
지

 
및

 
공

장
등

의
 

입
주

계
약

의
 

계
약

기
간

, 
임

대
계

약
기

간
 

및
 

우
선

 
양

도
의

 
요

건
과

 
대

상
, 

산
업

용
지

의
 
처

분

제
한

 사
유

 및
 처

분
 절

차
 등

, 
시

정
기

간
, 

개
발

이
익

 재
투

자
의

 범
위

 및
 대

상
 사

업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57

연
번

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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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41
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산
업

집
적

활
성

화
 

및
 공

장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4
8조

제
1
항

제
7
조

, 

제
7조

의
2
제

1
항

, 

제
2
8
조

, 
제

39
조

, 

제
42

조

공
장

설
립

등
의

 
승

인
사

항
의

 
변

경
, 

공
장

설
립

등

의
 변

경
신

고
 대

상
이

 되
는

 경
미

한
 사

항
의

 범

위
, 

관
리

공
단

 등
의

 설
립

규
모

, 
산

업
용

지
의

 분

할
기

준
 등

, 
입

주
계

약
의

 해
지

기
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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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석
유

 및
 

석
유

대
체

연
료

사

업
법

 

시
행

령
제

4
6조

의
3

제
1
항

제
9조

, 
제

1
2
조

, 

제
1
5
조

, 
제

34
조

, 

제
3
6조

제
1
항

제
2

항
, 

제
4
2
조

의
2
, 

별
표

1
, 

별
표

2
, 

별
표

4
, 

별
표

5

석
유

정
제

업
의

 
등

록
 

요
건

 
및

 
신

고
 

사
항

, 
석

유
수

출
입

업
의

 
등

록
 

요
건

, 
석

유
판

매
업

의
 

등

록
 

요
건

, 
석

유
대

체
연

료
 

제
조
․

수
출

입
업

의
 

등
록

 
요

건
, 

등
록

하
여

야
 

하
는

 
석

유
대

체
연

료
 

판
매

업
의

 
종

류
 

및
 

등
록

 
요

건
, 

석
유

제
품

 
판

매
가

격
을

 
보

고
하

여
야

 
하

는
 

자
, 

보
고

하
여

야
 

하
는

 
석

유
제

품
의

 
종

류
와

 
보

고
내

용
, 

보
고

방

법
 

및
 

보
고

기
한

, 
판

매
가

격
의

 
공

개
 

대
상

별
 

석
유

제
품

의
 종

류
와

 공
개

내
용

 및
 공

개
시

기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1
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석
탄

산
업

법
 
 

시
행

령
제

4
6조

제
14

조
, 

별
표

석
탄

가
공

업
의

 등
록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18

조
석
탄

 등
의

 수
급

조
정

을
 위

한
 조

치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1
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소
재
ㆍ

부
품

전
문

기
업

등
의

 

육
성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시
행

령
제

5
0조

제
1
항

제
7
조

소
재
․

부
품

전
문
투

자
조

합
의

 
등

록
요

건
 

및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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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1
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소
재
ㆍ

부
품

전
문

기
업

등
의

 

육
성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시
행

규
칙

제
1
7조

제
3
조

조
합

의
 등

록
신

청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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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1
6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신
에
너

지
 및

 

재
생

에
너

지

개
발
ㆍ

이
용
ㆍ

보
급

촉
진

법
 
 

시
행

규
칙

제
1
8조

제
1
항

제
13

조
신
․

재
생

에
너

지
전

문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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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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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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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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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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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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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41
7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액
화

석
유

가
스

의
 

안
전

관
리

 및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8
1조

제
1
항

제
4조

제
4
항

, 

제
3
4
조

, 
제

40
조

, 

제
6
9조

, 

제
7
3
조

제
1
항

, 

제
7
5
조

제
3
항

, 

별
표

3
, 

별
표

13
, 

별
표

2
0
, 

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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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대
상

 
가
스

용
품

의
 

범
위

, 
액

화
석

유
가
스

의
 

공
급

방
법

, 
액

화
석

유
가
스

의
 
연

료
사

용
제

한
, 

액

화
석

유
가
스

 
사

용
시

설
의

 
시

설
기

준
과

 
기

술
기

준
, 

보
고

사
항

 및
 보

고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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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가
입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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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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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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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시

행
령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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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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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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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5

과
태

료
의

 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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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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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마
다

20
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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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시
행

규
칙

제
3
5조

제
1
항

제
2
8조

, 

제
3
2
조

제
1
항

, 

제
3
2조

의
2
제

1
항

별
표

4
, 

별
표

4의
2

에
너

지
진

단
 

제
외

대
상

 
사

업
장

의
 

범
위

, 
에
너

지
관

리
자

에
 

대
한

 
교

육
, 

시
공

업
의

 
기

술
인

력
 

및
 
검

사
대

상
기

기
관

리
자

에
 
대

한
 
교

육
의

 
기

관

ㆍ
기

간
ㆍ

과
정

 및
 대

상
자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2
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외
국

인
투

자

촉
진

법
시

행
령

제
3
9조

의
3

제
1
항

제
39

조
의

2
사

전
 심

의
 요

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3
9조

의
3

제
3
항

제
39

조
의

2
외

국
인
투

자
 업

종
제

한
 및

 제
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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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2
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외
국

인
투

자

촉
진

법
 

시
행

규
칙

제
2
5조

제
2조

제
1
항

제
1
호

가
목

, 

제
2조

제
1
항

제
1
호

나
목

, 

제
2조

제
1
항

제
2
호

가
목

외
국

인
투

자
신

고
서

 
및

 
첨

부
서

류
, 

장
기

차
관

방

식
의

 
외

국
인
투

자
신

고
서

, 
변

경
신

고
서

 
및

 
첨

부
서

류
, 

외
국

인
투

자
변

경
신

고
서

 및
 첨

부
서

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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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2
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유
전

자
변

형
생

물

체
의

 

국
가

간
이

동
등

에
 

시
행

령
제

3
2조

의
4

제
5조

, 
제

1
3
조

, 

제
2
3
조

제
1
항

, 

제
2
3
조

제
3
항

, 

유
전

자
변

형
생

물
체

의
 수

입
승

인
 신

청
 절

차
, 

유

전
자

변
형

생
물

체
의

 
생

산
승

인
 

신
청

 
절

차
, 

허

가
․

신
고

 
대

상
 

연
구

시
설

, 
허

가
 

절
차

 
및

 
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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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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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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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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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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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관
한

 법
률

 
제

2
3
조

제
5
항

, 

제
2
6
조

의
2
, 

별
표

1

23
조

제
5항

에
 
따

른
 
신

고
 
절

차
, 

위
해

성
평

가
기

관
의

 지
정

 신
청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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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유
전

자
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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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체
의

 

국
가

간
이

동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6조

의
2

제
14

조
연

구
시

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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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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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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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

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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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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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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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유
통

산
업

발
전

법
 

시
행

규
칙

제
2
7조

제
1
항

제
1
9조

, 
제

2
3
조

공
동

집
배
송
센
터

의
 

지
정

요
건

, 
공

동
집

배
송
센

터
의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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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및
 운

영
기

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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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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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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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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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자
유

무
역

지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4
0조

의
3

제
1
항

제
7조

, 
제

1
5
조

, 

제
26

조

입
주

 
자

격
, 

공
장

등
의

 
임

대
허

가
 

요
건

, 
재

고
 

기
록

 
대

상
 
물

품
, 
멸

실
․

분
실
․

폐
기

 
신

고
 
절

차
 및

 기
록

 보
존

 기
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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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2
6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자
유

무
역

지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6조

제
1
항

제
12

조
의

2
토

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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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면
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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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2
7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기

공
사

업
법

시
행

령
제

1
7조

의
3

제
1
항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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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3

공
사

업
의

 등
록

기
준

 및
 신

고
 기

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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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2
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기

사
업

법
시

행
령

제
6
2조

의
2

제
1
9조

, 
제

2
0
조

자
료

제
출

 
대

상
기

관
의

 
범

위
, 

전
력

거
래

를
 

할
 

수
 

있
는

 
경

우
 

등
, 

기
업

집
단

에
 

속
하

는
 

수
요

관
리

사
업

자
의

 
전

력
거

래
량

의
 

비
율

의
 

기
준

, 

전
력

을
 
직
접

 
구

매
할

 
수

 
있

는
 
전

기
사

용
자

의
 

규
모

, 
차

액
계

약
을

 
체

결
하

여
야

 
하

는
 

발
전

사

업
자

와
 

전
력

구
매

자
의

 
기

준
, 

차
액

계
약

의
 

포

함
 사

항
, 

전
력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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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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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20
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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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9

산
업

통
상

전
기

사
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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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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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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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조

제
1
항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항

, 
제

2
2
조

, 

전
기

사
업

 
허

가
의

 
재

무
능

력
 

및
 

기
술

능
력

의
 

심
사

기
준

, 
원

자
력

발
전

연
료

의
 

제
조
ㆍ

공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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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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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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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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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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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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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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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제
4
3
조

, 
제

44
조

, 

제
5
0
조

의
3
제

1
항

, 

별
표

1
9

획
의

 
 

승
인

 
및

 
변

경
 

신
청

 
시

의
 

제
출

서
류

, 

일
반

용
전

기
설

비
의

 
점

검
기

준
 

및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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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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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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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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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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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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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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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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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및
 해

당
조

합
의

 총
 조

합
원

수
에

 대
한

 비

율
, 

소
기

업
ㆍ

소
상

공
인

공
제

에
 

가
입

할
 

수
 
없

는
 자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7
3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지
역

신
용

보
증

재

단
법

시
행

령
제

2
6조

제
5
조

의
3제

1항
~

제
4
항

, 
별

표
, 

제
5조

의
3
제

5
항

, 

제
16

조

금
융

회
사

등
이

 
재

단
 

및
 

중
앙

회
에

 
출

연
해

야
 

하
는

 
금

액
의

 
비

율
, 

출
연

시
기

 
및

 
방

법
, 
농

업

협
동

조
합

의
 
출

연
기

간
, 

재
단

 
및

 
중
앙

회
의

 
신

용
보

증
 총

액
의

 한
도

 및
 같

은
 소

기
업

등
에

 대

하
여

 신
용

보
증

할
 수

 있
는

 금
액

의
 최

고
한

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7
4

특
허

청
발

명
진
흥

법
시

행
령

제
2
9조

의
2

제
1
항

제
9
조

,제
19

조
의

9,

제
19

조
의

10
, 

지
역

지
식

재
산
센
터

의
 등

록
요

건
 및

 신
청

 절
차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7
5

특
허

청
변

리
사

법
 

법
률

제
2
9조

제
4
조

, 
제

5조
의

2
, 

제
5
조

의
3,

 

제
6
조

의
2
, 

제
9조

, 

제
1
0조

, 
제

1
3
조

변
리

사
의

 결
격

사
유

, 
변

리
사

 등
록

의
 거

부
, 

변

리
사

 
등

록
의

 
취

소
, 

변
리

사
 

사
무

소
의

 
설

치
, 

변
리

사
회

의
 
설

립
 
및

 
회

칙
의

 
인

가
, 

변
리

사
회

에
 대

한
 감

독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7
6

특
허

청
변

리
사

법
시

행
령

제
2
2조

의
3

제
1
항

제
10

조
변

리
사

의
 등

록
신

청
 절

차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7
7

특
허

청

부
정

경
쟁

방
지

 

및
 

영
업

비
밀

보
호

에
 

관
한

 법
률

법
률

제
5
조

의
2

제
1
항

제
6
조

 및
 별

표
4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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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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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47
8

해
양

경
찰

청
수

상
레

저
안

전
법

 
시

행

규
칙

제
4
6조

제
1
3
조

, 
제

15
조

, 

제
1
7
조

, 
제

18
조

, 

제
1
9조

, 

제
2
1조

~
제

2
3조

, 

제
2
6조

, 

제
2
6조

의
2
, 

제
27

~
제

2
9
조

, 

제
3
2조

, 
별

표
10

시
험

업
무

 
종

사
자

에
 
대

한
 
교

육
, 

원
거

리
 
수

상

레
저

활
동

의
 

신
고

, 
무

면
허

조
종

이
 

허
용

되
는

 

경
우

, 
야

간
운

항
장

비
 

및
 

야
간

 
수

상
레

저
활

동
 

시
간

의
 
조

정
, 

수
상

레
저

기
구

 
등

록
변

경
 
및

 
말

소
, 

수
상

레
저

기
구

 
안

전
검

사
, 

수
상

레
저

사
업

의
 

휴
업

, 
폐

업
 또

는
 재

개
업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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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
레

저
사

업

등
록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7
9

해
양

경
찰

청

연
안

사
고

예
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3조

제
2
항

제
7
조

연
안

체
험

활
동

의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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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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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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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수
산

부

공
유

수
면

 관
리

 

및
 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7
4조

의
2

제
2
0조

, 
제

5
1
조

점
용
․

사
용

 
실

시
계

획
의

 
승

인
 

등
, 

매
립

지
의

 

소
유

권
취

득
 및

 총
사

업
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8
1

해
양

수
산

부

공
유

수
면

 관
리

 

및
 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4
4조

제
4조

, 
제

1
1
조

, 

제
1
4
조

, 
제

24
조

, 

제
3
0조

, 
제

3
1
조

공
유

수
면

 점
용
․

사
용

허
가

 신
청

 등
, 

공
유

수
면

 

점
용

료
․

사
용

료
의

 
산

정
방

식
 

등
, 

권
리
․

의
무

의
 
이

전
 
등

 
신

고
, 

매
립

면
허

 
신

청
, 

권
리
․

의

무
의

 양
도

신
고

 등
, 

준
공

검
사

 전
 사

용
허

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8
2

해
양

수
산

부
국

제
선
박

등
록

법
시

행

규
칙

제
7
조

제
2조

, 
제

3
조

선
령

기
준

 적
용

 제
외

, 
국

제
선
박

의
 등

록
신

청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8
3

해
양

수
산

부

국
제

항
해

선
박

 

및
 항
만

시
설

의
 

보
안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5
6조

제
2
7
조

, 
제

33
조

, 

제
3
5
조

, 
제

37
조

, 

제
3
7조

의
2
, 

제
3
8
조

의
3
 
및

 

별
표

4
, 

제
4
0
조

, 

제
51

조

항
만

시
설

보
안

책
임

자
의

 
자

격
요

건
 

등
, 

항
만

시

설
보

안
심

사
 

및
 

특
별

항
만

시
설

보
안
심

사
의

 
세

부
내

용
 

등
, 

항
만

시
설

적
합

확
인

서
의

 
유
효

기
간

 

연
장

, 
항
만

시
설

보
안

기
록

부
의

 
기

재
사

항
 

등
, 

국
제

항
해

여
객

선
 
승
객

 
등

의
 
보

안
검

색
의

 
실

시

방
법

과
 
절

차
 
등

, 
경

비
․

검
색

인
력

 
및

 
보

안
시

설
․

장
비

의
 
세

부
기

준
, 

항
만

시
설

 
이

용
자

의
 

출
입

제
한

 등
, 

보
안

교
육

기
관

의
 지

정
신

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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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48
4

해
양

수
산

부

낚
시

 관
리

 및
 

육
성

법
시

행
령

제
2
4조

의
2

제
8
조

, 
제

9조
, 

제
1
9
조

, 
제

22
조

, 

제
2
5조

 및
 별

표
6

낚
시
터

업
의

 
허

가
기

준
, 
낚

시
터

업
 

허
가

의
 

유

효
기

간
 단

축
 사

유
, 
낚

시
어

선
의

 출
항

제
한

, 
낚

시
터

업
자

와
 
낚

시
어

선
업

자
의

 
보

험
 

등
 

가
입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8
5

해
양

수
산

부

낚
시

 관
리

 및
 

육
성

법

시
행

규
칙

제
2
9조

제
7조

 및
 별

표
2
, 

제
27

조
행

정
처

분
기

준
, 

출
입
․

검
사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8
6

해
양

수
산

부
내

수
면

어
업

법
시

행
령

제
1
7조

의
2

제
1
7
조

 및
 별

표
1,

 

제
1
8조

 및
 별

표
2

포
획
․

채
취

 금
지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8
7

해
양

수
산

부
내

수
면

어
업

법
시

행

규
칙

제
2
5조

제
2조

, 
제

6
조

어
업

면
허

신
청

서
, 

어
업

허
가

신
청

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8
8

해
양

수
산

부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
3
3조

제
2
조

, 
제

7조
, 

제
1
1조

, 

제
18

조
제

1항
 및

 

별
표

4
, 

제
2
0
조

, 

제
30

조

도
선

사
면

허
 

신
청

, 
실

무
수

습
, 

행
정

처
분

의
 

통

지
 등

, 
강

제
 도

선
을

 받
아

야
 하

는
 도

선
구

, 
도

선
료

 등
의

 신
고

, 
도

선
약

관
의

 기
재

사
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8
9

해
양

수
산

부

마
리
나

항
만

의
 

조
성

 및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5조

의
2

제
1
항

제
1
0조

, 
제

1
3
조

사
업

시
행

자
의

 지
정

 등
, 

행
위

 등
의

 제
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3
5조

의
2

제
2
항

제
3
1조

, 

제
31

조
의

2

행
위

의
 
금

지
, 

원
상

회
복

 
또

는
 
제

거
명

령
의

 
이

행
기

간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9
0

해
양

수
산

부

무
인

도
서

의
 

보
전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6조

의
2

제
1
3
조

, 
제

14
조

, 

제
1
5조

, 
제

1
8
조

 

및
 별

표
1
, 

제
2
2조

, 
제

2
7
조

 

및
 별

표
2

행
위

제
한

의
 예

외
, 

출
입

제
한

의
 예

외
, 

개
발

사
업

계
획

의
 승

인
신

청
, 

행
정

처
분

의
 기

준
, 
토

지
매

수
 

청
구

에
 따

른
 매

수
기

한
, 

과
태

료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9
1

해
양

수
산

부

무
인

도
서

의
 

보
전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2
3조

의
2

제
10

조
어

구
 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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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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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3년

마
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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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1



369

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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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
양

수
산

부

배
타

적
 

경
제

수
역

에
서

의
 

외
국

인
어

업
 

등
에

 대
한

 

주
권

적
 권

리
의

 

행
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3
1조

제
1
4
조

, 
제

20
조

, 

제
2
2
조

, 
제

30
조

, 

별
표

2
, 

별
표

4

허
가

어
업

의
 

종
류

 
및

 
규

모
 

등
, 

어
획

물
의

 
직

접
 
양
륙

 
금

지
의

 
특

례
, 

행
정

처
분

의
 
기

준
, 

시

험
․

연
구

 승
인

에
 관

한
 허

가
신

청
절

차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9
3

해
양

수
산

부
선
박

법
  

시
행

규
칙

제
3
5조

제
5
조

, 
제

6조
, 

제
7
조

, 
제

1
4조

총
톤

수
의

 
개

측
신

청
, 

총
톤

수
의

 
부

분
측

정
 

신

청
, 

재
화

중
량
톤

수
의

 
측

정
신

청
, 

임
시

선
박

국
적

증
서

의
 발

급
신

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9
4

해
양

수
산

부
선
박

안
전

법
 

시
행

규
칙

제
10

1
조

제
4
7
조

, 
제

54
조

, 

제
7
3
조

, 
제

81
조

, 

제
9
3조

, 

제
97

조
의

2

지
정

사
업

장
의

 
지

정
 

및
 

설
비

기
준

, 
예

비
검

사
, 

선
박

위
치

발
신

장
치

 
설

치
 

대
상

선
박

, 
예

인
선

항

해
검

사
, 

재
검

사
 등

, 
선
박

검
사

원
의

 자
격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9
5

해
양

수
산

부
선
박

직
원

법
 
 

시
행

령
제

2
5조

의
2

제
1
4조

, 
제

1
6
조

해
기

사
이
었
던

 
자

 
또

는
 
해

기
사

에
 
대

한
 
시

험

의
 

특
례

, 
지

정
교

육
기

관
의

 
교

육
과

정
 

이
수

자
 

등
에

 대
한

 특
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9
6

해
양

수
산

부
선
박

직
원

법
 

시
행

규
칙

제
2
6조

제
7조

, 
제

9
조

자
동

화
선
박

의
 

설
비

내
역

 
및

 
종

류
인

정
, 

시
험

의
 시

행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49
7

해
양

수
산

부
선
박
투

자
회

사
법

 
시

행

규
칙

제
5
조

의
2

제
2
조

, 
제

4조
, 

제
5
조

선
박
투

자
업

의
 

인
가

신
청

, 
결

산
서

류
의

 
작

성
기

준
 및

 기
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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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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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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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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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조

제
1
항

제
1
1
조

, 
제

12
조

, 

제
1
3
조

, 
제

18
조

, 

제
25

조

자
기

주
식

의
 
취

득
 
및

 
질

권
설

정
의

 
예

외
, 

업
무

의
 범

위
, 

자
금

의
 차

입
 및

 사
채

의
 발

행
, 

선
박

운
용

회
사

의
 

허
가

요
건

, 
소

수
의

 
투

자
자

를
 

대

상
으

로
 하

는
 선
박
투

자
회

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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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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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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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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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6조

제
2
항

제
4
조

, 
제

8조
의

2
, 

제
24

조

정
관

의
 

기
재

사
항

, 
주

식
의

 
추

가
발

행
, 

검
사
․

감
독

을
 위

한
 조

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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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3년

마
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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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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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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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49
9

해
양

수
산

부
선

원
법

 
시

행

규
칙

제
6
2조

제
1
5
조

, 
제

16
조

, 

제
1
7
조

, 
제

21
조

, 

제
2
2
조

, 
제

23
조

, 

제
2
7
조

, 
제

30
조

, 

제
3
1조

, 

제
3
4조

의
2
, 

제
4
5조

, 

제
4
6조

의
5
, 

제
5
3조

, 

제
57

조
의

3

선
박

운
항

에
 관

한
 보

고
 및

 
조

사
, 

징
계

위
원

회
, 

쟁
의

행
위

의
 

제
한

, 
선

원
명

부
 

등
의

 
공

인
신

청
, 

선
원

명
부

를
 
제

출
할

 
수

 
없

는
 
경

우
의

 
공

인
신

청
, 

선
원

수
첩

 
등

을
 

제
출

할
 

수
 
없

는
 

경
우

의
 

공
인

신
청

, 
승

선
공

인
사

항
 

확
인

신
청

, 
귀

국
 

후
 

선
원

수
첩

의
 
공

인
, 

선
원

수
첩

 
멸

실
 
시

의
 
공

인

사
항

 
등

 
증

명
, 

선
원

신
분

증
명

서
 

발
급

 
신

청
 

등
, 

선
원

의
 
자

격
요

건
 
등

에
 
대

한
 
특

례
, 

어
선

원
의

 
유

급
휴

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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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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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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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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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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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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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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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1

50
0

해
양

수
산

부
소

금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
제

1
5조

의
2

제
8
조

, 
별

표
1
, 

별
표

2
소

금
제

조
업

 등
의

 허
가

 절
차

 및
 시

설
기

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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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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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
양

수
산

부
소

금
산

업
진
흥

법
 

시
행

규
칙

제
3
3조

제
3
조

, 
제

4조
, 

제
6조

, 
제

1
0
조

, 

제
1
1
조

, 
제

24
조

, 

제
2
5
조

, 
제

26
조

, 

제
2
8
조

, 
제

29
조

, 

제
3
0
조

, 
제

32
조

, 

별
표

5
, 

별
표

6
, 

별
표

7
, 

별
표

8
, 

별
표

8

교
육

훈
련

기
관

의
 

지
정

 
등

, 
전

문
인

력
 

양
성

기

관
의

 
지

정
, 
컨

설
팅

 
실

시
 

기
관

의
 

지
정

 
기

준
․

절
차

 등
, 

변
경

허
가

, 
소

금
제

조
업

 등
의

 지

위
승

계
 신

고
, 
천

일
염

인
증

의
 갱

신
 등

, 
천

일
염

인
증

 
기

관
의

 
지

정
 

기
준

 
등

, 
천

일
염

인
증

 
기

관
 

지
정

취
소

 
등

의
 

처
분

 
기

준
, 

관
련

 
문

서
의

 

비
치
․

보
존

 
기

간
, 

우
수
천

일
염

인
증

품
 

등
에

 

대
한

 
행

정
처

분
 
기

준
, 
천

일
염

인
증

 
기

준
의

 
현

저
한

 위
반

 내
용

, 
천

일
염

인
증

의
 승

계
신

고
, 

수

수
료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0
2

해
양

수
산

부

수
산

생
물

 

질
병

관
리

법
 

시
행

령
제

1
9조

의
3

제
2
0
조

, 
별

표
5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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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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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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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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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양

수
산

부

수
산

생
물

 

질
병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4
6조

제
1
4
조

, 
제

19
조

, 

제
2
0
조

, 
제

21
조

, 

제
2
2조

, 

제
3
7조

의
7
, 

죽
거
나

 
병
든

 
수

산
생

물
의

 
신

고
, 
살

처
분

명
령

, 

수
산

생
물

 
사

체
 
등

의
 
소

독
․

소
각

 
또

는
 
매
몰

, 

발
굴

의
 
허

가
 
및

 
발
굴

금
지

의
 
표

지
판

, 
방

류
수

산
생

물
의

 검
사

 등
, 

진
단

서
 및

 검
안

서
 등

, 
처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71

연
번

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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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3
7조

의
8
, 

제
37

조
의

10
, 

제
37

조
의

15
, 

제
40

조

방
전

 
기

재
사

항
, 

진
료

부
 
및

 
검

안
부

의
 
기

재
사

항
, 

면
허

의
 
취

소
 
및

 
정

지
 
등

, 
수

산
생

물
용

의

약
품

 등
의

 사
용

제
한

50
4

해
양

수
산

부
수

산
업

법
 

시
행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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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
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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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면
허

신
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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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8
5조

의
2

제
2
항

제
2
9
조

, 
제

37
조

, 

제
86

조
, 

별
표

2
, 

별
표

6

신
고

어
업

의
 
종

류
, 

어
획

물
운

반
업

의
 

자
격

기
준

 

및
 등

록
기

준
 등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0
5

해
양

수
산

부

수
산

업
협

동

조
합

법
 

시
행

령

제
6
9조

의
3

제
1
항

제
12

조
조

합
의

 설
립

인
가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6
9조

의
3

제
1
항

제
1
6조

, 
제

1
7
조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의

 
구

성
․

운
영

, 
간

부
직

원
의

 

자
격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0
6

해
양

수
산

부

수
산

업
협

동

조
합

법
 

시
행

규
칙

제
1
2조

제
3
조

, 
제

4조
, 

제
9
조

의
4

어
촌

계
의

 
설

립
인

가
 신

청
, 

조
합

원
 
가

입
 
신

청
, 

조
합

공
동

사
업

법
인

의
 회

원
 가

입
 신

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0
7

해
양

수
산

부
수

산
자

원
관

리
법

 
시

행
령

제
5
2조

의
3

제
2
6
조

, 
제

53
조

, 

별
표

1
4
, 

별
표

17
조

성
금

의
 부

과
기

준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0
8

해
양

수
산

부

신
항
만

건
설

촉
진

법
 

시
행

규
칙

제
8
조

제
6
조

신
항
만

건
설

사
업

 실
시

계
획

 승
인

신
청

서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0
9

해
양

수
산

부
어

선
법

  
시

행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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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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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제
7조

, 
제

1
4
조

, 

제
1
7
조

, 
제

18
조

, 

제
2
1
조

, 
제

23
조

, 

제
2
4
조

, 
제

25
조

, 

제
2
6
조

, 
제

28
조

, 

건
조
․

개
조

 
등

의
 
허

가
구

분
, 

건
조
․

개
조

등
의

 

허
가

 면
제

, 
건

조
․

개
조

등
의

 허
가

조
건

 등
, 

총

톤
수

의
 
측

정
 
등

, 
국

제
톤

수
증

서
 
등

의
 
발

급
신

청
 

등
, 

재
화

중
량
톤

수
증

서
의

 
발

급
신

청
, 

등
록

의
 
신

청
 
등

, 
등

록
사

항
, 

어
선

의
 
표

시
사

항
 
및

 

표
시

방
법

, 
어

선
번

호
판

의
 

제
작

 
등

, 
등

록
사

항

2
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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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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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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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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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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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3
3조

의
2
, 

제
3
4조

, 

제
4
2조

의
2
, 

제
5
5조

, 
제

7
1
조

의
 

변
경

신
청

 
등

, 
등

록
사

항
의

 
정

정
신

청
 

등
, 

선
박

국
적

증
서

 
등

의
 

비
치

의
무

 
면

제
, 

선
박

국

적
증

서
 

영
역

서
의

 
발

급
신

청
 

등
, 

어
선

위
치

발

신
장

치
를

 
갖

추
어

야
 

하
는

 
어

선
 

등
, 

검
사

의
 

준
비

 등
, 

증
서

 등
의

 재
발

급
 등

51
0

해
양

수
산

부

어
업

면
허

의
 

관
리

등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5
2조

제
1
0
조

, 
제

11
조

, 

제
1
2조

, 

제
2
1조

의
2
, 

제
2
3
조

, 
제

28
조

, 

제
3
1
조

, 
제

32
조

, 

제
3
3
조

, 
제

45
조

, 

별
표

7

양
식

어
업

 
종

류
별

 
어

장
구

역
의

 
한

계
 
등

, 
마

을

어
업

의
 
포

획
․

채
취

방
법

 
등

, 
패

류
양

식
어

업
의

 

포
획
․

채
취

방
법

 
등

, 
외

해
양

식
어

업
면

허
의

 
우

선
순

위
, 

어
업

권
의

 
이

전
인

가
신

청
 

등
, 

관
리

선

의
 

지
정

 
또

는
 

승
인

신
청

 
등

, 
관

리
선

의
 

규
모

 

등
, 
월

동
구

역
 또

는
 월

하
구

역
의

 지
정

고
시

 등
, 

정
치
망

어
업

 
등

의
 

보
호

구
역

, 
어

장
시

설
물

의
 

철
거

의
무

기
간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1
1

해
양

수
산

부

어
업

의
 허

가
 및

 

신
고

등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4
2조

제
3
조

, 
제

4조
, 

제
1
1
조

, 
제

16
조

, 

제
3
0조

, 

별
표

1~
별

표
5
, 

별
표

7

어
업

 
종

류
별

 
허

가
의

 
정

수
 

등
, 

어
업

허
가

의
 

신
청

대
상

 등
, 

어
업

허
가

의
 제

한
, 

어
업

의
 변

경

허
가

, 
공

익
상

 
어

업
의

 
제

한
 

등
에

 
관

한
 

기

준
․

절
차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1
2

해
양

수
산

부

어
촌

특
화

발
전

지

원
특

별
법

 
시

행
령

제
3
5조

의
2

제
9조

, 
제

1
0
조

, 

제
1
2
조

, 
제

14
조

, 

제
3
5
조

, 
별

표
2

어
촌

특
화

사
업

 
시

행
자

, 
행

위
제

한
 

등
, 

준
공

검

사
 
제

출
서

류
 
등

, 
토

지
등

의
 
관

리
와

 
처

분
, 

과

징
금

의
 산

정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1
3

해
양

수
산

부
어
촌
ㆍ

어
항

법
 
 

시
행

령
제

4
5조

의
2

제
1
0
조

, 
제

13
조

, 

제
1
4
조

, 
제

16
조

, 

제
46

조
, 

별
표

경
미

한
 

사
항

의
 

시
행

계
획

변
경

에
 

따
른

 
신

고
, 

준
공

전
 

사
용

의
 

신
고

 
또

는
 

허
가

, 
조

사
․

측

량
․

설
계

 
및

 
공

사
감

리
의

 
위

탁
 
대

상
자

 
범

위
, 

어
촌

종
합

개
발

시
설

의
 

목
적

 
외

의
 

사
용

승
인

절

차
,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1
4

해
양

수
산

부
어
촌
ㆍ

어
항

법
 

시
행

규
칙

제
2
9조

제
7조

, 
제

8
조

어
촌

종
합

개
발

시
설

의
 

보
호

 
및

 
관

리
, 

어
촌

종

합
개

발
시

설
의

 목
적

 외
의

 사
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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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3년

마
다

20
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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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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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주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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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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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시
기

51
5

해
양

수
산

부

어
획

물
 운

반
업

 

등
록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1
3조

제
2
조

어
획

물
운

반
업

 등
록

의
 신

청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1
6

해
양

수
산

부

연
근

해
 어

업
의

 

조
업

상
황

등
의

 

보
고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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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

제
5
조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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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및
 시

기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1
7

해
양

수
산

부
연

안
관

리
법

 
시

행
령

제
2
8조

의
2

제
2
9
조

제
1
항

, 

별
표

제
2
호
나

목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1
8

해
양

수
산

부
염

업
조

합
법

 
시

행
령

제
6
조

의
2

제
6
조

보
고

서
류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1
9

해
양

수
산

부
원

양
산

업
발

전
법

 
시

행

규
칙

제
3
2조

제
3조

, 
제

1
6
조

, 

제
1
8조

, 
제

2
5
조

원
양

어
업

허
가

의
 

신
청

 
시

기
, 

원
양

어
업

허
가

의
 

정
수

, 
원

양
어

업
허

가
의

 
유
효

기
간

 
단

축
, 

양
륙

량
 등

 보
고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2
0

해
양

수
산

부

유
류
오
염

손
해

배
상

보
장

법
 
 

시
행

규
칙

제
1
8조

제
3
조

, 
제

1
3조

보
장

계
약

 
증

명
서

의
 
발

급
 
및

 
재

발
급

, 
손

해
배

상
 보

장
계

약
 증

명
서

 기
재

사
항

의
 변

경
신

고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2
1

해
양

수
산

부

유
어

장
의

 지
정

 

및
 관

리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1
4조

제
1
항

제
2
조

유
어

장
의

 지
정

신
청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2
2

해
양

수
산

부
항
만

공
사

법
시

행
령

제
2
9조

의
4

제
13

조
사

용
료

 및
 임

대
료

의
 종

류
 등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2
3

해
양

수
산

부
항
만

법
시

행
령

제
9
2조

의
2

제
5
9조

, 

제
6
1조

~
제

6
3조

, 

제
7
6조

~
제

7
9조

, 

제
8
3조

, 
제

9
0
조

항
만

 
재

개
발

사
업

구
역

의
 

변
경

, 
사

업
시

행
장

의
 

지
정

등
, 

사
업

시
행

자
의

 
변

경
 

또
는

 
지

정
취

소

의
 
사

유
, 

사
업

시
행

자
의

 지
정

등
에

 
관

한
 
고

시
, 

장
기

체
류

화
물

의
 

반
출

통
보

등
, 

매
각

, 
폐

기
 

및
 

국
가

귀
속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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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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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2
0
조

, 
제

22
조

, 

제
2
3
조

 및
 별

표
4,

 

제
9
3조

 및
 별

표
6

국
가

에
귀

속
된

항
만

시
설

의
무

상
사

용
신

고
,금

지

행
위

,설
치

또
는
철

거
신

고
대

상
시

설
장

비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2
4

해
양

수
산

부
항
만

법
시

행

규
칙

제
3
4조

제
4
조

, 
제

7조
, 

제
8조

, 
제

2
8
조

, 

제
31

조

항
만

공
사

 
시

행
의

 
허

가
, 

항
만

공
사

실
시

계
획

의
 

승
인

 
및

 
신

고
, 

비
관

리
청

 
항
만

공
사

의
 
시

행
기

간
 
연

장
, 

타
인

 
토

지
에

의
 
출

입
 
등

, 
권

리
ㆍ

의

무
의

 이
전

 인
가

신
청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2
5

해
양

수
산

부

항
만

시
설

장
비

 

관
리

규
칙

시
행

규
칙

제
1
5조

제
3
조

, 
제

4조
, 

제
5
조

, 
제

6조
, 

별
표

1
, 

제
7조

, 

제
8
조

시
설

장
비

의
 

자
체

점
검

, 
정

기
검

사
의

 
실

시
 

시

기
, 

검
사

신
청

, 
검

사
대

상
의

 
범

위
, 

검
사

방
법

, 

검
사

결
과

의
 처

리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2
6

해
양

수
산

부
항
만

운
송

사
업

법
시

행
령

제
2
8조

제
1
2
조

, 
별

표
6

항
만

운
송

관
련

사
업

의
 등

록
 및

 신
고

의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2
7

해
양

수
산

부
항
만

운
송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제
3
6조

제
4
조

, 
제

5조
, 

제
1
0
조

, 
제

15
조

, 

제
3
0조

, 
제

3
1
조

항
만

운
송

사
업

의
 
등

록
신

청
, 

사
업

계
획

, 
검

수
사

등
의

 
등

록
, 

운
임

 
및

 
요

금
, 
미

등
록

 
항
만

에
서

의
 일

시
적

 영
업

행
위

, 
교

육
훈

련
기

관
의

 설
립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2
8

해
양

수
산

부
해

사
안

전
법

시
행

규
칙

제
5
8조

제
5조

제
1
항

, 

제
6
조

, 
제

8조
, 

제
1
7
조

, 
제

18
조

, 

제
19

조
, 

별
표

8
, 

제
2
0조

, 

제
2
3
조

제
2
항

, 

제
3
1
조

, 
별

표
1
0,

 

제
3
6
조

, 
제

47
조

, 

제
4
8조

, 
제

5
1
조

보
호

수
역

의
입

역
허

가
신

청
,보

호
수

역
입

역
통

지
,

항
행

안
전

확
보

조
치

가
필

요
한

선
박

, 
 

권
리
․

의

무
의

 
승

계
신

고
 

시
 

제
출

하
여

야
 

하
는

 
서

류
, 

휴
업
․

폐
업

의
 

신
고

서
, 

안
전

진
단

대
상

사
업

자

에
 

대
한

 
행

정
처

분
의

 
기

준
, 

항
행

장
애

물
의

 

보
고

, 
통

항
 

선
박

의
 

준
수

사
항

, 
선
박

출
항

통
제

의
 

기
준

 
및

 
절

차
, 

수
시

인
증
심

사
를

 
받

아
야

 

하
는

 
사

업
장

 
또

는
 

선
박

, 
안

전
관

리
대

행
업

의
 

등
록

신
청

, 
 

안
전

관
리

대
행

업
자

에
 

대
한

 
행

정

처
분

의
 기

준
, 

선
박

안
전

도
정

보
의

 공
표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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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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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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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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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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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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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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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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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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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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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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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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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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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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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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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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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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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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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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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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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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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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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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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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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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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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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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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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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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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4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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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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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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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
리

업
의

 
하

도
급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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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 

승

강
기

 
검

사
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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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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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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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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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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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기
 
제

조
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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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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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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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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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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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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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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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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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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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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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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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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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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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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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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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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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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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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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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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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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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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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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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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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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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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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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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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54
8

행
정

안
전

부
재

해
구

호
법

시
행

령
제

2
3조

의
3

제
10

조

의
연

금
품

의
 

모
집

허
가

신
청

에
 

관
한

 
사

항
, 

모

집
비

용
의

 
비

율
에

 
관

한
 

사
항

, 
장

부
․

서
류

의
 

비
치

 및
 공

개
의

무
에

 관
한

 사
항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4
9

행
정

안
전

부

재
해

위
험

 

개
선

사
업

 및
 

이
주

대
책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3
7조

제
8
조

개
선

사
업

지
구

 안
에

서
 행

위
 등

의
 제

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5
0

행
정

안
전

부

저
수

지
ㆍ
댐

의
 

안
전

관
리

 및
 

재
해

예
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5조

의
2

제
2
1조

제
1
항

행
위

 제
한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5
1

행
정

안
전

부
전

자
정

부
법

시
행

령
제

9
1조

제
1
항

제
73

조
제

1항
 및

 

제
2항

, 
제

7
4
조

, 

별
표

3
, 

별
표

4
, 

제
78

조
의

3

감
리

법
인

의
 

등
록

 
요

건
, 

감
리

원
의

 
자

격
 

및
 

교
육

, 
전

자
정

부
사

업
자

관
리

자
의

 자
격

요
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5
2

행
정

안
전

부
주
민

등
록

법
시

행

규
칙

제
1
9조

의
2

제
21

조
과

태
료

 부
과

 기
준

2
01

6
.1

.1
2년

마
다

20
19

.1
2.

31

55
3

행
정

안
전

부
풍

수
해

보
험

법
시

행
령

제
1
8조

제
1
항

제
1
1
조

제
1
항

, 

제
16

조
의

2,
 
별

표
손

해
평

가
인

의
 자

격
 요

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1
8조

제
2
항

제
1
1
조

제
1
항

, 

제
16

조
의

2,
 
별

표

풍
수

해
보

험
관

리
지

도
 

작
성

 
대

행
자

의
 

기
술

인

력
 구

비
 조

건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5
4

행
정

안
전

부
행

정
사

법
법

률
제

3
5조

의
2

제
38

조
과

태
료

 부
과

기
준

2
01

5
.6

.1
2년

마
다

20
19

.5
.3

1

55
5

환
경

부
실

내
공

기
질

 

관
리

법
  

시
행

령
제

1
5조

제
6
조

, 
제

7조
, 

제
1
2
조

, 
제

16
조

, 

별
표

건
축

자
재

의
 
오
염

물
질

 
방

출
 
여

부
의

 
확

인
, 

확

인
의

 
예

외
 
인

정
 
및

 
자

료
의

 
제

출
에

 
관

한
 
사

항
, 

실
내

환
경

관
리
센
터

의
 

지
정

취
소

에
 

관
한

 

사
항

, 
과

태
료

 부
과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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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55
6

환
경

부

가
축

분
뇨

의
 

관
리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6조

의
3

제
17

조
및

별
표

5
, 

제
2
1조

 및
 별

표
7

가
축

분
뇨

관
련

영
업

의
 

허
가

기
준

, 
처

리
시

설
 

설

계
․

시
공

업
의

 등
록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5
7

환
경

부

가
축

분
뇨

의
 

관
리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5
1조

제
7
조

제
1
항

제
2항

,

제
2
6조

제
1
항

제
2

항
,제

2
7조

제
1
항

,

제
28

조
및

별
표

8
,제

2
9
조

제
1
항

,제
37

조

제
1
항

 

신
고

대
상

배
출

시
설

의
 

설
치

신
고

 
시

 
제

출
서

류
 

및
 
변

경
신

고
의

 
대

상
, 

재
활

용
 
신

고
의

 
대

상
자

 

및
 

재
활

용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재
활

용
 

변
경

신
고

의
 
대

상
, 

재
활

용
시

설
의

 
설

치
ㆍ

운
영

기
준

, 

개
선

명
령

 이
행

의
 보

고
, 

시
공

감
리

자
의

 자
격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5
8

환
경

부

건
설

폐
기

물
의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9조

의
2

제
2조

 및
 별

표
1
, 

제
9
조

, 
제

1
4조

건
설

폐
기

물
의

 
종

류
, 

건
설

폐
기

물
의

 
처

리
기

준
 

등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업

의
 허

가
조

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5
9

환
경

부

건
설

폐
기

물
의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3
2조

제
1
항

제
5
조

제
2
항

 및
 

별
표

1의
2,

 

제
9조

제
3
항

, 

제
1
2조

제
2
항

~
제

6

항
 및

 별
표

2
, 

제
1
6조

제
1
항

~

제
4
항

, 

제
1
8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2
0
조

, 

제
21

조

건
설

폐
기

물
의

 
배

출
, 

수
집
․

운
반

, 
보

관
, 

중
간

처
리

에
 
관

한
 
구

체
적

인
 
기

준
 
및

 
방

법
, 

 
배

출

자
의

 
변

경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업

의
 
허

가
기

준
 
및

 
허

가
신

청
 
시

 
제

출
서

류
 

등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의
 

설
치

승
인

신
청

 

시
 제

출
서

류
  

및
 설

치
신

고
․

변
경

승
인
․

변
경

신
고

의
 
대

상
 
등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의

 
사

용
개

시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의
 설

치
기

준
 및

 관
리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6
0

환
경

부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시
행

령
제

6
6조

의
2

제
1
1
조

, 
제

17
조

, 

별
표

1
의

3
, 

별
표

2
, 

별
표

3
, 

제
2
8
조

, 

별
표

7
, 

별
표

8
, 

제
3
9
조

 및
 

별
표

1
0
, 

제
4
0
조

 

배
출

시
설

의
 
설

치
허

가
 
및

 
신

고
 
등

, 
측

정
기

기

의
 

부
착

대
상

 
사

업
장

 
및

 
종

류
 

등
, 

기
본

부
과

금
 
산

정
의

 
방

법
과

 
기

준
, 

환
경

기
술

인
의

 
자

격

기
준

 및
 임

명
기

간
, 

저
황

유
의

 사
용

, 
청

정
연

료

의
 
사

용
, 

운
행

차
 
배

출
가
스

 
정
밀

검
사

의
 
시

행

지
역

, 
전

문
정

비
사

업
의

 등
록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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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및
 별

표
10

의
2
, 

제
4
3
조

 및
 

별
표

1
1
의

3
, 

제
5
4조

, 
제

5
6
조

 

및
 별

표
1
3

56
1

환
경

부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시
행

규
칙

제
13

7
조

제
1
항

제
5조

 및
 별

표
3,

 

제
15

조
 및

 별
표

8,
 

제
27

조
제

1항
~

제
3항

, 
제

36
조

, 

제
37

조
 및

 별
표

9,
 

제
38

조
제

1항
, 

제
39

조
제

1항
, 

제
45

조
, 

제
47

조
제

1항
 및

 

제
2항

, 

제
52

조
제

3항
 및

 

별
표

11
, 

제
55

조
, 

56
조

제
1항

 및
 

제
2항

, 
제

57
조

 및
 

별
표

13
, 

제
58

조
제

4항

제
5항

, 
별

표
14

 및
 

별
표

15
, 

제
60

조
제

1항
 및

 

제
2항

, 
제

62
조

 및
 

별
표

17
, 

제
63

조
 

및
 별

표
18

, 

제
64

조
, 

제
67

조
제

1항
, 

제
67

조
의

2제
1항

 

배
출

시
설

, 
대

기
오
염

물
질

의
 
배

출
허

용
기

준
, 

배

출
시

설
 변

경
신

고
의

 대
상

 및
 변

경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배
출

시
설

 
및

 
방

지
시

설
의

 
운

영
기

록
 

보
존

, 
측

정
기

기
의

 
운

영
․

관
리

기
준

, 
개

선
계

획

서
의

 
포

함
․

첨
부

 
사

항
, 

개
선

계
획

서
의

 
제

출

기
한

, 
기

본
부

과
금

 
산

정
을

 
위

한
 

자
료

 
제

출
 

시
 

제
출

서
류

, 
배

출
부

과
금

 
부

과
면

제
대

상
 

연

료
․

최
적

방
지

시
설

의
 
사

용
신

고
․

설
치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자

가
측

정
의

 
대

상
․

항
목

 
및

 
방

법
, 

저
황

유
 
외

 
연

료
사

용
 
시

 
제

출
서

류
, 

고
체

연
료

 

사
용

승
인

 
신

청
 

시
 

제
출

서
류

 
등

, 
비

산
먼

지
 

발
생

사
업

, 
비

산
먼

지
의

 
발

생
을

 
억

제
하

기
 

위

한
 
시

설
의

 
설

치
 
및

 
필

요
한

 
조

치
에

 
관

한
 
기

준
, 
휘

발
성

유
기

화
합

물
 

배
출

시
설

의
 

변
경

신
고

 

대
상

 및
 기

간
, 

제
작

차
 배

출
허

용
기

준
, 

배
출

가

스
 

보
증

기
간

, 
인

증
신

청
․

인
증

생
략

신
청

 
시

 

제
출

서
류

 
등

, 
변

경
인

증
의

 
대

상
, 

인
증

시
험

대

행
기

관
의

 
지

정
기

준
, 

인
증

시
험

대
행

기
관

의
 

변

경
신

고
․

실
적

보
고

 
기

한
 

및
 

준
수

사
항

, 
평
균

 

배
출

허
용

기
준

의
 
적

용
을

 
받

는
 
자

동
차

 
및

 
자

동
차

제
작

자
의

 
범

위
와

 
평
균

 
배

출
허

용
기

준
, 

결
함

확
인

검
사

대
상

 
자

동
차

의
 
범

위
 
및

 
결

함
확

인
검

사
 

자
동

차
의

 
선

정
 

방
법

, 
결

함
시

정
계

획

의
 
승

인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배
출

가
스

 
관

련
부

품
, 

결
함

시
정

 현
황

, 
부

품
결

함
 현

황
의

 보
고

내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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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및
 별

표
18

의
2,

 

제
67

조
의

3제
1항

~

제
3항

, 

제
71

조
의

2제
1항

 

및
 별

표
19

의
2,

 

제
72

조
제

1항
 및

 

제
2항

, 

제
75

조
제

2항
, 

제
76

조
 및

 

별
표

20
, 

제
77

조
제

1항
, 

제
3항

 및
 제

4항
, 

제
82

조
의

4제
1항

, 

제
82

조
의

6제
2항

 

후
단

 및
 같

은
조

 

제
3항

, 

제
87

조
제

1항

제
2항

제
4항

, 

별
표

22
, 

별
표

23
 

및
 별

표
23

의
2,

 

제
12

1조
제

1항
 및

 

별
표

34
의

2,
 

제
12

5조
제

1항
 및

 

제
2항

용
 
및

 
배

출
가
스

 
관

련
부

품
의

 
보

증
기

간
, 

저
감

효
율

 
확

인
검

사
 
대

상
의

 
선

정
기

준
, 

결
함

 
시

정
 

또
는

 
재

검
사

 
신

청
 

여
부

에
 

대
한

 
통

지
 

기

간
․

방
법

 
및

 
결

함
시

정
계

획
 
승

인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운
행

차
 
배

출
가
스

 
정

기
검

사
 
및

 
이
륜

자
동

차
정

기
검

사
의

 
대

상
항

목
, 

방
법

 
및

 
기

준
 

등
, 

자
동

차
연

료
․

첨
가

제
 

또
는

 
촉

매
제

 
검

사

기
관

의
 

지
정

기
준

, 
환

경
기

술
인

의
 

교
육

 
과

정
․

주
기

 및
 기

간

제
7
7조

제
2
항

결
함

시
정

 현
황

의
 보

고
내

용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6
2

환
경

부
물

환
경

보
전

법
시

행
령

제
8
4조

의
3

제
3
1
조

, 
제

32
조

, 

제
5
9
조

 및
 

별
표

1
7
, 

제
72

조
~
제

75
조

설
치

허
가

 
및

 
신

고
대

상
 
폐

수
배

출
시

설
의

 
범

위

등
, 

배
출

시
설

의
 
설

치
제

한
지

역
, 

환
경

기
술

인
의

 

임
명

신
고

 
및

 
자

격
기

준
등

, 
비

점
오
염

원
의

 
신

고
 
및

 
면

제
대

상
과

 
이

행
 
또

는
 
설

치
․

개
선

명

령
의

 기
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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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56
3

환
경

부
물

환
경

보
전

법
시

행

규
칙

제
1
07

조
의

2제
1항

제
1
6조

, 

제
17

조
제

2항
 및

 

제
3
항

, 

제
1
8
조

제
1
항

, 

제
3
4
조

 및
 

별
표

1
3
, 

제
38

조
제

1항
 및

 

제
2
항

, 

제
5
2
조

제
1
항

, 

제
7
3조

제
1
항

제
2

항
 및

 제
4
항

, 

제
86

조
제

1항
 및

 

제
3
항

, 
제

87
조

 및
 

별
표

1
9
, 

제
8
9
조

제
1
항

, 

제
9
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
항

 및
 

별
표

2
0
, 

제
9
3
조

제
1
항

, 

제
94

조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오
염

부
하

량
 
할

당
 
또

는
 
배

출

량
 
지

정
의

 
대

상
․

방
법

 
등

, 
조

치
명

령
의

 
이

행

기
간

 및
 연

장
기

간
, 

과
징

금
의

 부
과

기
준

, 
수

질

오
염

물
질

의
 

배
출

허
용

기
준

, 
폐

수
배

출
시

설
의

 

변
경

신
고

 
대

상
, 

기
본

부
과

금
 
산

정
을

 
위

한
 
자

료
제

출
 

시
 

제
출

서
류

, 
비

점
오
염

원
의

 
설

치
신

고
․

변
경

신
고

 
기

한
 
및

 
설

치
신

고
 
시

 
제

출
서

류
 

등
, 

기
타

수
질
오
염

원
의

 
설

치
․

관
리

 
신

고
․

변
경

신
고

 
기

한
 
및

 
설

치
․

관
리

 
신

고
 
시

 

제
출

서
류

 
등

, 
기

타
수

질
오
염

원
 
설

치
․

관
리

자

가
 
하

여
야

 
할

 
조

치
, 
골
프

장
의

 
맹

독
성
․

고
독

성
 
농

약
 
사

용
여

부
의

 
확

인
 
주

기
, 

폐
수

처
리

업

의
 

등
록

기
준

, 
등

록
신

청
 

시
 

제
출

서
류

 
및

 
변

경
등

록
 

대
상

, 
환

경
기

술
인

 
등

의
 

교
육

의
 

종

류
․

시
기

 및
 교

육
과

정
의

 종
류
․

기
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1
07

조
의

2제
2항

제
26

조
의

2
토

사
 기

준
2
01

5
.6

.1
2년

마
다

20
19

.5
.3

1

56
4

환
경

부
상

수
원

관
리

규
칙

 
시

행

규
칙

제
3
1조

제
12

조
건

축
물

 등
의

 종
류

 및
 규

모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6
5

환
경

부

생
물

다
양

성
 

보
전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1
5조

의
2

제
1
1
조

제
1
항

, 

제
1
1조

제
2
항

생
태

계
교
란

 
생

물
의

 
수

입
등

의
 

허
가

대
상

 
및

 

허
가

신
청

 시
 제

출
서

류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6
6

환
경

부
소
음
ㆍ

진
동

관
리

법
 

시
행

령
제

1
4조

의
2

제
2조

, 
제

1
0
조

, 

별
표

1

배
출

시
설

의
 

설
치

허
가

 
등

, 
소
음

도
 

검
사

기
관

의
 지

정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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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56
7

환
경

부
소
음
ㆍ

진
동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7
6조

제
8조

제
1
항

, 

제
1
0
조

제
1
항

, 

제
2
0
조

제
3
항

, 

제
2
1
조

, 
제

22
조

, 

제
2
3
조

제
1
항

, 

제
2
5조

, 

제
3
4
조

의
2
제

1
항

, 

제
4
2
조

, 
제

43
조

, 

제
4
4
조

, 
제

50
조

, 

제
5
3
조

, 
제

54
조

, 

제
7
1
조

제
1
항

, 

제
73

조
, 

별
표

5
, 

별
표

6
, 

별
표

8
, 

별
표

9
, 

별
표

10
, 

별
표

1
2
, 

별
표

1
3
의

2
, 

별
표

14
, 

별
표

1
5,

 

별
표

16
, 

별
표

1
8,

 

별
표

2
1

공
장

소
음
․

진
동

의
 

배
출

허
용

기
준

, 
배

출
시

설

의
 

변
경

신
고

 
대

상
, 

생
활

소
음
․

진
동

의
 

규
제

기
준

, 
특

정
공

사
의

 
사

전
신

고
․

변
경

신
고

 
대

상
, 

사
전

신
고
․

변
경

신
고

 시
 제

출
서

류
 및

 공
사

장
 

방
음

시
설

의
 

설
치

기
준

, 
저

소
음

 
건

설
기

계
의

 

범
위

, 
이

동
소
음

원
의

 
종

류
, 

교
통

소
음
․

진
동

의
 

관
리

기
준

, 
인

증
시

험
대

행
기

관
의

 
검

사
장

비
 

및
 

기
술

인
력

 
기

준
, 

자
동

차
제

작
자

 
검

사
․

인
증

시

험
의

 
인

력
 

및
 

장
비

, 
운

행
차

 
수

시
점

검
의

 
면

제
대

상
, 

운
행

차
의

 정
기

검
사

 신
청

, 
운

행
차

 정

기
검

사
의

 
방

법
․

기
준

 
및

 
대

상
 
항

목
과

 
운

행

차
정

기
검

사
대

행
자

의
 

시
설
․

장
비

 
및

 
기

술
능

력
, 

확
인

검
사

대
행

자
의

 
등

록
기

준
, 

확
인

검
사

대

행
자

의
 
변

경
등

록
 
대

상
 
및

 
변

경
등

록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확

인
검

사
대

행
자

의
 

준
수

 
사

항
, 

보

고
 
및

 
검

사
 
등

을
 
할

 
수

 
있

는
 
경

우
, 

행
정

처

분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6
8

환
경

부

수
도

권
 

대
기

환
경

개
선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제

3
4조

의
3

제
1
8
조

, 
제

23
조

, 

제
2
6조

, 

별
표

2
의

2
, 

별
표

5

측
정

기
기

의
 

부
착
․

가
동

 
등

, 
과

징
금

의
 

산
정

기
준

, 
자

동
차

판
매

자
의

 범
위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6
9

환
경

부

수
도

권
 

대
기

환
경

개
선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규
칙

제
4
4조

제
8조

제
1
항

, 

제
9조

제
1
항

, 

제
1
0조

제
1
항

제
2항

, 
제

2
2
조

, 

제
2
4
조

, 
제

28
조

, 

제
3
0조

, 

제
3
1조

의
3
, 

사
업

장
설

치
의

 
허

가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사

업

장
설

치
의

 
변

경
허

가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사

업

장
의

 
신

고
기

간
 

및
 

신
고

사
항

, 
저

공
해

자
동

차
 

보
급

계
획

서
의

 
포

함
사

항
 
및

 
총

 
오
염

물
질

 
배

출
량

의
 

산
정

방
법

, 
저

공
해

자
동

차
 

보
급

실
적

의
 

제
출

내
용

 
및

 
제

출
시

기
, 

특
정

경
유

자
동

차
의

 

배
출

허
용

기
준

, 
배

출
가
스

저
감

장
치

의
 

부
착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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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3
2
조

, 
제

33
조

, 

제
3
4조

, 

제
3
6조

의
2
, 

제
3
6
조

의
6
제

1
항

, 

제
3
6조

의
9
, 

제
41

조
, 

별
표

7
, 

별
표

8
, 

별
표

8의
2

조
치

 
및

 
부
착

증
명

서
 
등

의
 
제

출
, 

특
정

경
유

자

동
차

 
소

유
자

의
 

관
리

의
무

, 
배

출
가
스

저
감

장
치

 

및
 
저

공
해
엔

진
의

 
저

감
효

율
, 

인
증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변
경

인
증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수
시

검

사
 

대
상

, 
결

함
확

인
검

사
대

상
의

 
선

정
기

준
, 

의

무
운

행
기

간
의

 
설

정
범

위
 
및

 
지

원
금

액
의

 
회

수

기
준

, 
출

입
․

검
사

 등
을

 할
 수

 있
는

 경
우

57
0

환
경

부
수

도
법

 
시

행

규
칙

제
3
2조

제
2
3조

의
2
제

1
항

제
4항

, 
제

3
1
조

, 

별
표

7
의

2
, 

별
표

8

저
수

조
청

소
업

의
 

인
력
․

시
설

 
및

 
장

비
 

등
의

 

기
준

과
 

저
수

조
청

소
업

의
 

변
경

신
고

 
대

상
, 

기

술
진

단
 대

행
 기

관
의

 장
비

와
 기

술
인

력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7
1

환
경

부
실

내
공

기
질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1
5조

제
2
조

의
2,

 

제
1
0조

, 

제
1
0조

의
8
, 

제
1
4조

의
2
, 

별
표

5
, 

별
표

8

측
정

기
기

의
 

운
영

 
및

 
관

리
기

준
, 

건
축

자
재

의
 

오
염

물
질

 
방

출
 

기
준

, 
실

내
 
라
돈

 
농

도
의

 
권

고
기

준
, 

행
정

처
분

의
 기

준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제
3
조

, 
제

4조
, 

제
5
조

제
1
항

제
2항

, 

제
7
조

제
1항

~
제

4

장
, 

별
표

1
의

2
, 

별
표

2
, 

별
표

3

실
내

공
기

질
 
유

지
기

준
, 

실
내

공
기

질
 
권

고
기

준
, 

다
중

이
용

시
설

 
소

유
자

등
의

 
교

육
 
주

기
 
및

 
시

간
, 

신
축

 
공

동
주
택

 
실

내
공

기
질

 
측

정
의

 
방

법
․

항
목

 
및

 
그

 
측

정
결

과
의

 
공

고
 
시

기
․

기

간
․

방
법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7
2

환
경

부
악

취
방

지
법

 
시

행

규
칙

제
2
1조

의
2

제
1
항

제
5
조

의
2,

 

제
9조

제
1
항

, 

제
1
0조

제
1
항

제
2

항
, 

제
1
6
조

, 

제
1
7
조

, 
제

19
조

, 

별
표

7
, 

별
표

8
, 

별
표

9

악
취

관
리

지
역

의
 

지
정

기
준

, 
악

취
배

출
시

설
의

 

설
치
․

운
영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악

취
배

출
시

설
의

 변
경

신
고

 대
상

 및
 변

경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악

취
검

사
기

관
의

 
검

사
시

설
․

장
비

 
및

 
기

술
인

력
 

기
준

, 
악

취
검

사
기

관
의

 
지

정
사

항
 

변

경
보

고
 

대
상

 
및

 
변

경
보

고
 

시
 

제
출

서
류

, 
악

취
검

사
기

관
의

 준
수

사
항

, 
행

정
처

분
기

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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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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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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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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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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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57
3

환
경

부
자

연
공

원
법

시
행

규
칙

제
3
0조

제
1
7조

제
2
항

,제
4항

,제
5
항

, 

제
1
8
조

제
2
항

,

제
3
항

공
원

사
업

시
행
ㆍ

공
원

시
설

관
리

 
허

가
ㆍ

변
경

허

가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행
위

허
가

신
고

 
시

 
 
제

출
서

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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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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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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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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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
경

부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4
9조

의
2

제
7조

, 
제

1
1
조

, 

제
35

조

포
장

의
 

재
질
․

방
법

 
등

에
 

관
한

 
기

준
 

준
수

 

대
상

제
품

, 
폐

기
물

부
담

금
의

 
산

출
기

준
, 

지
정

부

산
물

배
출

업
자

가
 
지
켜

야
 
하

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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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

본
방

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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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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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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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
경

부

자
유

무
역

지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2
8조

제
4
조

, 
별

표
2
, 

제
5
조

,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 
제

8조
, 

제
9조

제
1
항

, 

제
1
0
조

제
1
항

, 

제
2
0조

의
3
, 

별
표

7,
 

제
2
1조

제
1
항

사
용
억

제
․

무
상

제
공

 금
지

대
상

 1
회

용
품

과
 
그

 

세
부

 
준

수
사

항
, 

제
품
․

재
료
․

용
기

의
 
출

고
․

수
입

 
 
실

적
에

 
관

한
 
자

료
 
제

출
 
시

 
제

출
서

류
, 

폐
기

물
부

담
금

의
 
분

할
납

부
 
대

상
 
및

 
기

한
, 
플

라
스
틱

 
제

품
․

재
료
․

용
기

의
 

폐
기

물
부

담
금

 

면
제

를
 
위

한
 
 
회

수
․

재
활

용
 
방

법
, 

폐
기

물
부

담
금

 
면

제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폐

기
물

부
담

금

의
 
반

환
청

구
 
시

 
제

출
서

류
, 

폐
기

물
 
고

형
연

료

제
품

의
 사

용
시

설
 및

  
고

형
연

료
제

품
의

 품
질
․

등
급

기
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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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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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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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

환
경

부
잔

류
성
오
염

물
질

 

관
리

법
시

행
령

제
2
6조

의
2

제
3
조

잔
류

성
유

기
오
염

물
질

함
유

폐
기

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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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7
7

환
경

부
잔

류
성

유
기
오
염

물
질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2
4조

제
18

조
, 

별
표

8
, 

제
1
9조

제
1
항
․

제
2
항

, 
별

표
9
, 

제
20

조
, 

별
표

4
, 

제
21

조
제

1항
 및

제
3
항

, 

제
2
2조

제
2
항

잔
류

성
 

유
기
오
염

물
질

 
함

유
폐

기
물

의
 

수
집
․

운
반
․

보
관

 
또

는
 

처
리

에
 

관
한

 
기

준
 

및
 

방

법
, 

재
활

용
의

 
종

류
 

및
 

용
도

와
 

잔
류

성
 

유
기

오
염

물
질

 
함

유
폐

기
물

 
재

활
용

신
고

자
가

 
갖

추

어
야

 
할

 
보

관
시

설
 
및

 
재

활
용

시
설

, 
행

정
처

분

기
준

, 
관

리
대

상
기

기
 

등
에

 
관

한
 

신
고
․

변
경

신
고

대
상

, 
안

전
관

리
상

 
주

의
사

항
 

표
지

의
 

부

착
기

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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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20
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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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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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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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57
8

환
경

부

전
기
ㆍ

전
자

제
품

 

및
 자

동
차

의
 

자
원
순

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6조

의
3

제
29

조
폐

자
동

차
 재

활
용

결
과

의
 제

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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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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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2.

31

57
9

환
경

부

전
기
ㆍ

전
자

제
품

 

및
 자

동
차

의
 

자
원
순

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2
0조

제
4
조

, 
제

5조
, 

별
표

1
, 

제
6조

, 

제
16

조
, 

별
표

3
, 

제
19

조

전
기
․

전
자

제
품

의
 

출
고

량
 

제
출

 
시

 
제

출
서

류
, 

제
품
군

별
 
재

활
용

의
 
방

법
과

 
 
기

준
, 

재
활

용
 
및

 
회

수
의

무
이

행
계

획
서

의
 
제

출
 
시

 
제

출

서
류

, 
 

폐
자

동
차

재
활

용
업

의
 

등
록

기
준

, 
재

활

용
실

적
 등

의
 기

록
․

보
존

 서
식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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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환
경

부

제
품

의
 

포
장

재
질
ㆍ

포
장

방
법

에
 관

한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1
2조

제
3
조

, 
제

4조
, 

별
표

1
, 

제
5
조

포
장

재
질

에
 

관
한

 
기

준
, 

제
품

의
 

포
장

방
법

에
 

관
한

 
기

준
, 

포
장

재
질

 
및

 
포

장
방

법
에

 
관

한
 

검
사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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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
경

부
지

하
수

법
시

행
령

제
4
3조

의
2

제
1
4조

의
3
, 

제
25

조

지
하

수
에

 
영
향

을
 
미

치
는

 
굴
착

행
위

의
 

신
고

 

등
, 

지
하

수
 오
염

방
지

조
치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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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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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지

하
수

법
시

행

규
칙

제
3
6조

제
5
조

, 
제

8조
, 

제
9
조

의
2,

 

제
1
6조

, 
제

1
7
조

지
하

수
개

발
ㆍ

이
용

시
설

의
설

치
기

준
등

, 
지

하
수

개
발
ㆍ

이
용

의
 

신
고

 
등

, 
유

출
지

하
수

의
 

이
용

 

등
, 

이
행

보
증

금
의

 
예

치
방

법
 

등
, 

이
행

보
증

금

의
 산

정
기

준

2
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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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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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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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
경

부
토

양
환

경
보

전
법

시
행

령
제

1
8조

의
2

제
8
조

의
3,

 

제
1
7조

의
2
, 

별
표

1,
 

제
1
7
조

의
4
, 

별
표

2

시
정

명
령

 
등

, 
토

양
관

련
전

문
기

관
의

 
지

정
기

준
 

등
, 
토

양
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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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록
요

건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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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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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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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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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토

양
환

경
보

전
법

시
행

규
칙

제
3
7조

제
8
조

의
2,

 

제
1
9조

, 

특
정

 
토

양
오
염

 
관

리
대

상
 
시

설
의

 
변

경
신

고
대

상
, 

반
출

정
화

대
상

, 
토

양
정

화
업

의
 
등

록
․

변
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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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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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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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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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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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검
토

대
상

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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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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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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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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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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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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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1조

의
2
제

1
항

 

및
 제

4항
, 

제
3
1조

의
4
, 

별
표

1
1
의

2
, 

제
3
1조

의
5
, 

제
3
2조

제
1
항

등
록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토

양
정

화
업

자
의

 
준

수

사
항

, 
지

위
승

계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기
술

인
력

교

육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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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

주
기
․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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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
경

부
폐

기
물

관
리

법
법

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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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의
3

제
1
3
조

의
3
제

3
항

, 

제
1
3조

의
3
제

6
항

재
활

용
 

대
상

 
폐

기
물

의
 

승
인

에
 

관
한

 
사

항
, 

재
활

용
 대

상
 폐

기
물

의
 승

인
 취

소
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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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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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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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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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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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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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폐

기
물

관
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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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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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조

의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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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8
7

환
경

부
폐

기
물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8
4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제
1
호

가
목

 및
 나

목
, 

제
8조

 및
 

별
표

1
1
제

1
호
라

목
, 

제
9
조

제
2항

~

제
5항

, 
제

1
0
조

, 

제
11

조
제

2항
 및

 

제
3
항

, 
제

14
조

 및
 

별
표

5,
 

제
17

조
제

1항
 및

 

제
3
항

, 

제
1
8
조

제
1
항

,

제
2항

 및
 제

4
항

, 

제
28

조
제

1항
 및

 

제
4
항

, 

제
35

조
제

1항
 및

 

별
표

9,
 

제
3
9
조

제
1
항

,

제
3항

 및
 제

4
항

, 

저
위

발
열

량
 

및
 

회
수
효

율
, 
침

출
수

 
배

출
허

용

기
준

, 
임

시
보

관
장

소
의

 
승

인
대

상
․

기
준

 
및

 

설
치

승
인
․

변
경

승
인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외
의

 
장

소
에

서
의

 
폐

기
물

처
리

, 

임
시

보
관

시
설

 
설

치
승

인
․

변
경

승
인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폐

기
물

의
 

처
리

에
 

관
한

 
구

체
적

인
 

기
준

 
및

 
방

법
, 

수
탁

처
리

 
능

력
확

인
대

상
 
사

업

장
폐

기
물

 
배

출
자

의
 
범

위
 
및

 
폐

기
물

처
리

계
획

의
 

확
인

신
청

시
 

제
출

서
류

 
등

, 
사

업
장

폐
기

물
 

배
출

자
의

 신
고

대
상

 및
 신

고
․

변
경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폐
기

물
처

리
사

업
 

계
획

서
 

제
출

시
 

제

출
서

류
 
및

 
폐

기
물

처
리

업
 
허

가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의
 

설
치

기
준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의

 
설

치
승

인
․

변
경

승
인

신
청

시
 
제

출
서

류
 

및
 

변
경

승
인

대
상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의
 

설

치
신

고
․

변
경

신
고

시
 

제
출

서
류

 
및

 
변

경
신

고

대
상

, 
매

립
시

설
의

 
정

기
검

사
기

간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의
 

관
리

기
준

, 
기

술
관

리
인

의
 

자
격

기
준

, 

폐
기

물
처

리
업

자
 

등
이

 
기

록
․

보
존

하
여

야
 

할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88

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4
0
조

제
1
항

,

제
3항

 및
 제

4
항

, 

제
4
1조

제
5
항

제
2
호

, 

제
42

조
제

1항
 및

 

별
표

1
1
, 

제
4
8
조

 

및
 별

표
14

, 

제
5
8
조

제
1
항

, 

제
5
9조

, 

제
6
9조

제
1
항

장
부

, 
폐

기
물

처
리

업
자

 
등

의
 
휴

업
․

폐
업
․

재

개
업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의
 

사
용

종
료
․

폐
쇄

신
고

시
 제

출
서

류
 

58
8

환
경

부

폐
기

물
의

 국
가

 

간
 이

동
 및

 그
 

처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
4조

의
2

제
3조

, 
제

9
조

수
출

입
규

제
폐

기
물

의
 

수
출

허
가

, 
수

출
입

규
제

폐
기

물
의

 수
입

허
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8
9

환
경

부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촉
진

 및
 

주
변

지
역

지
원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3
6조

제
3
조

, 
제

4조
, 

제
11

조
의

4

산
업

단
지

 등
에

의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의
 설

치
, 
택

지
사

업
개

발
에

 
따

른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의

 
설

치
, 

페
기

물
처

리
시

설
 입

지
 안

에
서

의
 행

위
제

한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9
0

환
경

부
하

수
도

법
시

행
령

제
4
2조

의
3

제
1
0
조

, 
제

12
조

, 

제
1
7
조

, 
제

22
조

, 

제
2
4
조

, 
제

29
조

, 

별
표

2,
 

제
3
1
조

제
1
항

, 

별
표

4,
 

제
3
2
조

제
1
항

, 

별
표

5
, 

제
3
3
조

, 

별
표

7,
 
제

3
5조

설
치

기
준

등
, 

공
공

하
도

관
리

청
이

 
아
닌

 
자

의
 

공
사

 
시

행
등

, 
기

술
진

단
전

문
기

관
의

 
등

록
요

건
 

등
, 

배
수

설
비

의
 

설
치

 
등

, 
개

인
하

수
처

리
시

설

의
 

설
치

, 
분
뇨

수
집

 
․
 

운
반

업
의

 
허

가
기

준
, 

개
인

하
수

처
리

시
설

 
설

계
․

시
공

업
의

 
등

록
기

준
, 

개
인

하
수

처
리

시
설

 
관

리
업

의
 

등
록

기
준

, 

원
인

자
부

담
금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9
1

환
경

부
하

수
도

법
시

행

규
칙

제
7
7조

제
1
3조

의
7
, 

별
표

5의
2,

 

관
리

대
행

업
자

에
 

대
한

 
행

정
처

분
의

 
세

부
기

준
, 

하
수

의
 
공

공
하

수
도

 
유

입
제

외
 
허

가
 
신

청
 
제

2
01

7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89

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24

조
제

1항
 및

 

제
2
항

, 

제
2
4
조

의
2
제

1
항

, 

제
42

조
, 

별
표

8
, 

제
5
3조

, 
제

5
4
조

출
서

류
, 

특
정

공
산

품
 

사
용

제
한

의
 

예
외

사
유

, 

재
활

용
 

장
비

와
 

시
설

의
 

설
치
․

관
리

기
준

, 
개

인
하

수
처

리
시

설
제

조
업

의
 
등

록
․

변
경

등
록

 
및

 

변
경

신
고

59
2

환
경

부
환

경
개

선
비

용
 

부
담

법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7
조

개
선

부
담

금
의

 조
정

 신
청

 서
식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9
3

환
경

부

환
경

관
리

 

대
행

기
관

의
 

지
정

 등
에

 관
한

 

규
칙

시
행

규
칙

제
7
조

제
2
조

, 
제

3조
, 

별
표

1
, 

별
표

1
의

2
, 

제
4
조

제
1
항

 및
 

제
4
항

, 

제
6
조

제
1
항

 및
 

별
표

2

유
독

물
관

리
대

행
기

관
의

 
지

정
요

건
, 

대
기

환
경

관
리

대
행

기
관

 
및

 
수

질
환

경
관

리
대

행
기

관
의

 

지
정

요
건

, 
환

경
관

리
대

행
기

관
의

 
지

정
신

청
․

변
경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행
정

처
분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9
4

환
경

부
환

경
교

육
진
흥

법
시

행
령

제
1
5조

의
2

제
1
3
조

제
1
항

, 

별
표

1,
 
제

1
4조

사
회

환
경

교
육

지
도

사
 

자
격

 
요

건
, 

양
성

기
관

의
 

지
정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9
5

환
경

부

환
경

기
술

 및
 

환
경

산
업

 

지
원

법

시
행

령
제

3
4조

의
2

제
1
6조

, 

제
2
2조

의
4
, 

제
2
2
조

의
8
, 

별
표

1

기
술

료
의

 
징

수
 

및
 

사
용

, 
환

경
전

문
공

사
업

의
 

등
록

기
준

, 
환

경
컨

설
팅

회
사

의
 등

록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9
6

환
경

부

환
경

기
술

 및
 

환
경

산
업

 

지
원

법

시
행

규
칙

제
5
5조

제
3
7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4
6조

환
경

성
적

표
지

 
인

증
기

관
의

 
지

정
신

청
․

변
경

신

고
 
시

 
제

출
서

류
, 

환
경

기
술

인
력

 
교

육
의

 
실

시

기
관

 및
 내

용
 등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59
7

환
경

부

환
경

분
야

 

시
험
ㆍ

검
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1
7조

의
3

제
1
4
조

, 
별

표
1

환
경

측
정

분
석

사
검

정
의

 응
시

자
격

 및
 검

정
 분

야
2
01

4
.1

.1
2년

마
다

20
19

.1
2.

31

59
8

환
경

부

환
경

분
야

 

시
험
ㆍ

검
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3
1조

제
5조

제
2
항

, 

제
7조

제
1
항

,

제
2
항

, 
별

표
2
, 

형
식

승
인
․

변
경

승
인

 
신

청
 

시
 

제
출

서
류

, 
정

도
검

사
의

 
기

준
 

및
 

주
기

, 
정

도
검

사
 

신
청

 
시

 

제
출

서
류

 
및

 
정

도
검

사
 
증

명
서

 
발

급
기

한
, 

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390

연
번

소
관

부
처

법
률

근
거

검
토

대
상

조
문

검
토

대
상

규
제

기
준

시
기

재
검

토
 

주
기

재
검

토
 

도
래

시
기

제
8
조

제
1
항

 및
 

제
3
항

, 

제
1
0
조

제
2
항

, 

별
표

6,
 

제
1
4
조

제
1
항

, 

별
표

9,
 

제
1
8조

제
4
항

사
기

관
이

 갖
추

어
야

 하
는

 기
술

능
력
․

시
설

 및
 

장
비

의
 
세

부
기

준
, 

측
정

대
행

업
자

가
 
갖

추
어

야
 

하
는

 기
술

능
력

, 
실

험
실

, 
장

비
 및

 실
험

기
기

의
 

세
부

기
준

, 
실

기
시

험
 응

시
 시

 제
출

서
류

59
9

환
경

부
환

경
영
향

평
가

법
시

행
령

제
7
7조

의
2

제
31

조
, 

별
표

3
, 

제
4
7조

, 
제

6
8
조

환
경

영
향

평
가

의
 

대
상

사
업

 
및

 
범

위
,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의
 
제

출
방

법
 
및

 
협

의
 
요

청
시

기
, 

환

경
영
향

평
가

업
의

 등
록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60
0

환
경

부
환

경
영
향

평
가

법

시
행

규
칙

제
3
8조

제
1
항

제
1
7조

제
1
항

관
리

책
임

자
의

 자
격

기
준

2
01

4
.1

.1
3년

마
다

20
19

.1
2.

31



입법평가 연구 18-15-②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2018년  10월  26일  인쇄

2018년  10월  30일  발행

발 행 인 ❙ 이 익 현

발 행 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 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12,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905-5  93360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값 12,000원

ISBN  978-89-6684-905-5

9 788966 849055

9 3 3 6 0




